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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동센터 개념 

지역아동젠터는 지역사회 이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히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52짚헝j 

지역아동센터 개념 

0 취약계층 이동 보호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으로결식을예방한다. 

O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시킨다. 

0 문화서비씌맘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0많에게 다혐} 문화체혐의 징을 뺀핸. 

0 복지서비쇠아동정서지웬제공 : 이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한다. 

0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북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이-동센터의 특정 

0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로서 접근이 용이하다. 

0 아동의 권리보호 및 체계적 사례관리를 한다. 

0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지원의 연계를 통한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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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 

가.사업추진방향 

0 지역아동젠터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기준 시절평자 종λ}자 역량 감화 추진한다. 

0 지역아통센터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듀 투명성 깎화한다. 

0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이동보호체계 마련한다. 

나. 개 요 

0 기간 : 2013년 1월 ~ 12월 (1 2개월) 

0 지원 개수 : 3 ，742개소 

0 지원 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다.보조금지원 

0 지원 시설 : 기 지원시설 및 2013년도 지역이동센터 진입평가 시설 

0 기준액 : 이용어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만원~520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이용 ·i띤 ’ 13년 지원 

비고 
아동수 종사자 기준액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 ， 800천원 

읍면 19인 이하 2 ※ 농촌형 30인 이상은 
표준형 4 ， 000천원 

도시 혹휘혐으1 2:만뭔 
도시 29인 이하 2 

추가지원 가능 

읍면 29인 01하 2 4 ， 200천원 
확대형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 ， 200천원 

* 지방재정이 카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라. 추진 체계도 

추 진 주 체 1 [ 

이동 
권리과 

보건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담당부서 

시·토 

지역이돔센터 

시도지월단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 

지역아동센터 

제1장 지역햄헨터 황1와 운영 

기능 및 역 할 

。 지역이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지역아동젠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댈 개발·보급 
。 지역이동센터 운영 지칩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이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방과후 돌봄서버스 추진 기판깐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o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0 전스낸떼시스템 구축·데이터 및 실적관리 
。 이동복지교사 실적관리 및 교육지원 듬 
。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지원 

。 지역 of동센터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등 총괄 운엉 및 지원 
o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o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이·동센터 민간지원 개발·연계 지원 

。 시 ，도 지역이돔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시·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돔젠터 지도·점검 l 예산 지원 등 
。 시，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o 시 ·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0 시·도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시·도 종사자 인력 교육 실행 
。 시 ·도 지역아동센터 런설팅 지원 
。 시·도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판라 및 데이러 
관리·운영 

0 시，도 아동복지쿄사 뀔률전원들 
。 시·도 지역이돔센터 민간지원 개발·연계 지원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시·문·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확인 
。 아동복지쿄사 피견관리 
。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 지역마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o 지역마동엔터 운영 및 돌봅 서비스 제공 
。 지역이동센터 운영 판련 지자체 협조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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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가. 설치기준 

1) 시설입지 및 설치기준 

0 신규 설치 및 이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엽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시햇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겸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탄수편거리 측적 

- 퓨통주태 내에 시젤이나 유해엽소가 있는 겪우 : 원칙적으로 지역아통센터가 위치한 

통 전체 건물이 아난 해당 지역이동젠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0 신규 설치 빛 이전 시설은 사무실·조리설·식탕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성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삭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설은 2개설 이장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2호 바목) 

※ 전용면적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의 면적임 

※ 호찜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죠뻐| 확보하도록 권장함 

0 지역이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 

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통과 공동 사용 불가하다 

0 신규 시절 설치시 시·군·구는 지역아통센터 재정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유휴 

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통에 대해 협조 할 수 있다. 

- 이똥복지볍 제62조에 의거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섣의 절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겸우 외에는 동법에서 정하는 비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퓨유재산에 대해 

무삿 임대 튜이 가늑하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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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1) 종사자 자격기준u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참조) 

죄종벌 자 격 기 훈 

1. r사회본지사업법」에 따른 사회톰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봄지 업무왜1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돔보호사업과 판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큰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기나 지방자치E쩌|에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쩌1 5년 

이상 종사한 겹력이 있는 사람 

시 4. rgl료법」에 따른 의사·한으|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사람 

설 5. r.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추|득 후 사회복지 업무왜1 5년 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사람 

장 6. r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굽 자격 추|득 후 마돔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눈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추|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늠사람 

8. 직업훈련교사l 간호사l 영양사 지쩍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생활 
1. 사회봄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굽 이상 자력을 가진 자 

복지사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카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카진 자 

• 종전 규정(’ 12.8.4 이전)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묘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2급 이상 자쩍 취득 

후 아돔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어1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18.8.31까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2급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꺼나 경력요건 3년 이상을 ’18.8.31까지 갖추지 못하면 ’18.9.1 

부터 시혈장자격 상실) 

~ 종전 규정(’ 12.8.401천)인 사회복지사 3글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시는 ’ 15.8.31까지 2글 

이상 자력을 취득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cl{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는 경우 ’15.9.1부터 

생활복지사자격 상실) 

• 개정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12.8.5)당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시셀장. 생활복지새 자격기준 적용 

유예기간까지 좀헌의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타 지역아동센터 채용시 동일 직종(시설잠 

→시설장. 생활복지사→생활복지사)의 자쩍이 있는 것으로 같투함{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고~3345 

(’ 12.9.1이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큐칙 개점에 따를 유권해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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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사항 E때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l흔택사회복지사협회l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신청주의)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카 온인 부주의로 종사자 자격기준 유예기간 내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미취득시 해당 직종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2) 종사자 배치기준 (r아동복지법」 제54조2항 I별표 11]창조) 

구분 시설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1 인 2인 
아동30인 이상 

(아동50인 이상인 경우) (아동50인 초과시 1 인추가) 

아동30인 미만 
10인 이상 

*이동10인 미만 - -

• 。볕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멸표11. 부칙 쩌14쐐 따라 아돔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쐐|됨메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냐 2012.8.5일부터 10인 미만 시설븐 신큐 설치 신고 할 수 없음-

- 기존(2012.8.4.일 이전) 10인미만시설은 10인이상으로 번겹카능 

기존 시설 (10인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口 시설잠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초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E:E.는 효F정치산자 
3. 파~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꺼냐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밭고 그 집행이 끝나커나(집행이 끝납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효H二~)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줌에 있늠 사람 
7. 제5호 및 쩌1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똥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태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냐에 해당 

하는사람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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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및 종사자의 걸격써 } 

가. 100'l!낼 이상의 벌금형올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I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칩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ÃI 아니한 시람 

다. 정역형을 선고받고 그 찜행이 끝나거나(짐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려|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려|법」 제2조저1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 

또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I of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 

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늠 치료갑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혐 또늠 치료갑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늠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연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I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저135조 제2함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입된 날부터 5년이 지나^I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I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0배한 사람 줌 

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E써|카 관할하늠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능 

시람 

口 종사자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저135초의2 제2항 

1. 저1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 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째직하는 동안 시얼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쩌1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최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및 제71 조(벌칙)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1회 50인 이생종뿌}포햄 식시를 저많흩}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88주 동법 시행행조) 

-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검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패식품위생법 

제101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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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정우， 영양사 및 조리시를 배치(식품위생법 재l촉 째2죄 

-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됨 :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시항 준수한다. 

(4) 건축물용도 

。 건축물 용되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l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둘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쩌|효빼 적합한 범위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얼로 벌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다. 

0 주택의 경우 주 용도가 생활 거주지인 특성상 지역이·동센터 전용시설로의 활용 

여부을 반드시 확언(예 : 운영자 개인시셜로 사용 금지 됨하여야 한다. 

21 시설설치신고 

지역이‘동젠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여건 지역이동센터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관촬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를 검토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판한 사전 E때사항 

。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사전ξ배사항 

- 아돔복지법 시행령 제 19조{비용보조)에 의거 시설 운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요때|서 

평카 등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음 

- 신규시설 지원예산의 미확보， 운영실적이 미홉한 경우 등에는 상당기간 지부담 또는 지역내 

후원 등을 통한 자체 운영이 불가피함 

웠 2012년부터 운영비 지원은 신규설치 후 최소 24개월 소요됨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돔센터)혈치 신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멸지 제21 호 서식) 및 첨부서류 구비 

。 첨부서류 (시·문·구 아돔복지담당부서에 신고서와 함께 접수) 

1. 정판{법인인 경무에 한함) 
2. 아동복지시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째산목톡(소유 또는 사용에 판한 권리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외 공동이용을 통하며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무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톨 갈음 1부)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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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카조서 및 재t.1<T'익조서(전·월셰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째산 증빙 서류) 
5. 시설의 명먼도씨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염단과 지격증 사본(r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12J종사자 지격 
기춘 요건에 필요로 하는 지격증) 

• 

관련 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지역아돔센러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 

아돔에게 돌붐셔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필요 

• 재정운영계획에는 신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24 
개월) 및 월 임차시설의 경무 시설운염기간(최소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을 반드시 

포함할것 

• 
시 • 군 • 구 검토(신고 심새 

1. 지역쩍 특성l 아동수요， 입지 조건，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채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몰 모색 

• 시 ·군·구에서늠 아동들의 돌봅셔비스 욕구조사 결과 듬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 토모 

•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내 톨봄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이 적정하커|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지재| 예스F확보 노력 등) 내에서 보조금 조기지급 또능 차등지급(-50-20%이내) 가능 

2. 신고대상 시설의 설치가 지하나 반치하.5층 이상민 경우쩌|는 01동의 만헌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짧권고사항) 

3. r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쩌12항 및 제7조져13항， 「아동복지법」 제 17조，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패의 죄 및 제때장 횡령과 배임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저144조저11항에 의꺼 시설의 장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 시설의 장이 

될수 없는 자의 신고수리를 유보하고l 생활복지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4. r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듬 시설물 기준 준수 확인 

• 
신고흥 교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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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 

지역조사 

• 
장소선정 

• 
물리적 환경구성 

• 
인력확보및 

자원개발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준벼 

• 
시얼 얼치 신고 

• 
신규진입 의무교육 

• 
시설 홍보및 

돌봄서비스 쩨공 

• 
이용01동 등록 

• 
시셜운영 

。 돌봄이 필요한 아동수와 옥구조사， 지역내 복지기관 현황파악， 민구대비 
빈곰층 분포(돔시우소 통계자료)， 지역생활환경 등 조사 

。 지역적 여건， 지역이동센터 설치기준 등에 관할 시군구와 사천 협의 필요 
。 시군구에서는 시설의 적정 시설 기준 및 종사자 배치등 요삐|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토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댐|곱미터 이상01고， 이동 1 명당 전용면적 

3.쩌|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디만 집단~I도실은 2개실 01상을 강추어야 함 

。 종사자 2인(아동 10인-29인)， 종사자 3인(이돔 30인 이상)， 그 외 운영 
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 확보 

。 보호， 교육， 문화， 복지{아통정서지원)， 지역자원연계 듬 

。 지방'^~치단체(시·군·구)에 신고 

。 시설장: 120시간 
(집체 15시간， 온라인 70시간l 현장실습 20시간， 컨설팅 15시간) 

。 시설 홍보물 제작·배포， 사이버 흥보， 주민센터， 학교 등 의뢰수급자/ 
한부모/ 초부모7~정 이동 무선 제곰 

。 시설장은 톨봄서비스 희망01돔에 대해 북호자카 작성한 방과후 톨봄 
서버스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등을 신청 밭아 시문구(드림스타트)에 

신청서접수 
。 시군구(드림스타트)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여부 컬정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통지 

。 시설장은 이용아돔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곰 

。 보호， 교육， 문화， 복지(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진행 ， 
자원봉사자 양성， 01동관리 등 

·τi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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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역아동센터 신규센터(시설장) 가이드 

0 지역아동젠터 운영 관련 지역아동젠터중앙지원단 홈혜이지를 통한 갱보 제공한다.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 활용 의무화 한다. 

。 지역아동젠터시도지원단을 통해 운영컨설탱 지원한다. 

- 신규진입 교육， 운영컨설팅， 신규진입명가 등 안내 

(1) 신규진입센터 시군구 신고증 수령 후 절차 

지역of동션터 
운영매뉴얼 서식 확인 

• 
지역이동센터충。지원단 

훌쩍|이지 7 입 

• 
사회특지시섭정보시스탬 

ID 발급 

• 

- 지역아돔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접속(www때reinfo.inf이 
[자료실1 - [통껴11정핵자료1 - ‘2013년 운영매뉴얼’ 게시글 확인 

- 지역0볕젠터중앙지원단 훌페이지(www.icar엉며'o.i마이 회원가밑 후 
중앙지원단 전화(02-365-1264) 

* 개인회원카입 후 등업처리 요청 
* 신규센터 기괜미숫자8자리) 부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ID발급 
* 요때문의 02-327운4133 
* 운영 관련 행정처리(각종 신청， 보고 등) 진행 
* 후원금 및 자부담 사용내역 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지역이동센터시도지원단 1 1-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통해 신고사실 통보(신고후 15일이내) 
신큐신고 통보 1 1 * 시도지원단 : 운영컨설팅 계획수립 후 운영컨설팅 지원 

• 
- 중앙지원단 진입교육 일정(상·하반기 2회)에 따라 의무 이수 

신규진입교육 I I * 총 120시간 01수(집합교육 15시간 온라인교육 70시간l 

운영런얼틸 

신큐진입평가 

• 
신고운영 24깨월 후 

문영비지원 

현징실습 20시간， 시도지원단 운영건설팀 15시깐) 

- 신고 후 6개월 이내 운영컨셜팅 지원 
* 시도지원단 : 거접센터 현장실습， 운영컨설팅 지원 

- 매년 초(1-2월 종) 진입평가 일정에 따라 평카 

- 신고운영 24개월 내 진입평가 및 지자체 자체점검 실시 
- 신고일로부터 24개월 경과 후 운영비 지원 

* 01용아동 및 종사자 수， 시설규요l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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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담·문의 

줄앙지원단 02) 365-1264 I 581-1264 평71센터 02) 3275-1264 

서울지원단 02) 2632-3125 부산지원단 051) 440-3020-1 

대구지원단 053) 75&-9799 인천지원단 032) 425-7327-8 

광주지원단 062) 52깐경976 I 521명975 대전지원단 042) 226-2729 

울산지원단 052) 223-2729-30 강원지원단 033) 255-1008-9 

경기북부지원단 031) 595-7859 경기납부지원단 031) 236-2729 

충북지원단 043) 287-9095 충남지원단 041) 557-2729-30 

경북지원단 054) 463-7275 경남지원단 055) 274-2730-1 

전북지원단 063) 274-5479 , 81 전남지원단 061) 654-9751-3 

제주지원단 064) 756-5579 

• 신규 시설장운 센터운영에 대한 자운등 헌얼팅을 시도지원단을 통해 안내 받기 바람 . 
• 지역 o~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흩퍼|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51 운영건설탱 

(1) 신규센터 컨설탱 

0 시·문·구듀 2013녁도 신규 시성에 대해 선고 후 15임 이내에 시도지원단에 센고 

시칩음 통보하고 시도지원단유 유엿켠섬탱계획음 작성하여 .짜λ1점 빛 거척센터에 

통보하여야한다 

0 거적멘터훈=. ~l규 시섬에 대하 혀찌·심슴기꽉으로 착여하여야 히며 혀직심슴 좁료 후 

시도지원단에 결과를 통보히여야 한다 

。 시도지원단혼 6개월 이내 신규 시섬에 대한 훈영 컨섬탕음 심시하고， 운영 컨섬팅 

총료 후 시·군·구 빛 츄압지원단에 검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큐 시성이 운영 

컨설탱을 받지 않는 정우 진엽평가를 받을 수 없음}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제1장 지역햄헨터 황1와 운영 

(2) 기존센터 컨셜탱 

o 2013년 진엽， 섬화평가 컵과 NON-PASS 및 미홈젠터(60 점-69첨) 대삿으로 한다. 

。 켠성탑 희맛 시성음 대삿으로 하퇴. ‘ 12년 ~1규 성치 시젤음 우천한다. 

구분 내용 회수 컨섣팅자료 

교육 
。 현장헌설팅 관련 시전 집합 및 개별 교육 및 간담흥| 운영 

1-2회 
。 o~돔사혜관리 및 킥종 실무교육 등 목구를 기반으로 교육 운영 

。 개별 센터 방문을 통한 맞홈형 컨설팅 제공 
지역o~동센터 

운영매뉴얼 
현잠컨셜팅 -센터별 2회이상쩍 개별 컨설팅을 통해 시전시후 런설팅 진행 2-뼈| 

활용 
-지역아동센티벌 운영 어려움에 대한전문컨설팅 전행 

우수센터방문 。 컨설팅 우수센터 중 선정 방문 1-2회 

(3) 진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대상확정 

• 
지역아돔센터 
컨셀팅 진행 

| 결과보고 | 

。 시토지원단 세부컨설팅 계획수립 
。 시도지원단 컨설팅 위원 확점 및 교육 진행 

[신규시설] 
。 시·군·구는 신규 시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원E뻐| 신고 및 헌셜팅 
의뢰 공운송부 

。 신규 진입 지역of돔센터를 대상으로 시도지원E뻐|서 컨설팅 계획 수립 
(런설팅 위원배정 및 현장실습 거접기관 배정) 

[기폰시설] 
。(의무시설) ’13년 진입， 심효뱀가 결과 미홉이해NON--PASS.미홉60첨 

-69점， 의무)시설에 대해 시문구에서 시도지원E뻐| 헌설팅 의뢰 
。(희망시철) 시도지원단 홈퍼|이지 등을 통해 분0밸 희밀번얼팅 분야를 지원 
받아선정 

[신규시설] 
。 신규시설은 신청서l 자카접겁표(옥구조사)를 시토지원E뻐| 제출하고， 시토 
지원단은 세부 컨설팅 계획 통보l 절차 진행 

[기존시설] 
。(의무·의무시설) 시도지원E뻐|서 컨설팅 계획을 확정하고 개별 시설에 톰보 
하면， 시설에서는 신청서， 자가점검표(옥구조사) 제출 

。 시도지원단은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메 대한 운영컨설팅 결과를 시·문·구， 
중앙지원E뻐| 통보하고 관리 

。 중앙지원단은 결과보고서 추|합 후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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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역아동센터의 휴지， 펴|지， 재개 신고 

지역。많젠터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A댐을 준수 

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정에게 신고하여야 한대「아동복지뾰 

제51조 참죠. 

아동복지시설(지역이동센터) 휴지/쩍|지/재개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첨부서류 구비 

。 시설의 휴지 구비서류 

1.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효|외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지어|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재~뻐| 관한 사용 또늠 처분계획셔 1 부 

。 시설의 재개 구비서류 

시설재개사유셔(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온) 1부 

。 시설의 퍼|지신고 구비서류 

1. 시설의 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본) 1부 

2. 시설의 재스뻐| 관한 사용 또늠 처분계획서 1부 

3. 사회복지시혈 신고증 1부 

• 
휴지 /혜ÃI/재개 3월 전에 시 • 굽 • 구(아동복지 당당부서)에 신고서 접수 

• 
시·군·구 조치사항 

。 시장 • 문수 • 구청장은 시셜이용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초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초치 

• 
결제 →통보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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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설변경신고|시설명청， 시설장， 소재지， 정원| 아풍복지법 시뺑규칙23조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재램폴챔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갱원을 변정 

하고자 히는 때는 관련 서류를 갖휴f 신고하여야 한다: (rO많복지법 시행규착j 져tz3조 참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돔센테변경 신고서 (별지제23호서식) 및 첨부서류 구비 

〈첨부서류〉 

1. 명칭변경외 경우 ; 사유셔(법인인 경우에늠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외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외 회의록 
사본， 개인신고시설의 경우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톡 사본) 및 번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겹울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개인신고시설의 경우는 시설운엉위원회 회의록 사본).시성보호아동에 대한 초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해|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개인신고시설의 겹우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무 제외) 및 째산활용계획서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 • 군 · 구(아돔특지 담당부서)에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81 운영주체 변경의 특례 

운영해p랩에 띠라 A썰 펴Þ-l 후 샌~l설로 신환 λ썰에 대한운영비 지완은 해l 않으나， 

총사자 및 。}용이묶외 벼똥이 없뉴 천제하어l 시설의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정우에 해당된다. 

(1) 실제 운영주체는 법인이냐， 법인 대표명으로 신고하거나 법인명과 법인대표명올 병기 

하여 신고 (법인은 같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이 변경된 경우) 

(예， 볍인A(대표자B)→법인A(대표지-C)， 법인A→법인 B) 

。 챔시설 혜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휴1(법인 신규시설심사와 동일하게 처래 하되， 

신규 신고향R는 법인명만 기록한다. 

。 실쩨 운영주체가 법인임을 증명히는 근로계약서， 대표자 발령공문 둥을 심째애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 지원핸. 

0 운영주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갱우와 마찬가지로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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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법령에 의해 시절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0 선거당선 잔람 등 신고시점 이후 타 법령에 의해 시설 운영이 불7룹뼈 운영주체를 

변정하는 경우 운영할수 없다. 

。 혜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수리하되， 운영비는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3) 개인이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운영주체가 개인이었으나， 운영내실화 둥을 위하여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변청 

하는 정우 운영주체 변정의 특례률 인정한다. 

。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 수리하되， 운영비는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4) 운영주체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정우 

。 이용아동의 안정적 돌봄서비스 쩨공을 위하여 기존 지원운영비의 50%이내 지급 

가능하t. 

- 기폭 지워 유엿비의 50% 캠해지웹유 2년으로 하되. 훈엿주체 벼격 후 1년까 사엽 

심척에 대한 섬회협가 검과 최저기띈Non-pass)。야썩1 껴우 지자체 예산 범위내에서 

2년이 도달하기 천에 100% 지급 가능 할 수 있으며， 2년이 도래하면 지훤한다. 

윷 예를 들어， 기존 시설에서 12. 1.1 운영주체 변경되어 2013.10-11월에 심화평카 결과 

최저기훈점(Non--pass) 이상으로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달의 익월부터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100%를 지급할 수 있다. 심호}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어|도 2년이 

도래하면 지원해야 한다. 다만， 심효}평가는 3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최저기춘점(Non-pass) 이상민 시설에 대해셔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9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지역아동젠터는 아동복지시설강1 r사회복지사업벌」 체40조 3함및 「아통복지법시행령」 

쩨53조， 「사호낼지사엽볍 시햇규칙j 져t26조으a 햇껴처부기준 [별표 41에 의한 시획복지시성 

행정처분외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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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새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활 정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절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요건(아동복지볍 제56조)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셜치·운영흩↑논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쩍의 달성이나 그밖의 사유로 계속뼈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히는 경우 

。 보호대싱O많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정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정우 

0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정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정우 

。 행정처분의 기쥔아동복지법 시행령 쩨53조 별표13 참좌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cr아동복지법시행령」제53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훈(아동복지법시행령 저153조 관련) 

1. 일반기준 

카. 위브뺑위으| 치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태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브뺑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무 위반 횟수늠 위반사흥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한 날과 다λ| 같은 위만뱅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둘 이상으|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춘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만뺑위가 4개 이상이꺼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늠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틀 명할수 있다. 

라. 위브뺑위가 시설의 장 교체 또능 시설 왜|쇄 염명의 사유메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믹뻐| 상당한 사유카 있마고 인정되는 경무메는 각각 한 차례메 효댐 

하여 시설의 장 교쳐|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퍼|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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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가. 시설이 설치기준메 마달하게 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56조 

저11 항제 1호 

1째반 I 2빼반 I 3채반 

개선 명령 | 시설의장 | 시설폐쇄 
교체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 
| 법 제56조 | 시설 펴|쇄 

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냐 비영리 
I;_~I ':~-I I -I~-I I 제1항제2호 

법인의 설립허가카 취소된 경무 

다. 설치목척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 법 제56조 | 시설 폐쇄 
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l 제1항제3호 

라 로호대생l돔에 대한o똥획돼행휘가 획먼된「 법 처156초 I때월j|내 I--AI철-메쇄 | 

경우 |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口바{ 커깃꾀찌이I L.나}너ii-밖밖쐐의파- 루랩정-한 방밸멍뱉흐헐로-경웰웰k비-I떼떼바의막-
지원을 받은 겹우 |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깐 중에 시업을 한 | 법 제56조 | 시설 폐쇄 
경우 | 제1항제6호 

사.그 밖에 이 법 또능 이 법에 따른 명명을| 법 저156조 | 개선명령 16개월이내| 시설폐쇄 
위반한 경우 | 제1항제7호 사업정지 

(4)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볍시행령 제58조 별표1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훈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고빼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흥봐. 이 경부 위반 횟수는 위반사행I1 대하여 고빼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대| 같은 위반 

행위틀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E뺑우|자카 다음의 어느 하L빼| 해당하는 경우쩨는 제2호의 개벌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 위만뱅위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겹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겹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무 
4) 그 빼| 위뺑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무 
다. 부과권자는 우I~뱅위의 정도l 위E뺑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져12호의 개별기훈메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랄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쩌|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료 금액의 상효띨 넘을 수 없다. 

-n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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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단위:'2!'원) 

과태료듬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운 
1차위반 

2차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2항를 우| 반하여 o~돔학대를 신고 
법 제75조제2항 150 300 

하지 않E 경무 
------- - ------ -------

나. 법 제31 조를 위E념}여 교육을 실시 iS'~지 않은 
법 제75초제1 항제 1호 100 200 

경우 
- ------------- - ------ -------------- ------ ------ - - ------- ------ ------ ------- - ------ -------

다 법 제51 조를 위 맡k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 
법 져175조저11 항제2호 200 300 

뼈|업 또는 운영 째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법 제75조저11 항제3호 150 300 

아동복지시설이라능 명칭 을 사용한 경우 

(5) 보조금의 봇탤별휠 

0 보조금의 환수 주체 및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젠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정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었다. 

。 보조금 환수 요건 따쁨복지볍j 제61죄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지역아동젠터의 경영에 관동l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정우 

- 이동복지법 포는 이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 시.'(ξ지사 또는 시장군수·구행장이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등 행정철j.t를 준수 효F겨야 한다. 

혔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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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동센터 운영계획수립 

가. 설립목적 수립 

지역이동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빙향을 정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 특성， 지역 

특성，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동센터의 설립목적을 정한다. 

나. 지역특성 파악 

지역아동젠터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조새인구분포， 이동 현황，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분포 등}， 지리적 위치， 주택환경， 생활편의시설， 생활안전 부분 등에 

대한특성을파악한다. 

다. 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수립 

시설규모 시설예산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연간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용j많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후 이동을 위한 학기중· 

방학중 프로그램과 일과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한다-<* 연간사업계획서 예시는 부록 참좌. 

〈사업계획서 수립시 고려사항〉 

0 달성 가능해야한다. 

0 측정 기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O 목적-목표-세부전략 등이 일관성이 있으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0 내외부의 철저한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0 이용ο}동·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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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계획 수립 과정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대상재참여재의 욕구와 문제점， 환정적 특성， 정험적 근거， 관련된 지역자원에 

대해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제시한다. 

。 잭관쩍 수짜통겨t l̂륨 공김헬f한써l쇄 등을활용송}여 A법의 티당성을 제시 핸파. 

(2) 목적파 목표 

。 목적은 ̂~겁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효}는 사업의 뺑향을 7벼키는 것이라면 

목표는 목쩍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 목표는 웹}목표- 성과목표-산출목표 등 다i꿇 목표의 깨념을 이해하고 사업의 

방향쩨 맞는 체계적인 목표를 세운다. 

웠 지역이동센터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내 01돔의 복지 증진’이라면 ， 옥표는 ‘사혀|관리 

아동 10명 발굴 및 보호’l l의료·복지 ·교육 등 아동전문가 감 상호협력체계 구축’등이 

될수있다. 

(3) 프로그램 

。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정서적 발랄을 

도모한다. 

0 학교 적응력 향상과 자발성 증잔 가족기능보완 및 강화등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4) 세부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혹은 사업내용으로서 목돼 세부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야한다. 

。 사업시기， 사업횟수·시간 참여인원 수행인력 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작성한다. 

O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언 사업을 채택하되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언 

것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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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0 관， 향 목 세목의 구분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0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0 산출근거를 실제 단객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0 자원조달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비， 인건벼， 관리운영비 등이 적정한 

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 

(6) 평가 

o ~목표달성도 및 사업수행과정상의 효율성 관리」 등의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o ~목표달성도」는 변회율， 횟수나 명수 등 측정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야 하며 
만족도 설문， 인터뷰， 관찰， 변회율 측정 등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o I사업수행과정상의 효율성 관리」는 수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 

책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 

가. 기본 프로그램 

지역사회 아동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O 업후 TI군 7램 : 빈곤·방임 이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O 교육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등 

0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0 복지프로그램(아동정서지웬 : 아‘동의 심리， 상람·정서적지지， 부모·가족상담，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등 

0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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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화 프로그램(선택) 

1)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주말과 공휴일에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틀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을 제공한다. 

2)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 

부모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 활동등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야간보호프로그램 

야젠버1 톨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가. 운영규정 

o 0뽑복지시설은 조직， 인샤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괜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디{I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참죄. 

- 지역아톰센터← 시섣유엿의 끈붐규칙이라 함 수 있눈 ‘유엿규젓’음 제적해야 한다. 

‘운영규정’ 안에는 조직(운영위원회 등i.문서관리·물품관리·자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적과 직원채용{자격기준. 구비서류 듀1.휴가·송진·퇴사 통과 관련된 

인사규정， 근무시간(출퇴근 됩·급여·휴가·복장·업무내용·비밀유지·체벌금지 등과 

관련된 복무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아통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인권음 위한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이용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과 고츄처리밖침과 이풍펙패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점자 내용， 

교육 통을 탐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아통센터뉴 끈무하고 있눈 좀사지름 위한 고츄처리 몇 끈무확격 개선의 노력 

해야 하며， 그 규적을 마련해야 한다. 

0 법인 운영하는 지역이동젠터의 경우， 지역아동젠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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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위원회(부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참조) 

11 운영위원회는 시혈장 1인흩 표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혈장이 추첸하여 

시·군·구의 승인 후 위혹|임키는 3년으로 하되， 시설벌로 조정i 카놓함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위원만 해당， 기촌 위혹자는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저124조 및 ’13년도 사회복지시혈 관리요배 지칩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를 설치하ÃI 아니하커나 운영하ÃI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회복지시엽법 제40초 제1 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펴|쇄를 명할 수 있다. 

21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정긴훤왼 개최， 훈엿위원회 훈역규칙에 규적한 회의개최 요처에 

해탕‘함 검우{재적의워 1β의 요척이 있음 캘우 듀} 수시회름 개최하다. 

。 회의록을 직정하고 참석 위원의 날언을 받아 젠터 내에 비치히여 이용 이품， 학부모， 

지역주민， 쪽사자가 염람함 수 었도록 곳개하되， 깨~1춰보보호 듀 불가피하 사유시 

훈엿위워회 위워껴<>1 비꼭개 검;혜음 함 수 였다{비곳개샤유늑 곳개해야 햄. 

。 지역이똥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언띈시 절치·문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큐칙음 법령 및 지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히여야 한디{단 법령에 

큐것되어 있늘 사휩유 언l-t::시 운염규칙에 포함시킴 컷). 

31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쩌11함l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명가에 관한 사항 

0 시설종사자 및 이용 이동의 환정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외픽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헤 시설의 장이 운엮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퉁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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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고사함(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쩌13항l 

。 시섣의 회계 및 예산·검산에 관한 사함 

。 후워금조성 및 짐햇에 과한사합 

。 그 밖에 시절운영과 관련된 사건·시코에 관한 사항 

•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01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01님 

간범를잔 
잔얼벌 

제36조 (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투어야 효κ~.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무에는 복수의 

시설에 곰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기쩌| 판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밭·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좀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듬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덕뼈|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늠 사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어|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문수·구청장이 입명하거나 위촉한마.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문·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곰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능 사회복지메 판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용부 
한사람 

@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걸스뻐| 관한 사항 
2. 후월급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판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메 판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저140조 (시설의 개선 l 사업의 정지， 시설의 퍼|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히L때|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얼의 장으|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펴|쐐를 명할 수 있다. 
6. 제36조제1 항에 띠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커나 운영하지 0뻐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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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법 제36초제1 흥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합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으| 위원으로 구성효H파. 다만 법 제36초쩌12항 각 호 충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쩌136조저11 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징하는 경우”란 마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혈일 것 
사회복지 2. 같은 시·문·구에 있을 것 
사업법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꺼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시행규칙 따른기춘에 적합할것 

가. 거주시얼: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2.!-'일 것 
나. 거주시얼이 아님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큐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므로 운영위원회를 루는 것이 필묘하다고 인정할 것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판하여 필요한 시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문영위원회는 시설장 1 인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추천 
하여 시·군·구의 승민후 위촉(입기늠 3년으로 하되， 시설별로 조정 가능) 가능 
(임기가 새로 시작하늠 위원만 해당， 기폰 위촉자늠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4초의 규정 및 '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E배 지회에 
따라 시·군구청징이 지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브로 시·군·구에셔 위원구성안 결정 

@운영 
• 반기별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으|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칩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돔，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지카 열람할 수 있도록 곰개하도1 ，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보건를지분 
위원장이 비곰개컬정을 할 수 있음(비곰개사유는 공개해야 할) 

• 지역이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세부 
2013년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칩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단l 법령에 
이동분야 

사업묘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따I역of동젠태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쩌| 판한 사항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기어I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및 이용이돔의 환경개선 및 고출처리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잠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보고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걸t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엉과 관련된 사건·사고메 관한 사항 
월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시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아님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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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교육 

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 의무교육 

1) 종샤자l시설장·생활복지사l 교육 

0 지역아동센터 종사지들어1게 집합 5시간 온라인 25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 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회계， 아동학대， 아동권리， 아동복지실천 

(단， 사례관리 및 지역아동센터 회계는 7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지역아동센터 의무교육> 

구분 시설장의무교육 생활복지사의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무) 
교육대상 단， 2013년 진입교육 대상자(2012년 이후 신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무) 

기관)는 종사자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교육인원 총 4 ，000명 내외 총 4， 300여명 내외 

교육기간 
0 오프라인 : 2013년 2월-3월중(시도별 4i버1) 0 오프라인 : 2이 3년 2월-9월중(시도별 상이) 
o 온 라 인 :2이 3년 2월-11 월 o 온 라 인 : 2이 3년 2월-11 월 

교육형태 
o 시도별 오프라인 교육 1 회 (시도별 상이) 0 시도별 오프라인 교육 1 회 (시도별 상이) 
0 온라인교육 1회 0 온라인교육 1 호| 

0 오프라인 교육 총 5시간 0 오프라인 교육 총 5시간 

교육시간 
o 온라인 교육 총 25시간 o 온라인 교육 총 25시간 

- 총 30시간 교육 참여 시 ‘교육이수’로 인정 - 총 30시간 교육 참여 시 ‘교육이수’로 인정 
- 교육 미이수 시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반영 됨 - 교육 미이수 시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단병 됨 

0 오프라인 교육 

- 지역아돔센터 운영지침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사례관리 o 필수 : 사례관리 

교육내용 
0 온라인 교육 o 선택 : 아동청소년 권리， 아동청소년 지도， 
- 아동학대예방(4) ， 아동권리 (8) ， A펴|관리(8) ， 실종아동예방， 부적응아동지도， 으|사 
지역아동센터회계(5) 소통， S썽평등 중 선택 

- 써|괜| 및 지역댐센터호|계는 7월부터 온g멘 
으로운영 

0 오프랜 교육 · 교육 참여X까 초|대 3만원 범우| o 필수 · 사례관리 

교육예산 
에서 부담 단， 교육비 초과 시 합으|를 통해 결정함 o 선택 : 아동청소년권리， 아동청소년 지도， 

0 온라인교육 ; 중앙지원단 및 효택보건복지인력 실종아동예방， 소진방지프로그램， 

개발원 예산， 교육 참여자는 무료 의사소통， S썽평등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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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시설장 진입교육 

0 신규 시설의 시설쟁때 진입교획전체 15시간 온라인 7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컨절팅 15시겐을 진행한다. 

* 현장실습 경우 ’ 1 3.1.1 일 이후 신규 시설의 시설장부터 척용 

〈지역아동샌터 신규 시설장 진입 교육〉 

구분 세부내용 

교육대상 
2이2년-2013년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설장(외무) 및 신규 시설장 

• 단， 운영주체 변경으로 인한 신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운 제외 

교육인원 약 300명 

교육기간 2013년 2월-4월. 2013년 9월-10월 

교육형태 
。 오프라인교육 - 1 호| 

。 온라인교육 - 1회(8주깐) 

。 오프라인교육-15시간 

교육시간 。 온라인교육-70시간 

- 전쳐|과정을 미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지역아동센터 평기에 반영 됨 

。 오프라인교육 ; 지역아동센터 정핵방향， 지역이동센터 운영매뉴얼l 회계교육， 

쿄육내용 시려l관리， 아동청소년 권리， 실종아돔예방 

。 온라인교육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 l 아동권리， 아동학대예방 

。 오프라인교육 : 혼댁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중앙지원단 예산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예산 
우료 

。 온라인교육 ; 혼댁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KB아카데미 예산지원， 교육 흠뼈자는 

무료 

·n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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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복지교사 의무교육 

1) 아동복지쿄사 교혹운명지침 마면 및 ，jj!_옥실시 

。 신규 교새 경력교새 전밝1력(지역사회복지사)으로 구분(연휩하여 진행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교육〉 

구분 신규교사교육 경력과교육 지역사회복지사교육 

。 2년차 이상 아동복지교사 

。 2013년 신규 01동복지교샤 2012년 
-5년차 이싱의 교사는 경력교사교육을 

교웹상 선택이수 가능송뼈， 시도지원단 운영 0 지역사회복지사전체 
신큐교사교육미이수자 

계획에 뻐} 교육 참여 여부톨 결정 
흩~도록함. 

쿄육인원 。 약 1 ， 1뼈 (aJ1랜 산랩A關2쁨 。 약 1，였명(æ12년 뿜쿄꽤육 7圖 。 약 250명 

쿄육기간 o 2013년 2냉월(시도별 싱이) o 21이3년 3월냉월 (시도별 상이) 
。 201연 12월-2013년 1월 

(예정) 

。 공동교육 
。 오프~~ 교육 1회 01상 (시도별 상에 

- 온 라인 : 1회{총륜간) 。 오프라인 교육(권역별 운영) 
쿄육형태 - 오프라인 : 1회{시도별 집체쿄육) 

- 시도별로 1회 교육 뚱능 상시개설 
-시전쿄육‘ 1회 

。원t교육 
교육 등 시도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교육: 1회 
- 오프a멘 : 1회{시도별 집체교육) 

운영가능함. 

。총 10시간 

。 총 41시간 - 전일제 교^I는 필엠|수， 시간제 교 
o 총 19시간 

쿄육시간 
- 곰톰교원온라인 26시랜 오프리면 사능 선택 이수하도록 항. 

-시전쿄육‘ 4시간 
5시간) -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미수료할 

- 분0파웹오표라인 1μ|간) 경우， 추후 교A빼용시 훨|믿를 흩별 
-분야교육: 15^1깐 

수있음. 

。 공통교육 

- 온리핀 ’ 이동권리교육， 이동희대 

교육A용 
예방교육 。 전운 지식힘양교육， 적무능력향상 0 행정 실무교육， 분이전운 

- 오프라인 : 기본소양교육 교육 교육 
。밝t교육 

- 오프라인 : 기초직무교육 

。 온a벤 : 효택보건복지인력개발원 

쿄육예산 
예산， 교육 참여자는 무료 。 중앙지원단 예산 지원， 교육 참여자는 。 중앙지원단 예산 지원， 

。 오프랜{곰홉분얘 ; 충행뭔단 여}산 무료 교육첨여지는무료 

지원， 교육 칩여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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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전문가 과정 

。 사례관리， 회계교육 등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성교육을 진행 한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전문가과정 교육〉 

구분 사혜판리 호|계교육 o f동지도 

교육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지역아통센터 종사자 。 지역아동센터 종A짜 

μ|설장 및 생활복지새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교육인원 
。 기초 75명 

。 50명 。 120명 
。 심화 75명 

교육기간 。 2013년 3월-11월중 。 2013년 4월-7월중 。 2이3년 3-12월중 

교육형태 。 권역별 오프라인교육 4회 。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 월| 。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 8회 

교육시간 
。 71초 : 20시간 

。 총 20시간 。 총 4시깐 
。 심화 : 30시간 

。 기호 ; 사례관리 기훈， 

시려|관리 이론， 사려|관리 

과정， 사례관리 실제 。 째무회계규칙， 사회복지 

교육내용 。 심화 : o~돔빌딜계획 수립， 시설정보시스댐l 관항목l 。 오험상담 

단계별 사례판리 실제 l 호|계감으|실습 

운쩌|유형별 개입빌랩， 모의 

시려|회의 등 

교육예산 
。 충앙지원단 예산지원， 。 중앙지원단 예산지원， 。 중앙지원단 예산지원， 

교육참여자는 무료 교육참여자는 무료 교육참여자는부료 

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실무교육(선택) 

0 시도별 총 100명을 기준으로 강좌별 교육대햄l원 교왜용 등을 정빼 진행한다. 

월 프로그램작성 및 평가， 지역 of돔센터 회계， 사례관리， of동지도 방법 등 

。 강화재셜은 총 5개분야를 기준으로 시·도 상횡을 고려해 운영한다.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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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구분 세부내용 

교육대상 지역아돔센터 종사재시설잠 및 생활복지새 

교육인원 시도별 100명 내외(강좌별 20명， 총 5깨강화 기준) 

교육기간 2013년 2-9월중(시도별 상이) 

교육협태 시도별 오프라인교육 5희(단， 교육내용·교육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육시간 강좌별 3-4시간 

교육내용 아동판리 및 문서관리 / 프로그램 작성 및 평카 / 회계관리 / 시려|관리 / 아동지도방법 

교육예산 
。 시도지원단 일부예산 

。 교육 참여자가 최때 3만원 범위에서 부닮단， 교육비 초과시 합의를 통해 결정함) 

마.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종사자 교육 

。 거정헛 지역아품센터 시성깎과 급식종사자 교육유엿지침 마력 빛 교육음 심시하다. 

- 거정형 지역0많젠터 시설햄l제 4회 오프라인 실시(분기벨 

-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싸}에게 오프라인 교육 질시(4월 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총사자 교육〉 

구분 거접형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교육대상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시셜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쿄육인원 230명 4 ，000명 

교육기간 2013년 3월-10월중(시도별 상이) 2013년 4월중μ|도별 상이) 

교육형태 시도별 오프라인 교육 4회 시도별 오프라민 교육 1 회 

쿄육시간 총 16시간(4시간X뼈) 총 3시깐 

교육내용 
운영지혐 및 지역of돔센려 행정l 회계교육l of돔과 영양l 지역01동센터 급식， 지역이돔 
시려|관리 센터 ζ씨， 급식사업 행정 

。 시도치원단 일부예산 
。 시도지원단 예산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예산 。 교육 칩여자카 최대 3[1벤 범위에서 부담. 
단， 교육비 초과시 힘의를 통해 결정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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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세부운영 

가. 운영시간 

0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0 학기중 및 방학·공휴일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꾀 센터별 여건. 실정 등에 

따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 후 변경운영가능하다. 

필수 운영시간(기본 운영시죠띈 8시간) 

。 학기중 : 14:00~19:00 (필수운영시간) 
。 방학(단기 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 17:00 (필수운영시간) 
※ 필수운영시죠떨 포합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합. 

O 토요일， 공휴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시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한다. 

O 끈로자의 님1'5 .1 )은 이품 이용에 지작음 주지 암는 범위 내에서 종사자 배치름 조적 

하여 운영하되， 근링}의 날 근무Z배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하거나 대체 휴무 가능하다. 

0 태풍 통 재해로 시·군·구 내 휴교령이 발생한 겪우 지역이동젠터는 휴무를 원칙(운영 

일수에는 포햄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λ탬을 보호자 이용이동 등에게 알려야 한다. 

나.이용료 

1) 무료 서비스 이용 

0 지역아동젠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이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이동이 주로 이용히는 

시설이므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0 지역 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에 의해 이용료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일반아동에게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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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료 수납대상 

0 이용료는 일반이풍에게만 받을 수 있으며，(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치상위， 

조송 다문회; 장애 한부모 이·통 @ 기타 숭인이·동에 대해서는 이용료 수답을 금지 힌다. 

。 。뽑료 한모는 월 5만원이맥 새1버 수없 개별 핵습자 교빠 o"þ외환정처댐비 등외 

실비 이용료로한정한다 

。 이용료를 받는 정우에는 해당 아동의 소득 싱돼，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운영시 주의사항 

11 급식지원시 주의사함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이동급식지첨 등 관련 규정 및 근거를 준용하여야 한다. 

21 야풍복지시설로서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지역이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X씨설로서 지역01똥·센터 서비스 최저기쥬 치춰에 

왼건한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31 동퉁한 참여와 합리척 배려 

이용 아동의 성별. 정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갱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효}고 동둥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침을 

문서회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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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회복지사업법j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0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띠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재보험은 

건물과 비품 등 지역이동센터 설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패 

0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송l는 아동 전완을 대상으로 각종 시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 

히는 보험 의무에 가입해야 한다. 

0 야외 현장체험으로 프로그램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하여야한다. 

O 보조금으로 가입히는 모든 보험은 소멸형(적립금이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관한교육 

0 시절장은 이통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및 교육질시 결괴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핵3월말까재 보고승배야 힘{O똥복지법 

제31조 및 통볍 시햇령 제28조). 다만 시절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빙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는때비 안전， 교통안전 

0 이용j쁨에 대한 안전에 관한 교육 획얀은 관련기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퍼 또는 

지역아동젠터 이용·많을 통해 한다. 

0 이동복지볍 저1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음 심시하지 많은 겪우， 통법 시햇렷 저삐8조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삭 위반시 200만원)에 의해 처분된다. 

0 지자체는 시설 점검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를 확인 조사해야 한다. 

※ 교육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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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조성 

0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또한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 

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아동복지법 저127죄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응급조치를 위한 비싱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재발방지대책마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시설장은 매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뼈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곱 

조치반을 편성·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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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역팽젠터의 체계적인 안전랜를 위해서는 연초에 안전랜를 위한 연간계획을 세워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행 

시설의 안전점검 

0 시·군·구는 시설장으로 히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징배 보고 

하도록한다. 

0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었다~ (시설장은 응해야 램.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하다.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고때료 부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 

감독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 습득， 구급약 및 비상의약 

비치 등 이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해야 한다. 

O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 

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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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0 화재방지를 위해 발화정이 높은 기구와 실내장식을 시용하지 않으며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내연자째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죄행를 

사용한다. 

O 소방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0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연료 가스 등 인회정 물질과 발화정 장치는 특별괜}한다. 

0 시설 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0 정전을 대비한 초와 성냥， 라어터 등은 o}ö l들 손에 닿지 않게 교}가 직접 관리한다. 

소뾰 전기 및가스의 안전 

O 소방점검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소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와 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0 시설 내 전기 및 기스기구의 개인적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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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안전첨검 관련 기관 

기관명 홈쩍|이지 정오위치 연확처 

효택시설안전공단 h야P://WMN. kistec. or.kr 고객지원〉 1599-4114 

시설 
시셜물안전진단협회 http://WMN.assi.or.kr 무상E댄첩검서비스 (02)567-1307/8 
시설물정보관리종합 http://WMN.frr용.or.kr 요댄진단기관현황 (031)910-4136 

설비 
시스댐 각 시 ·군·구청 홈퍼|이지 관련업계〉 

시·군·구청 요앤진단전문기관 

재난관리과 

전기 
흔택가스안전공사 http://WMN.kgs.or.kr 사이버지사〉시혈검사신청 1544-4500 
효택토시가스협회 http://WMN.citygas.or.kr 지역별 가스공급회사 (02)554-7721 

가스 
흔택전력공사 http://WMN.kep∞.or.kr 사이버지접〉 전자민원 국번없이 123 
흔택전기안전공사 http://WMN.kesco.α.kr 뢰메뉴〉 검사·점검신청 1588-7500 

재해 119요앤신고센터 http://119.go.kr 국번없이 119 
대비 효댁소방E댄협회 http://kfsa.or.kr 사업정보〉 소방시설점검 (02)2671-9076- 8 
시설 

정기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보건소 홈폐이지 사업요때〉전염병관리〉 시·군·구 

밤억 방역소독 보건소 

응급 응급의료정보센터 http://WMN.1339.or.kr 응급처치정보 국번없이 1339 
처치 대효쩍십자사 http://WMN.redcross.or.kr 교육신청〉응급처치·보건교육 (02) 3705-3705 

생명보험협회 h야p://WMN.klia.or.kr 회원사 및 유관기관 (02)2262-6600 
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MN.knia.or.kr 보험정보〉 회원사 및 (02)3702-8629 
가입 효댁화재보험협회 http://WMN.kfpa.or.kr 유관기관 (02)3재0-0200 

g빼센터〉관련사이트 

| 안전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교육때상 연락처 

흔댁생활안전연합 http://w.vw.safia.org 부모， 교사， 이동 (02)3476-이 19 

흔택어린이안전쩨단 http끼www.childsafe.or.kr 아동{체험.O[동교육) (02)40&-5868 

어린이쿄통안전학쿄 http://'빼w.gol19.org 아돔 (02)843-8616-8 

효팩산업안전공단 htt.p:llwww.kl。양la.net 아동，성인 (032)5100-500 

경기도소방학교 http://'빼vw.fire.sc.kr 아동 (031)329-0410 

서울시민묘댄쳐|험관 http://sate119.똥oul. go.kr 아동， 성인(체험예약) (02)2따9-4000 

중앙119구조대 http:μrescue.go.kr o~돔， 성인(안전체험) (031 )570-2000 

어린이안전넷 http://isafe.go.kr 아동 (02)3460- 3000 
(효닥소벼자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바tp:μWNW.1339.or.kr 성인 국번없이 1339 

:{I_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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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아동관리 

이동의 발굴및지원 

1 ) 지자체(드림스타트승 읍·면·동 포행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다문화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틀을 적극 발굴 · 보호한다. 

2) 지역이동젠터 이용 아동 중 징배·발달징애아동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의뢰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 

문병원 및 징애아동이용기괜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아동등록절차 

드립스타트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1 ) 읍·면·동장 또는 지역이동젠터의 시설장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작성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활용서식3)J와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를 

신청 받아 시·군·구청 담당부서(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처 공동 돌봅서비스 신청서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2) 시·군·구{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상땀 등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여부 결정하고 필요시 

사례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아동등록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이동， 승인이동， 일반이용아동 등을 결정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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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아동젠터는 시·군·구{또는 드립스타트센터)로부터 지역아동젠터 톨봄서비스절정 
통지서를 받아 취g벼1충아동， 승인아동， 일반이용이동 등으로 등록시킨다. 

1ip~ o}동관리를 위한 활동과 방볍 예시 

기효수급궐자， 한부모가정， 치상우1， 소년소녀가장세대 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제외 

하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세대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건강보험증 사본 ; 세대내 건강보험 카입자를 파막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공E뻐|서 발급하는 부과신정내역서를 통해 확인 

1ip~ 아동둥록 우선순위 

.. 01돔듬톡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초손·다문화·한부모01돔 및 장애아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전국 평균소득기구 70%0[해기구내 건보료 확인)기구 줌 시 ，군·구청장 승인 이동 

가구윈수 소특기훈 

인 1 ，045천원 

2인 1 ，939천원 

3인 2，878천원 

4인 3，315천훤 

5인 3，390천원 

6인 3，465천원 

7인 3，540천원 

8인 3，615천원 

9인 3，690천원 

건강보험료블인부닫금 

찍장가입자 | 지역가업자 

30,890 I 13,458 

32.913 

57,666 

14.339 

48,989 

뿔뚫 1-.- :~::짧 { 
98,184 

104,615 

100,613 

107.203 

103.141 

109,897 

104,333 

111 ,166 

107,230 

114.254 

108,687 

111 ,830 

119,155 

115,173 

122.717 

118,663 

126,456 

120,506 

128,399 

124,060 

132.208 

125,921 

115,806 I 134,169 

lIIi 6인이상 : 1 인 추가시 마다 소득 75천원썩 증가 (75천원=5인-4인=3，390--3 ，31 히 
• 건강보험료 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표합 금액입 

@ 맞벌이 가구등 방과후 돌붐이 필요한 일반 아동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혼합 

31 ,346 

33,399 

58,450 

99,456 

105,970 

101 ,998 

108.679 

104,333 

111 ,166 

105.786 

112,715 

10B,687 

115.806 

110,095 

1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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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동등록관리 

1) 시·군·구{또는 드림스타퇴를 통해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가 접수된 아동은 디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아동관리 파일에 정리한다. 

0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 통해 접쉬 

0 지역아동젠터이용신청서 시본(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에서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와 

함께접쉬 

0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0 응급처치 동의서 

0 센터이용서약서 

2)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 접수 후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프로그램 참여(출결관~)， 센터를 이용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이동·보호자가 서로 

지키고 존중해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3) 접수된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 가족상황， 경제상행수급여부 

또는 차상위 됨 등을 잭인표에 분류하여 정리한 후 당해 연도 파일에 분류별(학년별 

또는 성별)로 연번을 부여하여 순서대로 정리한다. 

TIp흥 아동등록관리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 및 관련서류 접수 시 색인표에 학년 또는 성별 등으로 분류된 해당년도 

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 출석부 등으| 아동관리 모든 서류의 고유번호로 사용할 수 있어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매해 통지된 o~동 돌봅서비스결정통지서를 일자별로 정리한 후 사본은 o~동개인신상기록부에 

보관한다. 

4) 아동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0 등록한 모든 아동에 대한 아동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0 이동관리카드는 아동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징금 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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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흥 클레어 파일을 이용한 아동관리카드 관리 방법 

CD 40P으| 클레에 파일 상단에는 <000 관리카드>， 하단에는 <000지역0볕센터〉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 아동개인신상카드， 돌봅서비스결정통지서 및 서류사본， 지역아동센터 이용신청서 사본， 아동 

상담일지 사본， 관찰일지， 건강검진결과효 사본， 정신보건검사결과 사본 등 아동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 아동관리카드에는 등록날짜 등 0볕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임상 자료 등 

01돔과 관련된 가족상황， 경제적 상황， 심리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임십배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아동상담일지， 관찰일지， 건강검진결과표 등 모든 아동관련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 보관함 

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동안으| 아동관리사항을 담을 수 있다. 

이용아동산정 

가. 이용아동수산정 

1)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중 지급윌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용 아동수로， 윌명균 

이용 아동 수는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 아동으로 한다. 

TIp총 이용아동이란 

@ 이용아동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타 시설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타시설 이용아돔이라 함은 초등돌봅교실 

(방과후 학교의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제외)， 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방과후 보육시설을 중복 이용하는 아동으로함 

- 보육시설 아동의 경우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산정 가능 

@ 학교행사， 본인 질병과 사고， 직계존속이나 친인척의 상려| 및 혼례 및 기타 자자체장이 인한 

곰결은 이용한 것으로 봅(가정통신문， 행사 안내문， 청첩 등 첨부하여야 함) 

@ 이용아동 중 장애아동 1 인은 1.5인으로 가산하여 산정하고 가산하여 산정된 아동수가 5인 

(장애아동 3인의 경우 이용아동 5명으로 산정)을 초과할 경우 추가된 장애아동의 수 묘띔 1 명씩 

추가 산정함(ξ빼아동은 등록ε빼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죠빼 소견자어| 

한할}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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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보호아동 산정 

이용j많은 수급권자 가정 이동， 차상위·조손·다문화·징애·한부모 아동， 기타 승인이동 

등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을 6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고정원과 이용야통이 다른 경우 운영비 지원 

신고정원이 이용아동 보다 적은 경우 신고정원(시설기준 포램 변경 후 지급한다. 

※ “신고정원의 축소에 따른 운영비는 3개월 정도 유여| 후 반영하고 정원 확대 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부족 시 신규시설에 준한다. 

출결괜1 

가. 출결관리는 아동보호의 시작이다. 

0 지역이동센터는 센터운영시간 또는 보호자와 약속한 이용시간동안 이동의 보호해야 

하므로 철저한 출결관리를 통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0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활용서식 6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0 출석 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한다. 

0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로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하다. 

※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시 출석부 등의 

서류는 비치하지 않아도 됨 

나. 출결관리의 기본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다. 

0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꿀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0 지역아동센터 이용껴1 소극적이거나 적응이 늦은 이동을 위해서는 출석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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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0 시설장은 시설 이용헤 대한 약정을 할 때 출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아동과 

보호지는 그 기준에 띠라 결석시 처리방법과 잦은 결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 

0 지역아동젠터는 출석부를 비치하고 출석한 이동은 출석부에 자필 사인을 하여 출석을 

확인한다. 공결의 경우 사유를 적고 출석부 뒤에 공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0 출결괜 결과 더 이상 이용의λf가 없는 것으로 확언된 아동과 장기간 무판결석 0많은 

종결처리 하고 시군구 및 드림스타트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종료 

1) 이새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지역이동센터 이용중단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동의 

이용이 종료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중단 후 이동의 보호방안에 대해 이동 및 

보호자와 상뺨헨f. 지역댐젠터 이용 종료에 대해 시군구에 보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타 지역이동센터 또는 타 시설에 이동을 의뢰하거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 이동이 이용을 종료후 한달 이내에 이동이 가정 또는 타 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최종 서비스를 종료한다. 

3) 무단결석으로 이용이 중단 되거나 본인의사로 이용을 종료했으나 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용 종료 

후에도 정원외 관리아동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이용 종료 후 6개월간 

월1회 유선으로 연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꾸준승1 사후관리 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보관한다. 

πp흥 이동의 종료절차 

@ 보호자 종결확인서 제출 

@아동종결처리 

‘,:a.:.‘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시군구보고 

@ 관리아동으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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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동권리 

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인권실천 

지역아동젠터는 이용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의 인권의식을 강행}고 프로그램에 

있어 이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권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아동 인권교육 

0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이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성장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시를 위하여 이동 본인활il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0 권리 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기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동 자치회’이다. 

。 이용 아동이 참여히는 이동자치회 활동을 연간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 아동자치회에서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징하고 지원한다. 

2)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0 종λ1응}는 아동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b야 

한다， 아동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하므로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0 법적으로 이동학대신과l무재아동복지법 저1126죄로서 의무교육도 받b바 한다. 교육을 

통해 지역0많젠터 내에서는 발빨 수 있는 종λ}째1 의한 0많에 대한 체벌. 성학대등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도록 한다. 

3) 아동 권리에 관한 큐정 

0 운영규정， 복무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λ벼1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한다. 이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체벌관련 내용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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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인권규정은 이용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당하여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이동센터 내에서 인권첨해사질이 발생한 정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뼈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반터 알려주어야 한다. 

나. 유엔아동권리 협 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협빡R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 비준국을 자행1는 인권협약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지구촌 최대의 이동권리 관련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협약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상의 의무셰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햄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래라는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1 년 10월 7일 한국 정부에 대하여 

최종견빼Concluding Observations-COBs)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국획 지역기관 및 

기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권과함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뼈야 한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1) 자료수집 

지역아동젠터에서 이용 아동 현황 및 지원내용 둥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회흘}여 

지역， 시젤 간 척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급， 인식제고 빛 교육연수 

지역아동젠터 종^rÀJ- 및 01용 아동에게 아동권리협빽l 근거한 아동권리교육을 전문적，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아동권리인식제고와 아동권리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의 중섬이 되어 이동권리에 관한 인식제고 및 권리교육을 실시 

하여 이용4많어l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3) 아동견해의 존중 

지역맴젠터 내 。F동자치회활동을 구체화빼 형식적인 활풍이 아닌 0많틀이 À}신들이 

센터를 이용히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확립하여야 한다. 

1" 보건복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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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및 방엄을 신고할 법적 의무À}ð]며 지역사회에서 방엄 

되어았는 이동을 발견히국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마 이동권리 시킥에서 본 의무를 충분혀 

인지하고 학대 및 방임이동의 보호와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의 많은 이환똥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이용.o}동 및 가족들 

에게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안내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권리 실천 및 침해사례1) 

11 생폰권lSurvival Rightsl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링1 지역이동젠터 이용 

아동의 식생활， 보건 안전 영역에서 실천시려l와 침해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역 실천사례 칭해시혀| 

。 아돔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균형 있고， 。 읍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읍식을 제공 
영앙카 높븐 식E떨 짜고 신선한 재료를 하지 않는경우 
사용하여 조리 。 이동의 발달단계나 기호를 고려하지 않고， 

。 정기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조사하여 식 식재료비E띨 고려하여 식E떨 짜는 경무 

식생활 묘때| 반영 。 식사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하~I 옷한 

。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으나 정한 시죠!OI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나도 아돔 에게 식사를 제공 

。 식당 직원이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을 
착용 

보건 
。 요든 o~동쩌|게 연 2회 이상 보건교육과 。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별도로 제공하지 
성교육실시 않늠경무 

안전 
。 아동에케 연1 회 이상 정기척으로 교통 。 교통안전교육과 약물오남용교육을 전혀 

안전교육과 약물오남용교육 실시 실시하지 않늠경우 

21 보호권(Protedlve Rlghtsl 

보호권은 차별대우로부터 보혹 학대 및 뱅얻으로부터의 보호 정애이동 고악 난민아동을 

보호하논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영역 

에서 실천사례와 챔해시례를 살펴볼 수 있다. 

1) 2010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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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실천시려| 칩해^I혜 

。 종A째~ 01용뻐| 체벌효}는 것을 엄격해| 。 01동 지도와 훈육을 위해 주로 체벌을 사용 

급지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종사자가 하고종사자체벌허용 

이를어일 경무징계 。 종，^þ지쩌| 의한 아동학대행위를 숨기는 

。 종시ÃI와 of돔에게 01동권리교육 및 아동 경우 

체벌과 학대예방교육실시 。 심각한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아니면 종 

문쩌| 。 o똥획 뭔|행동을관훨뼈 전문서비징} 시ÃI까관앙하는경우 

행동 필요한 경우 핀련 기핀에 의뢰 。 치료가 필요한 문제행동을 보이늠 이동을 

。 이동깐 성추행 Ef:늠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의뢰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연 2회 이상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이용히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사건이 빌생했을 때， 전원조치 등정해진 

절치에 따라선도 

。 o톰에게서 학대피해를 빌켠뭔 of동보호 。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학돼피해 0똥이 

전문기관으로 의뢰를써 이동을 확대로뿜{ 있으나 01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I 

특별한 
보호를|고 조속승1 j;1료효뼈 0홈의 후유증을 않고 관밍하여 희대 후유증이 심킥혜진 

아돔에 
최소화 경무 

대한 
。 다문화 가정아동， 잠애아동， 왕따 아돔 등 。 특별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아돔에게 

치별 빌키 쉬운 소수집단 0볕에게 지역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보호 

아동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이뭘" 01니라 일반아동과 차별 대우 하는 경우 

대한 특별 프로그램{언어교육， 문화교육 

등)제공 

31 발달권(0휩elopment Rlghtsl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폐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지역아동젠터의 교육， 인간관짜 문화 영역에서 실천사례와 

챔해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역 실천시려| 칩해사려| 

。 아돔의 성장 발달 수춘에 따라 종힘쩍 。 아동 개인별， 학령별 교육계획이 마련되지 

쿄육 
교육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수행 않은경우 

。 학습장애가 있거나 행돔장애가 있는 아 。 학습장애 또는 행동장애 아돔은 별도의 
돔을 외부 전문기관과 연껴|하여 지도 쿄육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인간 
。 아동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및 
폭넓은 대인관계를 우|히여 인E딴계훈현 。 아동의 인E딴계에 관셈이 없는 경우 

관계 
듬 집딘프로그램을 이동특성에 따라 제공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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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실천시려| 칩해사려| 

。 of돔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뭄화 。 of동에게 영호h 연극， 음악， 스포츠 등의 

활동의 기회를 정키쩍으로 제공 문효펠동 표로그램을 전혀 저I공즙~I 않는 
문화 。 아동이 다빌변에서 다앙한 정보를 접할 경우 

수 있도록 신문， 도서， 인터넷 듬을 자유 。 01돔의 정보습득 기회가 전혀 마련되지 

롭고 건전하케 이용하도록 지도 않은경우 

41 참여권(Partldpatlon Rlghtsl 

참여권은 아동이 χ댄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의사결정과정， 사쟁활 영역 등에서 실천사례와 첨해사례를 살며볼 수 있다. 

명역 실천사려I 집혜사혜 

개인생활에 。 지역아돔센터 종교행사 참여에 아돔의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역아동젠터 

대한 선택을존중 종교행시쩌| 무조건 참여하커나 시설장 

의사결정 또늠 종사자의 종교 활동 강요 

。 지역이돔센터의 홍보물 제작 시 아돔의 。 홍보물 제작 시 아동의 의사와 무판히케 

사생활의 
동의를 거쳐 아동사진 활용 종사자 판단에 따라 아동사진 활용 

。 지역아동젠터 방뜯밴| 있을 때， 아동의 。 방문객의 아동 사생활 칩해 행동을 특 
권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뭔뼈|게 별히 제한하지 않는경우 

주의사항공지 

。 아동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제정 시 。 o~동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시설장과 

01돔을 참여시키고 의견 반영 종사'^~카 일방적。로 제정 
。 행사 참여시 아동의 의사 효볍 。 행사 참여를 원치 않는 아동도 칩단의 

시설운영의 。 지역아동센터메 01돔ÃI~I회를 두고 아돔이 분위기를 해할 수 있으으로 무조건 참여 

참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논의된 사향을 。 지역아돔센터 내에 아동자치회나 01돔 

시설운영에 적극 'i1'영 대표가 없므며， 시설운영에 01동의 어떤 

。 지역아돔센터에 아돔 대표를 선출하고 의사토 반뱅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지역사회와 
。 지역사회 행사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 지역사회와 지역아동센터간의 어떤 쿄 

지역주민도 지역아동센터의 행사에 적극 류도 없는경우 
판계형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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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실종 및 아동학대·성폭력예방관리 

1) 아동실총 예방판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실종 예밥을 위해 아동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동의 하교 

시간 및 방과후 및 학원 시간 등을 항시 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예정시간보다 

늦을 시에는 학교 보호자 아동휴대폰 둥으로 연락을 취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늦은 사유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실종·유괴예방교육 등을 통해 이동들이 안전한 일 

상생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실종아돔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실증아돔전문기관(www.missingçhild.or.kr ,) 02-777-0182)에 

분의 

2)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관리 

지역이동센터의 종딴판 0많복지법 저126조의 규정에 의해 。많확대 신과1부，7.1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아동보보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환경의 변호Kol혼. 

사별. 7l출 동}로 발생된 이동의 변핵1 대해 유심히 살며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가 잦은 

음주 습관을 가진 정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대받은 이동온 아래의 Tψ과 같은 

신체적 및 행동적 징후가 나타난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성에 

대해 민검하게 반웅하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유섬히 살펴볼 필요가 었다. 

퍼p~ 아동학대 유형별 신체적 및 행동적 정후 

헬H유형 신체쩍징후 행동적징후 

• 설명하키 어려운 신체적 상혼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발생 및 회복메 시깐차가 있는 상처 • 다른 아동미 울 때 공포를 냐타냄 
- 도구의 모앵I 그대로 나E싸}는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g;적 행동 
- 담뱃불 자국， 뜨꺼운 물메 잠겨 생김 호}상 
자국 

• 부모에 대한투려움 
• 집에 가능 것을 투려워합 

신체학돼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겹계 
- 겨드맹1， 팔뚝 E팩， 허벅지 E팩 등 다 
치기 어려운부위의 상처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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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성장짧| • 반사회적， 파괴쩍 행동장애 

정서학때 • 신체발달저하 • 수연장애， 놀이장애 등 신경성 기질 
• 언어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떻 

• 극단행동， 과밍햄동， 빌달지연， 자살시도 

• 신체적 지표 
• 성적(性的) 지표 - 확렴 전 아동의 성병김염 

- 입신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및 성적행동 

• 생식기 증거 
- 명백하고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타엔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아돔의 질에 있는정액 
- 동물 혹은 장난감을 때상으로 하는 성쩍 

- 찢기거냐 손실된 처녀막 
상호관계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비(~티성적 지표 

- 질의 홍진{紅옳) -수연장애 
·항문증후 

성학때 -항문괄약근손상 
- *.I:dUW-~닙rZ。E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고}상 
- 위축， 환상， 유아쩍행동(퇴행행동) 

- 항문 내장Q[ 짧아지거나 뒤집힘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항문 입구에 생낀 멸장 
- 특정 유형으| 사람 혹은 성에 때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 항문이 좁아짐 
- 섭식장애(폭식증/꺼식증)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비행， 가출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솜상 

- 자기 파괴적 행동(지살시되 

-인투(爛임질 
-범죄행위 

(pharyngeal gcnαrhea) - 우울， 사회관계 g;절 

• 불규칙적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음식을 구컬하거나 훔칩 

• 비위생적 신체상태 • 비행 뚱는도둑질 
방엄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건강상태 불량 • 수업 종 조는 태도 
• 계철에 맞지 않는 부쩍절한 옷차림 • 잦은결석 
• 지속적 피로， 불E댐갑 호소 

'11P.... 아동학대 신과1 신고되어야 할 내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학대의심증거 
피해아돔 

이름， 전호}번호 학대의심 학대발견시 정황 
피해아동의 특정 

내용 확대상처 정보 
피해아동의 현재상태 등 

학대지속성 

이름， 전호뻔호， 직업 
이름，전호}번호 

확대행위자 확대행위자특징 
신고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정보 피해아통과의 관계 
학때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듬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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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채용 

0 지역아동젠터는 종사=^1의 주민등록등본i 채용 신체검사서， 지격증 λ}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역아동센터에 보관하고 관리한다. 

o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히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시설 통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15일 

이상 채용 관련된 사힘을 공고한 후에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한파. 

0 지역이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퇴직 등 임면시에는 채용 즉시 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 

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해야한다.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j 제44조 저P헝에 

띠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관할 경찰서)하고 지자체에 임면 보고시 

함께 보고한다. 

-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종사자는 취업중인자 또는 취업예정재 사실상 노무를 

제괄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법 제44조 3행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대가(급예를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햄조리사 영양사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인력 등) 

- 성범죄 조회 결과 통보 전까지 종사자의 지역아동센터 근무를 제한한다 

0 운영주체(대표재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될 수 없교 대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0 임면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종사자의 자격의 적격성(사회 

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시설장 및 종사자으| 결격사유(설치와 운영 참조)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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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채용서류 

지역이동센터는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자격증 시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역아동센터에 보관， 관리한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자어1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경력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필수 

@ 채용신체검사서 : 전염성질환 및 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호에 지징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 자격증 시본 : 자격증 소지자헤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자 

격증사본 필수 

@ 성범죄경력조회서 <*활용서식 참좌 : 채용여1정자가 제출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설징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한다. 

종사자관리 

가. 근로계약 체결 

지역아동센터는 채용한 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무환경 변경(급여 인상 근무시간 변경 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근로기준법 준수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지어1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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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사기록부 

1 ) 인사기록카드 : 입사 전 경력사항과 입사 후 교육 및 연수참가기록， 시설내-외 포상 

기록， 업무평가 기록， 인사고과기록， 승진기록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개별 관리한다. 

2) 인사관련 서류철 : 인사기록카득 채용 시 제출받은 서류를 인사관련 서류철에 별도 

보관웹， 이력λ1항의 변동어 있는 경우 종사자로부터 보고받고 추가 서류를 첨부뼈 

보관한다. 특히 건강진단서는 매년 I 회(해당 년도 안) 제출받아 보관한다. 

3) 종사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출근부와 근무상황뷔출장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기뤄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기타 인사관련 서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 

하여 보관한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인사괜}에 입력한 후 인λ}카드를 출력승배 보관한다. 

πp윷 클레어 파일을 이용한 인사관련 서류 관리 방법 

CD 40P으| 클레에파일 상단에는 <000 인사기록부>， 하E뻐|는 <000지역아동센터〉라는 라 
벨을부착한다. 

@ 인사기록카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또는 한글파일작성 등) ,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초회서 

등을 파일에 순서대로 정리한다. 

@ 그 외 표장， 교육이수증 등 종사자와 관련된 모든 인사 자료를 정리·보관한다. 
@ 인사기록부는 시설장이 관리해야 하며 사생활보호를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효R二~. 

종사자복무관리 

가. 종사자의 의무 

1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용 이동 수의 필요한 법적 인력기준이므로 

종사지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싱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근무계획하어l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히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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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시간은 지역아동젠터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어야 한다 . 

• 필수 운영 시간 (기봅 운영시깐 8시간) 

• 학기 중 : 14:00-19‘ 00 (필수 운영 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17:00 (필수 운영 시간) 

• 필수 운영 시죠넬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나. 상근의무에 따른 시셜장 검직 제한 

11 시설장의 검직은 지역아동센터의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21 지역햄젠터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옐읍·엠 등에 위치뼈 시설장 수급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우째는 시·군·구청장은 이동의 주 이용시간에 근무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어 겸직가능 여부 판단한다. 

31 시철장에 검직하·는 청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히여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성황부를 
비치하여 출강 등 외출 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다 

• 겸직 사전 미신고， 근무 상황부 미비치 및 허위 기째시 인건비 듬 보조금 환수조치 

염p윷 원칙적으로 검직이 제한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 근무계획서， 실질쩍인 근우형태 등에 따라 겸직 시 근무시간의 지속쩍인 줄첩이 

불카피한경무 

• 명예찍l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비정기척 업무 겸직도 운영시죠띨 춘수하는 범위에서 허용 

•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과 겸직 가능. 

단l 출장 등 외출시에늠 근우상황부때| 기록하고 과도한 출장등으로 정상쩍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금의무 위E뻐| 해당. 

@ 상업l 공업l 금융업l 기타 영리를 추구함01 현저한 업무찌| 종사하여 상근시죠때|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것므로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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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산정 

1 ) 종사자는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상근 종사자를 의미한다. 

0 종사자가 육4땀직， 건컨1화， 사팡 등의 사유로 종λ싹 배치기준을 한사적으로 충족 

하지 못한 시설은 전임자 급여*(최저임금 이생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전임자 급여는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저12조 6항') .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한다. 

0 지자체 통보 없이 보조금 부당 수령시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한다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0 단， 종사자 채용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때는 일정기샌농촌지역 3월， 도시지역 1월 

범위 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기능 

하다. 단， 일정기간이후에도 종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동센터를 대상으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종사지를 충원해야 한다. 

종사자정년제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재이하 ‘시절작 포힘1 인건비 보조금 지급 성한기준 

(시행일 : 2002년 1 월 1 일) 

0 정부{지자제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히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생활복지사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생일이 1 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시설장 또는 종사자으| 생일이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12월 31 일 
※ 예시 1 ) 시설장 생년월일이 1948.4.16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6.30 
※ 예시2) 생활복지사 생년월일이 1953.8.13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12.31 

:1 1룰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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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 

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q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으| 정 

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호댄|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 

종사자 법적 권리 보쟁노동관계 법령 준수) 

1) 지역이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J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j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2) 4대 보험 가입 

0 지역이동젠터는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채 

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www.4insure.or.kr 참죄. 

0 시설징어 고용된 종사자가 아닌 사업주라면 시설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혐의 2대 

보험어만 가입하면 된다. 

0 종λ}하는 모든 근렁f가 λ법주인 시설장콰 동거하는 찬족인 경우 근링}는 산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3) 퇴직금 

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화퇴직급여 보징법j 및 [근뭘}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뼈 퇴직금을 챔햄; 

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징에서는 2010년 12월 1 일 이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0년 12월 1 일부터 2012년 12월 31 일까지는 법정퇴직급여의 

절반(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할 수 있으나; 2013년 l월 1 일부 

터는 법정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0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불71함. 다만; 법인의 대표가 상근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사자로 인정하며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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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산전후 휴가 퉁 

。 종사자는 연치·유급휴가와 산전후휴깨 가족돌봄휴직， 육ι쁨직 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휴.7}; 휴앞 휴식， 초과근무 등 근화l간과 관련이 았는 시행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A단로지·수 5인 u1만 사업징에서는 헨돼곱휘} 및 육아함l를 부여따l 않을 수 웹. 

근로.7 1준법 

제60조 (연차유굽휴개 
@ 사용자는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지에게 15일의 유급휴카를 주어야 효κ~.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z...1<l 1 1 년 미만민 큰로자 또는 1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지왜|거1 1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큰로자의 초|초 1 년 간의 큰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힘에 따른 
휴기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저12항에 따른 휴가를 01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카쩌I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시용-^f는 제1항부터 쩌14함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큰로7\1까 청구한 시기에 추어야 하고， 그 
기앤| 대뼈늠 추|업규칙 등에서 정효}는 통상임금 또늠 평균임금을 지급빼야 핸f. ['.1만，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휴기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저11함부터 저1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헤 해당하는 기E띈 

출근한것으로본다. 
1 . 근로7i:f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줌의 여성이 제74조저11 할부터 저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키깐 
@ 제1항부터 져14항까지으| 규정에 띠른 휴가는 1년깐 행사히'^I 아니허면 소멸된다. 다만， 시용지:21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M조 (임산부의 보호) 
@ 사용자는 임신 줌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운 출산 후쩨 45일 이상01 되어야 흔!Cf.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청구하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죠띈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입신 충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11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효봐. 다만， 인공 임신충절 수술(r보자보건법」 제14조 
제1함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l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신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셔 지굽의 핵임을 면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쩌|게 시감외근로를 하케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능 경우에늠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힘에 따른 출~밴후휴가 좀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훈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부에 복귀시켜야 한다. 

l￥i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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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의무 면제 및 육이휴직에 따른 시볍주 지원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스땐후 휴가 급여 지급의우 면제 

산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카O[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카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굽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업 

주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지급을 하지 많아도 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늠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늠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효k과 r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고용인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 이 혜택을 받를 수 있다(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참초).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t댄후휴가 확인서를 빌답 

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신전후휴가굽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힐히는 고웰l터에 제출하면 된대대규보 기업의 겹무 슨밴후휴7까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정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기능하다 • 

.:-tt댄후휴가급여 신청기ζ띈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키간(12개월)이내이므로， 산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깨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올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릅여를 받몰 수 없다. 

@ 육01휴찍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카 만 6서1(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마만) o[하으|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적으로， 사업주는 큰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여 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듬한 수준의 임금을 지굽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육아 

휴직을 허용하~[ 않는 경우 5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추는 육아휴직기ζ볕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고용보험에 근로자 육아 

휴직에 따른 사업주지원제도카 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남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출산 전 임금의 40%(최저 

50'21벤에서 최대 100'21댐까지)를 지급효H파.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싣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겹무에는 시작일전 30일이 되는 밭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21벤(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매월 30'2!벤)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WWN.e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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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초의2(근로자의 가족 돌봅 등을 위한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태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봅휴직”이라 한태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시행일 :2이 3.2.1.(300인 미만 사업장) ] 
@ 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봅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어|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ε텀}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가족돌봅휴직 기죠띈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 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업주는 가족돌봅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커나 근로조건을 악호}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돌봅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저12조저11 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종사자의 법적 의무 

1 ) 지역이동젠터 종사지는「이동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어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91(아동학대신고전훼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2)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띠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복무규정 

1 ) 종사자의 근무관련 기본수칙을 수립， 근무질서 확립， 근무조건 보장을 위해 복무규정을 

정해 운영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 1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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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규정은 종사자 채용시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회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로서의 복장， 출퇴근， 업무내용 등의 준수사항3 이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관리， 시설 내 시설강종사재 종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 직무와 관련된 의무 

및 제한 등.01디<* 복무규정은 운영규정 참좌. 단，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노동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반히는 내용을 포함 할 수 없다. 

종사자처우관련 

1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관련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관련 업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과 한다. 

2) 지역아동젠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재생활복지교사 우선)에게 적용한다. 

3) 지역아동젠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 1갇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괜 종사자 

보수체계(앤 별표 1-4(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 

한디{권장사행. 

<별표 1-4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 12년 기준표)> 
(단우1 : 천원) 

;보 
오。 4급(고용직) 그

 닙 
2급 그

 닙 
끼
 
‘ u 

1.544 1.475 1.406 1.335 

※ 초|저기준은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1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운영 

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운영 여유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늠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예: 경력자 근속수당 등 지급카능) 

※ 생활복지사(시설장 제오1)가 2인이상 일때늠 일정비율 내에서 차감지급 가능 

4) 대표겸 시설장과 동거하고 있는 친흙f 구성된 시설에서 종뿌F를 근로자로 볼수 없다면 

최저임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11 조(적용 범우1)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효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새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동거하는 친족 E띨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 모두가 친족(민법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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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지역아동젠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젠터 사엽 지원의 

편치를 줄어고 지역사회 내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휠저소득층/장기실업재여성가쟁결혼이주재북한 

이탈주맨장애인 됨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 지역사회 아동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통해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교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체계를 형성한다. 

사업내용 

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균등 지원 

0 지역아동센터의 증가뢰2010년 12월 기준 약 3 ，690개소 / 2012년 6월 기준 4，003개쇠 

댐복지과} 지원 사업 신청자격에 준하는 지역팽젠터에 프로그렘을 지원할 경우 

센터 당 평균 주 3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0 지역아동센터 아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전반의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차등 지원보다는 균등 지원을 통해 전체 지역아동젠터 

프로그램의 질 향상 도모한다. 

- 균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최자체가 정랜 특수 지역의 경우 기최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에 띠라 지원챔 . 

• 10_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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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지역아동센터 01‘동들에게 필요한 디￡챔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햄 제공헨+ 

。 기본분야 지원은 [이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됨의 총 4개로 구정 

하며， 심)'}71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동젠터에 지원한다. 

다. 분야별교사채용 

0 지역아동젠터에 제공할 프로그램 분야별로 천임근무교재휴5시간근뭐. 단시간끈무 

교새주.J2시간큰뭐를 전발하여 지역아통첸터 1깨 또;논 2개 여성에 연계 파견한다 

。 빽된 교사는 별돼 교육훈련과쟁을 통해 지역0많젠터 이해 및 채용 분。빼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 전문 인력으로 양성 한다. 

。 ).t회서비스 일X꽤사업으로 취업취。꽤층(저소득층장기실업재여성7댐f결혼이주재 

북한이탈주맨정애인 둥)에 대한 적극적인 사엽 참여 유도한다. 

라. 지 역사회복지사 채용 및 배치 

。 이‘폼복쩌교사 중 지역아동젠터 이용 이·통에 대한 사·려l관리 협무를 팀궐히·논 지역사회 

복지사를 시，문·구 당 최소 1엿 이·삭 채휩}여 드링스타트센터(드링스타트체티가 

었눈 겪우 01‘통부쳐)에 특무하도록 배치후따‘ . 

-- 시·군·구 내 지역아동센터 수(50개소 이상)에 따라 추가 채용 가능하다. 

0 지역사회복·μl든 지역사회 톨봄 훨요아통 발굴 빛 지역이·통센터로의 연계， 이용 아동의 

시려딴리， 지역 내 아품복지교사 노무관리 엽무를 팀챙히며， 지역아폼첸터 이용 이풍 

튜록억무지원한다. 

- 지역사회 이묶복지 역계체계름 구축하기 위하 드릭스타트세터 주관의 각좁 협의체 

구성·우역 및 시려1회의 등 지역이폼젠터와 드림스타트 간 협조 체계 구측에 요구 

되는질무를담당한다. 

훌 지역이동센터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 역할 이외에 기본분야 프로 

그램 활동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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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llI^}관리 

0 지역01동센터는 댐복지과F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및 O많복지교F 노무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0 지역이동센터는 이동복지과} 지원사업의 또무운영매뉴얼」 등의 사업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동복지교사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0 지역아동젠터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간담회 등 사업운영과 노무관리에 대한 

제반 교왜1 충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0 지역댐젠터는 0많복지과}가 의무교육과정에 반드시 침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0 지역0뽑센터는 댐복지과} 활챔l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준비， 교구·기자재 준비， 

교사회의 진행 등을 자부담으로 갖추어야 한다. 

0 지역아동센터는 이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군·구의 업무요구 및 

사업평가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뼈야 한다. 

0 지역아동센터는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군·구의 모니터링(지도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0많복지과f 근무시 지역이동센터 종사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 

0 지역이동젠터는「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싸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띠라 지원 받는 

0뽑복지j빠의 10많·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결과J(해당 경찰서 조회 신쟁 사본을 

시·군·구에 지원 1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제2장 지역아동센터 행정 

지역아동센터 계약해지 

지역이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수행 상벼1 제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시·군·구로부터 총 3회까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후 지자체결정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가. 시정권고 사유 

항 목 시정권고사유 

- 제출서류를 심사시점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심사어| 응한 것이 발견된 

경우(예:운영시간， 아동수， 종사자 수 등 실제 운영상황과 다른 경우 등) 

센터운영 - 아동복지교사 사업안내서 노무운영메뉴얼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아동복지교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나 교구 및 기자재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경우 

- 센터 내 종사자 없이 아동복지교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아동복지쿄사 지원사업 인력을 센터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교육 등에 불참하는 경우 

교사관리 - 별도의 사유 없이 교사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시·군·구와 협의 없이 교사으| 근무시간 및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 교사의 분야별 고유 업무가 아닌 센터의 요구에 의한 기타 업무를 요구한 경우 

- 기타 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 지역아동센터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시정권고 절차 없이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형법 등 사업관련 법률에 의커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논 경우 

-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센터에서 환급받은 경우 

즉시 | 삐 인사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사업안내서， 노무운영메뉴얼 

중단 | 등)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원치 않을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상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센터의 폐쇄 

또는 휴지， 지도할 아동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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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추천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2) 아동복지과}는 친족인 운영(대표자 혹은 시설쟁하는 센터에 원칙적으로 파견이 불가 

하다. 단， 지역아동젠터의 지역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선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시·군·구와 조정을 통해 고려할 수 있음시·군·구별 

내부기준에 띠콤)하다. 

|룰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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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정관리 

지역이-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젠터 재정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금， 이용료 등을 포함 

하여 지역이동센터 운영을 위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재정관리의 기본 

지역이동센터는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띠라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I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향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및 정부의 「예산회계법」 에 따른 재무 

회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o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0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0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되매년 1월 1 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 일에 종뢰에 

의하고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챈f 및 부채의 증감·변챔l 관빼는 그 원인이 되는 

사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질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획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한다. 

o 1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 

하여야한다. 



In플맡l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회계장부 

O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정서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착」 

별지 저1124호의2， 저1125호의2， 저126호， 저1128호 서식을 활용하고 총계정원장 현금출납. 

지출분개장을 비치 관리한다. 

0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월부터 사 

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시설에 

비치해야할 장부를 출력 보관하도록 한다. 

TIp흥 사회복지법인 및 사햄찌λ1설 Aß무회겨F규칙과 관란해 λ썰어써 연간해야할 일 

G) 3월 : 3월31 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표뻐I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2월 : 12월26일까지 익년도 예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표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추경예산은 그 사유가 발생할 시에 편성하면 되고 방법은 본 예산의 절차와 같으며，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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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정관리의 실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J ，‘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3년 지역아 

동센터 운영지침’참조 

예산 

가. 예산 편성의 원칙 

0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금과 지출금은 반드시 예산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0 세입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수입을 재원으로 한 지출은 계상하지 않는다. 

0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시·군·구청징베게 제출한다.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t， (법인의 경위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착」 

별지 서식1과 4)을 첨부한다. 

0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경우 동시에 법인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0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0 연간예산내용은 필요에 띠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설장은 추가경정예산서를 

시·군·구청징베게 제출하교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0 법인의 경우 딩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겨L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현 시설 

회계와 법인이 수행히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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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셜의 장은 관향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권 법인 및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통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히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 

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정우에는 시설운영 

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에도 불구하고， 관.~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l!앤용시 

이사회의결 또는 시혈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할 다만， 결산시에는 동 규칙 제20조(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따를. 

。 소규모 시섬유 국가지자체·벅<;'1 이외의 자가 점치·우역히← 시섬 쭉 거주자 껴원이나 

얼I영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섣을 말함. 

주 요 내 용 

시군꿰|서 법인 .!f:능 시설에 특히 필요하}고 인정핸 샤행| 관해 예t밴성지회 
동보가능 ,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t뻔성지챔을 결정 

• 
회계별 예t.~법인회계， 시셀회계， 수믹A법회계} 편성 

, 
시설회계 예산g뻐| 대한 시셀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위11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 
위원회에 보교 필요 

• 볍민회계 및 주익사업회계에 대해셔는 불필요 , 
법인의 회계별 예샌법인회계， 시힐회계‘ 쩍A범뼈Ilf!뼈| 대한 이A댐 의컬， 예산안 함정 

• 법인이 설쳐·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볍맨ro띤 경해|든 시절 운영휘휠획 보고로 예산맨| 확정됩 

-a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주 체 

법인 대표이사 

법인 대표이사및 
시설의잠 

시설의장 

법인이사회 

법인 대표이사및 
시얼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뿜聽쌓L 

일 정 

예산싼편성 
완료시 

예신싼편성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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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편성 방법 

。 예산의 구초는 다음과 같고 시설회계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첼제10조 제3항 별표 5와 6에 따른다. 

- 관 : 기능벌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 항 : 경상예산벌 사업예산벌 채무상환， 예비비 등 

-목:성질별빛내용별구분 

。 세입예산은 사엽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사업수입은 이용료 운영 

주체 부담금， 기티집수입 등으로 하고 보조금 수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한다. 

。 세출예산은 시설운영， 시설기능보강， 반환금， 과년도 지출， 예비비로 구분하고 세입 

범위내에서 편성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히여야 한다. 

[세입예산 각 과목 내용] 

※ 。F래 내용은 지역댐젠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이며， 정부보조금의 

사용범위는 ‘2013년 지역。아}많동젠터 운영지자;참에 띠라야 합. 

[별표 5] <개갱 2012.8.7> 

복지판 등 시절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체1호 관련) 

과묵 
내 역 

관 항 톡 

01 사업수입 11 사업수밀 111 。。수입 시설메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미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 

로목을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메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글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 

본보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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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묵 
내 역 

관 항 도~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급수입 311 국고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급 및 

자본보초금 

312 시·도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굽·구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 

보조금 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314 기타보초금 선정으로 받은보초급 

04 후원급수입 41 후원큼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급·결연후 

원금·위문금·한초금 충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큼 국내외 민간단쳐|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옥으로 받은 기부금·걸연후 

원급·위문급·찬조급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듬으로얻어지는수입 

05 차입큼 51 차입금 511 큼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글 

06 xL」，。tj|; CJ1 61 .L」， 。t;il ; I;1l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븐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후원글) 

07 이월큼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큼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후원글에 때한 
(후원글)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글액 

713 00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옷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붙용품매각대 비풍·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E뼈|급01지수입 기본째슨빼금 외의 예큼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째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냐하는수입 

-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제3장 지역이동센터 회계 

• 예시 : 세입예산서 작성 

(단위 : 천원) 

과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스l 이「 예산 
~뭘근거 

관 항 모「 세목 사업 총액 

사업 사업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현장 0 0 
실습수입 AE|스닙스 l 이 닙 

수입 수입 
이용료수입 이용료수입 0 0 0 720 720 * 일반아동 2명*30 ， 000원*12월 

운영비 48.000 0 01 48.000 4，000 ，000원*12월 
보조금 

꺼점형지역아 
12.000 0 0 01 12.000 했 해당되는경우 

동센터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경상보조금 토운영지역아 
T〈이닙 

동센터보조금 
6,000 0 0 01 6,000 ※ 해당되는경우 

급식비보조금 12.000 0 0 01 12.000 

처우개선비 
0 웠 지방짜I\:써ID따 처우개선비가 

여뺑| 브뱅된 지X배바 있는 경우 

비지정후원 
비지정 01 31.523 01 31.523 비지정후원금2 ， 627 ，000원*12월 

T효E이그디 -승H:!그디 후원금 

수입 수입 
지정후원금 

00재단후원 0 01 4,200 01 4,200 00재 단후원350 ， 000원 *12월 

00기업후원 01 2,400 01 2,400 00기업후원200 ， 000원 *12월 

금융기관 금융기관 0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기타차입금 기E짜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0 0 0 0 

(후원금) (후원금)6) 

전년도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중 후원금으로 
(후원금) (후원금) 

0 이월된 것 

불용품매각대 
불용품매각 0 0 0 0 
대금 

잡수입 잡수입 기E뼈|금이자 기타여|금이자 0 0 0 0 
수입 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세입예산총계 24.000 01 38.123 720 62.843 

(참고) r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저110조저13항저11 호에 따라 예산 편성을 국고 

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으로 구분함이 원칙이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회계처리를 

“경상보조금” 목을 생성하여 통일적으로 작성함 

* ’ 13년도 예산 괴목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 ‘보조금， 보조금， 경상보조금’으로 조정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세출예산 각 과목 내용] 

.: 아래 내용은 지역01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스뻐| 대한 예산과옥이며， 정부보조금의 사용 

범위는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칩’에 따라야 할 

[별표 6]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목 

관 항 묵 
내역 

01 사무HI 11 인건비 111 급여 ^I설직원메 대한 기본 봉궐기말·정근수당 표햄 

112 제수당 ^I샘직원에 대한 심여금 및 제수당1직종·직굽별 

로 일정액몰 지급하는 수멍PI간외큰무수당· 

oR!딘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랴 수당 

113 일용잡읍 일굽 뚱는 단기간 채용흡}는 입시직에 대한 굽여 

115 퇴직금및 ^I셜직원 퇴직급여저I~해 따른 퇴직급여 및 퇴 

퇴직적럽검 찍적립금〈충당큼) 

116 사회보험부딩곰 ^I성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급， 국민건강보험， 고 

훨험，t!뺑빼보상보험 팅부담금 

117 기타챔경비 A냄직원의 건핸드뻐1.71타 뿜후생에 소요되 

는비용 

12 업무추진벼 121 기핀운영비 기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황11 소요 

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핵수행을 위융뼈 정기적므로 지급 

하는검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킥종 회떼의 다뼈|탱| 소요뢰는 제 

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I셜직원의 궐~.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수수료 A댐용훨1.인쐐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 

기샌}용 또는 고정자씬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웹I 계생·도써입비·공고료·수수료·등71료· 

운용1.통챙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펀료·전신전화료·전기료·싱출k수도료.}~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저|셰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승}는 제셰(자동~I써| 듬)， 협회 

기업비， 회쩨·자동차보험료， 기라 보험료 

:11" 보건복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지원단 



제3장지역햄센터회계 

과목 
내역 

관 항 목 

135 치행| 챔유람H.쳐햄버|‘유~I비·핸.모뿔| 

136 연료비 시웰I 냉뇨방연뭘I(보일러， 냉뇨빵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쩔I원 상황|뭘1.읍링HI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0써한경비 

02 재t.~성비 21 시설비 211 시힐비 시성 신·증축I:l I 및 밥l경비， 그 밖의 ̂I갤비 

212 지f빠|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 

의지신으|취득비 

213 시설장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계징~I) . 공구·기구， 
유J;I비 햄수선비(소r규모수션III는 1앓목에 껴|생 그 밖 

의시샘물의 유지관리벼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00사업비 ^I설때서 이용자011게 제공하는 시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므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괴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혜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512 ol^~1급금 차입금 ol^~1급금 

06 잡지출 61 팝지출 611 잡지출 뱀이 지활|는밟륨~^뼈금， 소흥행| 등 

07 예비비 및기타 71 여I뼈|및기랴 711 예비비 예비비 

712 't!뺨글 정부보조글보훤글 



렐활l 지역。1동센터 운영매뉴얼 

• 예시 : 세출예산서 작성 

※ 아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재원이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등이 모 

두 포함되어 편성된 예산자료임)에 대한 예산과목이며， 정부보조금의 사용범위는 ‘2013년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과목 

관 항 
보조금 

E-1E 
자부담 후원금 수익사업 예산총액 산출근거 

〈운영비보조금〉 

시설장1 ， 000 ， 000원*12월 

급여 28.800 01 9.600 0 38 때O 생활복지사1 ，때0 ，000원*12월 

〈비지정후원급〉 

시설g앤00 ， 000원*12월 

제수당* 1.800 0 0 0 1.800 
〈거점·특목·토요운영보조금〉 

기존종사자수당 180， 000원*10월 

일용잡급** 0 0 0 0 

인건비 
〈운영비보조금〉 

퇴직금및 
1.401 0 1.800 0 3.201 

생활복지사116 ， 670원*12월 

사무비 퇴직적립금 〈비지정후원금〉 

시설장150 ， 000원*12월 

〈운영비보조금〉 

사회보험 
1 때O 0 1.620 0 3.060 

생활복지사120 ， 000원*12월 

부담금 〈비지정후원금〉 

시설장 135 ，000원*12월 

기타후생경비 0 0 300 0 300 
〈비지정후원금〉 

설 ·추석명절선물.50 ， 000원*2회*3명 

기관운영비 0 0 0 0 0 
。닙H口「 

직책보조비 0 0 0 0 0 
추진비 

회의비 0 0 0 0 0 

〈비지정후원금〉 

O뼈| 0 0 1.400 0 1 때O 시설장100 ， 000원*12월 

운영비 생활복지사200 ， 000원 

수용비 및 720 0 1.893 0 2.613 〈운영비보조금〉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동센터;짧지원단 



제3장지역햄센터회계 

과목 

관 항 목 
보조금 짜부담 후원금 수익사업 예~f.;홀액 ~뱉근꺼 

전화빛인터넷60，000원*12월 

〈비지정후원금〉 

사무용품구입40，000원 

-/「“「ι、::li 내담~I커피등구입 45，뼈뭔*12월 

정수기렌탈료19，000원*12월 

기타용품-20，833원*12월 

기타 475，000원 

그Ci1그C31“。=t11 892 0 0 0 892 
〈운영비보조금〉 

전기요금74，420원*12월 

〈운영비보조급〉 

건물 및 싱해보험 햄0，00>원 

제셰공꾀금 450 o I 1.180 0 1 α30 〈비지정후원금〉 

*밤보험료 400，때원 

협회비 않，000원*12월 

〈비지정후원금〉 

차량비 0 01 2,100 0 2,160 치람해비80，때0원*1쩔 

차량유류비 100，000원*12월 

기타운영비 0 0 0 0 0 

시설비 0 0 0 0 0 

재산 
시설비 

자산추|득비 0 0 0 0 0 
조성비 

시설장비 

유지비 
0 0 0 0 0 

〈지정후원금〉 

%기업후원죠씩비270，000원*12월 

보호프로그램 0 01 6,720 0 6,720 m재단영g쯤진비200，000원*12월 

〈비지정후쩔금〉 

사업비 사업비 
일싱생활용품20，000원*12월 

〈운영버|보조금〉 

.ii!.육프로그램 5.100 01 9.300 720 15.180 
멘토활동비 월16회*2^탠10，뼈원 

횡|티강A뻐 125，뼈원*4회*1 2월 

통기티소모품비120，뼈원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과목 

관 항 목 
보조금 짜부담 후원금 수익사업 예~f.;홀액 ~뱉근꺼 

〈지징후원금〉 

m기업 영어시험지원 등 950，αm원 

〈업|지징후원〉 

영어강새120，000원*2.시간16호1*1쩔 

독서노트구입2，αP원*10명*2회 

독써활동싱풍때，αn원*2명*2회 

독서강뼈100，000*12월 

〈문영비보조금〉 

공예프로그램 종이접기 닮.0，뼈원 

문화쳐|험 212，800원 

문화프로그램 3.737 0 950 0 4.687 
생일t.~11，닮4，200원 

토요문화프로그램 1 ，400，000원 

〈비지정후원금〉 

A댐w영효}관 m따여5，αm원*12월 

프라오탤구입10，000원*1쩔*12명 

복지(아동정 강{접·특목·토요운영보조금〉 

셔지원)프로 2,100 0 0 0 2,100 미술 치료 강빼1200，αm원*1 .0월 
그램 기타부때비용 100，000원 

지역자원연계 
강{점·특목·토요운영보조금〉 

프로그램 
2.100 0 0 0 2.100 소통과나눔 강시비 200，000원*1.0월 

기타부때비용 100，000원 

〈급식비보조급〉 

급식프로그램 17,556 01 1,200 0 18,756 
3，당xl원*19명*22일*12월 

〈비지정후원금〉 

읍식지원활동비100，000원*12월 

세출예산총계 66.156 0138.123 720 1여잃9 

* 제수당은 거점， 특목·토요운영의 경우，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수당으로 편성 
가능(꺼점은60%， 특목·토요운영은 80% 수당 편성가능) 

** 일용잡급은 센터 필요에 의하여 단기간 일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및 퇴직연금(보조금)의 경우 당해연도 분은 시·군·구청의 사전승인 

후 프로그램1::1 1로 사용01 가능하며 전년도 퇴직적립금븐 반드시 브벼하여야 합.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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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가. 운영비 관리의 원칙 

0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의 주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하다. 

0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0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O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수입， 지출만 관리히는 별도 통장을 개설한다. 

O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내부기안콰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에 기록한다. 

O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나. 예산의 전용 

0 관칸 전용 및 동일 관내 헝칸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운영 

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용한다{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 

결을통해 전힘. 

0 동일 항내 목간전용은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하다. 

0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식캄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0 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한 시장·군수·구청징배게 과목 전용조서를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뷔한다. 

※ 보조금예산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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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 관리 

。 운영비는 계정별 통정t정부보조금 통정t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래，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담금 통장， 이용료 통장 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한다. 

。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수닙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에 입금내역을 입력하고 수입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라. 지출 처리 

1) 지출 쩔착 

0 예산의 지출은 딩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예산집행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절재를 받은 후 집행한다.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의 철과로 회계처리와 집행금액 집행일자와 영수증 등을 첨부동}여 그 철괴를 

다시 시설정헤게 결재 받는다. 

0 지출은 예금종정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j째조 째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상용·소액정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보관이 7냥해f.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댐에서 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출력하고 지출 

증빙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월}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0 지출은 예금통J뼈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한다. 

- 상용령비 또는 소액의 정벼 지출이라도 l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화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J(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 원 이상 집행시 현금엽수증 블담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쩨 한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기능흩뱀，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뉴화 쥬벗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기맹점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화고 그 확언이 가능한 즘벙서류 구비 

:1;를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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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건비 지출 

0 급여대장에 급여， 싱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벼용， 기타 후쟁정비 등을 

함께 적고 지출결의도 한 번에 한다. 급여대장을 작성하면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인건비는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쇄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공체액은 예수금통장을 별도로 만 

들어 관리하고 각각 납입시기에 맞춰 해당기관애 납업하여야 한다. 위의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동계산하여 

보여주며 세금납부는 국세청홈돼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31 물품 구입 

O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애 의거 구입토록 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을 필히 받아 

챔부하여야한다. 

0 내구연수 1년 이상， 물품기팩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벼품대장에 등채 

후 사용흘}여야 한다{소모성 물품은 제왜. 

[예시 : 벼품대장 작성] 

규격 및 수입벌 보판 
번호 품명 

모낼명 
수량 단카 구입일자 사용처 

책임자 
벼고 

구입 기중 

디지털 카메라 IXUS500 198.000 06.01.15 • 센터 。。。

2 표린터 SCX-4100 150 ,000 06.01.15 • 센터 000 

... 

41 공공요금 지출 

공공요금은 집행품의를 생력카능하며，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혀고 지출철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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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납l여입|결의서 

0 과오닙펀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0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괴목에 넣어 처리 

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마이너쇠-) 처리(수기 장부의 경우 붉은색으로 기뤄 

하여 다시 산입한다. 

0 과오닙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반환할수있다. 

6) 세입 셰출 외 헌금 

0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보쇄l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 같은 일시보관의 성격을 띤 현금을 해당 

기관에 납입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 세출 외 현핍예수핍으로 

관리하여야한다. 

0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예산 통장괴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지는 계액~l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입에 편입 

한다. 

결산 

가. 세입 세출 결산 의무 

0 지역아동센터는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0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1 일까지 세입 및 서}출 결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0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꾀 법인의 경우 동시에 법인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 

• T.'_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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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산방법 

。 절산은 세업 제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 철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시한다. 

0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연말 쩔산시 반날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는 익년도에 

이월뼈 사용헨f. 

。 시설보강:).}않산축， 중축 7흡; 7뻐쉬 청산뾰서는 찬물등챔등붐 찬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시진 등을 첨부흘}여야 하면 장션규입사는 구압물품 명세서를 첨부S뼈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작성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언하여야 한다. 

주 요 내 용 

법인회계와 시설희계의 셰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 보고셔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늠 불필요 

• 
결산 보고셔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셔 확정 , 

확정된 결산 보고셔를 시장·군순·구청징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l 수익사업희계 결{떨 법인 좌8^1를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쟁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힘)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스떨 시설 소재지 판할 
시장군수·구청징에 제출 

v 
법인과 시얼의 세입써|출 결산서를 시군구l 법인l 시셜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집지 등 정기뱀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쩌1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째로 갈음 가능 

준」첸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장 

시설의장 

벌칸팬륨앤t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장 

일 정 

출납완료시 

결산보고셔 
작성후 

결산보고서 
작성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걸산보쾌제출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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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산보고서 작성 

。 세입철산서 

- 예산서의 형목과 동일하게 과목 빛 예산액을 작성한다. 

- 결산은 실제 수입액으로 한다. 

。 세출철산서 

- 예산서의 행쪽과 통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예산을 추가하거나 정쟁한 정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결산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ll~ 보건복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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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업결산서 양식 (시절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채무회계규칙J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과목 

구분 
정부 시설 

관 항 E-「a
보조금 -t「iC다J二 口그 

후원금 겨I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컬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갑 

예산 

총계 결산 

증감 

~ 시설부듭담은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제외한 재원， 즉，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이용료수입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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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결산서 양직(시젤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J [별지 제5호의4서직] <개정 2009.2.5> 

과목 
구붐 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껴|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갑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갑 

。 과목전용조셔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목ζ뻐| 전용한 경우 작성한다. 

。 기부금 명셰서 ; 운영주체부담금，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작성한다. 

。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셔류(8씩부키인 경우) 

- 세입·셰출결산서 - 과옥 천용조서 - 예비비 사용조서 

- 기본쩨t바입명세셔 - 사업수입명세셔 -정부보조금명세서 

-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건버명셰서 -사업비명세서 

- 기 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찌| 한합)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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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후원금의 관리 

※ (1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저14장의 2) 

묶~Ò내.=L 
-1펀 u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기타의 지잔으로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후원제한 

지역아동젠터 이용 아동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이므로 이용여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의 후원핍물품)은 가급적 지양한다. 

후원금 영수증발행등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저1182조 제7항 3호의 3에서 정히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받는다. 

O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흘배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죄를 개설하여 사용한다. 

0 전용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0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λ뽕1 챈하다{시-군구청징에거l 생하도찌 승판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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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질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 법인 산하으|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조f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관리대징어1 그 금액 지원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예시 : 후원금 관리대장 작성] 

후원금 관리대장 

번호 년 월.일 은행 및 후원물품 후원자 주소 후원액 

07. 01. 27 기 업은행 000-00-0000 0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1 번지 200 ,000 

2 07. 03. 02 국민은행 000-00-0000 000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1 번지 500.000 

...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한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한다. 

4)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구청징어1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판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시용내용을 후 

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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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완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시용용도외의 용도로 시용하지 못한다; 디-만， 지정후완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기능하다. 

8) 후웰}가 시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벼지정 후원금은 법인운영시셜과 개인신고시설에 

관계없이 간접벼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훗봐. 

[비지청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파목 구분] 

파 5-「a 찍집비 죠엠비 비 고 

관 항 효-1I 

0 급여 
o 싱여금 
。 일용잡금 

인건비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끼타 후생경비 
시무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 
。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 직책보조비 
에서 후원급 모칩을 위한 

。 회의비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카능) 

。 여비 

운영비 
0 공공요금 。 수용벼 및 수수료 

。 차량비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0 시설벼 자산취득비는 토지 l 건물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개보수비 。 자산후|특비 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 

。 시혈장비 유지벼 요한집기 등구입가능 

사업비 00사업비 。 o。사업벼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급상환급， 이자 

사용불가 
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시용불가 

예비비 며1 1::1 1 비 。 예비벼 사용불가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옥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충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 

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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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지까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벼로 사용하되， 

죠댐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죠댐비 사용 벼율 50%늠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힘 

~ 예시 

예) 2U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를 모집액 1.000천원메 대히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죠랩비 시용 
금액 한도능? 

@ 비지정후원급 {t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급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올 초과하^I 
옷하며.2012년도에 지출하^I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종 전년도 

이월몸(후원큼)으로 처리함. 

· 다만l 죠랩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핵보조비l 회의비)， 법인희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l 예비벼로늠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듬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t!추|득비로 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l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l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무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칩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금무수당듬.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딘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흔념뼈 펀성·지급할을 원칙으로 합.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혐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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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_j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지적 처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사회복지사업뾰체6조의2에 의거하여 2010. 1월부터 

지역댐젠터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램ltφ://www.w4c.go.kr 구. 국가 복지정보시스탬 

활용을 의무행}고 있다. 

0 지역아통센터는 보조금 신청 및 보고， 후원끔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괴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둥 업무를 처리한다.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처리를 할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동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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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지원 

보조금지원 

0 지원 기간 : 2013년 1월 r-.; 12월 (12개월) 

0 지원 개수 : 3 ，742개소 

0 지원 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0 지원 시설 : 기 지원시설 및 2013년도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시설 

0 기 준 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띠라 월 380만원r-.;520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정원 상근종사자 ’기13준년액 지(안원) 비고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 ， 800천원 

읍면 19인 이하 2 ※ 농촌형 30인 이상은 
표준형 4， 000천원 도시 확대형으I 20만원 

도시 29인 이하 2 
추가지원 가능 

읍면 29인 이하 2 4 ， 200천원 
확대형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 ， 200천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예산지원기준및절차 

가. 예산 지원시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1)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기준 

o 2012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시군구 점검 결괴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o 2011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 

•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제3장지역햄센터회계 

21 운영비 지원시설 션쟁방법 

0 지자체는 자체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기쥔’에 따라 지자재시도 또는 시군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한다. 

。 농산어흰융，면)에 소재하고 인근어l 방괴후 롤봅시설(방과후학교 타센터 됨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 선정섬사위원회의 별도 섬사 후 지원한다. 

31 운영비 지원 충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 신규 진입명가 컬과 최저기준점(60챔 미만시설 : 운영컨셜팅 의무참여， 3개월 후 

재명가 실시한다;(채명가 비용 전액 자부담) 

• 신큐 진입평가 결과 최저기춘점 미만 시설은 운영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재평카를 밭을 수 없음-

- 신규진입평가 결과는 절때평가지표에 따라 첨수로 산정하고 최저기춘점을 60점으로 하고， 

미흩(60-69) ， 보통(70-79) ， 양호(80-89) ， 우수(90접 이상)으로 분류할 

。 신규 진입명가 철과 미홉시첼60점얘9챔 : 미홉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의무참여한다. 

。 신규 진입평가 미참여시설 

-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쐐서 제외한다 

。 시군구 점검 철과 미흡 또는 부적척 시설 

- 부적격 또는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13.3월멜*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정과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띠라 차등지원한다. 

•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 지첨사항 등 정미한 위반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한다. 

했 지지처|에서 별도 유여|기ι띨 부여한 경우 지자체 유예기간 우선 적용 

。 아동 학대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비 감액한다. 

- 이동 학대·성폭력， 허위 실습환l서 발급 등 법령 위반댐이 발생하는 정우 지자체 

운영비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 이내 감액지원한다. 

。 그 외 “보조금지원 기준액’에 따른 차등 지원한다. 

• 키준액 : rOI용아동수 및 법적상근종사^b에 따른 차등 지원액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나. 기본운영비 지원 

11 기본운업비 지원 개요 

。 이용.o}동 및 종A바 수， 시설규모 프로그햄 내용 등에 따라 운영벼 차등 지원헨t. 

21 기본운염비 지원방법 

。 기준액 : 01용.01동 및 상근종A까 수어l 따라 월 380원----520만원 차둥지원한다. 

유형벌 
이용 상근 ’ 13년 지훨 

비고 
아동수 종사자 기준액 

소규모형(도^I)** 19인 이하 2 3 ， 800천원 

읍면* 19인 이하 2 
표준형 4，000천원 

도시 29인 이하 2 (土 10% 가능) 

읍면* 29인 이하 2 4 ，200전원 
확대형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 ， 200천원 

* 읍·면지역 중 주민수 2만명 이상의 인구밀칩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 
** 기존 9인 이하 시설븐 소큐모형(도^I) 운영비 기푼의 60%이내(2， 280천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 (읍면지역 표함) 

*** 지방째정이 카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필요 

31 기본운영비 지원시기 

。 진입명가를 통과한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운영비 지급한다. 

41 이용아풍 및 총사자 수 산정 기준 

(1) 이용 이동수 산청 

0 지역아동센터 둥록 이동 중 지급윌 직전 3개월간 월명균 이용 아동수로， 월명균 

이용 아동 수는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 아동으로 한다. 

”’i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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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용아동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마만의 아동으로 

- 타 시설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타 시설 이용아동이라 함은 초등돌봅교실 
(방과후 학교외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제외)， 타지역Of돔센터 l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방과후 보육시설을 충복 이용하늠 of동으로 합 

- 보육시설 띠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으로 ~덩 가능 

l 학교 행사， 본인 질병과 사고， 직계촌속이나 친인척의 상려| 및 혼례l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공결은 이용한 것으로 봅{가정 통신문， 행사 안내문， 청첩 등 첨부하여야 함) 

• 01용아동 줄 장애아동 1 인은 1.5인으로 가산하여 산정하고 가산하여 산정된 아동수가 5인 
(장애of동 3인의 경우 이용이돔 5명으로 스엠)을 초과할 경우 추기된 장애of동의 수 E별 1명씩 

추가 t팽힘(장애아동븐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징애 소견지에 한햄 

(2) 우선 보호아동 산정 

。 이용·많은 수급광} 가정 아동， 치-상위·초손·다문화장애·한부모 아동， 기타 숭인 

아동 등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동 6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종사자 산정 

。 종사자는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상근 종"rÀ}를 의미한다. 

- 종사자가 육아휴직， 건캘팩， 사망 등의 사유로 종λ까 배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전임자 급여'(최저임금 이생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전임자 달여는 퇴직 적전 3개월의 평균 글여로 계산 
。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샤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정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한다. 

- 지자체 통보 없이 보조금 부당 수명시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 

• 지X쩌|는 보조금 지급시 관련사항을 반특시 사전에 고지한다 

- 담 종A.p_l- 稱.01 일쐐으로 곤란할 때는 밟기캔농촌지역 3월 도"~1역 l월 범위 메 

시·군구의 송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햄비로 사용가능하다 

。 신고정원과 이용·댐이 다른 정우 운영비 지원한다. 

- 신고정원이 이용껴풍 보다 적은 정우 신고정운￥시설기준 포햄 변경 후 지급 

JE "신고정원의 축소에 따른 운영비늠 3개월 정도 유여| 후 ~경하고， 정원 확대 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듬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부족시 신규시설에 훈한마.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1) 지원 목쩍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셜의 운영역량 제고한다; 

。 거점형 및 특화서비스 제공 둥 차별화 된 프로그랭 운영 시절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방과후 돌봄 서버스 수준을 향생한다. 

2) 지월 대상 

。 약 2，000개소(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500개소， 토요운영 1，500개소 내왜 

0 시·군·구별 킥2개쇠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선택가능) 및 토요운영 운영젠터는 기존 

운영센터수 40% 내외를 기본으로 시 i도별 예산배분한다. 

* 토요운영은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수 및 지원예t띨 탄력적으로 운영 
3) 지원 키간 

o 2013. 1- 12월(12개월간 지웹 

4) 지원 금액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센터규모에 따라 차둥지원한대단 토요운영은 53만원 이1깨.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1) 션청대상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벼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나 공립형 

지역햄센터혀 1년이상 운영한 시설이다. 

。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1개소 지정， 다란 시·군·구 내 시설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한다 

(307ß소 이상인 정우 2개소를 선정하거나 5개소 미만언 경우껴l는 미선정가능}. 

21 기능및역할 

지역사회의 대양한 인척·물척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뼈 지역내 톨 

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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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펼수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척·불적 네트워크 조직화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시·군·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많젠터 시돼훤단과 연계해 민깐:7.r원 공동 

개발·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지원연계 

- 소규모l영세 지역아동젠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내 타 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탱 

- 공동프로그램*개발·운영 풍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l 아동정셔지원， 지역사회연계 l 사려I관리 

。 ~l규 시성에 대하 혀장심슴 및 훈엽 켠섬탕 심시 

- 2013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 운영 컨설탱 지원 등 

(2) 선택사업 

0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한다. 

31 선쟁기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쥔예시)을 창ξ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히여 최종 

선정기준마련한다.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감 시설 여건. 명가·점검 철과 둥올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 

기준마련한다. 

。 거점형 지역아동젠터의 경우는 사업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둥 노하우가 

펼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혐}여 선정가능하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운영 기간 3년 이상l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셜 

@ 평카·지자체 접검결과， 운영상 하자카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 시설 전용면쩍 120.0 m' 효과， 법쩍 시얼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곰간 확보 시설 

@ 외부자원 연겨1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커접형 센터로셔 요구되는 운엉실적이 

우수한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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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 선청대상 

장。$ 다문화 아동， 중고!-bl(50%이생 이용시설 야간보호 운영시설 기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히는 시설로 원칙적 시·군·구별 1~2개소 지정한다. 

21 선정기준 

특수목적형 지역이·동젠터 선정기쥔예새을 참￡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마련핸. 

0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과 평가·점검 쩔과 운영상 하자가 

없교 지원 대상 요건 증뱅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햄 운영 질적이 있는 시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지역적·환경적 l 이용마돔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시설 

(장애 l 다운화， 새터민， 중고생， 야깐，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척이 있는 시혈 

@ 평카·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카 없고 운영역량이 무수한 시설 

@ 키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바. 토요운영 지역 아동센터 

11 선정대상 

쥐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이용}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로 한다.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의 40%내외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철정 가능하다. 

Ir. l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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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늄및역할 

지역사회의 토요돌봅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서비스 제공 및 다￡상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5일 수업체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훗따. 

。 지역내 토요 롤봄서비스 욕구 조사 및 토요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이동젠터 토요운영 프로그랩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지원 

- 지역사회 토요톨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1 선정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젠터 선정기쥔예시)을 참촉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을 마련헨K반드시 휴일 이상 운영).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감 시설 여건. 평가·점검 절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 

기준을마련한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G) 토요돌봄서버스를 1 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이용아동에 따른 2개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 이용아동 중 토요돌봅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카 많은 곳 
@ 평가·지자체 점검결과l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 10회 이상 토요돌봄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능 시설 

사. 지원대상선정방안 

1) ("1자쳐11 거첩혐 및 특수목쩍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셰부 운영계획 수립 

。 지자체시되는 지원 대상수， 시설선정 세부기줍 지원금액 둥을 포함한 제부 지원계획 

마련 시행시·도→시·군·귀한다. 

21 I시군구l 대상시설 션정 

。 시·군·구는 자체 기준 또는 지역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아동 

센터에 신청 안내한다. 

• 시·군·구는 지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지원개소 보다 많븐 경우 심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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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뢰를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업계획*별도공문시행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흔k}. 

。 시·군·구는 시절의 사업계획서 심사 또는 현장실사 둥을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활용 

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한다. 

。 시군구는 배정된 예샌지원개소) 한도에서 선정하되，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등 운영 

시설 선정하어 선쟁심사자료 및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한다. 

31 μ|도l 시 ·군·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섣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 시·도는 시·군·구에서 선정 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확언을 거쳐 지원 

기관 및 지원금액샘을 확정한다. 

0 시도는 확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액(앤， 각 시설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통센터 선정절차〉 

시설선정 

(시·군·구， 건운1Æ_ 

D-

시설 획정 
μ1.뭘} 복~I부， ’13.1월) 

{• 

。 시·굽·구에서 거접센터 등 지원 대상 선정 후 시·도 보괴잭.1 .4) 

。 시·군·구능 시·도의 확정결과 통보에 따라 ’13년 1 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확접 및 예산지원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복지부 및 시·군·구에 최종 

통보(’13.1.8) 

。 시·군·구는 시·도 확인에 따라 대상'^I설에 예산지원 

정기실적 제출 | 。 지역이동센터는 실적을 시·문·구에 제출 

(시얼l ’1 3.7월 ’14.1웰 |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추|힘즙|여 보건복지부때| 제출 

D-

접검 및 획인 

(연 중) 
。 보건복지부， 지역아돔센터 중앙·시도지원단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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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1) 거첨혐 지역아동센터 

。 기본운영비 사용기준과 별도로 관리되며， 프로그햄 최소 40% 이삼‘ c:l꺼비 및 훈역 

관리비의 합은 최대 600!o 。댄}로 A댐흥벼{기촌 종싸뻐l게 수탕흘 지급하는 청우 해딩~. 

。 다·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시용이 가능하다. 

。 프로그햄버 및 유명과리비 품 사용항목은 〈지역아똥첸터 유명지챙에 따라 집행혼봐. 

2) 특수목쩍명， 토요운염 지역아폼센터 

。 특수목쩍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젠터는 추가 지완금을 기불 훈엿비 지워큼에 포함하여 

〈지역아똥·센터 훈엿지착〉의 유역비 사욕 기쥬에 띠라 집햇후봐. 

。 디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천액 인컨비 시용이 가능하다. 

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이동센터 운영바 지원 대상시설 및 차등 지원액 결정시 가급적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한다. 

。 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재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현장전문객 

이‘통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얘인 이내로 구성한다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다. 

• 현장전문가는 아동복지업무메 종사하는 관계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타 지역 지역아동센러 종사자 가능) 

。 시-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 의견 및 철과를 시·도에 보고한다. 

차. 평가 또는 자체 점검 결과 미홉시절에 대한 운영 활생화 지원 

。(컨절탱) 지역。댐젠터 중앙 및 시도지원환R서 실행하는 컨절팅 지원한다. 

훌 지역 Of돔센터중앙지원단운 운영총괄， 지역이동센터시도지원단은 개별 센터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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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 팀 관내 우수 시설과 멘토링제 또는 종사자 교육 실시 

o (우수센터 방뭔 복지부 또는 중앙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우수 시설 견학 실시 

o (외부지원)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과 연계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 사회공헌기업 등 후원기관 연결 

카. 운영비 지급일 

0 지역아동젠터 예산 운영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기능 

- 운영비 신청(센터→시·군·귀 : 전월 15 일까지 신청 

- 운영비 지굉시·군·구→센터) : 전월 25 일 이전까지 지급 

※ 단， 1 ， 2월 운영비 지원은 예산 편성·지급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 

하고， 신청 및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지급일을 앞당겨서 지급한다. 

보조금사용 

가.정의 

운영비 국고지원액(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고지원금을 말한다. 

나. 운영비 사용 

운영비는 인컨비， 운엿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IJ:'-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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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기준 

1) 인건비의 사용 

。 인건비는 법정 종사재아폼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에 따라 차동하여 지급 

한도설정한다. 

。 법정 종시자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일 정우 대체 인력 인건비로 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둥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적립둥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2년 사회복지이용시젤복지쾌 츄사자 

보수체계(~꺼 별표 1-4(복지과직워-팎리직) 붐급지급 기쥬표 3급 1호뿜 기쥬음 척용 

한다{권장:Al행1 

〈별표 1-4>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2년 기준표) 

(단위 : 천원) 

호봉 1그 
1=1 

1,544 

2급 

1,475 

3급 

1,406 

4급(고용직) 

1,335 

1( 최저기준은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1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운영 

주체의 후원금 등 예슨뭔영 여유쩌|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지처I쩍므로 혀용()I 가능하나 문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밭음 (예: 겹력자 근속수당 등 지급카능) 

훌 생활복지쿄사(시설장 제외)가 2인이상 일때는 일정비율 내에서 차캄지급 가능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적용 예외 : 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정우 

• 퇴직금 산정방법 

• 계속 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혈정 
1r 1 년미만의 퇴직자의 퇴찍적립금의 경우 g빼연도 분은 시·굽·구청의 시전승인 후 프로그램 

비로 사용이 가늠하며 전년도 적립금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 

*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퇴직급은 근로키훈법 제2조1 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져12조 

1항에 따른 근로지에 한하여 지급. (대표 겸 시설장은 근로자카 아님)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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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영관리비 사용 

。 운영관리벼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뀔*비 등을 말한다. 

0 사용기준쩨 열거된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7봐다 

31 프로그램비의 사용 

。 프로그램비는 이용헤동의 보호， 교육， 분화， 싱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프로그햄비는 기본 운영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한다. 

41 운영비 사용의 쩌|한 

。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시설의 월쩌 시설 개·보수박 차량 취·등록빼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벼(연대활동비) 

등은 보조금에서 지출이 불가히다. 

。 몹푹구매시 취득탄가누 30마워 미만으로 하픽(만. 이돔 회슴용 컴퓨터·복사기늠 취득 

단가를 100만원으로 햄， 분할납부 빙칙으로 지출을 금지한다. 

- 다만 이‘똥이 이용하는 송휩차 수리비 및 보혐료， 회청칠 동 시설 일부 개·보수비용， 

아똥 학숨용 캠퓨터·복，J..t기논 걷활납부 함 수 있음 

* 지역아돔센터의 경엄에 판하여 개인의 엉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흔바 
(이동복지법 쩌161 초) 

。 사용기준에 명시된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용한 정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한다. 

51 지혐의 운영비 샤용 기준외의 혐목은 싸회복지법인 및 AI섬 재무획계큐획’을 춘혐1억 집뺑 

6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우확 

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탱 대상 시설 

-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훈별비 지원음 받지 않뜯= 지역아동젠터의 정우쩨도 후원금 및 자부담 사용꽤역 동을 

사회복지서설정보시스댐에 동록히도록 시‘홈 대삿음 의무화 

lIE ID블답 관련 운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YNNI.w4c.go.k샤 

(ft 02-3273-4133) 

l 'l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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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 신청·보고 둥 각종 신청， 보고를 온라언으로 하교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초금 신챙 교부 등 업무를 처리한다. 

。 지역아동젠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이용.01동명부 빛 출석부j를 첨부하여 보고 

(시스템으로 처리가농하면 구비서류 첨부 등은 제외할 수 있음)한다.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지역아풍젠터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곰， 이용료 등을 

포햄}여 지역아동젠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지역이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바용 

으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웠 시· 도 및 시· 군· 구는 지역아동센러 예싣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첨검 

마. 운영비는 계정별 통장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한다. 

* 정부보조금 톨장(운영비와 지자처|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듬담 
통장， 이용료 동장， 퇴직금 적립 통장을 별도 구비하고， 법인 후원금 통장을 제외한 모든 동장은 

시셀잠 명의(또는 시설명+시설장명 병기)로 E널어야 한다. 

1:11-.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재정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 보관한다. 

사. 인건비는 통장 업금을 원칙으로 함. 

아.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한다. 

0 상용정비 또는 소액의 정벼 지출이라도 l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벌곱받아 지출한다. 

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 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카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쩌l 한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 가능용}며 이 정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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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을 원칙으로 하냐， 시젤 

정보시스템 사용시 매월 마감 후 관련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도 시용의무화 추진 예정 

카. 운영비 정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정산으로 처리하되 연칸 사업계획에 따른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무비 비율과 프로그램비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운영비를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반기별 정산이 

가능하다. 

〈운영비 사용기준〉 

판 항 츠-E1L 기준및 내역 

급여 。 상근 종사자 인건비 상한{4대 보험 l 퇴직척립금 포함) 
* 고용된 시혈장， 생활복지사 인건벼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및 

인건비 퇴직적립금 관련고시 춘수 

•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근로자토|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여비 
。 종사자 교육비*(여비 포함)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 수용비 및 
。 사무용품비， 집키구입비(성질상 자갚홉|특비가 아닌 경우)， 인쇄비 ， 

-I「1 수수료 
도서구입비，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등 

I::j[ * 물품구입시 취특단가 30'2l댐 미만으로 효댐 

(80% 

o[승” 운영 공공요금 
。 공과금， 냉난빙비 

관리비 * 공과금， 냉난방비는 센터 전용공죠빼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 
(운엉비) 

제셰공과금 
。 화재 및 아동 요앤관련 보험 

* 운영비 중 1순위로 집행 

。 차량보험료·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유류비 사용 센터는 차량운챙일지(멸첨딩 및 유 류수불대쟁별첨 
차량비 6)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 금지 

* 농스때촌의 경우 지자체의 판E뻐| 따라 차량정비유지비 사용 
가능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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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항 묵 기준및 내역 

자산후|득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벼(아동 학습용 컴퓨터·복사기) 

。 자원봉사자 관리， 효많실 일부 시설개보수， 냉난방비(기름， 가스 

기타운영벼 등인 경우) 
* 냉난방섬|늠 센터 전용공죠뻐|서 시용한 비용만 민정 

보호프로그램버 。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교육프로그램버 。 학습 및 예체능쿄육버(강사비 가능) 

프로 。 문화·체험 활동비 (강사벼 가능) 
사업버 그램비 문화프로그램벼 。 야외현장체험활동비 
(20% (사업비) 
이상) 20% 

복지(아돔정서 
이상 

지원) 。 상담지원 (프로그램운영 등) , 부모교육 
프로그램벼 

지역자원연계 。 지역자원 연계를 동한 아동지원 프로그램 

• 자-t!추|득비 및 연료비는 운영비 사용71춘쩌|는 운영관리바로 분류되어 있으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큐칙에 의꺼 예t!밴성하고 집행함 . 

.: 2013년 운영지침메 의하여 거접형·특수목획형·토요운영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종사자 인건비는 수당 

지급이 가능햄운영비중 거접형운영 60%, 특목·토요운영 80% 수당 편성가능) 

•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관)사무비-(햄인건비-(목)제수당으로 함-

- 커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01동센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전액 (판)시무비=1헬 

인건비키목〕급여로 시용하고 회계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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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지역이동젠터는 방과후 사회적 톨봄여 필요한 이동에게 보후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연계， 。뽑권리 프로그램 둥 다i함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아동의 섬리 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톨봄 제공을 통해 가족기능 보완 및 강화한다. 

。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한다， 

。 이동의 성취동기 부여， 자기주도성 증잔 학교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 기본 운영 프로그램 

각 프로그랩들은 현재 지역이동젠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이동센터 

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교육·문화·복지(아동정서지웬·지역사회연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이동의 욕구와 지역이동젠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O 보호프로그램은 이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급식지도， 위생지도， 건강검진. 

5대 안전의무교육， 아동권리교육， 예절교육， 야것1아동보호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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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랩은 。뽑에게 기초혁습지도， 학교생활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효}는 

프로그햄으로 대표적으로 학습지도， IPTV회습， 알립장 획언， 특별활동으로는 영어 

학습， 음짝활·동， 체육훨풍 등으로 구성한다. 

。 문획프로그햄은 아통에게 공연관렴， 견학， 캠프， 문화재 태마소풍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영화관람， 성탄제， 여름/겨울캠프， 체험학습， 박물관 견학， 생일 

잔치， 야유회 등으로 구성한다. 

0 복지프로그랩아동정서지웹은 아동성람과 부모싱립을 통흘뼈 아동을 관리하는 프로 

그행으로 대표적으로 가정방문， 학파} 소통하기，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구성 

한다.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랭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전문기관과 연계히·여 통 

합관1하교 후원자 개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소식지 발간; 물품후원자 개발， 복지단체 연계사업，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한다 . 

• 특성화프로그램은 센터 아동의 특성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외부 후원프로 

그램， 경제교육， 토요카페， 진로상담， 직업인 만남， 역할극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 구성] 

구분 일반프로그램 

센터생활적응지원 건강검진 

일상생활지도 병원연계 

생활지원 부적응이동지도 야간이동보호 

위생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 

보호 급식지원 

방입아돔보호 
정신보건센터 

정서지원 전문적 상담 

청소년동반자멘토 
정신과연계 

수준별 학습지도 IPTV학습 

.li!.τ。，. 학습지원 숙제지도 진로지도 

독서지도 o~동권리교육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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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프로그램 

학교생활관리 
학습부진아특별지도 

교육 대안교육 
특기적성교육 

경제교육 

공연판람 

체험활돔 
체육대회 

문화 문화지원 돔ofèl 
캠프와기행 

견학 
공동체활동 

일반아동사례관리 지역사례회의 

복지 시려|관리 집중지원아돔시혜관리 탈학교 예방과 관리 

(아동 사례회의와슈퍼비전 학교교사상담 

정서 부보상담 
지원) of동관리 

아동상담 

.i f족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정방문 부모소모임 

결연후원(인쩍/붙쩍자원연계) 
지역조사와탐방 

지역사회연계 관련기관연계 
자원봉사자교육 

지역복지활동 
후원자관리 

기관홍보 



In플맡l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기획단계 

욕구조사를 통해 사업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사업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는 프 

로그램이 편성·관리 되도록 한다. 

가.욕구조사 

아동자치회의와 설문지，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다. 

나. 프로그램명 

주제와 목적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아동 참여와 흥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필요성 

객관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라. 목적과 목표 

목적은 추상적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었고 측정 기능한 것으로 세운다. 

평가서 작성시 결과보고와 연결 된다. 

마.참여대상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대상을 선정한다. 

바. 세부계획 

도입-전개-마무리， 또는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1.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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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산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 향 목을 정확히 명시한다. 

아. 기대효과 

목적을 토대로 기대효과를 긍정적으로 설정한다. 

진행단계 

실행계획서에 관한 사전검토와 시물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극복 

빙맨뚫 고려하여 진행에 필요한 세부시항을 점검한 이후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 실행과정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종료후 프로그램일지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특히 아동들의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자료를 정리하여 이후의 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한다. 

2)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무지는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꾀 강사나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평가단계 

프로그램의 평가는 기획과 진행을 통해 얻은 효과정과 개선점들을 피」악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토E가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목적과 

목표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0 평가지표는 자원봉사자 보조인력， 부모의 참여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0 참여아동의 만족도 조λ까 가장중요한 평가 자람} 되어야 한다. 

0 분석한 결과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결과어1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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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프로그램 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of동센터 중앙지원E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1. 프로그램명 ; 복지영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2. 세부프로그램명 ; 지역아동센터-부모 협력을 통한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 ~3H Family~ Happy! Healthy! Honey! 

3. 프로그램 필요성 

。 가족(보호자)의 역할 

- 첫째， 아돔을 책임지고 안전하커| 보호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역할 

- 둘째， 아동의 이야기를 잘 틀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역할ûl 다. 

-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서로 조호}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아동은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첫째， 가족기능을 보충하여 아돔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둘째， 가족 구성원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지지자으| 

역할이다 

- 이 두 가지는 가족과 지역아동센터의 협력가운데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케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E될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다. 

。 지역아동센터가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 지역아돔센터를 찾는 아동의 대부분은 카족이 생계를 위해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아동과 

함세하지 못하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가족기능을 보충하여 이용아동 가족 모두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을 돕는다. 

。 심리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 추|의한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효띨 완화하기 위해 지역아돔센터에서는 보호자오띤| 협력 

체계를 통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동센터;짧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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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및목표 

- 목적 ; 센터와 기정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환경으로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아동들에게 안정감을 추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표 

1)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된다. 

2)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 

3) 자녀의 변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실행을 통해 자녀의 심리사회쩍 안정갑이 향상된다. 

5. 프로그램 대상 :00 지역아동젠터 5가족 {아돔 6명) 

6. 프로그램 진행일시 

구분 일시 내용 

프로그램 계획 00 년 0월 ~α〕년 0월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수정 

프로그램 홍보 00 년 0월 ~∞년 0월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00 년 0월 ~∞년 0월 

집답쌍담 전문가 선정 및 섭외 

인력구성 프로그램 방법 구체화 

프로그램 진행 00 년 0월 ~∞년 0월 오리엔테이션 및 회기별 진행 

7. 셰부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내용 

- 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 프로그램 소개 
오리멘터|이션 -E!때장 발송을 통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참여 신청서 및 돔의서 작성 

심리검사 

- K-CBCL 아동행동평가척도 *00보건소 정신건강센터 00 
2 심리검사 - MMTIC 성격유형검사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통합지원팀 00 
- SCT 문장온냉검사 *00카족상담연구소 연구원00 

- 검사내용을 참고하여 목표설정과 실행을 위한 슈퍼비전 제공 

3 
전문가 - 00가족상담연구소 방문 

슈퍼비전 * 객관쩍 검시{)I외의 투사쩍 검사의 필요성으로 SCT 겁시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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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활동내용 

기본교육(~빡환경의 중요성) 
- 행동변화를 위한 가정에서의 환경 변화 심화쿄육(우리아이 제 

대로알기) 

4 부모교육 1회기 뿌리 찾기 

2회기 마음의 g씩 

3회기 거물이야기 

4회기 나-자녀 관계패턴 파악õl기 

5 
심리사회적 부오 자녁 여기씨간 활용기회 제공 
지지 영화 및 공연판람을 위한 상품권 증정 

6 중L엠검 
반응관찰일지를 통해 부모의 지지에 대란 중깐 접겁 

-간담회 진행 

7 종결 
피드백 추기 /종결 

- 행돔변호뻐| 대한 피I백 주기 

8. 예산 

관 항 목 셰목 t!낼내역 소요예산 

부모교육강사비 
400，000원 

사 사 
복지· 

가족키능 
100 ，000월X젤1=100， 000원 

업 업 
아동정서 

강화 
다고버1(음료수) = 3，500원 3，500원 

비 
지원프로 

프로그램 종결선물비(상품권) 
그램 50 ，000원X4명=200，000원 

200，000원 

식대 10， 000*11 명=110，000원 110，000원 

총계 713，500원 

9. 평가 방법 

성과옥표 슨벼를목표 

1)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1) Ivtv1TlC 겁사를 통해 0매I 강점과 g샘을 E봐.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된다. 

2) 자녀메 대한 부요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이 
2)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문제해결 늠력이 평균 

흥t상된다. 
50% 향상된다.(5점 리커트척도 활용) 

3) 자녀의 변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실행을 
3) 아동 양육과 쿄육 방법에 대해 센터와 가점에서 

통해 자녀의 심리사회적 만정감이 흥밤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 할 수 있어 01돔의 

된다. 
심리사회적 a댐감이 향상된다. 

·τn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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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5대 영역 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댐송표루7램은 돌봄서비상} 필요한 0많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수행히는 프로그램이다. 

가. 보호영 역 세부프로그램 

。〈〉jo-「j 프로 프로 세그부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센터생활 센터적응 입소 오리엔테이션， 또래 도우미 선정， 표띨일샌기， 적응도 입소 
입소시 

처.으o 지원 상담， 가정방문 후 A펙|표띤| 유형 분류 of동 

o 학기중 · 석식， 간식지원， 방획중 : 중식， 석식， 간식 지원 
그식 o 생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도 o 주1 회 아동의 목구를 반영한 식단 제공 

二노ljA -1| 。 제철과일이나 0때로 직접 조리한 간식 제공 전원 
주5회 

놀토 

식사 
。 밥 먹기 전 손 씻기 

여|절 
o 올바른 식습관 : 편식 하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식사중돌아다니지 않기 

보호 
위생 

o 우|생지도; 머리감기， 손톱발톱 자르기， 손자주 씻기， 

교육 
양치질하키， 속옷 갈아입기，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목욕 

규칙적으로 하기 등 

。 자기관리， 자율성 지도 : 시간관리 하기， 준비물 잘 챙 

일상생활 gi긍lA C그L 
기기， 숙제하기， 지각 결석하지 않기， 일찍 자고 일찍 

지도 생활 
일어나기， 약속 잘 지키기， 벗은 옷 정리하기， 소지품 

교육 
관리히키， 물건 소중하게 다루기， 헌 것 재활용해 쓰기， 

전원 수시 
분리 수거， 전기 수도 자원 절의면}기， 도덕성 자율성 
지도， 정리정돈하기 등 

건강생활 o 건강지도 : 예방접종지도， 식습관지도， 운동지도， 건강 
.lil~그"1 검진， 간단한 응급처치지도， 의료기관 요때와 연계 등 

일상예절 o 예절지도 인사여|절， 공공예절， 언어예절， 몸가짐예절， 

.lil~ 공연관림예절， 현장학습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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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프로 세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프로그램명 

일상생활 E뻐|생활 
。 사회성 지도 ; 배려심， 사회적 기술과 친구관계 지도 

^I도 .li!.~。휴 

부적응 부적응 。 개별상담과 지속적인 사려I관리l 사회성 훈련， 분노조절， 필요 
수시 

o~동지도 아동지도 병원연계등 아동 

0모!of동 ot간이동 
。 주5회 18:매-21:000κ딴엉， 방임01동 돌봄과 보호 등 

필요 
매일 

보호 
보호 보호 아동 

5대안전 。 5때 의무교육: 교통e펀，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 예방， 

의무쿄육 재뇨때비， 성폭력예방 

안전지도 전원 
월2회 

생활 
。 생활안전지도: 길에서 뛰지 않기， 안전한 계단 이용， 이상 

E밴교육 
안전한 놀이， 지전커 안전하게 티키， 등히쿄시 골목일 
안전하게 다니기 등 

귀기ÃI도 []I칩모임 。 흩류생활 훌þ~ 이륨|운1톱l교육， 토를미당 공동체활|미당 전원 매일 

나.5대 의무교육 

지역아동젠터는 「아동복지법」 빼l조 및 동법 시행령 저]28조에 띠라 이용4많을 대상 

으로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교육 

동의 5대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이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둥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 및 
실흉·유괴의 

약물획 
재난때비 

구분 아동학돼 
예방·방지 교육 

오용·남용 
인전교육 

교통E밴 교육 
예방교육 예방교육 

실시주기 6개월에 1회 이삼 3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총시간) {연깐 8시간이상) {연간 10시간이상) (연간 10시간 미상) (연간 6시깐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1. 내 몸의 소중함 1. 길올 잃올 수 있 1. 맴해로운약물 1 ‘호때의 원인과 예 1. 차토， 보토 및 신 
2. 내 몸의 정확한 늠상황이해해| 위험성 알기 빙법 호등의 의미 알기 
명칭 2. 미아 및 유괴 발 2.생활뽑의해뿔 2. 뜨거운 물건 이해 2.~뻔한도로횡E법 

교 호등 
3. 좋은느낌과싫은 생 시 대처빌랩 약물·화학제품그 해| 3. 인전한 통학버스 
느낌 3. 유괴범R 대한개념 림으로구별하기 3‘했|웰|붙었을 이용법 

육 학교 4.성폭력 예빙법과 4. 유인，유괴 행동쩌| 3. 보르면 먼저 어른 때 대처법 4. 날씨와보행g뻔 
내 혜학 대처법 대한이해 및 유괴 에게 물어보기 4‘호째 시 대처법 5. 어랩손잡고캉| 
용 전 예방법 4. 가정용 화확쩌|품 5‘ J\I연재뇨!의 개념과 

'2..'^1rf.-1 먹지뿜| 안전한행동알기 
5. 어린이 g톱 함부 
로많01 멍I 않11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쩨4장 지역아동헨터 프로그햄 

성폭력 및 
실종·유괴의 

약물.2.1 
째난때비 

구분 이동학해 
예방·방지 교육 

오용·남용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 
예방교육 예방교육 

1.성폭력을 포함한 1.길을 잃을 수 있 1.약물·화학제품의 1 ，호째의 원인과 예 1.~앤한통흔늄말| 
마동헬W뼈 는상황이해해| 필요성과 위험성 농뱀 2，상뺑I 따른 안전 

2，성폭력의위험상황 2，유괴뱅”대한개념 이해하:7 1 2，호째 시 대처법 한보행법 

3，성폭력 예빙법과 3，유인전략 및 위험 2, 충독·오용·남용의 3，호째 신고요형 3，비퀴 달린 탈것의 
대처법 상횡알기 개념 말기 4‘호}상 대처법 g앤한이용법 

4，나와타인의 권리 4，유고|사고 빌생 시 3，중독사고의 때처 5，소화기 시용법 4，괴통수맨l 안전 
~‘드。 인식 대처법 및 예$법 법과예$법 6 ， ÃI연쩨닌의 개념과 한이용법 
학교 5，유괴·뿜상황목 4，약물·화학제품오 E땐한행동알기 5, 교통법규 이헤|승f7 1 

격시신고요명 용，남용의 원인 

알기 
5，오용·남용의 때처 
법과예방법 

6，올바른 약물·화학 

교 
제품사용법 

『。 1.헬” 및 성폭력의 1.유인전략 및 위험 1.향정신성 물질에 1 ‘호때의 원인과 예 1.자전거의 안전한 
내 깨녕 상횡알기 대한위험성·피해 빙법 이용과점검 

용 2，위험상황에 따른 2，유고|사고 빌생 시 알기 2，호째 시 대처법 2，이륜차와 자동차 
대처법 및 예빌뺑 대처법 및 예빌뺑 2, 중독성 물웰u 대한 3‘소방기구시용법 의 울리적 특성 

3，헬~，성폭력 범쩍 3，유괴·유인 상황 위험성·피해 알기 4， ÃI연재난 민적 재 3，인간능력의 한계 

신고요령 난발생시행 와위험예측 

중· 4，나와태!의 권리 목격 시 신고요령 3，행신성 뿌뽑의 동빙법 4，교통법규와 사회 

::i!5 존중해| 4，뺑합판땐교육 피해와법적 처벌 5，째난안내시스템 적핵입 

학교 규정 활용법 5，교통사패 방지 
4，약물·화학제품오 대책 

용·남용의 원인 

알기 
5，오용·남용의 때처 
법과예방법 

6，올바른 믿떨·화학 
제품사용법 

1.전문가또는 담당 1.전운가또는 담당 1.전문가또는 담당 1 ，전운가 또는 담당 1.전운가또는 담당 
자강의 자햄 자강의 자강의 자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 2，징소·상황별 역할 2，시청각교육 2，시청각교육 2，시청각교육 

교육 극실시 극실시 3，시뼈 분석 3，실습교육뚱능 현 3，실습교육뚱능현 
방법 3，시청각교육 3，시청각교육 향i습 장학습 

4，시혜 분석 4，시려| 분석 4，시혜 분석 4，일싱생활을 톨한 

단발지도및부모 
교육 

• 지역01동센터충앙지원단 홈페이지(빼vw， icareinfo. info) 자료실에 5대 의무교육 판련 자료 있음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뻗} 교획11 활용하~I 바람 



렐활l 지역。1동센터 운영매뉴얼 

• 예시 : 닝동효루 7램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01동센터 중앙지원E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보호영역 안전지도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2. 세부 프로그램명 :5대 안전의무교육 (믿빨오남용) 

3. 프로그램의 필요성 
- 호기심으로 접하게 된 담배나 약물이 평생 끊기 어려운 약물중독과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 

어지고 있어 지역아돔센터를 이용하는 아돔은 성장기에 주변의 약물과 간접흡연에 노출 

되어 있다. 

- 초등부 저학년 때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약물로부터 아돔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4. 목적및목표 

- 목적 : 약물 사용에 관한 정확한 쓰임새를 이해하고. 오·남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배운다. 

-목표 

1) 약물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을 배운다. 
2)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과 약물뮤혹의 거절법을 배운다. 

3) 소중한 나를 인식효H二~. 

5. 프로그램 대상 및 일시 

- 대상 : 00지역아동센터 아동 27명 

- 일시 : 0000년 0월， 0월， 0월， 0월， 0월， 

6. 평가방법 

표
 

모
 「않

 
1) '2f물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을 배운다. 
2)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과 약물유혹의 

거절법을 배운마. 

3) 소중한 나를 인식한다. 

1) 아동 사전·사후평가지 결과 gt물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 올바른 사용법을 80%인식 

한다. 

성과목표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동센터;짧지원단 



제4장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7. 세부 프로그램 내용 

월 활동내용 님-〉L님 t4j 준비물 

0월 오용과 남용의 만남 
0 오용과 남용의 정의 및 차이점 이해하기 활동지，싸인펜 

o 돌발퀴즈 풀기 (오용과 남용관련) Q.x 퀴즈판 

0월 흡연은 안되요 
。 흡연의 피해사례 시청 활동지，싸인펜 

o 흡연포스터 제작해보기 IPTV 영상자료 

。 약물유혹의 대처방법을 사로 이야기하기 
싸인펜，하드버드지 

0월 이렇게 거절해요 0 대처방법을 메모지에 적어 나(자신)무 
색지， 메모지， 풀 

만들기 

o 5년， 10년뒤의 나으| 모습을 메모지에 적어 

0월 소중한나 
나(자신)무에 붙이기 싸인펜，메모지，풀 

o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을 E띨어 지난회기 만든 나무 

붙여보기 

0월 오용과 남용의 사례 
o 오용과 남용의 사례 시정하기 (영상관람) ppt 

o 1 년동안 배운 내용 확인하기 IPTV 영상자료 

8. 예산 

관 항 E-E「 세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사 사 보호 
하드버드지 5.000*25=125.000원 125.000원 

。노j{ 。닙+ 프로 
안전지도 

색지 500*25=12 ， 500원 12 ， 500원 
프로그램 

그램 
결 ::u를E 500*25=12 ， 500원 12 ， 500원 

총 계 150 ， 000원 

교육프로그램은 숙제， 희습， 독서지도 등 학교 교육을 보충히는 교육을 비롯하여 주체적 

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교육을 통해 이동이 봄과 마·음이 건강해l 성징할 수 있도록 

돕는프로그램이다.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가. 교육영 역 세부프로그램 

프로 
세부 

영역 
그램명 

프로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학교 
알림잠 알림잠 점겁， 숙제 개별지도， 준비물 확인， 일기 

생활 전원 매일 

관리 
확인 쓰기등 

기초학습 
수준별， 학령별 자기 주도 학습l 개인지도와 집단 

지도 
학습지도 지도， 학원연계， 기초학습 능력 흥.상반， 영어수업， 전원 매일 

학원연계등 

독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l 필독도서 읽기 l 교째를 통한 

지도 
독서교실 교육， 독서교육， 전문기를 통한 교육， 생활복지사를 전원 주1회 

톰한 교육， 독서록 쓰기 등 

온라인 동영상 
인터넷 돔영상， IPTV 시청， EBS 교육방송 등 필요아돔 매일 

수업 수업 

특별 예체능 놀이지도， 공동체 활동， 체육활동， 음악/미술활동， 
전원 각추1회 

활동 활동 민속놀이 ， 풍물교실 등 
.ii!.휴。 

인권교육l 평화교육 품성교육， 대안카치교육， 성 

대안 
복지교육 

평등교육， 생태환경교육l 벼폭력대화법， 갈등과 분 
전원 월1회 

교육 노조절， 의샤소동훈련， 관계형성훈련， 자아존중갑 

훈련， 인문학， 진로코칭， 경져|교육 듬 

자치 자치회의， 공동체 gF속 정해1. 1 인 1 역 활동， 만밸 
전원 

주1회 

곰동체 모임， 아동위원회 등 월1회 

동아리 
목곰， 수공예 l 풍물， 미술， 연극l 춤， 노래， 기타， 

아동 활동 
체육， 축구， 택견， 바둑l 요리， 대금， 오카리나， 서예， 전원 주1회 

권리 
밴도등 

교육 
자원봉사 아동과 정소년 수준에서 감시와 나눔을 실천할 다S딴 

활동 기회제공 
전원 년4회 

캠폐인 
가래먹 데이 홍보， 민권주간， 장애인의 날， 성폭력 

전원 수시로 
가정폭력예방， 공명선거 등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4장 지역이동센터 프로그램 

• 예시 :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of동센터 중앙지원E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1. 프로그램명 ; 교육영역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 

2. 세부 프로그램명 : 학습지도 프로그램 

3. 프로그램의 필요성 
0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으I 70%는 한부모·조손 가정이며， 주양육자가 of돔을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지역아돔센터으I 1-3학년 아돔 중 30%(9명)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진도가 현저히 낮은 단계이다. 

。 이런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아동의 자존감에 영흥빨 미치므로 학습지도를 통 
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목적및목표 
-모적 

1) 학습 부진아으| 학습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능력에 맞는 지도방법을 모색으로서 모든 아 
돔이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기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2) 기초·기본 학습 부진아를 선정하고 개별지도 방요떨 마련하여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 
하고 학습 활동에 의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이 흔L상된다. 
-목표 

1) 가정상담을 통해 학습부진 요인을 알아본다. 
2) 아동의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학쿄 수업의 읽기， 쓰기， 셉하기 진도를 성취한다. 
4) 학습활동에 의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5. 프로그램 대상 및 일시 
- 대상 : 00지역아동센터 1 ~3학년 학습부진아동 9명 
- 일시 : 2013년 3월 ~ 12월 

6. 평가방법 

성과목표 

1) 가정상담을 통해 학습부진 요인을 알O변다. 
2) 아동의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 

효!Cf. 
3) 학교 수업의 읽기， 쓰기， 셈해| 진도를 성 
취효H각. 

띠 학습활황H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돔기를 유발효H파. 

fL탤목표 

1) 학습부진of동의 개별학습계획을 80%이상 시 

행효H각. 

2) 아동의 학습 지속시죠!O I 100% 증가효H二h 
3) 학교 진E팽카 결과 80점이상 획득효H각. 
띠 of동의 학습프로그램 E획도조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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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셰부 프로그램 내용 

번호 과목 지도시간 담당교사 훈비물 

1학년 : 월 3:00 - 3:40 
원기 2학년 ; 화 • 목 3:00 - 3:40 아동복지교사 필기도구， 교과서 ， 학습지 

3학년 : 수 • 금 3:00 - 3:40 

1 학년 : 월 3:00 - 3:40 
2 쓰기 2학년 : 화 • 목 3:00 - 3:40 자원봉사자 필기도구，교과서，학습지 

3학년 : 수 • 금 3:00 - 3:40 

1 학년 : 월 3:00 - 3:40 
3 셈허카 2학년 : 화 • 목 3:00 - 3:40 생활복지사 필기도구，교과서，학습지 

3학년 : 수 • 금 3:00 - 3:40 

8. 예산 

판 항 톡 세톡 스낼내역 소요예산 

사 사 교육 가정방문비 20 ，000X9명 180，000원 

업 。~ 표로 기초학습지도 자료칩 
섭| 그램 10，000X9명X3괴옥 

270，000원 

총 계 450，000원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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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프로그램 

영화나， 연극， 뮤지컬 관람 및 전시관·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문회예술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프로 

그램이다. 

가. 문화영 역 세부프로그램 

프로 
세부 

。c=#· 。-1# 
그램명 

프로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공연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관람과 관람예절 배우기， 
전원 놀토 

관람 관람 소감문 쓰기 등 

영화 。ζ그#·즙t~ 
영호}관람 (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 영훼 전원 년 4호| 

관람 관람 

관람과 체험 
미술관， 박물관， 고궁， 전시관， 기념관， 정보관， 과학관， 

견학 학습 
연구센터， 시티투어， 유물관 등 견학과 관림예절 배우기， 전원 놀토 

견학일지쓰기 

문화 생태 생 EH 
습지체험， 갯벌체험， 생태체험， 자연학습장 체험， 둘 

체험 체험 
레길 걷기，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 만틀기， 체험일지 전원 년 1 회 

쓰기 등 

캠프와 
캠표 

둥지캠프， 여름캠프， 겨울캠프， 트래킹， 자전거 하이킴， 
전원 

방학중 

기행 야영 등 년 3회 

문호쩌| 문호써| 
동아리 발표， 춤과， 노래 발표회" 작품전시， 작은 음악회 

전원 년 1 회 
성탄저1 ， 풍물공연， 부모공연， 선생님 공연 등 

터|마 
야유회 각 반별로 가고 싶은 꽂 하고 싶은 일을 정해 진행 반별 

월 1 회 

.1‘-ε~ 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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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문화 프로그램 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아돔센터 중앙지원E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01동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1 . 프로그램명 : 문화영역 캠프와 기행프로그램 

2. 세부프로그램명 ; “땀과 열매로 맺는 사랑나눔" 제세사랑나눔농잠 자연체험프로그램 

3. 프로그램의 필요성 
。 무더운 여름 아동들이 시원한 농장 계곡에서 봉사와 물놀이를 함께 즐기며 유익한 방학을 

보내고자한다. 
。 센터의 지역 특성상 공단이 많고 이용아동들의 대부분이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많다. 이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야외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아동들의 정서지지를 위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점차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 또한 아돔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열배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봉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또 
그것을 통해 이웃간의 소통이 소중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하였다. 

4. 목적 및 목표 
- 목적 ; 자연속에서 가족과 친구간 정서 교류함으로 서로으| 가치를 안다. 
-목표 

1) 아동의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키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2)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흘밤시키고 서로의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함 
3) 감성 활동으로 문호}적 소외감을 벗어난다. 
4) 텃밭체험을 통하여 수확의 기뽑을 알고 봉사의 가치를 배운다. 

5. 프로그램 대상 및 일시 
- 대상 : 00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00명， 아돔 가족， 자원봉사자 
- 일시 : 2013년 3월 ~ 12월 

6. 평가 방법 

성과목표 

1.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긍심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단체활동에 
참여하며 또래 사이의 관계 향상과 사회 
성을 길러본다. 

2. 텃밭체험을 통해 봉사가 어렵지만 즐겁고 
가j;1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채소를 
직접 수확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알고 책을 
통한 지식을 벗어나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동센터;짧지원단 

산출목표 

1)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결과 95% 
이상 만족도가 흘농띈다. 

2) 사람의 김~IL.I누기 o~동 자원봉사자， 가족의 
참여도 90% 달성 

3) 체험을 통한 성취감 100% 달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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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 프로그램 내용 

월 활동내용 진행방법 춘비물 

1) 한 해 농사를 위하여 가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땅을 

3월-5월 
뒤집고 채소 심을 이랑을 만든다. 

“부오와 
2) 3월 갑지를 심기 위해 씨갑~I씌 씩01 난 곳을 0101들과 힘체| 간펀한 

ECa1 
함께하는 

획인하여 4듬분하고 감지으| 질린 E땐에 재를 묻힌다 복장，물， 

텃밭쳐|혐” 
3) 자원봉A~자들과 0매|들이 한 조가 되어 채소밭의 이랑을 모종，감자 
확인하고 고추， 가지， 상추 등의 보종을 심는다. 

띠 보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마무리효H파. 

1) 조별로 봄에 심은 감^~를 수확뼈 흙을 털어내고 박쇄| 
담는다. 

2) 각자 심은 채소밭을 확인하여 잘 지랄 수 있도록 거름을 

여름 
6월-8월 주고 잡초를 제거효H斗. 
”며름캠프” 3) 여름캠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들과 o~1들이 한 초가 

되어 주변을 청소 및 정리흔!CL 
띠 8월 1 박 2일 여름캠프를 하며 봄에 심은 채소들을 직접 
따서 맛본다. 

1) 겨울철 김장을 위하여 배추， 무， 양파등을 심기 위하여 
이람을 만든다. 

가을 
9월 -11월 2) ζ팩을 두고 배추 모증을 심는다. 
“김장준비” 3) 무， 쪽파， 양파 씨앗도 심는다. 

4) 10월 “가족과 함께하늠 텃밭체험”을 하면서 9월에 심은 
배추밭 등의 잡효를 제커하고 커름을 준다. 

1) 제세한의원의 “사람의 김장 나누기”메 가족과 자원봉사 
12월 자들과 함께 참여한다. 

겨물 “사랑의 김장 2)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를 준비된 김치 앙념으로 버무린다 
나누기” 3) 버무려진 김치를 아이스박스메 담는다. 

띠 행사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8. 예산 

관 항 E-E「 세목 fr，훌내역 소요예산 

차량유지비 승합차 2대X50， 000 100.000 
식사t:l 1 1 인 4식 29X4,000 464,000 

사 사 문화 간식벼 25명X1 ，500원X5회 187,000 
업 업 프로 캠프와기행 현수막 100,000 
비 비 그램 교사사전 회의t:l 1 69,000 

답사비 100,000 
선물비 100,000 

총 계 1 ， 120 ，000원 

J(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예시이묘로 지역아동엔터 실정에 맞게 변겹하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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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부모를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돌봄으로써 기족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이갈 수 있도록 

돕는프로그램이다. 

가. 복지(아동정서지원) 영역 세부프로그램 

표로 
세부 

여C〉。 -1j 

그램명 
프로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아동 
입소 후 정기적인 아돔상담과 부모상담 전원 수시 

상담 

가정 
입소 1개월 후와 필요시 가정방문 전원 

입소시 

닙C그~i크L 수시 
아동 

관리 학교와 특별한 돌봅이 필요한 아동 새 학기 담임선생님과 상담， 필요 새학기 

소통하기 필요시 수시로상담 아돔 수시 

사례 
일반아동 사례관리와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 
아돔상담， 가정방문， 사례회으1 ， 슈퍼비전， 복지자원 전원 상시 

연계 듬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양육법， 비폭력대화법， 의사소통 
복지 부모 훈련， 인권교육， o~동인권존중교육， 성 평등교육， 자아 

jjl~ 존중감효생~ o~동지도법， 청소년지도법， 가족기능강화 
전원 격월 

가족 활동등 
기능 

강화 풍물， 요가， 영화와 공연 관람， 노래 부르기 , 수다밤， 

부모 찜질방， 호땀품 만들기， 비누 만들기， 나들이， 여행， 
전원 격월 

모임 캠프， 바자회 등 교사와 함께 하는 부모 송년회， 부모 

상담 

복지 복지 밑반찬과 쌀 지원， 생필품 지원， 장학금 지원， 의료비 
전원 수시로 

지원 지원 지원， 병원연계， 한의원연계 등 

진로 진로 
진로코칭， 진로탐색， 진로지도， 직업인만남， 직업교육 등 청소년 

새학기 

정보 정보 수시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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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Ìp++ 아동관리를 위한 활동과 방법 예시 

구분 내 도c;a〉 

가정밤문 
입소 후 한 달이 지나면 가정방문을 통하여 센터의 적응상태를 알아보고 센터에서의 

불편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듣는다. 부모상담도 같이 이루어진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상담과 아동의 행동변화나 심리번화가 보일 때 

개별상담 개인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을 기본으로 부모와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개별적인 치료나 돌봅이 필요한 경우 외부자원과 연계한다. 

집단상담 
외부 자원을 이용해 진로상담과 집단 미술치료， 분노조절 능력 흔쌍， 자존감 흔쌍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o~동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다. 

전체아돔을 2-3개 반으로 나누어 실무 교사가 주1 회 반별모임을 갖는다. 4회를 

~밸모임 기준으로 1회는 전체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며 외부 활동， 요리E될기 등 01이들의 

욕구와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 예시 : 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E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곰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1 . 프로그램명 : 복지영역 진로정보 프로그램 

2. 세부프로그램명 : 꿈'Jap者| 

3. 프로그램의 필요성 
자신의 꿈을 만틀어 가는데 있어 방흔별 제시하는 나침반과 지도를 선물해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과 같이 꿈을 꾸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하는 것을 찾는 진로지도에 무게를 두어 

일 년 동안 진로지도를 받는 0매|틀은 최소한 자기틀이 잘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수있게한다. 

4. 목적및목표 

- 목적 ;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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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WAY(진로교육) 
* 자신의 장첨을 발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룩 한다. 
* 여러 체험을 동해 써|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힌다. 
* 교육과 여행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 

2) 폼'Ja때!(머|코아트 챔증) 

* 다양한 재료를 응용할 수 있늠 자연 친호}적인 생활 곰예 실습 교육을 함 
* 취미활동과 부가가치 효과도 창출하며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친환경공예작품 실습 
* 자격증 취득 후 에코아트 사범 감사로 활동할 수 있음. 

5. 프로그램 대상 및 일시 
- 대상 : ∞지역아동젠러이용아동 25명 

- 일AI: ∞년 00월 00일 ~ ∞년 ∞월 00일 (때월) 
6. 평가 방법 

성과목표 

1. 강칩을 발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2. 세S띨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힌다. 
3. 교육과 여행을 통해 배려심과 이해심을 배 
운다 

4. c.많빨f 재료를 응용한 지연 친화적 공예 교 
육을배운다. 

5.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찬환령공예작품 만든다. 

6. 에코아트 시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읍. 

t!밸목표 

1) 훨동지결과 자신의 강접을 100%발견 효!C~. 
2) o~동~족도조사 결과 95%이상 향상 
3) 에코아트 자력증 80%이상 추|득 
4) 체험을 통한 성취갑 100% 달성 함 
5) 자촌갑 20%01상 향상 
6) 공예작품의 부기카치를 통한 50%수익 창출 

7. 세부 프로그램 내용 

호|기 | 활동 내용 | 세부프로그램 및 진행방법 | 준비물 

1 회 - 길 E때 (회기구성과 프로그램 소개 및 당부) 
2회 - 마음 열기 (영화 판림하게 
3회 - 직업 검사하키 (적성검사， 진로발달검사 하키) 

1-7회711 나의 이해 14회 - 검사.ìí:1 해석 (적성검사， 진로발달검사 해석하게 | 각종 검사지 
5회 - 내안의 보석 (MBTI 성력유형 검사) 
6회 - 내가 잘하는 것 (진로를 측정) 
7회 - 감성지능알기 (감성지능에 대해 알아보기) 

8회 - 나의 직업세계알기 (직업흥미검사) 
9회 - 나의 직업세계알기 (직업흥미검사) 

직업의 이해 110회 - 나의 직업세계알기 (직업흥미검새 
11회 - 동영상으로 직업 알기 
12회 - 의사소통의 필요성 

8-12 
회기 

탤
 써
 

노
 검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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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P'I 흘풍내용 세부프로그램 및 진행방법 춘비물 

13회 - 인생의 로투맴 (미래일기) 

13-17 진로 
1월1- 인생의 로드맴 (20년 후 미래 명함) 

워크북 

회기 포트폴리오 
15회 - 인생의 로드맙 (미래 이력서) 

노트북 
16회 - 인생의 로드맴 (중장기 로드맴) 

17회 - 인생의 로드맴 (포트폴리오 게시판 E떨기) 

18회 - 학습 코칭 (자기주도학습) 

19회 - 학습 코칭 (나의 학습 스타일) 

18-24 
20회 - 학습 코칭 (과목별 학습 전략) 

워크북 

효171 
학습코칭 21회 - 학습 코칭 (학습계획 세우기) 

노트북 
22회 - 학습 코칭 (공신의 공부의 비밀) 

23회 - 학습 코칭 (나의 희망 과) 

24회 - 대학 잡월드 탐방 

8. 예산 

관 항 E-1ε 세목 산훌내역 소요예산 

직업카드 6,000 
드로잉북 4， 000X1 2명=48 ，000 

색연필 외 100,000 
장기로드댐 5， 000X12명=60 ，000 

744，000원 
수료증 1 ， 500X12명=18 ，000 

과자 55,000 
파일 3.600X12명=43.200 

사 사 복지 플라로이드사진기 250,000 

업 업 프로 
진로정보 

입장권 : (팝월드) 성인 

비 그램 
프로그램 

3，OOOx3명=9 ，000 

아돔 16 ，OOOx12명=192 ，000 

(영호}관) 6.000x15명=90.000 440.600원 

숙박비 7，OOOX15명=105 ，000 

여행자보험 11 ,600 
현수막 33.000X1회=33 ，000 

식비 7.000X15명 X6식=630 ，000 
690.000원 

ξ써비 2.000X15명X2회=60.000 

홈 계 1.87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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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통합괜}하고 후원자 개발， 자 

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소식지발간 물품후원자 개발， 복지 

단체 연계사업，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한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들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가. 지 역사회 연계 영 역 세부프로그램 

프로 
세부 

。C3j 。-1# 

그램명 
프로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그램명 

소식지 소식지 
센터 소식지 발간(가정과 지역사회 홍보) 

지역 
년 1 호| 

발간 발간 사회 

복지 복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계사업 지역복지단체와 연합 

단체 단체 
행사 

연계 연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합행사， 지역시민사회단 전원 필요시 

사업 사업 
체와 연합행사， 주민생활지원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사례관리 

자원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기회 제곰， 

봉사 자원봉사 

지역 모집 및 활동 
송편나누기， 음식나누기， 무의탁어르신 돌보기와 전원 월 1 호| 

사호| 관리 
청소하기， 우리동네 청소하기 등 

연계 구청， 동사무소，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복지관，병원，한의원，치과，정신과，푸드 

인적·물적 
뱅크， 교호1 ，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전문기관 
자원 

봉사관，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구의회， 아름 필요 
필요시 

연계 
연계 

다운가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꿈장학재단， 아동 

각 지역 협의체， 전국 협의체， o~1들과 미래， 부스 

러기사랑나눔회， 1318해피존사업지원단， CJ도너스 

캠프， 사회연대은행， 희망+네트워크 등 

지역 지역 동사무소， 구청， 학교" 파출소， 기타 지역의 특색을 
전원 년 4회 

탐방 탐방 나타내는 기관이나 장소 방문 

~U"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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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기관 연계 예시 

。。

지역 

아동 

센터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기관/시설 

자원봉사/후원 

위원회 

언론 

문화 

지역단체 

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소방서， 

정신보건센터，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폴리택대학교， 

대학교 

병원，약국， 한의원 

보육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기초푸드뱅크 

청소년지원센터， 학원， 아동상담센터， 학습·정신건강·심리클리닉 

기업체， 슈퍼마렛， 식당， 제과점， 교호I. 대학 돔of리， 자원봉사센터， 

01.미용실， 적십자봉사단 

자문위원회，후원위원회，운영위원회 

지역신문사，지역방송사 

도서관，청소년문호}센터，공공도서관，마을문고 

시민·종교단체， 복지네트워크， 로타리클럽， 00청년회 

• 예시 ; 지역사회자원목록 

자원명 -?「I-/“L. 연락처 홈페이지/이메일 담당자 비고(협력부분) 

@동^f무소 α〕동 1 번지 02) 123-4567 W혀far잊??abc.net 강사회 
이용아동추천 

급식대상자선정 

@초등학교 α〕동 2번지 02)234-4567 teacher@abc.net L파사 아동지도에 관한협력 

∞소of과 00동 3번지 02)345-6789 doctor@abc.net 도의사 무료진료 

∞복지관 α〕동 4번지 02)456-7890 ∞mmunity@abc.net 류복지 
심리검사및 치료실 

이용시 50% 감면 

m음악학원 00동 5번지 02)567-8901 piano@abc.net 마음악 주1 회 음악교실 자원봉사 

α〕제과점 α〕동 6번지 02)678-9012 bread(웰bc.net 빅처|과 생일케이크무료제공 

00대학 
00돔 7번지 02) 789-0123 university@abc.net 사대학 1: 1 학습지도 자원봉사 

∞동0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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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연계 방안 

1) 지역사회 전운 인력 활용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 

시켜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 지역사회 잔문적 지식과 싹1의 업무를 향}여 지역이·동젠터 

지지망을 형성을 통해 이용아동 개인에 대한 맞춤식의 안전망을 형생 하도록 한다 

21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지역이동젠터 후원자 발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쩡적인 지원 

체계를수립한다. 

(1) 후원활동의 방향 

C 기관 운영의 건전한 기반을 위해서는 다수의 후원자들로 구정되어야 헨t. 

c 후원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C 기부금 사용의 투명생과 윤리적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후원자 개발 

C 지역아동첸터 프로그햄별 관심대상을 파악하여 후원모집을 한다. 

C 지역0많젠터 。l사합 운영위원 시민댄L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1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가 후원체계의 기반이 된다. 

C 학부모모임， 사업지원기관 등 지역아동젠터 활동에 관심을 가진 지역 내 연합집단 

C 기업의 복지재단，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후원단체 등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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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활동이다. 자원몽사자 관리의 체계회는 자원 

봉사자가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되게 한다. 

1l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 모집전략세우기 
지역자원조사 

• 자원볼사 필요수요 파악하키 

• 
• 개별 모집하키(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 

자원봉사모집 I • 단체 모집하키(기업， 학교 모집) 
• 대줄적 모집(흥보물， 인터넷) 

| A씬교육 | • 기관의 목적 및 활동내용 소개 • 자원봉사자 이념과 자세 괴육 

• 자원봉사 활돔수칙 쿄육 

·자원봉사신청서 작성 

• 빈곤가족이나 빈곤아돔에 대한 토의 

• 자원봉사자의 기때， 관심， 동기， 태도， 기술， 시간 등 고려하여 배치 

자원봉사 
활동관리 

• 자원봉사자와 논의 후 배치 

• 자원봉사 활동일지 작성 
·활동평가 

• 자원봉사 개별면담 및 회의 

• 지식교환/자원봉사자 모임 

21 자원봉사자 활용분야 

•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실시 
• 전문카 훗청깅연호v세미나， 동환l 실시 
• 평가회 실시 

아동의 상황과 봉사훨동의 특성에 따라 일회성과 연속성을 조절할 수 었다. 

(1) 학습지도 

C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기초 잡아주기 

C 인터넷 기초 영어 지도， 미술지도， 음악지도， 체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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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아동센터 활동지원 

C 식사간식 

C 교재교구 만틀어주기， 목욕가기， 병원가기 

C 청소 김장하기， PC정벼， 환경미화， 이미용， 무료진료， 

(3) 프로그햄 지원 

C 고민 틀어주기， 함께 놀기， 나틀어， 요리하기， 특별활동지되종이접기， 노래 피아노 

오카리나， 악기연주 됨 상담， 심성훈련， 나들이 캠프소식지 만들기， 발송하기， 

후원자관리 

(4) 특별행사 지원 

C 캠프지원 공연 및 문화관람 지원(음악회， 박물관 전시회， 각종이벤트 참액 기획 

추진)발표회지원 

마. 지 역사회 물적 자원의 개발 

채원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아동젠터는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투입 받아 자원을 다양화시키는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지역아동젠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운영을 통한 신뢰 확보는 필수적이다. 

바. 지역사회와 자원조직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X많은 아아들의 성장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다·짧 자원의 초직화가 펼요하마 부모 교샤 얘l들의 삶에 긴밀하께 영향을 주고 

받는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1) 지역사회의 타 단쳐|와 연대하기 

아동의 문제를 진단·개선하기 위해 지역차벤의 지원네트워코}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차원의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써， 병원 약국， 성폭력상담소 아동상담소 

동사무소 피출소 시민단체 생활체육협회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제 상황을 총체적 

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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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계획서 

※ 본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E때|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계획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점에 맞게 활용가능하다 

1. 프로그램명 ; 지역사회연계영역 지역탐방 프로그램 

2. 세부프로그램명 : Good Seed (부제 ; 내고장 。。 사랑하기) 

3. 필요성 
。 내 고장의 현대의 모습보다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장의 위치와 그 속의 위인틀을 찾아보고 

유적지를 방문해 문화재를 살펴본다. 

。 이를 통해 우리 문호때와 유적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과 위인들을 본받아 나도 내 고장을 

빛낼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4. 목적 및 목표 
- 목적 o 。을 알고 。。을 사랑하자. 

표
 

모
 「
1) 0 。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2) 0 。의 지역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3) 0 。의 현대의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4) 0 。으| 문화재와 역사적 유t뻐| 대해 알 수 있다 

5) 0 。의 자원에 대해 알 수 있다 

6) 0。을 빛낸 위인들을 알 수 있다 

5. 프로그램 대상 및 일시 
- 대상 00센터이용 아동 0명 

- 일시 . 연중 (00년 1 월 ~ 12월) 

6. 평가 방법 

성과목표 ~훌목표 

1. 0 。의역사에대해알수있다 

2. 0 。으| 지역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3. 0 。의 현대의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4. 0 。의 문화재와 역사적 유산에 대해 

알수있다 

5. 0 。의 자원에 대해 알 수 있다 

6. 0 。을 빛낸 위인들을 알 수 있다 

1)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의 자긍심이 80%이상 
향상 

2) 0 。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90% 인식 
3) 0 。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 함 
4)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대해 90%01상 아동이 
설명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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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내용 진행방법 춘비물 

이론수업 PPT를 활용하어 。 O(게| 대한 이론을 배운다. PPT자료 

2 활동수업 활동지를 활용하여 감상문을 스스거나 그림을 그린마. 필기도구 

3 문화쳐|험 
o~외에셔 진행 

를 口

(월 단위 다짧 절기 행^~를 지역에서 찾아보고 쳐|험효다) 

전래놀이 

4 체험활돔 (각 역사시대를 배우면서 그 당시에 즐겨했던 놀이들을 를 I그i 

해 보끼) 

8. 예산 

관 항 E-「a 셰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활동지 M용지 1 박스 28，000원 

사 사 지역 
차량주유비 

업 。티{ 사회 
지역탐방 시내권 19*15， 000(1 회) 345，000원 

비 비 연계 
프로그램 시외권2*30，000(1 회) 

전래놀이도구 
30，000원 

딱지，공기놀이，자치기，맹이 

총 계 403，000원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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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5장 지역아동젠터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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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개요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필요성 

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0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저해하꾀 이것이 학업성취도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허남순 외， 2005). 

0 뿐만 아니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시에도 비빈곤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게 되고， 이러한 소득수준의 불평등은 빈곤가구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빈곤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례관리 필요 

0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동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다양한 발달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0 지역아동센터 이동들이 건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개별 

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필요 

0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가족의 욕구 파악 및 사례관리，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제공， 지역사회 내 접근성 용이，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바 사례관리는 지역아동 

센터의주요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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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자 역할 

가.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 

0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직접 서비스 역할， 간접 서비스 역할， 통합적 역할로 

구분될수 있다. 

- 직접 서비스 역할 ; 치료자 임상객 이행자 교육자 정보제공자 지원자 등 

- 간접 서비스 역할 ; 중계자 조정자 옹호자 등 

- 통합적 역할 ; 싱뺨자 교육자 조정자 옹호자 등 

나.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자의 역할 

0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동의 교육， 안전한 보호， 상담 등 직접 서비스의 역할을 제공 

한다. 

0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아동을 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위기상행11 처해있는 아동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 

0 띠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ο많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례를 발굴하여 외부 자원에 

연계하꾀 펼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0 이를 위하여 모든 이용 아동에 대한 사정 기능과 개별 단위의 관찰 기록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대심F아동의 문제와 사례관리자의 역할， 기대되는 효과 및 목표를 도표로 

정리하면다음과같다. 

I l.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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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밀착형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결식아동 )• | 
| 지펙인 생활 지원을 통한 
걱 건강한신체발달도모 

지역 밀착형 사례관리 

해체 또는 해체위기 7엠 l • l 
내에 있는 아동 

I ~ I 양질의 양육환경 제공을 
걱 통한정서 안정 

• 이용01돔에 대한 일상적 관찰 

문화결핍 및 소오| 아동 및 기록 I ~ I특기적성교육을 통한 X댐감 
(특기적성쿄육 옥구가 -• 

• o~동별 뚱춤형 빌펠:A I원 계획의 및 진로성숙도 증진 
있는 아동) 

수립 및 지속적 관리 

학습부진이나 E빼 등을 • 고위험 사례 발굴 
I~I 왕따 문제 등을 극복하고 사유로 학교생활적응에 -• 

• 외부 자원 연계 걱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자원 연계와 관련된 지속적 

| → |인 모니터링 I 방과후 아동양육의 부담 
맞벌이 가정의 아동 

해소 
• 부모(보호자‘ 연계 

일반가정에서 양질의 
I ~ I 아돔의 지역사회보호 개념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은 -• =추 실현 

아동 

지역이동센터 사례관리 유형 

가. 사례관리 절차 

0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을 사례관리한다. 

0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서 등록을 하면 사례관리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용 

등록 후 1차사정을 통하여 일반어동과 집중지원이동으로 분류한다. 

0 일반어동으로 사례관리 하는 도중에라도 뒤늦게 위험 요인이 발견되거나 아동에게 

갑자기 문제상횡어 발생되면 재사정해서 집중지원이동으로 재분류한다. 

。 집중지원아동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례관리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 됨에 사례관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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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지원아동으로 사례판리히는 과정에서도 위험요인이 감소되면 형가하여 재사정 

철과어l 따라 일반아동으로 다시 진행된다. 

나. 사례관리 유형 

11 일'i!fO~풍 사력|관리 

。 지역이풍젠터 이용 이·동 중， 심각한 분쩨와 복잡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풍은 일반아풍으로 사려1관려한다. 

。 일반아동 사례환리는 센터를 이용하기 훤하여 둥록을 하는 시첨부터 시작되는데 

이후 아동 몇 7}족의 분쩨와 욕구， 강점을 따악하고 발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벼스를 쩨공하고 모나터령한 후， 형가 몇 종철， 사후관리 과쟁으로 이루어진다. 

。 주로 쟁활지월 교육지월 분화 및 놀이 지원 둥 센터 내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일상척인 관찰을 통해 첨검이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o 일반 。뽑의 창암ff도 외부 Z댄。1 연계되7표 혀랜l 지역사회빼 동웰한 뺀·물쩍 

^1원이 특갱 7뼈 O많이 。배라 션퍼 천쳐l 햄에 자원되어 연결되는 경우이맥 이햄 

경우에는 외밥}원 연계 여부판올 가지고 집중지원아동 사례로 분류확지 않는다. 

지역아동젠터에 다녀는 모든 아이틀을 사혀딴려 해야 할까요? 

.A뼈I관리는 서버스 제공 수혐| 따a써 다짧|까11 분류되기도 함 . 

• 복잡륭}고 맘벙척이며， 심킥한 욕구와 핸|가 있어서 I뻐한 직.u，웰 서비징} 통합쩍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뿐만 0때라 지속적인 핀철을 톨해서 위험을 예빌흩}는 

것에 초펌블 투는 AI례관리의 뮤혐도 있음-

- 지역아동젠터 내에셔 제공되는 서비스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조되는 일묘101동 
시려I관리는 흔허 다른 시례관리 현징에서능 E받/행정형 시례관리로 분류됩. 

·~ ~앤왜후 위학 찌찍얘웰허풍영쩌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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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집충지원야종 사례관리 

。 고위험군 이폼으로서 지촉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많은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하여 사례관리한다. 

0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며 섬킥한 문제와 욕구가 있는 아동과 가쪽에께는 지역아동젠터 

내 서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λ팩의 다4양한 외부기관들과 연계해서 

서벼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차 사정 。l후 심층사정으로 확인하여 집중지원아동 

시·례로분류된다. 

。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란 아동이나 가청에 임상적인 관샘이나 주의를 요히는 문제가 

있거나 즉각적인 개업이 요구와는 싱황， 또는 외부 지원 연계가 불가피한 이·동꿰 대한 

사례관리이다. 

。 집중지원아동 시례관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 잔문기관에 의뢰 ; 지역에 시례관리 전문기관이 었으면 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의뢰 

한다" 1차사저을 통해서 이동.0] 집중지원이동으로 분류되면 외부 시려딴리 기관에 

의뢰하고 지역이동젠터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이·통젠터 직접 사려l관리 : 지역사회 내에 시려딴리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댐젠터가 주A뼈딴리챔서 기‘혐봐. 이 경왜는 지역댐젠터가 자체적으로 

심층사정을 하고 벌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서비스제공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이동센터가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사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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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아동 사례관리 과정 

일반이동사례관리 개요 

0 일반이동 사례관리 과정은 이동이 센터를 이용하면 시작되며， 더 이상 센터를 이용 

하지 않게 되면 종결된다. 

0 일반아동 사례관리는 이용등록{접수) • 1 차사정 • 발달지원계획 • 실행 및 관찰 

• 평가 • 이용종료(종결) • 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된다. 

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디음과 같다.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 

밀樞뚫활훨~ 

[그림 2-1] 사례관리 흐름도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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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반아폼 사례판려 과청별 작생 양식 및 작성 기간 

사혀|관리 고}정 
작성양왜 

작성기간 
(별도 양식 없이 사회복지시설정보，AI스탬 입력) 

이용등록(접수) 아동 판2.1카드， 건강이력 판리 일주일이내 

1차사정 
1차사정(아동과 가족 위기지표， 강접 및 짜원 파악) 결과를 

효띨-01내 
개별상담멀지에 내용 기톡 

밭달지원계획 이동개별지도계획 
사정후 

일추일이내 

실행 및 관찰 
이용/종결 현활， 출석부， 판활월지l 개벌상담일지， 연고자상 

당일기록 
담현황，연고자상담 

평가 개별상담힐지에 내용 기록 
이용흥료 

한달전 

이용종료(종결) 이용/종컬 현황 
이용종료후 

일주일이내 

사후판리 개별상담멈지에 내용 기록 
사후관리후 

일주일이내 

일반아동 시려판리는 어떤 괴·정으로 진행되며 직정할 양삭이 별도로 있나요? 

.사례관리 고}정 

이용등록{접수} • 1 치사첨 • 벌달지원계획 • 실행 및 핀촬 • 평가 • 
이용종료l종걸j →AI후핀리 

• 별도의 양식은 없므며 AI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해당 앙식에 일력 

a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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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동사례관리 과정 

가. 이용등록(접수) 과정 

1) 이용등록|접수l 과정에 대한 이해 

0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 과정은 지역이동젠터의 이용을 원히는 아동과 보호지를 

처음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0 이용하기를 원히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절치를 안내함과 동시에 자격 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신청서를 완성하는 ‘이용j많등록’ 과정이 사례관리의 접수 

과정에 해당된다. 

0 이용등록{접쉬 과정이란 상담신청 • 돌봄펼요여부 등 자격획언 • 서비장91공 결정 

등으로 진행되는 이용아동 등록절치를 의미하며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접수 과정， 

혹은 인테이크 과정)에 해당한다. 

。 이용어 결정되고 이용아동으로 등록히는 과정부터 아동과 보호자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수집 한다. 

0 최 상담은 한번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동을 관찰하꾀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 

하여 부족한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보완한다. 

초기 이용4댄등록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센터를 이용하키 시작한 초기에는 o~직 A뱀|곤띤|자와 라포(신뢰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든 경우가 많| 때문에 이용등록(접쉬 

과정의 면접에서는 관계형성을 목표로 하며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 

•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히키도 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다 얻고자 하면， 아동이 

지역댐센터 쩌|에 거부감을 쟁| 되거나 정획하| 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01동과으| 관켜|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주의 깊게 관찰F하고 상담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01 바람직 합 . 

• _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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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륭록(접수I 과정의 주요 업무 

。 이‘동과의 관계형성을 하는 한편， 이용등록(접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는 

CD>뽑에 대한 7볕 정보 수집 @71혐보호재관련 청보 수집 양}동의 건강관련 정보 

수집 @학교 관련 정보 수집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문제나 욕구쩨 대한 

정보 수집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받고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다 

@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 

- 아동명， 주소， 주민번혹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반 등 

@ 기족〈보호재관련 정보 수집 

-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명， 이동과의 관계， 보호자 연력쳐， 보호자 

직업， 생활정도， 주거상태， 월명균 소득， 가구원수， 학력 둥 

@ 이동의 건강관련 정보수집 

- 키와 체중을 포함한 체격(과체중 또는 괴소제중여뷔， 전반적인 건강상태， 만성 

질병 포는 정애 유무; 전반적 우}생 챔}나 。램펀기 등 관심 가져야 할 갱샘의 문제 등 

@학교관련정보수집 

- 학습능력， 학교 내 친구관계， 아동과 담임교사와의 관계， 학교쟁활에 대한 흥미， 

어려운과목동 

@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 발달과정의 주요사건이나 성장환갱의 문제나 특성 둥. 아동의 발달과정의 주요 

사건이란 부모의 앤， 부돼의 사발 중도장애나 발달장애의 발견과 진단， 성 

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 정험， 교통사고나 화째 등의 심리-외상적 사고 경험과 

같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의며. 한판 성장환경의 

특성은 다문화기족， 위탁가정， 업영까정， 재혼가정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환경적 특성을 포함 

@ 문제나 욕구에 대한 정보 수집 

- 변짧}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나 증상 예를 들면 행동·정서 문쩨주의력결핍과잉행동， 

폭혁행줍 욕설 도액 탁 흡엽 음준 인터넷 중독; 혁습장애 핑띠; 우옳 자씻낌결여 됨. 

환짧펙 문째폭혁。I냐 학대 정제적 어려움 핍 등이 았으며 서비스를 펼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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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빙콰 후 톨봄에 대한 욕구， 구충져l 댁이기와 목욕 둥 위생 판려 욕구， 특기척생 

교육 욕구와 같이 발햄령에셔 훨요로 허는 다i양한 서닙1스 욕귀가 포함 

@ 서비스 이용 동의셔를 받고 아풍 인권 보장을 위한 갱보 쩨공 

- 이용중록(첩쉬 과정의 마치막 단계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셔를 받고 아동 및 보호자 

애게 아동 인권 보장파 관련된 충분한 쟁보를 쩨공 

생장과갱에 대한 갱보는 어떤 기준으로 기록해야해}좌f 

• 현재의 판뻐~ o~동의 성격을 01해하는 더| 도움이 되는 빌달력을 수집 할 때에는 

연령에 따른 빌달 파업을 충심므로 특이사항를 기록! 

- 태oPI. 영유o~71. 확명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순E로 발달과업 관현 사건이나 

특성. 강혐 듬을기록| 

나. 1차사정 과정 

11 1확사쟁 과쟁의 이해 

。 시청이란 이용등록{접수꾀쩡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계척으로 구조화홈}여 서버스 개압 

계획과 연철시키는 괴갱으룩 l~}뺑올 통해서 일반01동 A빼 집중'^1원01동 A벼틸 

구분환다. 

。 l~~사청에 의해 집중지빨}동으로 분류된 모든 이풍올 집중지원아동으로 사려밤려하는 

것은 。l니맥 심층사청을 통해 확엔I한 후 사청철파가 고위기 몇 중위기인 이·동판 집중 

지원이동으로 A뼈맨리하고 저위기이·동온 일반이동으로 다시 분류히여 A뼈변리헨h 

。 일반아폼 사혜판리의 시，정 괴청에서는 주로 아·풍에게 어‘때한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따악하는데 초첨을 두고 이동의 특성과 강첨 둥을 따악한다. 

21 1확사쟁 과행의 힐요 업부 

。 모든 이용 이·폼에 대해 한 달 이내에 1차사청을 한다. 

· ET ~앤륙짜후 위학 찌찍0)동웰허풍영쩌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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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둥록 과청에서 아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동과 개별적으로 

지주 이야기를 나눠 영역별로 펼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9개 항목 중에 어느 

효}니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양육환정지표와 일반위기지쩍@번부터 @번까재에서만 

3개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동으로 시례관리 한다. 

o 1차사정 결과， 일반이동으로 분류된 아동이라도 시설장이 집중지원이 필요하}고 

판란되면. 집중지원 아동으로 분류한다. 

o 1차사정의 내용은 아래와 갈으며， 파악된 아동과 가족의 문제와 강점 및 자원 사정 

철과는 이후 발달지원계획을 작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 

。 1차λ냉 지표는 본 매뉴얼에서 집중지원아동을 위한 섬층시정도구로 사용되는 ‘드림 

스타탈l 취해많용 위기사정도구’의 일반위기지푹 아통벌랄지표 양육환경지표 중 

주요 항목을 발훼하여 재구생되었다. 

〈표 2-2> 1차사정 내용 

항목 -C「1 T ·=ri 

가. 이동발달지표 

G) 아동이 건강문제냐 지체장애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아돔의 성적{읽기， 쓰기，t!악 등)이 또래에 비해 유난히 펄어진다. 

@ 아동이 의사소통이 안돼서 또래와 함께 놀거나 집단활동이 어렵마. 

@ 아동이 유난히 또래와 다럭| 보이거나 다른 행돔을 많이 한다. 

기타(위 내용 이외메 이돔에게 매우 염려되늠 특성이 있대 

나.앙육환경지표 

@ 카촉이 of동의 의식주와 안전， 건강， 영양관리를 해주지 못한다. 

@ 아동이 칩에 있는 시ζ뻐l 해로운 상황이 자추 일어뇨봐. 

@ 카족o[ 아동에게 냉담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 

키타(위 내용 이외에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앙육환경이 있태 

다. 일반위기지표 

@ 가촉이 0볕에게 폭력적이거나 가정 내 폭력이 있다. 

@ 주양육지어|게 정신장애/신체장애 등이 있어서 자녀를 적절히 보살피지 옷효!C~. 

라.강접및자원 

of돔이 가지고 있늠 강점과 욕구를 파악한다. 

이돔과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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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아동으로 λ뻐판리 히는 과정에서 A몹운 상횡이 발생되거나 발견되면 재사정을 

한다. 재시청은 일반적으로 발달지원계획을 바꿔야할 정도의 큰 변화나 상황얼 때 

수행하며， 재사정을 통히여 일반아동 사례를 집중지원아동 사례로 변정하거나， 집중 

지원이동 써1를 일반아동 시례로 재분류할 수 있다. 

핵심 

쳐딘 일반아동 1채댐 과갱의 주요 업무 

• 이용등록한{접수핸 모듣 시려|에 대해서 1차N정을 수행 

~1차사정 결과， 다음은 일~101동 시례로 분류 

-9깨 항목 중 해당즙}늠 항목<>1 한개도 없늠 경우 

-~빡환경지표와 일반빼:1 1지표에만 해당 항목이 3깨이하 있늠 경우 

• 일브b볕A뼈|로 분류된 01동<>1리도 시설징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디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시·군-구 또늠 드림스타트센터 됨에 의뢰 

31 사정결과 집중지원 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관리 

。 1차뺑 컬과， 。많벌랄지표에 해당종F는 헝목이 었거나， 뽑환경지표와 일반위기 

지표에 해당 항목이 4개이상언 경우는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한다. 

。 1차사정 절과， 일반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이라도 시설정이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판단되면. 집중지원 이동으로 분류한다. 

。 1차시청을 통흠}여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되연 지역사회 전문지괜시·군구 또는 드렴 

스타트센터 됨에 사례관리를 의뢰한다 

0 아동을 의뢰 할 정우， 지역이동，센터에서는 ‘서버스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시·군·구 또는 드립스타트젠터 됨에 전달하여 사려l판리를 요청한다. 

0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는 심충사정 결과를 통해 저위기로 

판정되면 일반이동으로 쩨분류흥댐， 고위기와 종위기로 판정된 이동에 한해서만 집중 

지원이동으로 확정한다. 

;{I'l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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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지원아동 중 아동이나 기·족의 거부로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립스타트젠터 됨 

의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이동젠터가 직접 심충시쩡을 하고 사례관리한다. 

핵섬 

처|크 지역이동센터의 집중지원이동 사쩍받리 유형 

• 지역사회 내에 시려|곤12-1 전문기관{시·군·구 도능 드림스타트센터 듬)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 
- 써|관리 전문기괜시·문·구 똥는 드림스탠센터 등)에 의뢰둥|고 서비스 제링|관으로서의 
기능을수행 

- 가능하면 시려|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 

• 지역^I효| 내에 써|괜|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씌트센터 등)가 없는 경우 

= 추 시려|관리기관으로 기능 

- 집중지원아동에 대히여 지역아동센터가 주 시려|관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 
- 다른 대요버| 없는 겹우에만 차선으로 진행! 

다. 발달지원계획 과정 

1) 발달지원계획 과정의 이해 

0 발랄지원 계획은 지역이동젠터 아동의 건강한 발랄을 지원하기 위히여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재 언제까지， 누가 제공할 것인7}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철쩡하는 

과정이다. 

。 계획은 시청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각각의 

아동에 대해서 욕구를 반영히여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계획은 개별 ol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쟁이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뼈 어떤 서비상F 제공되어야 하는 지를 절정히는 과정 

이고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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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달지원계획 과정의 주요 업무 

(1) 목표 절정 

c 목표를 수립히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분화되어 설정되어야 히며， 개별 아동별로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내용이 명가가능 하도록 한다. 

C 일반이동 λ뻐l라도 모든 O많에게 ‘학습능력을 향협때， ‘캉많 燒뚫관을 갖판P 

둥과 같은 일반쩍인 내용의 목표롤 동일하케 수립해서는 안 되맥 1차사청 과정에서 

파악한 이동의 강점과 욕구， 자원 특기와 적성 등을 고려빼 설첼l는 것이 비렴작해; 

G 예를 들연 아동의 특기와 척성에 띠라 어떤 이동은 미술 어떤 이동은 피아노 어떤 

이·옹은 태권도를 하고 싶어 할 것이1휴 학엽 보충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학에서 

구구린 국어에서 한글 읽기， 혹은 받이쓰기 등 구체적인 과목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서 잡중적인 지원을 히는 것이 사려딴리를 히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핵심 

처13- 바립적한목표 

@구체적이고분명함. 

@평기카가능함. 
@실행 가능함. 

@ 하나의 목표에 하나.，2.1 내용이 담겨 있음. 

@긍정적으로기술됨. 
@ol동 중심으로 기술됨. 

@쉽게 기술됨. 

Ex 영역 별 목표 절정의 예 

• 학습 문저|카 있늠 아동 . ‘세 재|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 ; ‘표준 체중이 된다 

• 결식아동므로 영양 ~12.1카 필요한 아동 ; ‘주말과 공휴일을 포힘해서 매일 이침， 접심， 저녁 

식시를 규칙적으로 흔Jc.~ 
• 심리·정서·행동상의 뭔~1.7 ~ 있는 01동 ; ‘추 1회 지역댐센터 과|짝 떼분씩 개별상담을 효다 

·rn‘·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Ex 바립적한 목표 설정의 예 

바람직하ÃI 많은목표 바람직하커| 수정된 목표 

수학과외 서비스를 해춘다. 매주 1회 수학개별지도를 받는다. ct 중심으로기술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효H다. 세 자리 수의 연슨띨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기술 

친구와싸우지 않는다. 
친구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검을 

실행 가능한것으로기술 
언어로표현할수있다 

지각을하지 않늠다. 제시죠뻐| 등교한다 긍정적으로기술 

(2) 지원 내용 결정 

G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공될 서비스를 결정한다. 

C 현재 지역이동젠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여 어떤 서비스틀을 제공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C 다만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더라도 외부 자원을 센터로 확보히어 제공할 수 았는 

서비;상}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C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했어도 서비하 제공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C 많은 이·동에게 필요한 서벼스인대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수도있다. 

Ex 목표에 따른 서비스 결정의 예 

묵 표 셔비스내용 

서|지리수의 연스멸 할 수 있다 매주 2회 1시E빽 자원봉사자로부터 수학개별지도를 받는다. 

1. 매일 줄넘기를 100회씩 효H파. 
표준체중이된다. 2. 죠씩은 하루 1회만 먹는다. 

3. 매끼마다 밥을 1공기씩만 먹는다. 

1. 센터에서 제공되는 식시에 5대영양소를 골고루 섭추|할 수 

영양소를 물고루 섭후|할 수 있 
있는 식단으로 구성흔κt 

능 균형잡힌 식사를 흔따. 
2. 히루에 최소 2끼는 밥을 먹는마. 
3. 영양교육프로그램에 칩여효!C~. 
4. 자신이 먹는 인스턴트나 불량식품으| 섭추|를 기록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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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법 및 관찰방법 결정 

C 서비씌 철정되었다연 누71;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절정해야 한다. 

C ‘한글올 읽을 수 있다‘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개별 학습을 

주 3합 회당 l시간씌 동회책 읽기를할수도 았고 획습지 과}카주l회 방문흩l어 

지도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비슷한 수준에 있는 또래와 함께 집단 학습을 매일 1 

시간씩 할수있다. 

C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동의 욕구와 센터의 상황，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Ex 목표에 띠른 지원빙법 및 관찰냉법 결정의 예 

목표 서비스내용 지원방법 관찰빌랩 

세자리수의 매주 2호I 1시죠썩 
주2회， 1시간 월1회 ， 생활복지사， 

연~을 할수 자원봉사자로부터 수학 

있다. 개별지도를 받는다. 
자원봉사자개별지도 관찰 

1. 센터에서 제공되능 식시쩌| 
5때영양소를 굴고루 섭취할 

영양소를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한다. 1. 매일 비타민과 

굴고루섭추|할 
2. 하루에 최소 2끼는 밥을 1. 주1회 ， 4주동안 철분제 복용체크 

---「- 6 λ~i ‘-
먹는다. 영앙교육프로그램 2. 주1회， 생활복지사， 

균형팝힌 
3. 영양교육프로그램에 효뼈혼!C~. 호뼈 확인 

식사를 한다. 
4. 자신이 먹는 인λ턴트나 2. 식단표 제공 3. 월1회 생활복지사， 

불량식품의 섭추|를 기록효!C~. 측정 

5. 종합비타민과 철분제를 복용 
한다. 

(4) 지원 기간 및 평가방법 결정 

C 서벼스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었다연 서비스 지원 기간을 결정한다. 

- 지원 기간은 물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인데 계획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목표가 달성될 지를 검토해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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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이동과 가족의 욕구와 싱황에 기초하게 된다. 지원 기간이 철정되멈 자연 

스렵게 종결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며 종결 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방법을 절정한다. 

Ex 서비스 계획 수립의 예 

개입 
시정 묵표 

평가 
체계 

서비스내용 
농뱀 

건강검진에서 
영양소를 1. 센터에서 제공되는 식시쩌15대영앙쇼를 골 

저신장，빈혈로 
꿀고루 고루 섭추|할 수 있늠 식단므로 구성한다. 식단표， 

아동 진단되어 이를 
섭취할수 2. 하루에 최소 2끼는 밥를 먹는다. 쳐|중및 

위한관리가 
있는 3. 영양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신장 

필요하다는 
균형잡힌 4. 자신이 먹는 인스턴트나 불량식품의 측정， 

소견이 나왔다. 
식사를 섭추|를기록효H파. 건강겁진 

효!C~. 5. 종합벼타민과 철분제를 복용효H과. 

〈전르þ 

- 비용 : 영양교육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되고 있음. 
종합비타민과 철분쩌|늠 지역의 믿댁 연계. 

- 보니터림 방법:시혀l관리자는 주 1 호| 한주동안의 식단표를 체크하고， 1개월마다 of동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효κ~. 

- 기간 : 서비스는 o~동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라. 실행 및 관찰 과정 

11 실햄 과정의 이빼 

(1) 실행 

C 실행이란 이동 개인별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히는 과청 

으로， 개입이나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C 실행과정에서 지역아통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요청히여 서벼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외부에 의뢰해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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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게 직접 저}공휠 수 었는 서비스에는 학습 지원 식사 및 

간식， 특기적성교육， 상담， 인성교육， 진로지도， 일상생활 습관지도， 정제교육， 독서 

지도， 문화체험 활동， 부모상담 및 교육， 멘토링 등이 었다. 

C 기촉에게는 가족나들이， 창엽정보제공， 정보체공 소식지 등에 있다. 

()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간접서비스는 엠상섭리컴샤 섬리치료， 의료적 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훨풍 등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ζ함1다. 기족에게는 가족치료나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찰 

C 수렵된 계획대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 이에 따라 이동에게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지를 관찰하는 과정이다. 

C 현재 지역이동젠터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관찰을 의미하므로， 일반이동 사례관리 

과청에서는 관찰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C 관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동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동의 행동이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 포한 주위 친구 

들이냐 부요 교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잭관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잭관적인 자료를 통한 관찰도 할 수 

있다 

21 실행 및 관활 과정의 주요 업무 

(1) 직접 서비스 제공 

C 계획에 띠라 개별 아동헤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재공한다. 일반 

아동이라도 지역아동젠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햄과 서비스에 모든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기 보다는 재별 이동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벼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간접 서비스 연계 

G 일반이동 시례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학습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연계할수 있다. 

·rr“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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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 

C 아·동의 경우째는 벌달 척도， 성적， 신체변화 측쟁 등을 사용해서 잭관적으로 변화의 

영효과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의 정우에도 잭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관찰된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찰일지에 기록 한다. 

핵심 

쳐|쿄 판찰방법 

。 이동을 직접 첩촉 ; 전화 내방 가정방문하여 핀찰 및 상담을 통한 확인 

。 가족l 교사 자원봉A싸 이웃 듬을 접촉 : ζ랩적으로 01돔의 변화 및 상황~I막 

o 척도l 검사 듬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 71록， 자료 등 ; 교사， 서비스 제공'^I들의 기록과 자료를 검토 

。 시려|회의 ·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지들01 참여한 시려|회의를 통히여 의견 및 정보교환 

마. 평가과정 

1) 명가 과정의 이해 

。 형7}는 써1관리 전 과정을 통해서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서비상} 계획 

대로 쩨공되었는지， J..뼈1관}에 대해서 아동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딛f족히는 지 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 이용종료(종결)를 절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명가에 따라 이용종료(종쩔)를 

할 것인지， 사려딴리를 연장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 아동의 정우에는 보통 

이용종료 직전에 하게 된다. 

21 명가 과정의 주요 업무 

。 01동의 변화를 햄보고， 발달지원계획에서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 지 획언한 후， 

개별상담기록지어l 이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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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용종료(종결) 과정 

1) 이용총료|총걸l 과정의 이해 

。 이용종료(종웹는 시려l관리 서버스 제공을 마치는 단체로서， 시려l관리를 받던 이풍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종료히는 것을 의미한다. 

0 아동과 가족이 초기 목표를 달성히·여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될 때 종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샤 출석중단 아동의 

거부 등 디‘강한 이유와 싱황 때문에 λ}려l관리가 종결되기도 한다. 

3 대체로 지역아동젠터의 사례관리에서 이용종료(종결)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목표 달성 후 합의된 이용종료(종컬) 

- 계획했던 목표들이 수립되어 계획된 시점에 하게 되는 바람직한 종철이다. 

- 더 이상 지역아동젠터의 서비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명가됨에 따라 아동이 젠터 

이용을 좀획종철)하는 것이다. 

(2) 졸업에 의한 이용종료(종결) 

- 아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을 졸업하게 되어 더 이상 지역이동젠터에서 체공흉l는 

사례관리 서벼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용종획종첼히·는 정우이다. 

- 대제로 지역뺑젠터에서는 사혜판1의 목표를 수립할 때 서비스 제공기간을 젠터에 

다니고 있논 기간 동판으로 셜청하지만 간혹 서비스 목표가 달성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싱곱학교에 입혁하게 되면 0냉좀획종첼하기도 한다. 

(3) 중도 이용종료(종결) 

- 이샤 장기업월 시팡 둥에 의해서 아동이 사례괜1 동싼에 이용종료히는 경우에도 

λ뻐l판리가 종철된다. 아동과 가족의 상행R 따라 불가피하게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는정우이다. 

(4) 서비스 거부에 의한 이용종료(종결) 

- 아동과 가족이 사례관리 서버스 과정 동안에 서벼스를 거부하여 종결되는 정우도 

있다. 제공되는 서비장f 딛탠스렵지 못하거나 사례관리자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관계 둥 여러 가지 이유로 서벼스를 거부할 수 있다. 

-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실제 이유를 피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f:~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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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충료l충걸I 과정의 주요 업무 

。 이용종료(종첼에 대한 결정은 사려1관리자와 클려이언트 잉짜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종획종첼 과정에서 사례관리자는 아동과 가족이 사례관리 과정 동안에 이룬 

생좌 즉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며 스스로 A뿔뿔수 있다고 인석하도록 역량 강회혼봐. 

。 이용좀토하종철) 시 시례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총료(총결)시점 알려주기 

- 평가회의를 통하어 이용종료(종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면이나 구두로 이용종료 

(종웹 램를 알려고 어떻게 Dr무리를 하게 될 지 미라 이용종획종첼 절j.~를 간략 

하게 알린다. 

- 서비스 거부나 이사 둥으로 갑자기 이용종휩종컬)하게 되는 정우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에나 성취，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2) 이용종료(종결)에 대한 정서에 개입 

- 이용종료〈종결)시 아동과 기족은 자신이 사려l관리의 천 과정을 마치고 목표를 달성 

했다는 성취감 등을 느낄 것이다. 

- 성취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에 개입하여 사례관리 이후에도 이러한 성취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반면 혜어져야 한다는 서운함에나 이용종료(종절) 이후에 대한 불안함이 나타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왜는 이용종획종철)를 거부하거나 현재까지의 성과 자체를 

부쟁할수도었다. 

- 계획된 이용종료(종웹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며， 사려 김게 관철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면 적절한 개입을 

하도록한다. 

(3) 성과 확인 및 유지 전략 수립 

- 사례관리 동안 이동과 기측이 성취한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한다. 

- 이 괴정을 통해서 생취감과 Àl부삼을 느끼도록 즙백 0냉종확종행 。1후에도 스스로 

이러한 성취를 계속해 나아가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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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목표했으나 성취하지 뭇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킥하며 향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써도 검토하도록 한다. 성과를 확언한 이후， 이용종확종행 이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유지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이용종획종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었으며， 시려딴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게된마 

(4) 사후관리 계획 수렵 

-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싼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 이용 

종획종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확인한다. 

- 그런데 이용종확종행과정 동안에 사후관리가 계획되지 않으먼 클라이언트가 이용 

종획종첼 이후 사례관리자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 사후관리의 목적과 방법， 기감 점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수립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용종료(종결) 기록 

- 만일 계획에 따른 이용종료〈종철)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따른 이용종료(종철)라면. 

이유에 띠라 적절하께 개입해야 한다. 

- 서비스 거부에 의한 이용종료(종결)라먼 서비스를 거부히는 이유를 아동과 가족이 

충분하고 지유롭게 표현히도록 척려해서 실제 원언을 피익한다. 

- 이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유를 

파악히는 괴정을 통하여 아동과 가족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좌절감이나 

불만족스러움을 최소회하거나 향후 다시 서비스를 받체 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장기 입원 통과 같은 이유로 이용종획종결)하게 되는 경우 

에도 이용종료(종철)에 대한 쟁서적 개입이나 현채까지 성취한 내용을 유지히도록 

하는 것. 새로운 곳에서 서벼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이용종료(종결) 기록 

- 다른 모든 과정에서와 미찬가지로 이용종확종컬) 역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 이용종확종철) 기록에는 이용종뢰종절)의 유형과 이용종뢰종웰일， 아동과 가족이 

접수 면접 때 제시했던 문제와 욕구， 계획， 명가 등을 간략히 요약하고 사후관리 

계획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한 후 사례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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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쳐|크 이용종료〈종결) 기록 내용 

1. 이용종료(종결) 유형 및 이용종료(종결)일 
2. 아돔과 가족이 초기면접 시 제시한 문져|와 욕구 
3. 계획 ; 목표， 서비스 내용， 제공자， 제곰방법， 제공기깐， 겨|약 
4. 평가; 아돔과 가족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성추I(성추|하~I 옷한 내용 포햄 

5. 사후관리 계획 및 연릭처 

6. 시례관리자의견 

사.사후관리 과정 

1) 사후관리 과쟁의 이빼 

0 사후관리는 A뼈l관리 서비장} 종철된 이후에 아동과 기족이 성취한 변화들을 유지 

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 때로는 사후관리를 통한 뺨의 도움이 큰 찌를 가져.2Jl도 한다. 

。 아동과 기족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종철되었량R도 불구히고 사례관리자가 Z댄들 

에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잘 지내야겠다는 책임 

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U 또한 종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쩡적인 반응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 문쩌l가 재발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았는 정우에는 즉각척으로 개업함으로쩌 심각한 

위험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사후관리 기간 통안에 향후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거나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A벼딴리 서비스가 다시 필요째l 되면 연력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렉 역할쓸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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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과정의 주요 업무 

0 종결이후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례가 심각했던 정도나 목표가 얼마나 확질히 

달성되었는지， 종결에 대한 태도 등에 띠라 사후관리 기간은 달리 설정할 수 있다. 

。 가정방문이나 내방 상담 등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행il 따라 

이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히여 모니 

터링을 받아 볼 수도 있다. 

일반아동 사례관리 양식작성 지침 및 적용 예시 

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일반어동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콰 

같다. 보다 다양한 서식들이 있지만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쐐l관리 과정에서 펼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서식들만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특히 

다른 서식과 대체가능하거나 중복적인 정보가 있는 일부서식은 제외되었다. 

0 센터의 여건상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기 힘든 경우에는 동일 양식을 출력해서 기록 

하도록한다. 

핵심 

처|크 일반이동 사례관리 양식작성 

• 01용등록{접쉬 및 사정 과정 기록 : 01돔 및 보호지으| 기본 정보， 건강 이력 및 학교 관련 기록 
등은 01용어돔들이 학령기 01동임을 길언빼 핸년이 바꾸|는 시점에서 내용을 최신훼update)하고， 

재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H二H핸년 초 기록 표띤D. 

• 발달지원계획 과정 기록 ; 일반!O I동의 경우 발달지원계획은 개별지도계획을 사용하도록 효봐.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학기별로) 개별지도계획을 점검하고 재수립흔H각I 개별지도계획에서 큰 

변동 사흥비| 없는 경우 점검 시점을 기록하고 계획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록효R대매학기 방학 

시점에서 기록 곤~D. 

• 표딸 과정 기록 : 관찰은 표펠일지를 활용효H二h 곤떨일지에는 특이 사항 위주로 기록하도1， 특01 

사흥k) 1 없는 경우에도 적어도 1주일에 1 호| 이상 관찰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H각 

(매주말 기록 표띤1).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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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례관리 과정에 따른 아동 기본정보 관리 프로그램 내용2) 

영 
프로그햄 관리 및 기륙내용 출력되는 양식지외 

시혜관리 

역 과정 

01돔 
아동정보， 보호자와 가족관계 정보， 신체정보， 

이용등록 
기본정보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l -이동관리카드 
(접수)과정 

지도판정， 이돔조치사항 등록 

아 검강어력 
건강검전， 예방접종， 신체검사 등 건강관리 

-아동건강이력 카드 
이용등록 

동 내용등록 (접수)과정 

기 학교관련 정보，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의 정보 -학교생활관리카드 이용등록 
본 학교 

등록 (출력화연 ~샤와있음) (접수)과정 
관 
리 개별지도 개별지토계획 내용 등록，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개인별 프로그램 일지 
빌달지원 

계획 진행내용 등록， 개별지도계획 내용 평71서 등록 계획 

아동사진 연도별， 활동별 아동사진 등록 * 시기별 아동사진 이용등록 
(접수)과정 

이용듬록 
장애변동관리 징애마돔에 대한 등굽별， 유형벌， 정도벌 관리 * 짐애변동관리 (접수)과정， 

사정과정 

01동 - 01용 이동상황 
이용등록 

o~ 아동의 이용， 이용종료(종결)사항 등록l (접수)과정 
동 이용/종료 

째이용 아동 등록 및 관리 
- 이용종뢰종웰 이동 싱황 

이용종료 
기 (종결)관리 - 아돔 이용흥뢰종결)카드 

(종결)과정 
본 

-아동출결현황표 관 아돔출컬관리 아돔출컬현황등록 관활고}정 
리 -아동별 출결현황표 

아돔학쿄관리 전체 이용아동의 취학 및 학쿄현황 조회 
이용등록 

(접수)과정 

관 
관찰일지 아돔 개인별 판찰일지등록 및 출력 

실행 및 

찰 관찰고}정 

내용별 01동상담일지 등록 
-개별상담 
-집단상담 

실행 및 상 아동상담 - 입퇴소상담 -각종 아동상담일지 
담 -퇴소후상담 

관찰고}징 

관 -취업/전학상담 
리 - 학교/학원방문상담 

연고자(가족) 이동의 보호자상담 
-보호자상담일지 

실행 및 
상담 - 내원상담 -방문상담 펀호}상담-기타상담 관찰고}정 

2) 이 표는 권채련(201이의 표를 사례관리 과정에 띠라 수정 보완한 것임. 

3) *는 출력되지 않고 등록과 호땐상에서 조회만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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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싱렉 장기 시혜의 정우 지속적으로 정보애 대한 확언과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띠라서 초사 및 사정 관련 기록은 학년초 기록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계획 

관련 기록은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관찰일지를 이용한 모나터령은 월1회 이상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로 해야 헨h 

가. 이용등폭(접수) 양식작성 

11 아동 관리카드 

。 일반아동 사례관리의 이용둥록〈접수) 과정 양식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의 아동 

관라카드 양직을 활용한다. 

。 。똥관리카띄 기본 내용은 。많관련 중요한 정보에 대한 ‘조샤이다. 

0 따라서 주요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상담자의 관찰 

과 의견란에는 수집된 사질에 근거하여 주요 문제와 욕구에 대한 상탐자의 전문 

적 소견(사J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작성시 유의사항 

• 아동의 가정환경{성장환경) : 이용듬록(첩쉬상담 과정메서 기본적인 정보수집을 하면서 얻어진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에서의 특성을 간단하꺼| 기술효H각. 

• 상담자의 관활과 의견 ; 이용듬록(접수)과정에서 판찰되늠 다양한 특이 사효때| 대한 상담자의 

소견을 적는다. 

• 지도계획 ; 초기 이용등록(접수) 과정에서 표출하늠 o~돔과 보호자의 욕구와 문제에 근꺼하여 

기본적인 지도계획을 적는다. 

• 비고사항 : 기타 특이 사항 및 of돔과 가촉의 강접， 자원 등을 적늠다.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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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회복지시철정보시스템 내 아동 관리카드 양식 및 작성 예시 

아동관리카드 

성별 이00 주민등록번혹 001010-2222222 

아동 
생년월일 10~웰 10일 학교염 및 학년 국만초둥학교 5학년 
핸드폰 00*-****-**** 이때일 123@maíl.com 
주소 경기도 일산시 동구 국민동 국민아파트 l동 l호 

성별 。100 주민등록번호 621011-2222222 주소 
정기도 일산시 동구 국민동 
국민아파트 1동 1호 

보호자 
직업 부업 

생활 
상중하수급자 

주거 자:7t， 천세， 월세， 차 
정토 상태 )원 

월수"*입 40만원 관계 모 딴릭처 010-****-**** 
성염 관계 연형 학력 찍업 수입 비고 

가족 이상회 부 50 고졸 일용칙 120 
핑계 。I정은 모 48 고졸 부업 40 

이상회 동~>> 7 유치원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기티신체특징 

1.둥근행 
신체및 L견뽑 2.긴행 1.장발 1.곱슬 
외쩍시황 150cm 2. 보통 3.삼각형 2.단발 2.빼 목에 .Af!:'t귀가있음 

3. 비대 4.역삼각형 3.삭발 융컨튿 
5.네요형 

보호。동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r f정)명 주소 비고 
시항 

아동으| 가정환경i성장과정l 

맴은 H파객 유복환환청의 챔뻐 쩌않으냐 부팩 계속되는A뱀햄로초 1-2학년 며째l 외조모의 집에서 
동À~과 體하게 휩. 01후부는 알용찍 노동자로 A빼}를꾸려오던 중 최근봐허리를 다쳐 수엽이 없고 모가 일 
을 뺨 허는생횡에 놓여 01협을 훨pl줄A쁨이 짧}혐의 권유로 지역뺑·뼈 뺑을 의획승때 됨. 

상담자씌 핀찰과의견 

뺑은 작고 。F웬 쩨격에 단청한 챔。없음 생텀야봐의 뱀이 부끄;랜 듯 눈맞춤을 잘 해l 랬고 짧은 n남 
를 띔. 모는 최근에 급격하게 어렵게 된 경빼황 때문에 n쁨 힘훤며 이0]7똘 빼 종종눈물을 흘랴십. 모의 
보고에 의히면 모는 집에서 팡끓 잘 챙}는 의잣한 딸로 행해v{도 공부률 공잘 현다고 하성(중상). 디녀던 학 
완올놓}야흘fl-C싱형에 n엔해 해뼈 센터에"Ì of동의 희습부분올 잘갤쳐주A변 좋船고 거릅 당램삼 

지도계휠 
햄은 최근헤 어려워친 경제A}갱 때댐 대J던 혁환을휩。k간흩다샌터를 0냉흩쩨 된 것에 대해 뿔을표시 
짧l 않고 잘 。빼하고 않 듯 해 보。l^r간 겁쩍씌운 싱황 변화로 불안캄과 위축캄을 느:171고 았올것으로 판단 
됨， 뼈에서 숙재l도 爛학향뾰률 통해 부족한 학콰 공부률 보충하고 생헬랜를 통해 모가 안십하고 알을 
할수 있도록지도할 예갱엄. 

비과합 

- 학향묘 동생이 힘쩨 얘활수 g갔는지 문의융냄 
- o}동의 강점 ; 동J생을 잘 보살핑， 공부를 H파적 챔; 

- 모외 강첨 ;Ä배의 혁혐1 관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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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이력 관리카드 

0 이·동의 건강이력 정보는 특이 시행이 없는 일반적인 정우 1년을 단위로 매학년 초나 

건강검진 시점에 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컨대 예방접종 여부， 만성 

적인 질병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강관련 문제가 쟁졌을 때는 해당 시점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그러나 캄기나 HH탈 등헤 대한 일시적인 기록은 건강이력관리가 아닌 관첼l록이나 

출결관리에 기록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 2-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건강이력 관리 양식 및 작성 예시 

건강이력 관리 카드 

건강이력일: 201 0-5-1-2이 1-12-5 아동명; 이00 건강이력구분 

번호 건깅이력일 구분 의료기관염 시유 조치 및 환경내용 둥록자 

신장 150 

201ι5-1 건강검진 보건소 건강검진 
체중: 3뻐g 

낌서회 
기슴둘헤: 70 an 

시력:0.3(쇄 O.4(위 

2 201ι8-3 예방접종 보건소 정기접종 독감예방접종 김셔회 

작성시 유의사항 

• 구분 ; 건강검진， 예방첩종， 외래진료 등 진료 유형을 적는다 . 

• 조치 및 환경내용 ; 치료 내역과 아동 발달정보틀 적늠다.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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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사정 양식작성 

。 일반아동 사폐관리의 1차사청 과청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위기상황 여부를 확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데， 양식과 지침은 다음과 겉다; 1차A냉 철과 

(지표 합산 내용과 강점 및 자웬는 이동의 개별싱람일지에 기록한다. 

1) 1차사정 지표 

〈표 2-6> 1차사정 지표 

|@작성일자; @이돔이름 

항톡 -C「1 T C3T 

가.아돔발달지표 

@ 아동이 건강문제나 지체장애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아동의 성적{원기， 쓰기，t!바 등)이 또래에 비해 유난히 떨어진다. 

@ 아동이 의사소통이 안돼서 또래와 함께 놀거나 칩단활동이 어렵다. 

@ 아동이 유난히 또래와 다랙| 보이거나 다른 행동을 많이 한다. 

나.양육환경지표 

@ 카족이 아동의 의식주와 으앤 건강 영2，~관리를 해주지 옷한다. 

@of돔이 집에 있는 시죠뻐I 해로운 상황이 자주 일어뇨H파. 

@ 기족O[ 아동에게 냉담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 

다. 일반위기지표 

@ 가족O[ 아동에게 폭력적이거나 가정 내 폭력이 있다 

@ 주양육지어|게 정신장애/신체집애 듬어 있어서 자녀를 척절히 보살피지 못효H과. 

라.강점및지원 

이돔이 까지고 있는 강접과 욕구를 파악한다. 

아동과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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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사정 지표 짝성 지훨 

문항 1 。댐이 건?강문제나 지체장애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올 겪고 있다. 1 

I · 의링|팬써 진댈 밭짧{나 험적인 기뺀| 등록된 뽑한 건강상의 댄|나 쩨|짧 뚫 | 
갖고 있는 경무 l유’에 체크효!C~. 

• 고도 비묘버|나 저신장，~썽질환， 특01한 신체적 특성 등도 포함펀다 | 

• 건강문쩌|나 징애가 있어도 이동:9.1 생훨이나 적음에 벌디를 영향를 주지 않으면 ‘무때| 체크효다. I 

문항 2 이동의 성쩍(읽기， 쓰기， 산수 둥)이 3 핸건이상 떨어진다 • 

• 학교 성적을 획인히커나， 학습지도 시 관훌뻗fc~. 

• 읽기， 정 1. 슨싹 등을 포헬뻐 전뺀인 학업수챙 능력을 확인효다 

I • 아돔이 자신의 학년 보다 3개 혁년 정도 떨어지면 ‘유’에 체크흔fc~. 

문항 3 이풍이 의시소통이 연때서 또래와 함쩨 놀거나 집단활동이 어렵다 

• 지시를 잘 이해하J;I 못해서 ~변해서 설명해주어야 하거나， 

• 지신의 의시를 제대로 표현하J;I 옷허깃| 때문에 또래 친구틀과 함세 놀지 못하커나 집E펠동을 
히찌 못효}는 경우에 ’유’에 체크효!C~. 

왜옳을 잘뤘손 듯 를I^I만 돼와뭘나집E輔| 별로 핸뼈번 ‘부에 체헨~. J 

문항 4 이동이 유난히 포래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른 행동올 많이 한다; 1 

| 0圖| 유랜I^쩍해벌꺼나 무織| 뻐나 졸거나 집뚫 랬 織|
돌아다니거닉 이상한 말을 히커q. 공격적인 행동을 읍때나 방항쩍인 태토를 보이는 경우 
l유’에 쳐|크효!C~. 

• 또래와 비교해써 빈도와 강도를 살펴본l:~. I 
L. 펠땐 이유} 있빼 O흠의 펴한 행될| 설명이 되는 경무는 i무에 체크뺨 _j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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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7쁨。1 o}동의 의식주와 안전. 건강， 영양관리를 해주지 못한다 . 

• 0똥이 계절이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자추 입고 오거나 위생상태카 매우 불결등꺼나， 

• 식사를 지추 컬러서 영양댈M가 상당히 나쁘거Ll， l 건명| 해로울 정덮 냉뺑| 핸거나 뿔한 뱀에서 랭나 
• 위험한 주거환경인 것으로 피짝되면 ’유’에 체크효!C~. 

운항 6 햄.01 집에 있는 사긴에1 해로운 상횡.01 지주 일어난다. 

• 기족원이 성인영호|를 지주 보거내 성관계에 노출되고 있거Ll， 
.TV나 인터넷을 제한 없이 보도록 하커Ll， 

• 지주 술 마^I고 술 주점을 하커나 놀음을 하는 가족원이 있는 등， 
• 0똥이 집에 있는 시간 동요뼈101동에게 해로운 싱횡이 지주 일어뇨!CI면， l유’에 체크효!C~. 

문항 7 가족이 아동에게 냉담하거나 전혀 관샘이 없다. 

I • 7쁨원 행| 누구도 O띔에게 적절한 애정 표현을 해추지 않고， 

• 아동의 획업과 일상생활， 귀가 여부 등에 표엠을 기^I고 있는 시람이 없으며， 

L · 0圖|거| 필요한 최소한의 일상 생활 규칙01나 지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011 '유어| 체크땐 

문항 8 주t양육째게. 정신생W신체정얘 등이 있어셔 자녀를 적절하게 보살피지 못환다. 

I · 의링|뺀|셔 진댈 밭꺼낸 
• 공식적인 기웹I 등록된 분명한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경무， 

• 지녁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장애가 있는 경무， 

L • ~빼| 지장을 줄수 있는 신징병，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부， 유어| 체크뺨 

문항 9 주t꿇X써1게. 정신정。W신쳐냉애 등이 있어서 자녀를 적철하게 보살피지 못한다 • 

• 외로|관에서 친E털 밭꺼낸 
• 공식적인 기뺀I 등록된 분명한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경무， 

• 지녀 양륙에 영향을 미철 수 있는 신체장애가 있는 경무， 

• 양육에 지장’를 줄수 있는 싣장병， 당뇨병 같은 묘썽질환이 있는 경부， ‘유’에 체크효k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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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점 및 지원 

@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욕구를 피짝철따. 

@ 아동과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한다. 

0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욕구，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원 풍을 파악 

하여 자유롭게 기술하고 발달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1차사정 결과 산출 방법 

C 첫째.<D번 항목부터 변 @항목까지 해당히는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 파악하여 

‘무，’ 또는 ‘유’칸에 체크! 

G 둘째.<D번 항목부터 @번 항목까지 모두 ‘무’에 체크되었거나， 

@번 향목부터 @번 항목 중 3개 힘목애만 ‘유’로 표시되면. 일반이동 사려l로 

분류! 

C 셋째， 일반아동으로 분류된 0뽑이라도 시설￥1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집중지원 사례로 분류하여 심층사정! 

라. 발달지원계획 양식작성 

。 일반o}통 사려1관리의 발달지원계획은 특별한 문제 상횡이나 샤유가 없는 정우에는 

이용。많등록 상답 후 수렵되고 이후 매 학기 초 매 하계 및 동계 방학 초와 같이 

전체척인 센터 내 일정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는 시점에 재사정을 하게 되면， 

재수립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l 보건복2벼 위탁 지역햄엔터협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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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발달지원계획서 

33221 아 동 명 | 임00 

시려|판리자명 | 이온순 
사혜번호 

작성일시 2010년 2월 2일 

대상 욕구및 톨제 셔비스목표 서비스 내용 모냐터링 방법 평가방법 

휠뻐|빼책능격~I 
써IAI리수 덧셈과 멜셈을 

주1회 
관활|록;;1; 1 c~무 뒤쳐져서 흐빼| 

할수있다 -추행개별학습^l도 -자원봉사사평가 평가 
흥미를느끼지붓할 -희슐R도관찰 

뤘|행쩌$1현나 
매일 스스로 암;ï;1질과 

매일 
발， 몸이 더럽고냄새가 

세수를한다 -매일 양1.청 빠결교，육 손 청결 및 위생뚱H 관찰 
L뼈염색한장발을률꾀 

쩔101상스스로 목욕을 씻기등의 
주1회 

관행|확| 

있어 위생싱태가 흉| 효!L-f. -목욕비.1\1원 
-생활복X싸획인및 

평가 
o~동 않음. 옷을 스스로 갈01입을 -의복관리교육 관리싱태평가 

수있다 

-와부a뺀u 심랴겁시를 
주 1회 

프로그램 
ι띔맴텔판해뼈생| -프로그램참여일지 
어렵고분노로묘한톨발 

효다탈{때| 호}를 내지 의뢰효[c.f. 즈썽 회여말1. 

행동이 했f E보뼈때| 
많고 의견올 훤|등}는 -주 1회개별상딩실시 

-프로그램강사평가 
싱딩일지， 

피해를준다 
횟수가증?펀다 주1회집단미술치료 

월 1회 
시전시후검 

제공 -롬흥μ|려|회의 사 

-.7 1정방문을 통해 01동 
조모는밤근무로집에 

조모의 근로'^，깐 조정을 
앙육 및 오항u 대한 

가족 
안 겨|섬， 아동과 0톰찍 

통해 ofl_klIl 01동찍 앙육 교육 실시 -전화싱담및기정빙운 71정빙품및 
행|늦은새椰|빼| -와부지원연계를통해 심딩일지 
돌이디너꺼나 도벽을 합. 

및 보효가기줍묘록흔~l 
구직활동지원(근로 
시간변웬 

작성요령 

• 아동명; 시혀|관리를 받는 아동의 이름을 쓴다. 
• 사례관리자명: 사려I관리틀 하는 실무자의 이름을 쓴다. 
• 문제 및 욕구: 이용등록(접쉬 과정과 1차시정， 심흥사정에서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며. of동 
및 가족과 합의되고， 사례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중요한 욕구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록흔!-cL 
• 서비스 목표; 궁극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며 ， 실현가능한 내용을 긍정문으로 아동 및 가촉 
중심으로 기록한다. 셔비스 목표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01돔에게 같은 내용의 목표를 적지 않도록 하며， 목표는 
개별 아동 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이동센터 내부에서 직첩서비스로 제공되는 
것과 외부에 연계해서 제공될 E댐서비스의 내용을 적는다. 누가， 어떻게 제공할 지， 서비스 
제공 기깐이나 횟수도 포함된다. 

• 모니터링 방법; 서비좌 적절빼| 제공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획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적는다. 

• 평가방법: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 지， 적절한 평가방법을 결정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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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행 및 관찰 양식작성 

1) 출석부 

0 아통 출결관리는 출석부를 활용한다. 출석부와 개인별 출절관리로 구성된다. 

〈표 2-8> 사회복지사셜정보시스탬 내 출석부 양식 및 작성 예시 

출석부 

훌석일 :2이0년 8월 아 동 명 : 

번호 성명 이용일 홈료윌 1 12 3 14 5 16 7 18 9 110 11112 13114 15116 17118 19120 21122 23124 25126 27128 29 130 

1 이영회 ∞!()용1 
흩 • • 1. 
핵 <!Il 어 씩 

남희수 
흥 흉흉 

2 am-용1 
핵 여 핵 

3 김채회 :mI-6-Ð 
흩 

<!Il 

착생시 유의사항 

• 출석부 : 출석부 출력본에는 한달 동안 아동의 출석 상황을 체크로 보여준다 

• 출석부쩌| 기록하는 출석 상태 값은 출/퇴(정상)， 조토1 ， 결석，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아동의 

결석이나 조퇴 사유도 키록하여 필요시 깨인별 출석관리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2) 개별상담일지 

C 아동과의 상담내용은 개별상담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일반아동의 정우 외부 

전문가에 의해 기록된 상럼껴나 평가 기록이 있는 정우는 드물지만 만약 있다고 

히더라도 이를 중복적으로 센터 내 양식에 기록할 휠요는 없꾀 집중지원이·동 사려l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 개별 아동 파일로 관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마 

。 그 외 아동의 1자:A}정 내용， 평7h 사후관리 등 다른 별도의 양식이 없는 기록은 

개별상담멀지에 상담제완R 어떤 과정의 내용인 지 기록한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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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사회복지시절정보시스템 내 개별상담일지 양직 및 작성 예시 

담당자 과장 사무국장 원장 

개별상담일지 
결 

재 

아동성명 이영회 생년월일 2000.10.12 

이용둥록일자 2010. 5. 1 상당자 김서회 

상담일시 2010. 5. 10 상팀징소 지역아동센터 내 상담실 

상담제목 아동()I 요픔 무울하고 힘이 없는 이유 

상담사유 교사의 관찰결과 요즘 힘이 없어보여 먼저 상담올 요청합. 

- 부의 사고로 인해 대신 모가 직장에 c.1니게 되면서 센터에 오케 된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늠다고 함. 낯선 친구들과 새로 사귀늠 것도 힘들고 집에 혼자 계시늠 마빠가 걱정된 

상담내용 
다고도함. 

- 효팬 부가 계속 집에 있으면서 O탬|꺼I 잔소리를 밟| 해서 획큰 부와의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태임. 01빠카 불쌍하면서도 효띤으로는 싫을 때도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림 

- 키끝씩 죽고싫은 생각이 든다고 합 

조치내용 
아동의 힘틀 상횡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주고， 집E샌펌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좀더 친 

해 질수 있늠 계기가 휠 것이라고 요버{해줌. 

슈돼비()I치 이형미 

슈퍼비전 아동의 우몰증싱이 심각한 것으로 판E표|며 이틀 위한 심리검사 의뢰 및 치료가 필요하겠음 

31 연고자상담 

。 이‘동을 이해함에 있어 이‘동자신의 보고 뿐 만 아니라 보호자 이동이 속한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한 자화 된다， 

。 따라서 보호자짝의 내원 상담 뿐 만 아니라 방문상담， 전회상담 둥도 기록하도록 

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척응과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파획하도록한다. 

。 일반아동 사례의 정우 아똥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한 내용은 모두 연고자 

상담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o}동의 학교담임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와 

전회한 내용이나 부모가 센터에서 제공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연고자상람 

기록으로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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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사회복지시절정보시스템 내 연고자상담현황 양식 

상담주제 ; 

상당일자; 

연고자싱함현황 

상담자: 

아동영: 

상당주제 상담장소 

〈표 2-11> 사회복지시쩔정보시스댐 내 연고자상담 양식 및 작성 예시 

담당자 과장 사무국장 원장 

연고자상담 
결 

째 

아동성명 이명회 생년월일 2000.10.12 

입소일자 2010. 5. 1 입소사유 기타 

상담일시 2010. 5. 8 상담자 김서희 

성명 이겹은 관계 
상담방 

전화 요 
법 

연고자 -3「----L‘ 경기도 일산시 동구 국민동 국민아파트 1동 1 호 

전화번호 O아셔000-0000 
핸드폰번 

01 0-000-0000 
호 

상닭추져| 0똥이 학교생활에 대해 물으면 버럭 화를 내며 눈물을 글썽인다고 함 

요즘 아동이 동생과 모에게 신경질을 자주 내고 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함. 

상담내용 학과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화부터 내며 시춘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심. 센터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심. 

최근 아통과 상담한 것에 대해 알려드리고 아동이 추변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 적응 

조치내용 하고 있는 중이니 옆에서 지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림. 앞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안내 해I림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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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찰일지 

0 판찰일지는 벌랄지원계획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다. 

관찰내용란에 변화 내용， 특이시행이나 활동내용헤 대해 적도록 한다. 조퇴나 결석의 

경우에도 비고란에 조퇴나 쩔적 사유를 적어 놓도록 한다. 

〈표 2-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관찰일지 양식 및 작생 예시 

관찰일지 

일 시 : 2001 Q-HHl8 담당자:김서희 

구분 취학전 미취학 ~‘- c。= 중등 .J1õ 대학 71타 소계 층계 

아동현황 남 6 7 

여 5 5 

주요업무내용 학교 숙저|지도 및， 자원봉사자 연계， 놀이치료차 아동상담소 내원함. 

아동별 내용 

학습여부 Y 학습내용 수학， 영어과외 

이번달 부터 새로 시작한 대학생 자원봉사 학습지도가 마음에 들었늠지 

힐상 과외 시챔부터 센터에 내써 ̂I원볼A~^I를 기다린다 센터의 출석률 
관활내용 역시 좋아졌다 자원봉사자 보고에 따르면， 수업중ζ뻐| 자꾸 연릭처를 알려 

이엉회 달라고 초른다고 하는데， 멘토와의 연락방법(센터선생님을 통해서만 할 

것)을 다시 알려주었다. 

비고 
과외시ζ뻐| 숙제를 잘하면 보싱물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멘토가 보고함. 

다음부터는 미리 센터 선생님과 의논하도록 말씀드릴 

학습여부 Y 학습내용 학교숙쩌|지도， 개별학습 

영수가 요즘들어 감기가 심한 특엔지 기운이 없어보인다 일주일째 종합 
김영수 관찰내용 갑기약을 먹고 있지만 기첨이 나아지지 않고， 가래가 심해져 다음주쯤 

동네 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예정이다. 

비고 10월 6일-7일 감기로 결석합. 

기타 
- 11월 체험활동 장소 알아보기 

- 정수기 점검 예정(15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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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용종료(종결) 양식작성 

。 일반아동 A뼈딴리의 이용종확종첼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의 이용종철 

현황양식을활용환다. 

。 아동과 기족이 강1목표를 달성한 후 계획된 시점에서 종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 

으나 이새 중도 탈락， 상급학교 진학 등 다양한 이유로 종철되기도 한다. 

。 일반 아동 사례에서 종결은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젠터 이용을 종료할 때 이루어진다. 

즉， 일반아동의 정우 종철은 더 이상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을 종철로 

본다. 

〈표 2-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 내 이용/종결 현황 양식 및 작성 예시 

이용/종결 현황 

구분;전체 기죠규분; 전체 아돔 명 ; 이영희 

번호 o~동 생년월일 성별 이용일자 이용유형 종결일자 종결유형 이용구분 

이영회 00-10-12 여자 2010-0운10 기타 이용 

2 흥아명 O웅07-08 여자 200동0←08 실적7~정 2011.10.30. 연고자민도 종결 

3 김영재 02-0훈08 남자 20α←OE←，30 오사망 이용 

5 이상규 01 -04-08 남자 2따뻐8-20 재혼가정 2011.9.30. 전원 종결 

작성시 유의사항 

• 이용유형: 기아， 미아， 미혼모아동， 아동문제껴뺑 카출 등)， 가정먼곤， 실죄가정， 부모복역， 

부모사망， 부사망，모사망， 부행불모사망，모행불부사망， 부모행불，부모이혼，기정질병 ， 위탁 

아동， 아동학대， 법원위탁， 째혼가정， 다문효}가정， 기타 듬 센터를 미용하게 된 사유를 쩍는다 . 

• 종결일자 일반이동사례관리의 경우 이용종료 시점을 적는다. 

• 종결유형: 전원 ， 자립(성인)， 상급학쿄 진학 등 구체쩍인 이용종료 유형몰 적는다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I: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과정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개요 

1차사정 결과 0볕우|기지표으14개 항목 중 1개라도 체크된 o~돔과 g펙환경지표 및 일반우|기지표에 
4개 이상 체크된 아동은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효H파. 집중지원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쐐|관리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탠!터 등)에 의뢰랜. 따|만 지역핸| 내에 써| 
표띤|를 의뢰할 수 있는 기표메| 없는 경우 지역01동센터가 직접 집중지원01동도 A뻐|관리를 한다. 

0 집중지원아동으로 분류하여 사례관리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됩에 의뢰 

하는 경윈 지역아동젠터는 시려딴리 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동 정보 등을 제공동1고 협조한다. 

0 이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사례관리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팅과 사례 

진행 과정 별로 요약펀 정보를 받아서 공유하케 되며， 이 내용을 아동의 사례관리 피일에 

보관하면된다. 

。 집중지원이동으로 분류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 심층 

사정을 통해 고위험군 아동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심층사정 결과 위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일반아동으로 재분류하여 일반이동으로 사례관리한다. 

집중지원이동의 사례관리 과정은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고 사례관리 파일을 보관한다. 

쐐
 

역
 

지
 

지역아동센터 

늘·딴좋훨찮행 .... 

[그림 3-1] 사례관리 흐름도 



훨훨훌I 지역뺑챔터 ·운영매뉴멸 

C 집중지훤아동은 마음꽉 같은 양식올 별도로 작성한다. 

〈표 3-1> 집중지원아동 사혜판리 과정별 작성 양식 및 작성기잔 

과정 
작성 양식 

작성기간 
(별도의 양씩에 작성하여 파일로 보괜 

이용등록(접수) 일반아동과 동일 ; 아동 판리카드， 건강이력 판리 일주일이내 

1차사정: 아동위기지표와가족위기지표l 강점 및 자월 파악 
십흥사정; 아동빌달지품신체/건강영역 

1차사정 
of동발달지표-인지/언어염역 
o~동발달"'1표-정서/행동명역 

후 
양육환경지표‘신처11건감영역 

한달이내 
심흥사정 

양육환령지표-인지/언어영역 

응띨환경지표-정서/행동엉역 
사정 결과 핀정하여 내용 요약 

계획 밭달지원계획셔， 사혀|판리 계약서 
사정후 
일추일이내 

싫햄 및 개별상담일지， 연고자상듭댐황， 연고자상담， 
당일기록 

모니터링 가정방문일지， 셔비스 의뢰셔， 모니터링 일지 

평카 평가보고서 
이용종료(종컬) 
효달전 

이용종료(종결) 종결보고셔 
이용종료(종결) 
후일주일이내 

사후관리 사후관리보고셔 
사후관리후 
월주일이내 

보듣단계 통합사례회의록，내부사례희의톡 
사려I회의 실시후 
일주일이내 

집중지원이풍 A뼈딴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2 

@ 외부 기판 의뢰시 : 01용등록{접수〕 • 1 차사정 • 지역 시려|관리 전문기괜시·균·쿠 
또는 드립스타탠리 등) 의뢰 
→시례핀리 협조 

• 자체 ;.1례핀리 시 ; 이용등톡(접수) • 1 차"'1정 →십흥;.1정 →밭달지원계획 

• 실뺑 및 뀐찰 • 평카 • 이용종료i종웰 • 시후뀐리 
• 별도의 g·뻐I 기특앙}여 피밀로 보관 

.까1. ‘ 보건석찌l유 쩌확 찌역·많헨터충앵차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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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과정 

가. 이용등록(접수) 과정 

0 집중지원아동의 이용등록{접쉬과정은 일반아동 사례관리 과정과 동일하다. 

나. 사정 과정 

1) 심충사정 과정의 주요 업무 

o 1 차사정을 통해 집중지원이동 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한하여 일반위기도와 이동발달 

및 OJ-육환경에 각각에 대하여 신체건강영역， 인지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이 이루어진다. 

0 심층사정 도구는 드림스타트의 ‘취학0뽑용 위기 사정도구’를 사용하되， 지역사회 

내에 드림스타트나 그 외 사례관리 전문기관이 있으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사정 

이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지만 외부사례관리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젠터가 

자체 내에서 심층사정을 하고 심층사정 결과 고위기와 중위기로 판정되면 집중지원 

아동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 1차사정 결과 집중지원아동 사례로 분류되어 심층사정을 실시하였으나 저위기로 

판정되면 일반아동으로 재분류한다. 고위기와 중위기로 판정된 아동에 한해서만 

집중지원아동으로 확정하고 심층사정 이후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의 

과정을기록한다. 

0 심층사정을 위해 사용되는 드림스타트의 취학0댐」용 위기사정도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1). 

。 일반위기지표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고정된 여건들로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요인들을 확언하기 위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처V건강 영역 지표는 아동의 신체·건강 발달싱벼1 문제가 있거나， 향후 신체·건강 

상의 정상적인 발탤~l 저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별로 그 심각도에 띠문+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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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언어 영역지표는 현재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상의 지체를 선별할 수 있는 

문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대， 읽기와 쓰기， 산수， 학엽전반에 걸친 성취 등을 묻는 문 

항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질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사 평가 

문항을보완하였다 

0 정서/행동영역 지표는 0많이 청세행동 영역에서의 벌랄에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형들이다.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서적인 문제와， 공격적이고 반항 

적인 행동， 부주의와 충동성 등의 행동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평가 문항을 마련하여， 부모 보고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였다. 

。 양육환정지표는 이동의 환경에 대해 점검함으로서 현재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보살펌과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원계획을 마련 

하기 위한 명쩌다. 문항 중 부잎l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명가는 이옴에게 적절한 

양육환정자로서의 부모에 대한 평7to쁘로 。l동을 중심으로 부모가 이동발탤fl 필요한 

것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명가하도록 한다. 

〈표 3-2> 심충사정 영역 ; 일반위기지표 

양육지에게 정신장애/신체장애I~성질혼매| 있다. 

2 가촉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 

3 가정 폭력 (부부갈등，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가 있다. 

4 가족 내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구성원이 있다. 

5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6 거주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7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외상 경험이 있다. 
(해당하늠 외상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 

8 현째 수감 줌이거나， 과커에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는 기록이 있다. 

·τn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표 3-3> 심충사정 영역 ; 아동발달지표 

심흥사정을 위한 하위 사정영역 

1. 병원 등에서 진단밭았거나 기관에 등록된 분명한 장애카 있다. 

2.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이 있다‘ 

신처1. 
3. 출생 시 미숙아로 태어났다. 

건강 
4. 신체발달이 연령에 버해 부진하다. 

5. 건강상태에 운제가 있다. 
6. 대소변 카리기 

7. 섭식에 문제가 있다. 

1. 일상생활 장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2. 읽기， 쓰기의 성취카 유난히 부진하다 

인지· 3. 산수의 성취가 유난히 부진하다. 
언어 4. 학업 전E뻐| 걸쳐 대체로 성추|카 부진하다. 

교사평카 1 :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지체가 의심된다. 

01동 
교사평카 2: 인지 및 언어발달의 수푼은 어느 정도인가요? 

발달 1.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활돔과 관심의 종류가 
지표 제한되어 있다. 

2. 정서적으로 우울해하거나 불g빼한다.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행동 통제 및 충동 조절떼 어려움이 있다‘ 
4. 극단적인 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향적 행동을 한다. 
5.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효κ~. 

정서· 
6. 눈을 깜빡이꺼냐 얼굴을 찜그리기， 몸을 움찔거리기， 큼큼거리기， 헛기회하 

행동 
기 등의 틱증S서울 보인다. 

7. 또래와 어몰리지 옷하고 따돌림 당하는 등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교사평자〉 

1. 정서적으로 우울해하거나 불묘념H한다. 
2. 주의집중을 하지 옷하고 행돔 통제 및 충동 조철에 어려움이 있다‘ 
3. 극단적인 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을 한다. 
4. !E.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등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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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심충사정 영역 ; 양육환경지표 

심흥사정을 위한 하위 시정영역 

1. 안전사고 : 집안 내 환경: of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 요인떼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신처1. 
2. 안전/치안; 안전의 위기요소가 있는 생활범위에 아이를 방치한다. 

건강 
3. 질병관리: 필요한 위확적 처치를 재공하지 않는다. 
4. 건강관리: 건강관리가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영양; 식A쩌I공에 문제가 있다. 

6. 위생‘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다. 
양 

1. 환경제공(집안 내): 집E때1 o fO l의 학습 환경을 위해 신경 쓴 흔적이 꺼의 없다. zCif 

환 
2. 경험제공; 인지빌달메 도움이 되능 활동이나 경험을 제공하지 못흔H斗. 

경 인지· 3. 언어자극/독셔환경; 언어학습메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I 옷효κ~. 

지 언어 4. 학습저해혼램: 인지빌달에 유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치효tc~. 

표 5. 교육기괜유치원/학교)에서의 학엽 적응: 또래 다수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밭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챙기지 않는다. 

1. 애정표현: 애정표현이 적다 
2. ~띔성:0매|의 요구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늠다. 

정서· 3. 한계설정(도덕/ 예의): 옳지 않은 행돔에 대해서 적절한 저|흔띨 가하지 않는다. 
행돔 4. 생활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지 않는다. 

5. 강압척 양육: ofO l와의 상호작용이 강압적미다 

6. 학때가능성: 학때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집중지원아동의 써딴리 괴·정에서 새로운 싱횡이 발생되거나 발견되면 째댐을 핸. 

핵심 

^1l^댐은 일반책으로 벌달지원계획을 수정해야 할 정당l 큰 변핵+ 싱황이 생졌을 때 

수행하며， 재사청을 통흘}여 집중지원이·통 사려}를 일반이풍 사려l로 재분류할 수 있다 

쳐|켠 섬충사갱 과청의 이해 

~1차사정에서 집중지원아돔 사혀|로 분류된 사려| 대상으로 십흥사점을 실시 

• 지역사회에 드림스타트카 없으면 지역이동센터가 심층사정을 실시 

• 지역사회에 드림스타탕} 있E연， 드림스타트에 심층^f정을 의뢰 

• 심흥사정 결과 고위기와 중위기로 판정된 경우쩌|는 집중지원아돔으로 확점 

• 심층사정 결과 저위기로 판정된 경우에는 일~아동으로 다시 분류 

• 드림스타트의 ‘취학아동용 위기도 사정도구’ 활용 

·τn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째5장 지역아동헨터 사혀뀐리 

집중지훤아동 시려뀐리를 외꽉 시혜판리 기환에 의뢰해도 될까요3 

• 지역A때 빼1)..뼈l괜| 전문깅|괜시·군구 또는 댐스戶탠!터 텅나 댐복~PI괜뻐 

사려|관리를 하고 있거나l 시례관리I빠 있어서l 서로 협력과 연겨바 71능한 경뽑11는 

아들어때| 시례뀐리를 와뢰힘는 것을 권장 

~ 지역01동센터는 다수의 아동을 보호흘|고 쿄육하며 특정 01동목지 서비스틀 제곰하는 

것이 주 목적맨로 A뼈|랜| 헌로기괜^I.군·구 똥는 드림스딴센터 텅나 전담 뼈| 

괜"^따 있다면 이틀 기팬{써 A뼈|관리를 하도록 의뢰하는 것이 님뱀찍함 

• 이러한 청빼| 통행뼈|회으뻐| 참석양뼈 정보와 주요 진행뺑을 공유하고 가록도 공유 

다. 발달지원쩨획 파청 

11 밭달지원계획 과쟁의 이해 

。 발달지원계획은 심층λ}행 과행에져 파악된 아동의 문제와 욕구률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셔버스를 어떻거L 언쩌l까깎 누가 제공활 것인7뻐l 판한 구체적인 내용을 컬쩡 

하는과행이다. 

。 벌랄지원계획은 심충λ}행에 기초히여 구체척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각각의 이·동에 대해서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l 

。 기본적으로 계확은 개별 아동의 욕구를 충촉시키기 위한 목표를 셜정하는 괴갱이며， 

껄청펀 목표를 달생하기 위하여 어떤 처비좌 제공되어야 혀는 지를 철정히는 과정 

이고 서바하 척철하게 제공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청이마， 

。 계획을 수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척으로 아동에제 펼요한 서벼스들이 무엇인지 

확인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누가 어떤 역활을 수행해야 하는 지 규갱한다. 

S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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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달지원계획 과정의 주요 업무 

(1) 목표 셜정 

C 목표를 수립히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히다. 목표를 올바르거I 설정해야 이후 

과정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C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세분화되어 절정되어야 하며， 개별 아동별로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내용이 명7}71능 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회습에 대한 흥미를 높인대， ‘아동에게 청결교육을 실시한다’ 등과 같은 일반쩍인 

내용의 목표를 동일하게 수립해서는 안 되맥 섬층시청 과청에서 파악된 개별 이동의 

문쩨와 욕구， 강챔 및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일쩡 기간 동안 달성동}고자 하는 목표를 

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영역 별목표컬청의 예 

• 학습 문제가 있는 아동 ; ‘세자2.1수 덧셈과 밸셈을 할 수 있다 
• 위생관리가 필요한 아동 ; ‘매일 g탓|질과 세수를 스스로 효fcr 

• 늑딘적 분노표출， 공격적 행동을 북，01는 아동 ; ‘화내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는횟수가즘기흔l다’ 

Ex 바랍직한 목표 껄정의 예 

바람직하지 않은목표 바람직하게 수정된목표 

학왕11 대한 흥미를 높인다. 서|자금|수 덧셈과 앨셈을 할 수 있다. 참여자중심으로기술 

0볕에게 첨결교육을 실시혼!C~. 매일 양치질과 세수를 스스로 혼!c~. 구체적으로기술 

공격적인 행돔을 김소시킨다. 
회내지 않고 친구틀에게 지신의 으|견을 실행 가능한것으로 

표현하는 횟수가 증가혼!cL 기술 

·τn..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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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결정 

C 목표가 설쟁된 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될 서비스를 절정한다. 

C 목표는 서비스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서비상F 제공되면 되는 경우도 있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효판 정우도 었다. 

어떤 서비스률을 제공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목표를 기장 효과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찾。빠 한디; 

C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들의 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더라도 외부 자원을 센터로 

확보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상F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C 물론 집중지원아동 시·례의 정우에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목록을 파악 

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기관들어 아동에게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서버스를 

제공활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C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했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비좌 센터， 혹은 지역 

사회 내에 없다면 소용이 없다. 

。 그라므로 목표를 수렵하고 서벼스를 결정할 때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향1는 서비스로 

충분하지 않은 정우라면 반드시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시켜서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지 의견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 목표에 따른 서비스 결정의 예 

묵 표 서비스 내용 

서|지èl수 덧셈과 밸셈을 할 수 1. 대학생 자원볼시자가 주3회 개별 학습지도를 한다 
있도h 

매일 양치질과 세수를 λA로 
1.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카르쳐준다. 
2. 청결관리 기록장을 작성하도록 효!C~. 

한다 3. 주1 회 검사하고 칭ξ멸 해준다. 

호빼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1. 임상심리겁시를 의뢰a뼈 실시한다 
2. 주1 회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받는다. 

의견을표현핸횟수가풍}혼따. 3. 주1 회 센터 내 집단 미술치료 활동에 참여효H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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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방법 및 모니터랭 방법 결정 

C 서비씌 철정되었다먼 누7h 어떻게 서벼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세 

자리수 멋쟁과 뺑생을 할 수 있다·리는 목표를 달생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개별학습을주 3회， 회당 1싸찍 희습지도를할수도았고 학습지 과}가쥐회 

방문흩}여 지덮}도록 할 수도 있으맥 비슷한 수준에 있는 또빼} 힘쩨 집단 학습을 

매일 1시간찍 할수 있다. 

C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동의 욕맴} 센터의 성횡，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에 기초하여 컬청한다. 

C 지원방법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싼에 청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모니 

터령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4) 지원 기간 및 평가방법 결정 

C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었다멜 서비스 지원 기간을 결정한다. 

C 지원 기간은 물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인데 계획 과쩡에서는 어느 갱도 써스를 

제공하면 목표가 달성될 지를 검토하여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도 아통과 기족외 

욕구와 상뺨n 기초하게 된다 지원 기간이 결정되연 자연스럽게 종철 시점이 철정 

되는 것이며 종절 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명7빼야 하므로 명71방법을 절정한다; 

Ex 서비스 계획 수립의 예 

개입 
사정 목표 서비스내용 

평가 
체계 방법 

극단쩍 분노표현， 
호}내지 않고 친 

1. 입상심리검사를 의뢰히여 실시한다. 상담일지 및 

of동 
공격적·뱉찍행동， 

구들에게 자신의 
2. 주1회 외부 전문기관에셔 개별 심리상담을 전문가평가 

시효떡규칙위반등 
gl견을표현하는 

받는다. (시전AI후 

행동징애와 도덕성 
횟수가증가흔빠 

3. 주1회 센터 내 집단 미술치료 휠동에 참여 검사실새 
결여가보인다. 혼빠. 모따|링뿔| 

〈전빡 

- 비용 . 자원개발을 통해 임상심리검사 기관과 협약하여 무료로 지원. 
- 모니터링 방법 : 사려|관리자는 주 1회 아돔의 프로그램 효뼈일지를 통해 변호}정도를 체크하고 

1개월마다 전문가와 함께 평카회의를 실시한다. 

- 기간 :6개월간 실시한 후， 전문가 평가를 톨해 기ζ띨 조정한다. 

·τ~.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라. 실행 및 모니터령 과정 

1) 실햄 과정의 이해 

(1) 실행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C 실행이란 이동 개인별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히는 과정 

이다. 개업이나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C 실행과정에서 지역아동젠터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효l고，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요청히여 서벼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외부에 의뢰해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간접서비스라고 한다. 

C 지역아동젠터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학습 지원， 식사 및 간식， 특기 

적성교육， 상담， 인성교육， 진로지도， 일상생활 습관지도， 경제교육， 독서지도， 문화 

체협 활동， 부모상합 및 교육， 멘토링 등이 있다. 가족에게는 가족나들이， 창업정보 

체공， 정보제공 소식지 등의 서비;싹 제공될 수 있다. 

C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간접서비스는 입상심리검샤 심리치료， 의료적 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활동 등 지역사회의 여컨에 띠라 다〈양}다. 

G 기족에게는 가족치료 및 취업을 연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 지역사회에 설치 

되어 잊똘 기관들로는 사려판리 잔문71괜시·군구 또는 드렴스타트센터 핑， 아동보호 

전문기괜 건강기，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의료기관 

등이 있다. 

Ex 서비스의 예 

1. 지역아돔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직접 서비스) 
굽식제공， 일상생활지도l 인성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독서지도， 경제교육l 체험활동， 

상담，부오교육，멘토링，등 

2.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서비스(ζ랩 서비스) 

결연후원， 입싣L심리검사， 심리치료， 언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 및 의료 서비스， 등 

3.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징} 없는 경부(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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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령 

C 모니터령이란 사례판리에서 특히 강조되는 과정이다. 수립된 계획대로 서비상F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 이에 따라 아동헤게 어떤 변화가 어느 갱도 있는 지를 

관찰하는것이다. 

() 집중지원시려l 아동의 경우， 다양한 외부 기관에 서비스가 의뢰되게 되는데， 이들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비스를 계획에 기초히여 제공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괴 만얼 서비상} 계획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을 파악뼈 개입 

해야한다. 

G 모나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센터 내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과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함께 계획 단계에서 함께 철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실행 및 보니터링 과정의 추요 업무 

(1) 직접 서비스 제공 

C 계획에 띠라 개별 이동에게 필요한 서벼스를 지역아동젠터에서 직접 제공혼}다. 특허 

집중지원아동 시례의 정우에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칸접 서비스 연계 

C 집중지원아동 사례의 정우에 센터 외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인지 상세히 셜명한 후 서비스 의뢰서를 보낸다. 

C 서비스 비용을 누까 지불할 것인지， 어면 서비스를 어떻게 받케 될 것인지， 모니 

터령을 어떻게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서바스 제공기관에서는 무앗을 해야 하는 지， 

사헤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지 둥과 같은 내용헤 대해서 구체적으로 얀내할 펼요가 

있다. 

。 간혹， 이 단계에서 분명하게 역할을 설명해 놓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콜라이 

언트의 비밀보장 풍의 이유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τn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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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론 부모에게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서버스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환기하고， 서벼스 이용 방법과 내용헤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도록한다. 

C 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괴청에서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었으면 함께 

의논효}도록 안내한다. 

(3) 모니터링 

C 집중지원아동 시례관리에서의 모나터링은 다i합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C 가장 일반적으로는 。많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을 정기척으로 직접 접촉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이들과 구두로 확언할 수도 있고 판찰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또한 서벼스 계획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책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 아동의 경우헤는 발달 척도 등을 사용해서 책관적으로 변화의 양과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우에도 잭관적인 자짧 정보를 통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C 서비스 제공과 관련흰 각종 기록과 문서들을 검토히는 것도 주요 모니터령 방법 

중에 하.y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 당시;띔이 함께 모여 정기적인 시례회의를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수도있다. 

핵섬 

쳐|크 모니터링 방법 

0 아돔을 직접 접촉 ; 전화， 내방， 기정방문히여 관찰 및 상담을 통한 확인 

0 :7 1족， 교사 ̂ I원봉A~자 이웃 등을 접촉 ; 죠댐적으로 o~동의 변화 및 상황 고|악 

。 척도， 검사 등 ; 객판적인 자료를 톨해 획언 

。 71록， 자료 등 ; 쿄사， 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록과 ̂I료를 검토 

。 ;.1려|회의 ; 서비스 제공자 및 곤랜지들이 참여한 시려I회의를 동하여 의견 및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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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쳐|견 모니터링 괴정의 주요 업무 

G 서비스으| 적절성 피막 

• 겨|획했던 서비스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었는지 확인 

c 목표달성 카능성 피막 
• 실햄을 동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 확인 

C 번회내용피짝 

• 아돔과 가족에케 어떤 변호까 일어나고 있는 지 확인 
C 탬|및갈등교|악 

• 아돔과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운제나 갈등이 있는 지 확인 

C 캐입 

• 필요하면 줄재냐 촌정， 혹은 변화를 격려히커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C 채시정 및 계획 수정 

• 모니터링에 따라 필요하면 디"'1 사정하여 원래의 계획을 수정 

C 사례회의 개최 

, 사례관리자카 개별적으로 위 내용을 모니터링하기도 히고， 계획에 따è~. 혹은 필요에 따라 

시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히고 진행 내용을 검토 받음. 

핵섬 

처답 모니터링 시 필요한 칠윈Woodside & M:{l때 2003 ; 박은:01. 정익중; 2012) 

C 확인되었던 문제를 바꿔야 할까? 

。 서비스 의뢰가 적절히 된 겉까? 

0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될까? 

G 계획을 수정해야만 할까? 

。 사려|를 종결해야 할까? 

·rκ‘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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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과정 

1) 평가 과정의 이해 

0 명71'는 써1관리 전 과정을 통해서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서비;짝 계획 

대로 제공되었는지， 사려낸리에 대해서 이동과 서비스 제공지들이 만족하는 지 등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종결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명가에 따라 종결을 할 것인지， 사해관리를 

연장할 것인지를 철정하게 된다 

。 집중지원 아동의 정우에는 명71를 통해 더 이상 외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집중지원아동 사례관l 서버스를 종컬하고 일반아통 ).1례로 다시 재 

시청하여 사례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 명가는 ‘가치‘가 개입된 개념으로서， 시려딴리지·에 의해서 실행된 서비스 계획 구성 

요소， 활동들이 가치 있는 작업이었는지를 판단종}는 과정이다. 

。 궁극적으로 사례관리자는 아동01 ).}례관리의 전 과정에 침여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뒀는지에 관심을 가져0멘 하는데， 명가를 통해서 생과가 있었는지 파악 

할수있다. 

。 평가는 모니터링과는 구별되는데 모니터링이 서바스가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잊똘자를 

획인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평가는 저}공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도웅이 되는 바람책한 

성과를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대Moxley， 1989: 124-125). 

2) 명가 과정의 주요 업부 

(1) 서비스 계획 평가 

C 서비스 계획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다. 즉， 서버스 계획이 아동에게 전반적 

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C 서버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사려딴리자와 이·동， 기족，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전문기들이 다학제간 팀을 구성해서 갱교하게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어떤 것들.01 실행되어야 한다는 ‘임시적인 뺀다 

C 그러므로 실제로 계획이 실행된 후에 제공된 서버스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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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 평가 

C 특갱 목표들을 조^l해보는 것이다. 특정 욕구와 관련된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획언하는 것이다. 

C 실제로 사례관리 과정으로 산출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다. 목표는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는 것이다. 

(3)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 

C 실행에 초점을 두는 평가로서， 서비스 실행을 통효}여 아동의 기능껴 얼마나 유지， 

혹은 향상되었는지 확인한다. 

G 기능수준이란 다.oJ'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본다. 

C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기농 수준을 보는 것은 다소 규법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는 다르재 정애나 건강수줍 교육， 나이， 사회문화적 요소 등과 같은 일반쩍인 

요소를 강조해서 개념화하기도 한다; 

(4) 아동과 가족 만족도 평가 

c 。똥과 쩍이 서l:ll스 계획과 실행 성과 등헤 얼때 민펄}는 지 헬빨 필요가 었다. 

C 만족도는 이동의 선호도와 관련이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효}는 것에 대해 사려딴리자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을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로서 역활을 강회촬 수 있게 된다. 

C 또한， 만족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만족도에 대한 다.oJ'한 정의가 있으나， 버거(B하ger， 1983)는 만족도를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서버스에 대한 정서적 반용으로서 긍쟁적이거냐 부쟁적인 감정의 조합 

이라고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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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만족도조사 껄문지 (Moxley, 1989 ; 박은미， 정익중; 2012) 

* 지역o~동센터에셔 받E신 시려|관리 서비스와 사려|관리자대|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운들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시는 지 해당 흔빼 표시해 주λ|기 바랍니다. 

1-천혀 동의하지 않음 4-조금 동의함 

2-동의하지 않음 5-동의함 

운-조금 동의응~^I 않음 6-적극동의합 

질 n C1= 2 3 4 5 

1. 시례관리자가 나O뻐| 관심을 가iJ\1고 잘 돌봐준다고 느낀다 

2. 나는 시혀|핀2.1자에게 내 일을 셜명히며 의지할 수 있다 

3.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받은 서비스들은 내가 원하는 비로 그런 것들이다 

4. 내가 "'1려|관리 셔비스를 빌은 후부터 내 인생이 L.1o찌고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시려|핀리지까 나와 같은 시람을 01해를|고 있다고 느낀다 

6.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틀 이 지역이동센랴에 보내지는 않올 것 같다 

7. A뼈|관리지는 내 환”를 도오뚜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8. 시례관리 셔비스를 받은 후부터 전반쩍으로 L뻐찌고 있다 

9. 만일 나훨| 우리 0삐에게 대| 필요흘}맨 이 지역0똥센터에 토움을 받 
므러 디·시오겠다 

10. 시혜판리지늠 내 견해를 듣는뎌| 관심이 있다 

11. 이 지역아동센랴에 올 때연 긴징이 된다. 

12. 낸 人빼뱀X까 ?넙한 많은 도움을 내게 주고자 효따 획신효봐 

13. 써|판리^f는 내가 필요할 때 헝앙 내 웰n 있다. 

14. 전E쩍E로 내가 받은 써I괜|는 내가 독립적므로 A땐| 토움이 된다 

그 외 저회 지역아동센랴에서 받은 사례관리 셔비스에 대한 의견몰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흘많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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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결 과정 

1) 충결 과정의 이해 

。 종쩔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마치는 단계로서， 집중지원이동 사례의 정우에는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집중지원아동 시례관리를 종철하고 일반아동 사례 

로서 다시 사례관리를 시직하게 된다. 

。 그러나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R 

서도 아동이 더 이상 센터를 이향}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용종획종철) 절차를 밟도록 해야 헨t. 

。 아동과 가족이 초기 목표를 달성하여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될 때 종결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설적으로는 이사 출석의 중란 이동의 

거부 등 다.oJ=한 이유와 싱황 때탠l λ뻐딴리가 종결되기도 한다. 

。 대체로 지역아동젠터의 집중지원이동의 사려l관리에서 종철의 유형은 아래와 겉다. 

(1) 목표 달성 후 합의된 종결 

C 계획했던 목표들이 수립되어 계획된 시점에 하게 되는 바람직한 종철이다. 

C 더 이상 집중지원이동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명기됨에 따라 이풍이 

종결하는것이다. 

(2) 졸업에 의한 종결 

C 아동.0] 초둥학교나 중학교 동을 졸업하게 되어 더 이상 지역댐센터에서 제공히는 

사례관리 서벼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종컬하는 정우이다. 

C 대체로 지역댐젠터에서는 써딴리의 목표를 수립할 때 서비스 제공기간을 센터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설정하지만， 간혹 서비스 목표가 달성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상급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종절하기도 한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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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포 종결 

c 。싸 장기입원 사방 등에 의해서 아똥이 사례괜1 동안에 퇴소하께 되는 정우에도 

시·례관리가 종철된다. 아동과 가족의 상뺑n 따라 어쩔 수 없이 종결하게 되는 

정우이다. 

(4) 서비스 거부에 의한 종결 

C 아동과 7}족이 시려딴리 서비스 과정 동안에 서비스를 거부융}여 종철되는 경우도 있다. 

C 제공되는 서벼;상f 만족스렵지 뤘}거나 ).}려l관라싸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서벼스를 거부할 수 었다. 

。 이런 정우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실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충렬 과정의 주요 업무 

。 종쩔에 대한 철정은 써l관리자와 클리어언트 엉짜 간에 01루어져야 하며， 종쩔 

과청에서 시려딴리자는 이동과 가족이 시·려1관리 과쩡 동안에 이룬 성혐 즉 긍쟁적인 

변화를 유지하며 스스로 쟁활할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역량강화 한다. 

。 종철시 시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종결시점 고지 

C 평가회의를 활}여 종철하기로 컬정하였다연 서면이나 구두로 종철 날었}를 알려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될 지 미리 종결 절차를 간략하게 알련다. 

C 서버스 거부나 이사 등으로 갑자기 종결하게 되는 정우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이나 성취，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노력한다. 

(2) 종결에 대한 정서에 개업 

(S 종철 시 이동과 가족은 자신이 시례관리의 전 과정을 마치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 등을 느낄 것이다. 

C 성취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어l 깨입하여 사례관리 이후에도 이러한 성취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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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면 λ뻐변리X꿔 혜어져야 한다는 서운함에나 종철 이휘l 대한 불뺑이 나펙날 

수 있고 극단적인 정우에는 종결을 거부하거나 현재까’지의 성과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계획된 종철을 단계적으로 시행힘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며， 시려 깊게 관찰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면 적철한 개입을 

동1도록 한다. 

(3) 성과 확인 및 유지 전략 수립 

0 ).]려1관리 동안 이동과 가족이 성취한 성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한다. 

C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과 2뿌심을 느끼도록 빼， 종철 이후에도 스스로 이러한 

성취를 계속해 나아가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한다， 

C 또한 목표했으나 성취하지 못한 것활R 대해서도 함께 생킥하며 향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C 성과를 확인한 이후， 종철 이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유지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C 이를 통해 종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으며， 시려딴리의 효괴를 극대화 

하게된다. 

(4) 사후관리 계획 수립 

C 일반적으로 일쩡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 종철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지 확인한다. 

C 그런데， 종결과정 동안에 사후관리가 계획되지 않으면， 클리에언트가 종철 이후 

시례관리자가 접촉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C 사후관리의 목적과 방법， 기간， 점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바람직하지 않은 종결에 대한 개업 

C 만일 계획에 따른 종철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따른 종결이라면 이유에 띠라 척절 

하게 개입해야한다. 

·l'ij;“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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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비스 거부어l 의한 종철이라법 서비스를 거부효1는 이유를 이동꽉 기족이 충분동}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서 실제 원인을 파약한다. 

C 이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유를 

파악하는 과청을 통히여 아·동과 기족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좌철감이냐 

불만족스러움을 최소회하거나 향후 다시 서비스를 받께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C 타 지역으로 이시하거나 장기 입원 등과 같은 이유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 

철에 대한 정서적 개입이냐 현재까지 성취한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새로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풀 수행해야 한다. 

(6) 종결 기록 

C 다른 모든 과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쩔 역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C 종철 기록에는 종철의 유형과 종결일， 아동꽉 기족이 접수 면접 때 제시했던 문쩨와 

욕구， 계획， 평가 등을 간략히 요협}고 사추관리 계획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한 후 

시례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핵심 
처|크 종컬기록내용 

1 . 종결 유형 및 종결일 
2. 이동과 가족이 솟기면접 시 쩌|시한 문제와 욕구 
3. 계획 ; 목표， 서비스 내용， 저|곰자， 제곰방법， 제곰기간， 계약 

4. 평가 ; 01돔과 가촉의 긍정적/부정적 변화 성취(성취하'^I 못한 내용 포혜 

5. 사후관리 계획 및 연락처 
6. 시례관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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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후관리 과정 

1) 사후판리 과쟁의 이해 

0 사후관리는 얘l관리 서비장F 종철된 이후에 아동과 7택이 성취한 변화들을 유지 

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 때로는 사후관리를 통한 깎의 도움이 큰 째를 가져외도 한다. 

。 아동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서버징F 종결되었훈R도 불구찍고 시혜관리자가 자신들 

에게 관심을 가지고 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잘 지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할수도있다. 

U 또한 종결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0 문제가 재발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위혐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예뱅숭1는 효과도 있다. 

U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향후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거나 다른 어려용에 처하게 되어 

사례관리 서비상} 다시 펼요하게 되면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된다. 

2) 사후관리 과정의 주요 업무 

。 대개 종철이후 6개월 갱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례가 심각했던 정도나 목표가 

얼마나 확실히 달성되었는지， 종결에 대한 태도 동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은 달리 

설정할수었다. 

。 가정방문이나 내방 싱람 등 직접 만나서 확인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헬R 따라 

이때일01나 전화둥으로 대뺨:71도 땐; 또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뼈 모니탬을 

받아볼수도 었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집중지원아동 사례관리 양식작성 지침 및 적용 예시 

가. 이용등록(접수) 양식작성 

0 집중지원아동의 경우껴묘 이용등록 과정에서는 분류되기 전이므로 일반아동 사례관리의 

이용등록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같은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나. 섬층사정 양식작성 

o 1차사정은 일반이동 사례관리의 사정양식과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다. 

0 이후 집중지원이동으로 분류된 이동의 경우에는 일반위기지표 아동발달지표와 양육 

환경지표로 구성된 드림스타트의 ‘취학·많용 위기도 사정도구’를 활용한다， 

1) 일반위기지표 양식 및 작성 지침 

<표 3-5> 일반위기지표 

| @ 작성일자; @아동이름 

하〈그 모 --, 

양육자어|게 정신장애/신체g에H/ 만성질흔!-O I 있다. -E「1 T C3T 

- 정신￡빼: 정신분열증， 정신지체， 우울，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 0 

-신체짙빼 0 

-~벽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 신장병， 당뇨병 등 0 

2 가족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 -I「그 T c;T>

- 미혼모 또는 한 부모 가정이다( 0 

- 기타 가족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 0 

3 부부갈등 및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 가정 폭력이 있다. -口「 T c:Ti 

- 가정폭력(배우자 학대 아동학대)으로 이웃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 0 

- 부부갈등으로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다 0 

. I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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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 가쭉 내 지속쩍 관리를 요하는 구성훨이 있다. 1 C1- T c:「，

- 서비스 대싱이 이닌 다른 가족구성원 중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마l 
0 

중증장애인 또는 치매노인이 있다 

5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늠다. -C「1 T c;T, 

-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이다. 0 

- 보호자가 신용불량 상태이다 0 

- 보호자에게 밀용직일(식당일， 카사도우미， 막노동 등)도 없이 가구쩌| 수입이 
0 

거의없다. 

6 거주지 주변 환경이 얼악하다 부 T CTi 

- 꺼주지 주변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다. 0 

- 꺼주지 주변의 폭행을 비롯한 기타 범법행위가 잦다. 0 

- 거주지 주번의 실직자카 급증하였다. 0 

7 
대상 아동쩌|게 외상 경험이 있다. 

-I「1 T t Ti 
{해당하는 외상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혜 주십시오.) 

- 심한 차사고， 화재， 자연재해(태풍， 수해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연령‘ 만 --세， 내용 및 심각도; 0 
외상의 영향: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었다. 

당시 연령‘ 만--서1. 내용 및 심각도; 0 
외상의 영향: 

-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연령; 만 서1. 내용 및 심각도; 0 
외상의 영향: 

8 현재 수갑 중이거나， 과거에 수갑되었던 경험이 있는 가족이 있다. -口「 T CTi 

현재 수갑 중인 가족이 있다. (아동의 0 

과거 겹력 (아돔의 0 

일반위기 총점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일반위기 작성지침비교표 

문항 1 양육째l게 정신정。W 신체정에 만성질환이 있다. 

• 으|료기괜|서 진단을 받잊꺼내 공식적인 기괜| 등록된 분명한 신체 및 정신 죠빼를 갖고 있는 

경우 본 문흔때| 체크효!C~. 

• 자녀 g력에 영흘떨 미칠 수 있는 신체E빼가 있는 경우 또한 본 문흘때| 체크효봐. 

o~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g뱅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흔!O I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문항 2 기족구조상의 어려움어 있다. 

[ 稱聯縣P까~ DI팬혼훨모 뜰鋼핸 7쟁펌인 경우 체빼 H뽑뿔 ( )매)때때어에|η끼7기까|까때I재H 
• 기타 S빡자으| 잦은 부재 등 가족 구조의 어려움이 보고되는 경우에도 체크하며， 구체적인 사 

향은 ( )에 기재효!C~. 

문항 3 부부갈등 및 배우자 학대， 이동학대 등 가정 폭력이 있다. 

I 0 가정폭력으로 이웃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에 해료념}는 수준으| 가정 

I ~랙이 발생한 경우 체크효봐. 

I 0 부부갈등으로 현재 배우지와 별거 중인 경우 체크효!C~. 

문항 4 기족 내 지속적 관리를 요히는 구성원이 있다. l O|용 O탬10만띈 7랩원 휩1 ^I펙인 괜|가 필요한 觀 짧인 표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에 체크효H다. 

문항 5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질 전멍이 보이지 않는다. 

• 보호자카 6개월 이상 실직싣꽤이거나 신용불량 ε꽤인 경우， 가구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 

체크효H파. 

• 이 외에도 g발자으| 취업의지가 부족히커나 저축 등 가구 경제회복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경우에 체크효H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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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거주지 주변 환경이 열악허다. l 거함| 쁨으IA렐I경쩌|적 지뾰 전뺀짧 경우 주뺀| 햄을 비롯한 기타 범법행 
위가 잦은 경우쩌| 체크효!C~. 

• 거주지 주변 기업이 부토(또는 토샘하여 실직지까 급증한 경우에 체크효!C~. 

문항 7 대상 아동에게 외상 정험이 있다. 

• 0똥이 경힘한 외상 경힘의 심각도 및 영훌띨 평가하고 개입의 적철성과 시급성을 판단히;7 1 
위한문훌버|다 

• 교통사고 자연재해， 가촉 구성원의 축음， 성추행 또는 성폭력 듬과 같이 이동의 발탤11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커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본 문햄I 체크효빠. 

• 구체적 외상경험외 심각성 및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카능한 한 I써히 기록흔!Cl 

• 단지 교통사고를 경험꽤나 부돼 죽음을 경험했다고 등뼈 점수를 추는 것01 of니라 이러한 

사건이 01동의 생활 전E뻐| 미치는 영향， 째겹험 여부， 외상과 연핀펀 지득에 대해 지속적인 

회피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기해야 흔!C~. 

문항 8 현재 수갑 중 이거나， 파거에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논 가족이 었다. 

• 가족 구성원의 수감 도는 수감경험이 가족 전체의 생활 및 01동으I~빡 및 정서 빌달에 미치는 l 왜에 대해 A엠효과 서t:l 1결 저|공해| 뺨L 
• 현재 수감 충 01거니 괴커에 수김되었던 경험이 있는 가족이 었다 면 본 문흥빼 체크효!C~. 

• 해당 가촉 구성원과 01돔과의 관계， 수감 시점， 그로 인한 영향 등메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흔l다 

〈표 3-6> 문항의 평정 기준(아동발달지표와 양육환경지표) 

평첨 문제수준 싫명 

0 전혀 문제가없다. 제시되는 문황과 관련 예시에 전혀 해당되지 않을 때 

약간문제가있다. 
져|시되늠 문항과 관련 예시에 드물게 해당되거나， 해당되더라도 그 
정도가매우 낮을 때 

2 
상등념| 운제가 그린 운제가 어느 정도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시운항과 

있다. 표뺀 여|시에 중 . .v:정도 수준으로 해당 

3 문제가 제시문항과 관련하여 예시 대부분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심각효k수준이다. 해당되거나 하나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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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아동발달지표; 신체/건강 영역 사정 양식 

항목 전혀 !!j;간 상딩히 문쩨카 

(lIE 해당되는 항핵| 모투 。표 혜 추십시오) 
판|가 문제가 문쩌l.7 f 싱각한 

없다 있다 있다 수훈~I다 

병원 등메서 진단받쨌나 기관에 듬륙펀 분명한 징애가 있다 0 2 3 

예) - 선천성 기형: 디"1증， 힘}\I증， 짐복 고환， 안면기형， 71태 

- 신체 및 정셔징애: 뇌성마비， 청각정애， 시각징애， 발달징애， 정신지체， 기태 
- 성장장Oij나 왜소증. 염색체이상， 선천성 대시01상， 71타 ( 

g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묘냉질할이 있다 0 2 3 

예) - 심징명， 실땀뇨， 소0밤， 간질， 01토피， 천식， 71태 

3 훌생 시 미숙아로 태어났다 0 2 3 

예) - 출생 시 몸무쩌|가 2.5Kg 01하였다. ( 
- 재태 기{_101 37주 01히였다. 

4 신체발달이 연령에 비해 부진하다 0 2 3 

예) - 키가 연령에 벼해 직태*큐춘표 참조， 10% 이하 불량， 아동의 키=띤1. ( 
- 몸무거|가 연령에 비해 쩍대*규춘표 참조， 10% 이하 불량， 이동의 쳐|줌'= 랩1. ( 
- 비민도 (8에= 쳐|중/키제곱， 01동의 BMI= ) ( 

(18.5 이하 저체증， 18.5=24.9 정상， 25-29.9 과처l중;_JQ이상 비만) 

5 건강상태에 문쩌|가 있다. 0 2 3 

여1) - 투롱， 복통， 어지러움， 피로갑 등을 자주 호소효JC~. ( 
- 응굽실을 찾는 일이 분기별 1회 01상 도뻐나， 싱해나 사고가 이닌 질병으로 인한 1주 이상의 입원도 연간 

1회 이상이다{ 

- 비만도 (8에= 체중/키제곱， 아동의 메1= ) ( 

(18.5 이하저체충， 18.5=24.9 정상， 25-29.9 괴처l종'， 3001상 비맙 

6 대소변 기리기 0 2 3 

- 만 4세(뼈개월)이상임에도 대변을 지리거나 &때(1 달에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 

- 만 해|빼|웹O냄뱀|도 불구하고 웃이나 칩때， 이불 돔에 z볕을 씬대1주월에 2회이상.，3i1뽑 아상지속~.( ) 

7 섭츠때 문제가있다 0 2 3 

-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 끼 먹이기도 힘들다. ( 
- 흠이나 풀， 휴.x l 등 먹지 않아야 할 것올 먹는다 ( 

- 지나치게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려 효I^' 않는다 ( 

발달지표 신쳐11건감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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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표 신처V건강 영역 

문항 1 병원 등에서 진단뺑k거나 객에 등록된 분명한 정애가 있다. l 빨|괜써진끊關나암적인 71괜|쩔뿜한댐를썼뿜본행| 
체크하고 “기타’에는 해당 내용을 7때하고 서비스 지원시 이를 고려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효봐 

• 징애등급이 산정되는 경우“기E~’료뻐| 기재효Jc~. 

문항 2 지속적인 관리를 요함 만성질환이 있다. l 심짧 소O밟 쐐 짧 O딱| 천식 등 ̂I펙인 괜|팩 밸질헨| 끓 
경우 본 문흥때| 체크히고 서비스 지원시 이를 고려하여 계획몰 수립하도록 효Jc~. 

문항 3 출생 시 미숙이로 태어났다. 

• 재때|간0137주 01해꺼나 때주를 채웠어도 출생시 몸무게7~ 2.5뼈01調을 경우 본 문행| 
체크효Jc~. 

• 당시의 몸무게와 재태기죠뭘 기록하고 해당되는 사효때| 모두 체크효봐 . 

• 미달된 체중이나 재태기E떨 고려하여 심각도를 체크효H二k 

문항 4 신체발털어 연령에 비해 부진하다. 

• 키와 몸무게를 기룩하고， 기훈표를 참고하며， 아동이 대략 몇 %에 해당되는지를 기륙한 뒤 
연령에 비해 적절한지를 체크흔봐. 

• 키와 몹무게를 이용히여 비만도(Body Mess Index: BMI)를 슨훌효봐. 
BMI=몹무거I(kg)/키(m)2 ， 소수점이하는 반떨림효fc~. 

문항 5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 

• 진단받아 치료·관리해야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두통， 복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 신체적 불 l 펀끓 X뮤 월교 입원해나 짧을 꿇 일01 빈번하맨 본 문행| 처|크랜 
• 주로 호소하는 신체적 불편김으| 종류를 표시하고 그 빈도 또한 기록하도록 효fc~. 

• 비만도 25-29.9 괴갖11중， 30이상 비만 중 하나일 경우에 표시효봐.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헨터중앙지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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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대소변 가리기에 문제가 있다. 

• 의학상 대변 기리기카 완료되는 시기인 만 4Al1(47개월)이상입메도 1 딜쩌I 1회 이상 대변을 옷메 

지리거나 씨커나， 화징칠이 01닌 다른 곳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본 문 

헝에 체크효!C~. 

• 의학1상 캘 객|기카 완료되는 시기인 만 5세(6때월)이상임에토 1 협l[ 2회 이상 옷， 침대 l |No뻐빼빼펠왜I 소샘변뿔뿜織뺨鋼를웰웹짧쐐순괜댐댐일멜멜o미|녀3鋼1개쐐빼빼”뼈빼빼월훤햄o이|網본짧짧|떠처체뻐l딘크핸뺨 } 

• 위의 문쩌|가 있을 시 1치적으로는 대소번 기2.1기와 관련된 신체싱의 문쩌|가 있는 지 여부를 

겁시하도록 권하고， 의흐쩍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기되었을 경우 심리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문항 7 섭식 문제가 있다. 

• 현재 건깅성의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내|게 먹지 짧iq， 편식이 매무 심때나， 먹지 말O빠 

할 것을 먹어서 장차 건강한 빌딜에 빼카 될 소지가 있C변 본 문햄| 체크효다 

• 제시된 예 중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고， 편식히는 음식이나 먹지 밀이야 힘에도 자꾸 섭식하는 

물건도 기재흔!C~.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31 아풍발달지표: 인지/언어 영역 양식 및 작성 지첨 

〈표 3-8> 아동발달지표: 인지/언어 영역 양식 

항목 
전혀 ~ 싱됨히 문쩨가 

(. 혜당되는 항목쩌| 모투 0표 해 추십시오) 
환|바 환'" 환'" 심각한 

itCI ~， 있다 수준잊仁} 

일싱생활 정연에셔 의시소통이 잘 안 된마 0 2 3 

예) - 지시를 내리려면 한 번에 알01듣지 못해 여러 번 E립뮤어야 효다. 
- 자신의 의시를 명확융| 블협|지 못해 여러 번 확인해야 효!C，. 

2 읽기， 상l의 성취가 유난히 부전'31다 0 2 3 

예) - 일기란ft : 3학년 이상에셔 단어를 잘못 g때나 빼먹고 읽거냐 없는 글자를 넣어 읽는다. 읽는 속도도 
느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 

- 젠운제 :3학년 이싱에셔 맞춤법에 오류가 잦고 문법쩍 오류토 많다. 
문정의 구성 체계가 잡하지 않는cl. 

3 ~~의 성취가 유난히 부진하다. 0 2 3 

여1) 스바문~I: 셈하;;1 1가 어렵고 분류를 잘 못하며 기수와 서수 구별이 어협다. 
3학년 이상에서 투 자리 수 덧 샘， 벨 샘을 정획하게 히;1\1 못 효봐. 
3학년이상에서 구구단올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 

4 학업 전반뻐| 걸쳐 대쳐I로 성휘가 부진하다. 0 2 3 

여” 교교벅에 상관없이 성적이 좋지 않다 

발달지표 인지/언어 홍접 

* 01래 운항은 전화 혹은 서면을 통해 교사가 평가를 수집하여 맡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 
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양육자 이외에 아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쿄사으| 평 

가를 맡멸하는 것이니 협조해주시키 바랍니다.) 

항 목 
전혀 !!Jl! 상당히 문쩌171 

{. 혜당되는 형목에 오투 0표 해 주십시오) 
문혜가 환þf 문제가 샘킥한 

없다 었다 있다 +흉다 

교빼가 1 : 인지 및 언어밭달의 X뼈가의심펀드t 0 2 3 

- 또래메 비해 인지빌딜이나 언어빌딜01 지체되어 었다 

교시평가 2: 인지 및 언어빌담의 수훈은 어느 정도인기요? 0 2 3 

빌달지표 인지/언어 교시평카 총점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이-동센터 사려딴리 

아동발달지표 : 언어/인지 영역 

문항 1 일상생활 징면어l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과 다른 사힘으|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행|률 

평Jf흔{다. 

• 지신의 의견을 표현히찌 못하는 것이 부정확한 발음이나 소극쩍이고 수줍어하는 태도상의 문 

제카아니어야효JcL 

문항 2 읽기， 썩의 성취가 유난히 부친해. 

• 읽기 뭔1: 3학년 01상 O圖18뻐를 잘못 읽거나， 읽기 속도가 느리고 읽고 L써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면 본 문효뻐| 체크효H二k 초등학교 1, 2학년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디소 완호룹}여 적용효H각. 

• 상|맨1: 3학년 01상 아동의 글어써 g뽑법과 문법상 오류가 많고 전반적으로 문징으| 구성처|겨까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 문흥때| 체크효Jcf. 

• of동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우 “나:21 세 가지 소원은” “내가 E빌 동물로 변효Jcf면”들의 

제목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여 평가효Jcf. 

• 특정 교과목이 아니라 전븐펙인 학업 성취가 부진한 것은 문흥14.에 체크하토록 흔Jcf. 

• 본 문햄12점 이상 체크되면서， 교사평가 문행|서도 2점 이상 체쿄되는 문힘이 1개 이상 

된다면， 지능검시와 기초희습능력 검시를 전문기관{시·군·구 또는 드립스타트센터 등)에 의뢰효k二h 

문항 3 산수의 성취가 유난히 부진하다. 

• 초등학교 1, 2학년 이돔에게는 한 지리 숫자들로 E판받 덧셈， 밸셈을 시켜보아 평가흔}다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돔에게는 두 자리수의 덧셈， 밸셈과 구구단을 시켜보고 평가효Jcf . 
• 01동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보호지에게 확인하도록 효Jcf. 

• 특정 교고쁨이 of니라 진앙썩인 학업 성취가 부진한 것은 운흔14.에 체크하;도록 효H二f. 

• 본 문햄12점 이상 체크되면서， 교^f평가 운행|서도 2점 이상 체크되는 운행1 1개 이상 
된디면， 지능검사와 기초희습능력 검사를 전문기관(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됨에 의뢰효다.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문항 4 학엽전반에 걸쳐 대체로 성취가 부진해. 

• 특정 교과목에서의 부진이 아니라 전과목에 걸쳐 전반쩍인 학업 성취가 낮을 때 체크하도록 

흔다. 

• 학쿄 성적이나 71초학습능력 검사 등 부진한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71짜|해 둔다. 

쿄사행't 1 인지 및 언뺑달의 지체가 의성된다. 

• 학교짧뻐|서 아동의 인지 및 언어빌털의 지체를 또래와 비교하여 평껴f도록 하눈 문항이다. 

쿄A뼈가 2 인지 및 언어발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l 과꿰選 陸뼈鋼언어웹전뺀원평1룹E록증판문 
항이다 교시평가 문행12점 이상 체크되는 문항이 하}라도 있cl연， 전'ti썩인 인지능력에 

대한전문가씌 평카를 받아보도록 흔봐.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41 아풍발달지표: 정서/뺑풍 영역 양식 및 작성 지첨 

〈표 3-9> 아동발달지표; 정서/행동 영역 사정 양식 

항 목 문 잉없혜핵다7f 문 S있혜K다가f 앙문있혜닐다i가| 수 붙심훈체각0가한|다 ( . 해당되능 향랙| 오두 0표 혜 주십시오.) 
l받 시i함앨l 상호작용이냐 의싸힘u 완|까 있고 휠동과 관심의 종류가 0 2 3 
제용뻐어있다 

예) -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1:텀 엠이나 주변 A물머| 별로 핀심을 보이지 않고，1:콤 A밤과 김청을 주고방| 못 핸 것처럼 보인다. 
- 언어빌딜이 지연되어 있거1-" 'ti펙적이고 특{)I한 언어를 사용흔따. 
- 특정 주저뻐| 집착하커q， 머리나 손， 몸 등을 용백쩍으로 혼든다. 

2 정서적으로 쭈올해하거나 불E빼효다. 0 2 3 
예) - 무기력해 보이꺼q， 기분.01 처져 있거나! 지주 무는 모습올 보인다. 

- 재l가 님보다 못해t o~무토 자|를 A댐짧I 않단l고 많!c~. 
- 새로운 싱횡에서 지나치게 수줍어히고 불편해혼!cf. 
-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쇄I 때ôH 지L야뻐| 겁을 내고 뭐워랜. 
- 미리 걱정을 많이 하고， 험게 초좌H 흔다 

3 주의집중을 히，;1;1 못하고 앵동 틀혜 및 흥동 초절에 어려움이 었다. 0 2 3 
예) - 괴져|틀 할 때 집중히，;;1 옷하고 딴생각를 히커나 다른 일 때문쩌| 업게 행띔 받는다 

- 기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xl냐치게 활동적이마 
- 쉽게 흘분하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효κt 

4 극B'적인 분노표현이나 공격쩍， 틴;펠혀 행동을 혼빠. 0 2 3 
예) - 고함을 지등꺼에낸서 갑작스럽게 화를 낸다 

- 집， 학교 말을 안 듣고 뮤칙을 따르지 않고.1-" 어른에게 대든다 
- 자신이나 다른 시림의 물건을 부순다. 
- 신체적， 언어적으로 다릎 사람을 괴릅히거나 공격하고， 지주 씨운다 

5 마른 시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사효|쩍 규칙을 위반효빠. 0 2 3 
예) - 거짓말을 히커나 남을 잘 속인다 

- 님의 물건을훌천다. 
- 가출이나 무E떨석을 흔H다. 
- 술을 미λ|커내 담배를 피우거나， 약물을 반빽쩍으로 사용흔봐 

6 
눈올 깜빽이거나 얼굴률 쩡그리기， 몸율 움찔거리기， 륨률꺼리기， 헛기챔 0 2 3 하키 륨의 틱증상올 보인다. 

7 또래와 어을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들의 시획적 부척응챙동을 보인다 0 2 3 
예) - 니.01에 비해 어리게 행동히여 놀림을 받는다. 

-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혼}다. 

발달지표 정서/행동 총첨 

• 01래 문항은 전화 혹은 서연을 통해 쿄시카 평가를 수집히여 E볍해 주시기 바립니다.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양육자 이외에 아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쿄사의 평가를 
tt!'엉하는 것이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되는 항목에 항 오 목두 0표 해 주십시오.) 문 션없쩌다핵|가 뺀 κX가}· 잉문있혜용다가"1 수4 운i춘외XUl가한l다 
교.AI평가; 정서 및 행동영역에서 문체가 의심된다. 0 2 3 

정서적으로 우울해하커나 불요폐|효!cl 0 2 3 
주의집충올 하，;;1 못하고 행동 통쩌| 및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0 2 3 
극단쩍인 분노표현이나， 공격쩍， 앙방쩍 행돔을 흔!Cf. 0 2 3 
또래와 어울리지 못ß'f고 따돌림 당하늠 등 사회적 부쩍응 행동을 보인다. 0 2 3 

발달지표 정서/헬동 교사 평가 총점 



벌탤룰I 지역o}동센터 운영매뉴얼 

아동펠달지표 : 정서/행동 영역 

A. (1), (2) , (3)에서 총 6개(또는 그 이상) 항목， 적어도 (1)에서 2개 항목， (2)와 (3)에서각각 

1개 항목이 충족되어야 효H각: 

(1 ) 사회적 상호작용11서의 질적인 첼H가 다음 항목틀 가운데 적어도 2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I 
(a)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눈 마주치기， 얼굴표정， 몸 자세， 몸짓과 같은 다양 

한 비언어적 행돔을 사용흔뻐| 있어 현저한 EL해 

(b)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친구 관계 발달의 실패 

(c)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쁨 관심 성공을 나누지 못한다(예; 관심의 대상으로 보여 

주거나， 가져오거나， 지적하지 못함) 

(d)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결여 

(2) 질적인 의사소통 ￡빼는 다음 항목틀 가운데 적어도 1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a) 구두 언어발달의 지연 또는 완전한 발달 걸여(몸짓이나 흉내내기와 같은 의사소통의 다 

른 방법에 의한 보상 시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b)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대호}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의 현저한 장해 

(c)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언어나 괴상한 언어의 사용 

(d)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가상적 놀이나 사회적 모밤 놀이의 결여 

(3) 제한적이고 븐냐콕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이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1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a)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한 가.ÃI 이상의 상동증적이고 제한적인 관심에 집착 

(b) 특이하고 비효율적인， 틀에 박힌 일이나 의식에 고집스럽게 매달림 

(c)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성 매너리줌(예· 손이나 손가락으로 딱딱 때리기나 틀기， 

또는 복잡한 몸 전체 움직임) 

(d) 대상의 부분에 지속적으로 몰두 

B. 다음 영역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기능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이며， 3세 이전에 

시작된다 (1) 사회적 상호작용， (2) 사회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 (3) 상징적 또는 

상상적 놀이 

c. ~해가 레트 장애 또는 소아기 붕괴성 죠버M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째5장 지역아동헨터 사혀뀐리 

문항 l 다흔사햄찍 생활꿇싸의싼흙l 운쩌[l7t없 활활파괜냐의 흙참}쩨환해 없l 

• 다를 AJ람이나 주변사울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눈및홈미 잘 되지 않으며 다를 시립과 
감정을 주고받:XI 못하는 것처립 보이는 등 다른 사람피펙 상호작용11 환”가 있는 경우 본 문 
행u 체크효봐. 하딘에 진8;자춘틀을 참고하도록 효다. 뚱한 01동의 대인 

• 랜|와 뀐헌됨 A팩적 상호작용의 경부 ‘물항7껴|서 점수률 부여할 수 있음. 

•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g때나 E별빼{나 대명사 전도 등과 같은 E별쩍이고 특01한 언머를 사 
용하는 경무 본 문행| 체크효봐. 

, 주요뽑챔~~뼈·σ 야없앙뼈빼~뼈=m 진망I준 패 활웰 
A. 다음 증상카운데 5개(도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깐 동안 지촉되며， 이러한 상태카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늠 경우; 휘의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늠 (1) 우울 키 
분01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싱심이어야 한다. 

(1) 하루외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척인 보고(슬프거나 공허 
하다교 느낌c.~)나 객판적인 판찰(률 것처험 보인다}에서 드러난다. 
주으1: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1도 한다. 

(외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01 하루의 대투북 또는 거의매일 
같이 뚜렷하거| 저하되어 있을 겹우(추관쩍인 설명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어|셔 드러난다)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많은 상태(여1: 1개월돔만 체중 5% 이상의 변효”어|서 의미있는 체 
풍 감소나 체충 흥카l 거의 매일 나랴나는 식욕 감쇼나 흥가카 있을 때 
추의: 소of쩍 겹우 체충 증가까 기대치왜| 미달되는 경우 주의할 것 

(띠 거의 매일 나타니는 붙면이나 과다 수면 
(되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주관쩍인 좌붙~석 또는 처진 느낌이 랴인메 
의해서로 관찰 가능하다) 

(6)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 상실 
(끼 거의 매얼 무처|갑 또는 과도하거나 부쩍절한 회핵갑을 느낌(망상척일 수도 있는)(단협| 
범이 있다는 데 대한 자핵이나 최핵감이 0벼) 

(삐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흥력의 감소， 뚱는 우유부단햄주관쩍인 호소나 관활에서} 
(밍 ~팩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f!H，특정한 계획없이 반복 
되는 자샅 생각 또는 자샅 기도냐 자샅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 의료챈에서 쟁땀판을 받지 않았으나 본 운행에 쳐l크된 청우， 환문:;'1괜시·군·구 또는 

드립스딴센터 윌애 효햄1여 X뼈깐팩트렴 장애 션별참^1를 추책으로 실^l핸록핸斗. 

。 특첨 물건이나 주쩨에 집칙송판 풍 훨종과 관심의 종류가 때우 제한되어 있고， 상동 

행동{머리나 송 봄 둥을 뱉척으로 흔드는 행됨을 나려낼 경우 본 문햄1 체크한다. 

j쪼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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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항 2 정서쩍으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 무룰， 부기력갑; ̂ I나천 걱정이나 불안， 잦은 물음，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정쩍인 해석 등이 지주 
보일 때 본 뭄행I 체크힌다 

• 원인불명의 투통， 복통， 밸감 등의 신碼싱에 대한 효소 불연증， 패수면， 식욕이나 혜활| 변 
화 퉁도 우룰한 정서와 동반히여 나타날 수 있다. 

• 본 문행112점 01상 처|크되면셔l 동일한 내용외 교시평카 문행I서도 2점 01상 체크된다면， 심리 
평가를 싣^I히표록 전문기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등)메 의뢰효!C~. 
관련징얘 : 1) 주요우올장애(Dep'1흉ive Di었der) 

2) 범불인정해(Gerr핑rlized Anxiety 미∞rder) 

3) 분리불인증빼(S빼aration 뼈ety Di협뼈) 

A. 집 또는 애착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불E때 발달 수준에 부쩍절하케 지q친 경우로 나타냐며， 
다음 3자I(또는 그 이상) 상웰11셔 드러난다. 

(1 ) 집 또는 주된 얘확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카 예싱될 때 반복쩍으로 심한 불요멸 느낀다. 
(2) 주된 때착 때상플 잃거나 그어|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쩍으로 심하커| 걱정효H파. 
(3) 운 나쁜 사그m 생겨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꺼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을 효tc~. 
얘1: 길을 잃거나 납치되는 것). 

(띠 분리에 대한 붙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청소에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한다l 
(5) 흔자 있꺼나 추된 애착 때상없이 지내는 데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응뻐| 두려움을 느끼커나 

거부한다. 
(6) 주된 애확대상01 }째| 있지 많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횡에서는 잠재|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효tc~. 
(끼 분리의 주쩌|와 연판되는 반복쩍인 악몸을 꾼마. 
(8) 주된 애착 때상과의 분리카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증상률 호소한다{여1: 두톨l 복동l 오심 l 

구둥). 

B. 장해기깐이 적어토 4주 이상이어야 효fc~. 
c. 18셰 이전에 발병한다. 
D. 사흐|척， 학업척{직업적) , 또는 마를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싣쩍S로 심각한 고롱이나 
징해를일으킨다. 

E.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다른 정신증쩍 장애기간 충에만 증상이 나되나는 것이 
」 0배어야 빠， 청소년과 성민에서는 광장공포증01 있는 짧햄{로 찰 혈명되지 없빠 맨」 

·~‘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웬터중앙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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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항 3 주의집중을 하~1 뭇혀고 행동통쩨 및 충동조철에 어려움이 있다: 1 

• 학교나 가정메서 괴쩌I 수행 시 딴생각을 31커Lh 다른 일 때문에 쉽게 g폐|틀 를맏E 듬추의집 

황11 어램이 있늠 경우 본 문행11 체크효다 

• 흑백해야 효}는 상웰u셔 재|에 잘 앉01었지 못하고 지L짜|게 활동적이어서 행동 톨쩌I에 어 

려움이 있는 경우 본 문황에 체크효!C~. 

• 생각 없이 충동쩍으로 행동히커나 쉽게 호}를 내는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겹우 붙문행11 

체크효!C~. 
• 본 문웰11 2점 이상 체크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쿄.AI평가 문힐에서도 2접 이상 체크된다면， 

심리평가를 실시ôl도록 전문기랜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팅에 의뢰효따 | 

관련징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돔장애(짜tention-않ficiν벼peractivity Dis야뼈') I 

「A 다른 사림펙 기본쩍 권리를 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쩍 큐범 및 규척을 위반하는， 지속쩍이고 반복척 
인 형동 양상으로써 다음 가운데 3개(또늠 그 이상} 항목.01 지난 12개월 동안 었어 웠고， 쩍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어 왔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 혼혀 다른 사람을 괴롭혀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혼tCI-‘ 
(2) 흔허 육체적인 짜움을 도발한다. 
(3) 다른 시립어때| 심킥한신혜척 온싱를 일으킬 수 있는 무71를 사용힌다{여1: 곤봅， 벽돌， 째전 명， 칼 또는 횡. 

(4) 사립에게 신혜쩍므로 판혹하게 대한다. 
(5) 동물에게 신체척으로 싼혹하게 대효!C~. 
(6) 피헤자와 대변한 상태에셔 도둑질을 한다{예i 노삼 갑도， 날치기， 강탈， 무장 김핍. 
(7) 다른 사람에케 성쩍 햄위톨 강요효봐. 

재산의 파괴 

(8)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월부러 블을 지른다. 
(9) 다른 사림의 째~밭 일부러 파괴한cK방화는 제외). 

사기 또늠도둑짙 
(1이 다른 사람틀의 집l 건물， 차를 파괴효봐. 
(1 1}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회피히;71 휘해 커짖말을 흔를| 힌다얘1: 마튿 시람올속인대. 
(1낀 피해자와 대면없| 않은 상뺑|셔 귀중품을 홈친대여1: 파괴와 첨입이 없는 도둑짙 위조 룰서). 
심각한규척 위반 

(13) 13셰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 늦거|까지 집에 틀어E지 않는다. 
(1씨 힌부모 뚱늠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쩍어도 2번 까출한대또능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훌)， 

(1히 13셰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 결석 
8, 햄동의 장해가 사회쩍， 학업혀， 또는 직업혀 기능쩌| 임상핵으로 심각한 장해를 일으킨다" I 
C. 18셰 이상일 청우，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전단 기훈에 맞지 않tll야 한다 I 

<o~형> I 
l 소아기 발명형: 1뻐| 이전에 품웰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1가~I가 발생한 경우 l 
l 청소년기 발병혈: 10써| 이전에는 품앵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즉시키지 않음 l 

훌릎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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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또는 (2) 가운데 1 가지; 

(1)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또는 그 이상) 증상이 6개월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I:::::I Ãnl 
TT녁 

(a)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직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 
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b)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c)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g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e)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옷한다. 
(f)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 

고， 저항한다. 
(g) 흔히 활돌하커나 숙제하논데 필요한 물건들(예; E반감， 학습 과저1， 연필， 책， 또논 도귀을 잃어버린다 11 

(h)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해진다 11 

(i)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2)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또는 그 이상)증상이 6개월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과잉행동 

(a)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때| 앉아서도 몸을 움지락거린다. 
(b)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c)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 에서는 주관적인 좌 
불안석으로 제효띨 수 있다). 

(d)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e)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부엇인개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f)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충동성 
(g)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h)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i)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빌빼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B. ~빼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c. 증상으로 인한 g}해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 
(예: 학교[또는 작업장]， 가정에서) 

D.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ε념”가 초래된다. 

E.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증에H ，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버H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 

른 정신E빼(예; 기분장애， 불안E빼， 해리성 E빼， 또는 인격 ε빼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아형〉 

l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E빼， 복합형 
l 주의력-결핍 과잉행동E빼， 주의력-결핍 우세형 

l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ε빼， 과잉행옹충동 우세형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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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 극단적인 분노 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을 한다. 

• 갑작스럽게 호}를 내거나 고합을 치는 등의 극딘적인 분노표현을 보이는 겸우，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어른에게 대드는 행동， 타인을 괴롭히거나 자주 싸우는 등의 공격적.~탱적 행동이 나타날 

경우 본 문효때| 체크흔H각. 

• 본 문흘때1 2점 이상 체크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교사평가 문홀때|서도 2점 이상 체크된다면， 

심리평가를 실시하도록 전문기관{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의뢰효H二k 

• 관련 g빼‘ 반혹썽 g빼(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문항 5 다른 사뺨11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 거짓말을 히커나 남을 잘 속이며， 님의 물건을 츰치는 듬 다른 사료때|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별다른 죄책bfO l 없는 경우도 본 문흔빼 체크효H과 

• 가출이나 무E별석을 하커넉 술， 담배， FR탤 등을 ~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본 문홀때| 체크효H二h 

• 관련g빼; 품행장)H(Conduct Disorder) 

문항 6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 쩡그리기， 몸을 움쩔거리기， 콩콩거리가， 헛기침하기 등의 
틱증성을보인다. 

•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 찜그리기， 머리 흔들기， 머리 돌리기， 몸을 움찔거리기， 어깨 들썩거리기 

등의 운동 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본 문흔때| 체크효H二k 

• 큼큼거리기， 헛기침하기 등의 음성 틱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본 문흔때| 체크효H각 . 

• 시간 경괴에 따라 증ε1-0 1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 

• 관련ε빼 ‘ 퇴 E빼(Tic Disorder) 

문항 7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띠톨림 딩히는 등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I • 나이에 비하여 어리게 행동하여 놀림을 받거나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히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 당할 때 본 문행| 체크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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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렛장애πourett’s Di얼dEr) 
A. 여러 카지 운동틱과 1가，，1 뚱는 그 이상의 음성 틱미 장애의 경과 중 멀부 기간동안 나타난다
두 가'^I 틱o[ 반트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틱은 갑작스럼고 빠르고 료법쩍， 비율동쩍， 
상동흥척인 동작 또는 음성이다) . 

B. 틱흔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척으로 하루에 몇 차려|씌(대개발잘쩍으로j멀어 
나고 이 기간 동요뻐|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이상 지촉되지는않는다 

C. 장해는 사회쩍， 찍업쩍，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일응킨다. 
D. 18세 이전에 밭병흔봐.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쩌1)이나 일반핵연 의획쩍 상태얘1: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뇌염}의 직접 
척인 생리혀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2..!뱅 운동 또는 만성 음성 틱장에I(Chronic Motor or Vocal tic Disorder) 
A. 1가'^I 또는 여러 가'^I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척， 비율 동쩍l 상동층 
쩍인 동작 또는 륨성)이 장해의 경과 종 일부 기깐 동안 폰째하지만， 두 장해가 함께 나타냐지 

는않는다-
B. 틱은 1 년 o[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혈쩍므로 하루에 몇 착례 일어나고，01 기간 동안 
에 틱이 없늠 기ξ101 연옥쩍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늠 않늠다. 

C 장해는 사회척， 쩍업쩍， 또는 다른 종요한 기능 엉역에서 심각한 고롱이나 잡해를 월으킨다. 
D. 18셰 이전에 밭볍효봐. 
E. 잡해는 울철(예: 자콕제)01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뼈1: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뇌염}의 쩍첩 

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of셔다. 

F. 뚜렛 장애의 기준에 맞치 않아야 한다. 

3) 일과생 틱장해 (Transient 끼c Disorder) 
A.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움동 틱 또는 률성 틱(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볼쩍， 비을 돌척， 싱훌층 
쩍인 동착또늠 음성) 

B. 틱은 척어도 4추 동안 거의 날마다 하루에 몇 치례씩 일어나지만 연속쩍으로 12개월 이상 지 
속되지는않는다. 

C‘ 장해는 사회쩍， 펙업척，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염역에서 심각한 고톰미나 장해를밑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밭병효봐. L: 짧는 뿔(예빼1)01나 일뺀인 의햄 상태(예r 헌팅턴 볍 훨 뼈|러생뇌염}의 찍접 
쩍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엠， 만성 운동성 장해， 또는 음성 틱엠의 전단 기혐| 땅| 많O빠 뺨 I 

.ii!.^빼가 

서적옆 網효때 { 불맨핸k 

• 휴l칩중을 없| 옷를|고 행돔 롱제 및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마. 

• 극9쩍인 분노표현이나， 공력적，~뺑적 행동을 효빠. 

·m‘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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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양육환정 지표: 신체/건강 영역 사정 양식 

항목 뭔 전혀|가 문 g져RPt} 상완당U히} 문심쩌악P한} 
(~ 해당되는 항웹| 모투 0표 해 추십시오.) 없다 었다 ~f 수훈01다 

안전사고; 집안내 환경 0 2 3 
이이의 안전률 위협할 수 있는 흰혈 요인에 대혜 멸로 신경 섣지 않는다. 

예) - 때|가 혼자 가스를 제대로 다률 능력이 부족한 상웰|써 조~I를 하도록 빙치 
- 누전 등의 위기 요소가있는환경 

2 안헌/치안 
0 2 3 

CZR전의 위기요소가 있는 생활범위에 0101를 빙*1효k각. 

예) - j;1~이 잘 되지 않는 칩g뻐| 혼자 둔다. 
- 저학년 0101메게 길올 혼자 건너다니게 한다 
- 밤늦게 집역뼈| 니카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종좀 었다. 
- 어른이 옆메서 보-^I 많은 채 위험한 놀이기구에서 놀게 흔H다. 
- 술에 추|한 어른을 집에 지주 데려온다. 

3 질병핀리 0 2 3 
필요한 위확적 처쳐틀 째공없| 많댄. 

예) - 특()I한 신쳐|증상이 있커나 열이 날 때 체동을 재며 지켜보고 일정 수훈O냄일 때 병원 방문을 하는 
등의 합리쩍인 초치카 의심된다 

- 의흐뼈으로 중요한 상훨특정 질병， 응급싱황 등}에서 비전운적인 시술이나 성분올 알 수 없는 약 투여， 
많j요법에 의존한 경우가 있다. 

4 
건강판리 0 2 3 
건강관리가 쩨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 - 0101의 치of， 시력에 관심을 투고 체크뻐나 쩍절한 초치(행엠문 향|질 지되틀 추|한 혼척이 없다 
- 아토피나 비만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식이요법올 히'-::1 않고 방치효κk 
- 0쩌|가 종일 밖에 냐:i'I-^1 않고 있어도 방치하고 환기를 지주 시키지 않는다 
- 매우 덤거나 추운 방에 대해서 신경 삽지 않는다. 

5 
영양 

0 2 3 
어시쩨공찌| 문제가 었다. 

예) - 써|끼 식사 충 한 끼 이상을 제공히.-::1 않아 굶게 되는 경우가 었다. 
- 반챈I 매우 불실효때러 2주간 0101가 먹은 식단을 질문뼈 평가할 수 있음 - 예; 김치와 단무찌 
처럼 비슷한 영양소의 반한 두 까지 01하만 주거나 거의 동일한 반흔을 지속쩍으로 주는 경무). 

- 패스트푸드나 괴짜로 식사를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예; 라면이냐 초로피이 같은 괴짜로 저녁을 때체하 
는 경우가 주 3회 01상) 

6 
위생 

0 2 3 위생쌓뻐| 문쩌|가 었다. 

예) - 식사 및 힘구， 칫솔， 의복 등의 관리 싱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비위생적인 수준이다. 
- 외출이나 컬레질 후 손올 제대로 씨지 않고 음식올 춘비효jcf. 
- 일주일에 2번 이상은 0101를 씻기지 짧빼머리감기 폴합) ， 손 씻기 지도도 따| 않는마 
- 과도한 먼지나 곰핑이가 있는 환평메 방치효다. 

양육환겹 신쳐1I건강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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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지표 신처V건강 영역 작성지침 

문항 1 안전사고; 집안내환경 
이아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0101가 혼자 가스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부족한 상황11서 조리를 하도록 방|하는 경우， 누전 

등의 위기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효H파. 

문항 2 안젠치안 ; 안전의 위기요소가 있는 생활범위에 아이를 방치한다. 

• 치요떼 잘 되지 않는 집요뻐1 o~돔을 혼자 두거나 밤늦게 집 밖에 나카야 하는 심부름을 종종 

시키커나 어른이 옆에 없을 때 위험한 물건을 기지고 노는 등 아돔을 안전과 치안의 위험요소가 

있는 상홀때| 빌냥|하는 경우 이 문흔때| 체크효H파. 

문항 3 질병관리 :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논다 . 

• 0~1어꺼| 필요한 의학적 효|가 제대로 저}공되고 있는지를 평재}는 뽑으로 앓쩍인 갱1， 소화 
불량 등의 증생| 대해서는 꼭 의링|관를 방문승~^I 잃터2.1도 집에서 g를 먹O꺼나 열이 오르지 

않11 물쉰j으로 딛~I()뚜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핸}면 적절한 질병괜|를 히고 있는 것으로 ζ뚜흔다. 

• 으|학적으로 중요한 상황(특정 질병‘ 응급상황 등)에서 비전문적인 시술이나 성분을 알수 없는 
약 투여， 민간요법에 의존한 경우에도 본 문호때| 체크효H二t 

문항 4 건강관l : 건강랜가 제대로 01루어지고 있지 않다. 

• 0101의 치아 시력에 관심을 두고 체크떠나 적절한 조치(치과방문， 행|질 지되를 취한 흔적이 
없거나 민성질흩때| 대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을 때 본 문흥때| 체크효H二t 

• 적정 실내온도나 환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of이를 농냥|해둔 경우에도 본 문흔때| 체크효!C~. 

문항 5 영양 : 식사제공에 문제가 있다. 

• 초|큰 2주 동안 아동이 먹은 식E때| 대해 질문하여 아동이 세끼 식사 중 한 끼 이ε떨 굶거나， 
반효떼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식사를 패스트푸드나 과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주 3회 01상인 
경우 본 문흔때| 체크효H각. 

문항 6 위생 :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다. 

I • 식사 및 침구， 칫솔， 으|복 등의 관리 S빼가 비위생적인 경우， 아동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잘 
| 씻기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본 문흔때| 처|크효H각.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F동센터향&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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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양육환경 지표: 인지/언어 영역 사정 양식 

항목 전핵 옆i 상딩히 룰제가 

(le( 해딩되는 헝목에 모두 0표 해 주십시오) 
문쩌I7f 문제가 문혜가 심각한 

없다 있다 었다 수훈야=f 

흩별제굉집안 Lll 
0 2 3 

집묘때10매|의 학습 환경률 위해 신경 쓴 흔척이 거의 없다. 

여0- 공부할 수 있는 핵심이 놓인 공ξfO l 없커나 매무 부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다 

- 집요때서 획습을 할 수 있도록 소음을 통쩌|해 주는 배려카 보이지 않는다 
(0101카 시험공부나 숙쩌I를 해야 할 때 어떻케 해주는.xl 질문하여， 옆에서 TV를 시청히커나 어른들01 
떠들고 노는 등 방해될 수 있는 흔명을 피하과} 하는 노력이 있는지 평개 

2 
경험제공 

0 2 3 
인쩨댈u 토움이 되는 훨동이나 경험을 제공해| 옷효다 

예 - 때|가 학쿄 수업외의 후|미활휠식물 기링1. 등산 등)을 같이 하커나 하토록 배려한 적인 없다. 
- 여건이 허릭씀}는 대로 악기나 체육 등외 과외훨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혼떼고 찾01보커나 핀심 
기진적이없다. 

- 이용할 수 있터무획 공연 전시메 0101틀 데려간 쩍이 없대근래 6개월간 0101와 행11한 활동에 대한 질 
문을 통해， 위 항웰11 대해 여건이 허락하는 더|로 제곰해줄 수 었는 것들을 해 주려고 노력을 히커냐 관심 
이 있었는지 여부). 

3 언어지극독서흔명 
0 2 3 

언어획휩| 필요한 흰령올 쩌I곰밟| 붓뺨. 

예 - 때|가 핵을 접하도록 신경을 써주.xl 않능대책 읽어주기， 구애， 대여， 격려 등) 
• 0떼가 스스로 핵몰 좋01해서 잘 읽고 있어 신경올 쓰지 않는 경우리면 제외 

4 
희습저해흔랩 

0 2 3 
인지벌행| 유해할 수 있는 흰겹에셔 빙치효다 

여o -1V나 비디오틀 지속쩍므로 시청해도 져|재빠| 앓다(010까 1v융뼈써 연속 3시간 하루 5시간 01상 앉。l있 
게 둥}는 경무， 때|가 마를 보면 펀해서 일뿜 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해 

- 휩퓨터 게임 A모}을 통쩌|해| 않는다(햄에 세 ̂I깐 01상 률}는 경부에도 져때률}는 노력을 짧l 않다~l 

5 교육기관(유쳐원/학퍼에셔의 회업 적용 
0 2 3 

딸H c.m~마4는교육P뺀{써 수업을 받고적응흘할수 있도륙 철야| 옮다. 

여0- 흐뼈IJ뻐P탤훨뭘을챙I^I 웹 흐뀔때를 잘허빼I 않은싱빼{써 돼주^I 않고 행|따 있마 
- 성쩍이 저조효떼 별핀심이 없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빙법을 찾。뾰지 않는다 

S확흰겹 인지/언어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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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지표 인재언어 영역 작성지침 

문항 l 
환경제공(집안 내) : 언지발달을 촉진 히는데 필요한 자극 및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경 쓴 흔적이 거의 없다. 

• 아동이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소음， 흐읍 공E띤| 여부)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0똥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지 등의 노력이 전혀 었을 경우 본 문흔때| 체크 

효H각. 

문항 2 경험제공 : 인지발댐l 도움어 되는 활동이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l o뼈圖圖| 햄쐐볍왜빽빽빼빼추취삐|때|聽싸懶등랩꽤덤탬뾰괜을쟁쨌」나~ 7씨7기팩|팩꿇회꿇웹햄鋼辦辦를훤닭짧縣저제램縣뺀|맘펌햄꿇펌햄적젠빼o이| 
경우 본 문흥때| 체크흔H각 

• 이용할 수 있는(무료) 곰연， 전시 등어101이를 데려간 적이 없을 경우 본 문홀때| 체크효H각. 

문항 3 언어자극f독서환경 ; 언어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

l 網어-?7-jq 매H 대여등 섬책을접할수않기회를 저|행|앓 
경우 본 문흔때| 체크효H각. 

• 부모의 특별한 노력 없이 01돔 스스로 책을 좋아해서 잘 읽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라면 
제외효H각. 

문항 4 혁습저해환경 : 인지발달에 유해할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 빠 비cl뭘 지협으로 쟁|간 시정떠나 쟁|간 컴퓨터 게임을 해도 별떤 제재를 
따|않는다. 

문항 5 
교육기관(유치웬학교)에서의 흐k겁 적응 : 또래 다수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챙기지 않는다. 

• 아동 준비물을 쟁져가지 않고 학교 과제를 잘 해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효~~.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F동센터향&지원단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기 양육환경지표: 정서/뺑풍 영역 양식 및 작성 ÃI훨 

〈표 3-12> 양육환경 지표: 정서/행동 영역 사정 양식 

항목 전혀 2F간 상당히 문쩨가 

(. 혜당되는 항웰11 오투 0표 해 주십시오) 
운쩌|가 운체가 뭄찌|가 싱Z핸i 

없다 었다 있다 수출이다 

예정표현 
0 2 3 

예정표흰이 척다 

예) - 0101를 충분히 ~101주지 않단t. 
- 뼈|와 눈을 gI추거나 미소를 보여주고 상님톱뻐l 말하고 다톡거리는 행동을 보71가 어렵다 

2 
~띔성 

0 2 3 
0매|의 요궈| 짙 뿔을 보이지 않는다 

여1) - 0101의 말에 대꾸를 잘하;>el 않늠다 
- 0101의 합리적인 요쩌| 반띔을 둥까I 않거나 지연흔빠 (0떼가 춤거나 배고프디고 할 때， 북통 너무 

모래 기다리지 않I1 하던 일을 멈추고 해주는"'1. 식사 때 먹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느라 일부러 

지연하는경우는제외) 

3 
한계실정(도되/ 여I.!!.I) 

0 2 3 
율지 않은 행동에 대혜서 척절한 제혼을 11흥Þ;I 않탄t. 

여1)- 친구나 형제를 때리거냐 님의 것을 뺏어도 ‘안 되는 거oV와 같은 설명을 해추면서 다시 돌려주거나 하 
는 등의 조치를 따I 않는다(길이 노는 0삐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의 예시 상황에서 어떻 

게 대처하는"'1 질문해서 별 디를 제재나 혈명 없이 놔두늠 경우) 

4 
생활핀리 

0 2 3 
규칙적인 생활을 핸륙 지도행I 앓ct. 

예) - 01우 때나 지고 먹게 놔둔다.(자고 먹는 시죠뻐| 대한 질문을 통해 11시가 넘어도 재우려고 노력하지 

많늠 등， 생활리듬을 지키고자 히는 노력이 없늠 경우) 
예) - 학교 등에 늦어도 빙치효때. 

5 
강압적 g빡 

0 2 3 
이01오띤| 상호작용01 강업쩍이다 

예) - 이01가 왜디늠 표현을 해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마 
- 0매|가 힘들어 하는 고쩨(확습지)등올 과도하게 강제로 시킨다 

- 자지않으려는 0101에케 말로 설명히카보다 강제로 지케 시킨마 
- 0101에게 원하늠 행동을 하게 하키 위해 혈득 등의 방법보다 체벌을 지주 시용효때. 

6 
학대가능성 

0 2 3 
희대카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 0101의 옴에 석연치 많은 싱체} 었다. 
- 머리， 얼굴을 때리거낸 상처를 내커냐， 주 1회 이심의 잦은 쳐|벌을 히커나 이이가 예측할 수 없늠 

김청적쳐I벌올 효다. 

- 추운 겨울에 빼|셔 한 시간 이상 서 있게 등|는 등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벌을 셰운다. 
-싱한욕설몰지주 E빠 
- 성추행이나 칭폭행의 위키가 있는 상웰n 노출되어 있다. 

양육환겹 정서/행동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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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지표 정세행동 영역 작성지침 

문항 1 애정표현 : 애정표현이 적다. 

I 0 0ρ|와 눈을 맞추거나 미소를 보여주고 상냥해| 탤교 다독거리는 행동을 보기 어려울 때 
| 본 문행| 체크흔H파. 

문항 2 반웅정 : 이-이의 요구에 잘 반웅을 보이지 않는다. l 질뭔|나 O맘| 쐐| 잘 뺨| 앓 경우 배팩나 줍C손 O맏| 쐐I ^I나 
치게 지연하여 만띔하는 경우에 본 문흥때| 체크흔봐. 단 지L까|게 먹는 등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해 일부러 브띔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문항 3 한계설정(도템예의) :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 아동이 친구나 형제를 때리거나 님으| 것을 홈쳐도 이를 알고서도 옳지 않온 행동에 대해 별다른 

L 참|를 따| 않는 경우 본 문행| 체크흔다 

문항 4 생활괜 : 규칙적인 생활을 송높록 지도하지 않는다. 

l · ~탕l 뼈17까| 웹나 뿔 ̂I빼|도 패로 방|핸 경우 X패 먹는 시앤| 대해 별 
다를 제재가 없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없는 경우 본 문행| 체크효다 

운항 5 강압적 양육 ; 이어와의 상호직용이 강업쩍이다; l oP|熾표현을 해도 럼을 억지로 먹01꺼꽤 뽑 시키는 경우 체벌을 생 
때 원치 않는 행동을 시키는 경우 본 문행| 체크효빠 

문항 6 학대기능성 : 학대기능성이 있어 보인다. 

• 이동의 몸에 흑백|로 의심되는 싣쩌가 있거나 성학대의 위기가 있는 십떻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댐빼| 심한 욕설을 지주 행μ 핸|적으로 견디기 힘든 벌을 세우는 경우 본 문행| 체크효다. 

• 문햄 특성상 부모21 보고로 획인되기 어려우묘로 희대를 받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己E학대로 
의심되는 AI인이 있cl면 일단 표시해둔다 g확.^D~ 0배라 cf른 01로부터 희대를 받은 ÁI인01 

있어도 본 문행| 체크흔다 

F줬. 보건욕찌푸 위탁 지역햄센터중항지원단 

」

」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81 휘록tot，풍용 위기도 퉁급 환산 및 요약표 작성 단계 

(1) 1단계 ; 원점수 계산 

C 일반위기지표 원점수 계산 

- 일반위기에서 ‘유’칸에 표시된 점수를 모두 더하기(최소 0점부터 최대 19챔 

C 아동발랄지표 영역별 원점수 계산 

- 표시된 칸의 점수를 영역별로 모두 더하기 

- 신체발달(최소 0점부터 최대 21챔， 인지빌달(최소 0점부터 최대 12챔， 

- 정서벌랄t최소 0점부터 최대 21챔， 발달총점(최소 0점부터 최대 54챔 

C 양육환경지표 영역별 원점수 계산 

- 표시된 칸의 점수를 영역별로 모두 더하기 

- 신체양육{최소 O첨부터 최대 18쟁， 인지양육{최소 O첨부터 최대 15쟁， 

- 쟁뺨육{최소 O첨부터 최대 18챔， 뽑총점(최소 O챔부터 최대 51챔 

(2) 2단계 ; 등급 환산 

원 

접 

-7--‘ 

C 다음쩨 〈핍-12>를 참조히여 해당히는 점수로 등급을 환산 

- 등급 환산 예 ; 일반위기지표 원점수가 7점인 정우， 이는 등급환산표의 ‘5-19’ 
시에에 해당 하므로 ‘3’ 등급으로 환산됨. 

- 총위기접수의 원점수는 일반위기지표 아동발달지표， 양육환정지표의 풍급올 모 
두합산하여 구함. 

- 총위기점수 등급 환산 예 ; 만일 총위기점수의 원점수가 일반위기지표의 3등급 
과 발달지표의 6등급， 양육환경지표의 7등급을 합한 16점이라면. 총위기 원점수 

16점은 둥급환산표의 ‘ 16’에 해딩하므로 ‘7’둥급으로 환산됨. 

〈표 3-13> 위기도 퉁급환산표 

E。응=닙1 2 3 4 5 6 7 8 
일반위기 0-1 2-4 5-19 
밭달(신체) 0 2 3-4 5-21 
발달 (인지) 0 2 3 4 5-12 
빌달(정세 0 2 3-5 &-7 8-21 
발달흥점 0 2 3-4 5-6 7-9 10-14 15-54 
앙육 (신체) 0 2 3-4 5-18 
양육 (인지) 0 2 3 4 5-6 7-15 
앙육(정셔) 0 2-4 5-7 8-18 
양육총점 0 2-3 4 5-6 7-9 10-12 13-51 
총위기 3-5 &-7 8-9 10-11 12-13 14-15 16 17-19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3) 3단계 : 원접수와 동급을 기 입 

C 아래 〈표3-14>애 위기도 원점수와 등급을 표시 

C 총위기점수의 등급=일반위기지표 등급+아동발달지표 총점등급+양육환경지표 

총점등급 

〈표 3-14> 총위기점수와 동급 

평가영역 .5,.::J. 
0 1=1 

일반위기지표 

신체 
아동 

발달 
인지 

^I표 
정서 

총접 

신체 
양육 

환경 
인지 

지표 
정서 

총점 

총위기점수 

(4) 4단제 : 위기군 분류 

C 총위기가 1-4등급인 정우 저위험군; 5-6등곱언 경우 중위험끊 7-8등급인 경우 고 

위험군으로분류됨. 

C 만일 총위기가 져위험군으로 나왔다면. 일반이풍으로 시례관리하는 것을 고려함

(5) 5단쩨 : 사정결과 요약표 작성 

C 지표점수틀과 총위기접수 및 둥급을 기록 

C 그 외 향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야 할 강점과 자원 다른 시청도구나 

검시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요약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발달지원계획 양식지침 

가.발달지원계획서 

<표 3-15> 발달지원계획서 

아 동 명 

사례관리자명 

사례번호 

작성일시 

33221 

2010년 2월 2일 λ
T
i
 

m 
-
온
 

이
口
 -
미
씨
 

대상 목구및 문제 서비스목표 서비스내용 모니터링 방법 평가방법 

기첼웹|부족해흐읍 
비교적지신이있는과목 

-주2회 학습프로그램에 월1회 
사전사후 

햄혐이멜|웹I머 
하나를 선택등때 단뭔 

침여 -학습지를통한 E뭔 
탄원평가 

전반적으로학습에자신 
평가점수를높인다 

-8뭔과표탠된견학및 평가점수획인 
점수비교 

감이없음. AEE|itij -학습태도표펠 

비묘E로 ~떠필똥을 싫어 
표준체중이된다 

-매일 줄넘기를 히고， 
주1회 

아동 -토큰표획인 표준체중 
때，친구들쁨터놀림을 토큰을받음. 

-식사일지확인 여부확인 
당히고있음. -식사일지작성 

-처|중계측 

친구들에게 지주 놀림을 
효뮤명의 친구와놀이 및 

-주1회 센터의 집단 미 사전사후 

E받~~고~~ 있，7'다뀐| 집18:禮림을 학습을같이 효E 술치료침여 -월1회 통합사례회으| 소시오그램 
-주1회 외부개인상담 평가 

-뷰까 지주 기출을 등IDt -부가 알코올문제가 있 
-알코올중독검사실시 알코올상담 

얄펼중독증싱을보임. 음을 인식효H二k 
-부알코올상댐주1 회) 참여횟수 

-술을 마시고 가족흘뻐| -부가 폭력을 행사하는 一월1 호| 통합쐐|회으| 
폭력을 행사할 때가 상황을 가족이 을봐 

-기정폭력예방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족 。AA|E口프· 치리고， 피할수있다 
침여(주1 호|씩 4뀐 여부확인 

모가일을하는동안 01이 -모7~ 맴빙암의뭔빠 
-주1회 모 퇴근후개인 상담기록 

들이 방임되고있음. 영흔를이해효H二k -상담기록검토 
-모퇴근전끼지 아돔이 

상담 
-주1 호| 아동관찰 검가확토(1 관팽찰} 

센터에서보호된다 
-퇴근전끼지 01간보호 

월소득과 지원액 보다 -업과Z훌을 7뼈빼| -기켜|부직성법지도 

기타 
지출이 앓b써， 늘경제 적도록흔!C~. -가셰부 검토 및 재무곤븐| 

-주1호171계부ξ벙 획인 
소득대비 

적인어려움이 있음. -필요한 지출 영역과 Ac;〉믿Il} 지출평가 
^I훌객을쟁뼈X훌효다 

작성요령 

• 아돔명: 사례관리를 받는 아동의 이름을 쓴다 
· 사려|관리자명; 사례관리를 하는 실무자의 이름을 쓴다. 
• 문제 및 목구: 이용등록(접수) 과정과 1 차사정， 심층사점에서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여， 아동 및 가족과 
합의되고， 사례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중요한 옥구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록한다. 

· 서비스 목표 궁극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긍정문으로 아동 및 가족 중심으로 
기록효봐. 서비스 목표는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중요등써| 다루어져야 효H과. 
모든 o~돔에게 같은 내용의 목표를 적지 않도록 하며 목표는 개별 아동 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부에서 직접서비스로 제공되는 것과 외부에 
연계해서 제곰될 간접서벼스의 내용을 적는다. 누가， 어떻게 제곰할 지， 서비스 제곰 기ζ버l나 횟수도 
포합된다. 

• 모니터링 방법; 서비스가 적절하케 제공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g법을 
적는다. 

· 평가방법: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 지 적절한 평가방법을 결정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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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관리 동의서 

〈표 3-16> 사례관려 동의서 

아동명 임m 시혜관리짜명 이온순 

이용기간 2009. 12. 23. ~ 2011 12. 23. 
개입체계 욕구 톡표 셔비스 내용 

기초학습이 부족빼 학습수행능력이 
비교쩍 지신이 있는 과옥 해}를 선택 

-주2회 학습프로그램에 참여 

멜| 멀어지고 전뺀으로 확웰11 
하여 εk원 명가 접수를 높인다. 

-단원과 관련된 견학및 실습 
Z씬램| 없읍. 

아동 비만으로 신체활동을 싫어하며， 친구 
표훈체횡| 된다. 

-매일젊7털햄 렬을받음. 
들뿔터 놀림을 딩꾀 았음. -식사일지 작성. 

친펄빼| 지주 놀림을 받R며， 거의 E받명의 친구와 놀이 및 학습을 같이 -주1회 센터의 집단 마술치료 집여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 효H파. -주1회 외부개인상담 

-부-7f^1주 7흡을 뼈， 일코올 중독 
-부가 멜뚫혜가 있음을 인식햄. 

-알코올중독검사실시 

증상을보임‘ -부 알코올 상당(주1회) 
-부가 폭력을 행사핸 상활을 기헬| 

-술을 매|고 가족탈뻐| 폭력을 행사 
~~떼고피할수있다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 침여(주1회씩 

가족 할때가있읍. 4함” 
요가 일을 하는 동안 0매|들이 방입 

-2ìfo~맺뺑l 완뻐曉뭘O剛흔다. 
-주1회 요 퇴근후 개인상담 - 모 퇴근 전까지 01동이 센터에서 

되고있음. 
보호된다. 

-퇴근전까지 야깐보호 

월소득과 지원액 봐 지활| 많O써， 
- 수입과 지출을 ì~계빼 척도록 랜. -가계부작성법 지도 

기타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 

- 필요한 지출 영역과 지출액을 정하여 
-재|부 겁토 및 쩨무맨 상담 

지출효빠. 

。(그지역아동젠터와 사례관리자 및 이·동의 보호자는 서벼스 이용꿰 있어 상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합니다. 

~ 본 동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혼탤씩 보관함. 

20 년 월 일 

cc지역이동젠터’시혜판리자 : 

보호자: 

작성요령 

• 이용기감 ; 아동이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려I관리를 받게 되는 기ζ띨 기록한다 . 
• 욕구， 목표， 서비스 내용 : 발달지원계획의 내용을 적는다. 

(엔 

(앤 

, 보호자영 ; 아동의 부모나 사례관리 대상 이동의 주양육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로 따|는 않는다. 부모가 아님 경우에는 ( ) 속에 관계를 적는다. 
(예) 이순이(할머니) 

, 날인 : 서명을 하커나 도장을 찍는다. 

·rκ‘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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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모니터링 양식작성 

※ 아동 개별상담일지， 가족(연고자) 상담일지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양식 사용합니다. 

가.가정방문일지 

아 돔 멸 

사례관리자명 

방문일시 

면담대상 

가정의 물리적 

환경 

방문시 
관찰된 

아동의 특성 

주상담 

내용 

방문자 

소견 

<표 3-17>가정방문일지 

임00 사례번호 33221 

이온순 작성일시 2010년 12월 15일 

방문자 

황00(00의 어머 니) 

m으| 집은 저소득 층 밀집지역인 000동의 영구아파트이다. 00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있어서 지저분했고 이른 시간입에도 불구하고 동네 곳곳의 슈퍼 앞에서 
서닛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기에 위험스러워보였다. 
00의 집은 아파트 1 층이고 아파트 주민이 다투는 경우가 잦아서 소음공해가 있는 
편이었마. 00으| 집은 방 두 개와 부엌과 거실로 작고 아듭했으며 깔끔등꺼| 부엌살림도 

잘 정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깨끗했다. 
식탁 위에 먹다 만 소주병이 놓여있었고 담배 냄새가 집에 배어 있다. 겨울인데도 난빌멸 
하지 않아 집안이 싸늘해서 식구들이 모두 집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고 또거운 

물도 돈을 아끼느라 잘 쓰지 않는다고 했다. 가전제품 등은 낡아보였고 오래된 컴퓨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00이 쓰는 방에 책상과 책이 있었지만 불을 켜도 어두컴 
킴했다 

00의 부는 집에 없었고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다. 엄마와 같이 있는 00은 깔끔한 

모습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엄마와 채!~I관리자가 olo~1하는 동안 lV에서 하는 만호}를 
까르르 웃으면서 시청하고 하다가 만호}가 끝나자 사례관리자가 엄마와 이야기할 때 

자꾸 주위를 맴돌고 엄마 무릎에 앉아 엄마 잎을 가리는 등 빌념H하기도 했다. 

00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쁜 of이들이랑 어울리고 최근 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 친구틀과 놀다가 밤에 10시가 넘어서 집에 틀어오기도 효H각.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복지관의 방과 후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00은 집에서 글자를 써보라고 하면 손이 아프다면서 쓰려고 하지 않고， 활동을 할 때도 
다리가 아프다고 잘 안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00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 

장통을 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것에 대 
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 

산단넘}고 다소 공격적이 행돔을 요즈음 하고 있으며 학업수행도가 낮은 편이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고， 현재 어머니의 

취업으로 아돔이 방임되고 있는 듯 했다.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가 변호때야 00에게 

바람직한 변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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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방문일시 : 아동의 가정을 방문한 날짜를 적늠다. 
• 방문자 : 마동 가쟁을 방문한 담당 사려|관리자의 이름을 쩍는다 
• 면팀대상 : 가정방운 줌 아동에 관해 주로 대화를 나눈 시림의 이름과 아동과의 관계를 적는다 
• 가정의 물리쩍 환경 o탬이 사는 꽂의 주거환경을 깐략하게 E사하고 아동이 사는 집안의 구조와 
내부환경에 대해셔 키숱한다.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확인한다 

• 방문시 관찰된 01동의 특성 ; 시려|핀리지카 이동의 칩을 방문했을 때， 지역이동센터에서와는 딜러 가정메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과 말탑fI 초점을 두며， 보효자나 마를 가족원과의 역동토 파악히여 기록하토록 효봐. 

· 주상담 내용 ; 가정방운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아동의 보호자와 가정방문 연듭빼|서 주로 나눈 내용이 
부영인 지 적는다. 

• 방문자 소견 : 가정방문을 통해셔 IIfll띈 내용 중 A뼈|관리 괴정에 뺑되어야 할 핵심쩍인 내용을 기록흔봐. 

핵심 

처|견 부모님과의 대화 시 피해야할 점(삼성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업무 매뉴열， 2010) 

명명하기 
• 이렇게 하셔야돼요. • 이렇게 하세요. 
• 부보는 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의하기 • 제 설명을 이해하시겠어요? • 제가 그때 설명하였듯이 
• 잘못ôf셨어요. • 그렇게 aμ|연 안 돼요. 

판'2.f'8"~기 • 어머니의 문제는 ... • 그것은 냐쁜 방법이에요. 
•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캐묻기 •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어요. 
위협하기 • 제 제요띨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면… 

피상쩍으로위로하71 • 잘될 거예요. • 잘해 오실 거예요 . • 잘할 거예요. 

진단하기 
. o~ 어머니는 ... 단계에 계신 커예요. 
• 그 행동을 하신 것은 …가 요인인 것 같아요. 

빈정때기 
• 너무 모르시고 암}셨네요. • 잘 히씨는 줄 아시네요. 
• 여태껏 그것도 모르셨어요? • 너무 심하시네요 

핵심 

쳐답 가정방문 시 유의 점(삼성 어련이집 사회복지사 업무 매뉴멸， 2010) 

• 짧은 방문이지만 아동에 대한 여러 기"1를 질문허여 관계된 것을 모두 파g념|도록 효)cf. 
• 이OPI를 나눌 때에는 전운쩍인 용어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뺀인 용어를 사용히여 딱딱한 인상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띠뭇한 분위기로 대호}를 진행효다. 

• 지니친 농팀이나 지녀 양육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 효다. 
• 기점방문 시 시례핀al자는 예의 었고 겸손히며 교양 있는 태도를 취효H각 • 
• 아동의 보호^I까 원하는 시죠때| 가정방문을 하도록 한다 
• 아동의 보호^I에게 미리 융낙을 받이야 효H각. 
• 초기 기정방문할 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도 좋다. 
• 아동의 기족이 음료 등올 대접할 때 갑시혀커| 받아야 한다 
• of동의 가족이 가정방문을 거절효)cl면 원히는 다른 방법을 물어오，01야 효)cf . 
• 때로는 집이 01닌 새로운 징소가 도움()I 되기도 한마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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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의뢰서 

외부기관에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작성한다. 

〈표 3-18> 서비스 의뢰서 

아 동 명 임00 3456 

사례관리자명 I O[론순 

시려I번호 

작성일시 2011 년 11월 12일 

의뢰서비A 
00의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놀이치료와 00이 어머니에 때한 부모 
상담을 주 1회 의뢰합. 

지난 달{2011 년 10뭘 10일) 진다복의 친한 친구는 학교폭력메 시달리다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였다. 유서 내용에 00과 친했는데 지씬이 당하는 괴로움을 알고 

의뢰사유 서도 말려주^[ 않아서 서운하다는 내용<l[ 있었다는 시실을 알게되었다 친구의 자살 

이후 00이는 무서운 꿈을 매일 꾸다시피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격히 

말O[ 줄고 우울해하며， 흔자 멍하게 있는 때가 많다. 

의뢰기관 기관명 : 0001동상담소 담당자 ; 빅{)Q 담당자 연락처 : 02) 234--0000 

첨부내용 사려|관리 계획서 사본 

위와 같이 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체공을 의뢰하오니 협조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c。지역아동센터·시례관리자 ; (인j 

작생요령 

• 의뢰서비스 ; 외뢰하，j!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 
, 의뢰사유 ; 이동을 의뢰하는 사유를 쓴다. 가늠하면 서비스를 의뢰효때| 된 배경을 포함해셔 
외부기관의 셔비스 제공자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 등을 쩍는다. 

• 의뢰기관 . 의뢰기관영과 의뢰기관에서 of동을 담당히JlI 될 실무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쓴다 
• 첨부내용 ; 사례판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곰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면 시려|관리 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이지켜져야 효H파. 
그 외 외부 서비스제공자가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으며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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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니터령 일지 

모니터링 때 마다， 모니터링 일지를 기록한다. 

〈표 3-19> 모니터링 일지 

아 동 명 임00 뼈|번호 | 잃221 2차 

사례관리자명 | 이온순 작성일시 I 2이0년 2월 2일 

개입 
목표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겁 시려|관리자의견 

체계 내용 

비교적 자신이 -주2회 - 학습지를 통한 ff원 평가 예전에 비해 미약하지만 
있는과목 학습프로그램에 70점 다른 고변에 대해셔도 문제를 

하나를선택하며 참여 -지난달보다접수가 풀어보고자하는의목을 

단원 평가 -단원과관련된 오르자학습 프로그램 중 나태뀌는 등 흘미를 보이고 
점수를 높인다. 견학및 실습 적극적으로 질문에 때답을 있음 

of동 하는 묵습이 자주관찰됨 

한투명의 친구와 -주1회 센터의 - 통합시려|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놀이 및 확습을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에서 분노틀 자주 공격적으로 냐타내거나 

같이한다 합여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A~71중심적인 사고틀 하는 
-주1회 외부 줌화쩔감을표현했다고 모습이 많이 감소 

개인상담 보고됨 

-부가알코올 -알묘올중독 -3치례 상당끝에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있음을 겁사실시 알코올중독겁사를 기족.21 시죠빼 맞춰줄 수 

인식한다. -부알쿄올 실시하였으며，중독으로 있능 기관을 다시 알아보of야 
-부가폭력을 상담(주1 회) 진단되었는데，부가 할것임 
행시하는싱황을 -가정폭력예밤 받아들이지 않고있음 
가족이 알아 프로그램칩여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은 
i떼고l 피할 (주1회씩 가족과 기관의 시간 조절이 

수있다. 4주깐) 어려워 진행하"AI 못하고 

가족 
있음 

-요가아돔빙임의 -주1회요퇴근후 - 오의 퇴근이 계속 늦어서 -오가 계속 퇴근이 늦어지면， 
환|빼영향을 개인상담 상담을 전행하^I 못하고 혹시 토요일에 상담1>1 
이해한다. -퇴근전까지 있음 기능한지 초정이 필요함 

-오퇴근전까지 야간보호 - 아돔은 센터으| 야깐 보호 
뱉이센매{써 시E뻐| 적응하여 

보호된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다른친구가 
귀가하는 장면에도 어투운 

표정을 짓지 짧11 됩 

기타 
-수입과지출을 -가계부 작성법 - 모의 퇴근이 계속 늦어서 -모가 계속 퇴근이 늦어지면， 
가계부에 지도 지도할수있는시간을 혹시 토요일에 가능한지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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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일 
목표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 시려|관리자의견 

체계 내용 

혀도록한다. -가계부 겁토 및 갖지못함 일정 초점이 필요함 

-필요한지출 재우관리 상담 
영역과뽑!을 
정히여지출 

한마 

l유지 口재사정 口서비스 계획 수정 

모니터링 결과 종햄견‘ o~돔과 o~돔의 부에 대해서는 계획된 서t:t[스가 적절때| 진행되고 있으나， 
모는 직장 퇴근시L씨 늦어져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모에게 계속 연락를 주면서 
관심을 기질 수 있도록 하면서 모으| 일정에 맞춰셔 조정할 필요카 있음 

차기 시혜회의 
2010년 3월 2일 

예정 일자 

작성요령 

· 점검개요 ; 몇 번째 모니터링인지 차수를 기룩한다. 

• 옥표， 서비스 내용 : 발달지원계획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인다. 

• 서비스 점컴; 발달지원계획서의 계획대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지， 아래와 같븐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 겨|획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의 여부 

- 겨|획된 대로 변호}가 일어나고 있는 지의 여부 

- 외부 서비스제공자와 01돔 및 카족 깐 초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 

- 계획된 횟수， 시간이 적절한 지의 여부， 등 
• 시려|관리자 의견 ; 서비스 점검 결과에 대한 시려|관리자의 의견을 기록효H과. 특히， 계획대로 

진행되지 옷하고 있다면， 운제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지와 관련한 내용쩌| 

초점을둔다. 

•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빌달지원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재사정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 표시한다. 

- 유"^I: 계획단계에서 작성한 서비스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표시효H과. 

- 재시정 : o~돔에게 새로운 환경 변화 및 욕구가 발생했을 경우쩌| 표시흔때. 단， 장기 시려| 

관리의 경우 지속적인 쩨사정이 필요하며 이는 약 3개월-6개월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서비스 계획 수정 : 발달지원계획을 수정해야 할 만한 변호}나 상황이 발견되어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흔H파. 

• 종합의견 : 오니터링 컬과를 종합하여 향후 어떻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좋을 지와 관련한 

사려|관리자의 의견을 기룩한다. 

• 차기 시려|회의 일자 ; 다음 사례회의를 언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러 상황과 관계자 

들의 일점을 고려하여 회의 일자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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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종결양식작성 

가.평가보고서 

<표 3-20> 평가 보고서 

아 동 명 입00 사례번호 

작성일시 

33221 

사례관리자명 이온순 2011 년 11 월 20일 

1) 목표달성 정도 

o~동 가족 기타 

비교적 자신이 있는 과목 - 부가 알코올문제가 있음을 인식흔k파.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에 

5-「프-효L‘-
하나를선택하여 단원 평 - 부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족01 

적도록 한다. 
- 필요한 지출 영역과 지출 

가접수를높인다.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다. 
맥을 정하여 지출한다. 

사회 과목의 단원 평가 
-부가 알코올중독 검^I를 받았으며， - 가계부를 비교적 상세히 

점수가 50점에서 %점으로 
4회의 상담을 받았으나， 자신이 작성함 

평가 
높아짐 

중독임을 인정하지는 않음 -과도한 외식비와 통신비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은 4주간 지출을 줄이고 매월 고점 
받잊셀q， 최근 경미한 폭력이 빌생함 지출을계획함 

-모가 아동방임의 문제와 영흔별 
E-「표4효L 

표준체중이 된다. 
이해한다. 

2 -모 퇴근 전까지 0탬이 센터에서 
보호된다. 

-모는 아동의 비만과 낮은 학업성 

평가 45kg으로 표준체중이 됨 
취가 방입의 결과임을 이해함 

-0볕이 믿} 토|근 전까지 안전래| 
야간보호됨 

E-1표4교L 한두명의 친구와 놀이 및 
3 학습을같이 한다. 

평가 
소시오그램에서 지환이와 
싱호 7 Þ，가운 시이임이 획인됩 

작성요령 

• 목표 ; 발달지원계획의 목표를 복사하여 붙인다. 
• 평가 ; 발달지원계획에서 계획했던 내용과 방법대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주관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21 사흰 사후 결과|있는 경우 결과지 혐부) 

측정도구 

사회 단원평가 

소시오그램 

작성요령 

사전검사결과 

50점 

결과지 참조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사후검사결과 

80접 

결과지참조 

• 측정도구: 발달지원계획서를 수립할 때 계획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면， 측정도구의 이릅과 
측정결과를기룩한다. 

, 사전검사결과: 시혜판리 서버스 제공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 사후검시결과 사려I관리 평가 과정메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철과를 기룩한다. 

31 개입 펀후 위힘도 사정 명가 

구분 
개입전 개입후 

쩔카 
위험항목 수춘 위험도수흔 

모가 챔인일과 야간 식당아르뼈|트를 때느라 
아동의 끼니에 신경을 쓰지 옷하였으나， 아돔이 

양육환경지표 
고 저 

매일 출넘기를 하고， 식사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신체건강영역 모가 아동이 야간보호되고 모가 방임의 영향을 

이돔관련 이해하면셔 아동의 식생활에도 신경써서 표준 

위험도 체중이될 

보가 부재 시 1v를 보고 인터넷으로 케임하능 
발달지표 

고 저 
많아셔 학습에 대해 전혀 표냄이 없었으나 야간 

인지언어영역 보호되고 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에 관심을 

가'^I게 되었고 책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읍. 

가족·환경 
일반 

부가 알코올문쩌|를 인정히'^I는 않았으나 음주 후 
관련 

위기지표 
고 종 폭력은 감소하고 있음， 지속적인 판찰이 필요한 

위험도 상태임. 

작생요령 

• 개입 전-후 위험도 사정 평카 : 사정 단계에서 심층사정을 통해 확인된 위험도 수준이 변화 
하였늠 지 다시 같은 도구를 통하여 위험도가 변화하였늠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개입 전 우|험항목 . 사정 단계의 심흥사정 양식에서 관련 위험도 중 ‘주의 요망’ 또는 ‘있음’， 
‘고’에 표시가 된 항목일 경우 해당 영역을 기록한다. 

• 깨입 전 수준 : 사정 단계의 심츰사정 양식에서 위험항목의 수준을 그대로 기입흔k파 . 
• 깨입 후 위험도 수준 ; 심흥사정 양식을 다시 사용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입효H파 • 
• 평가 : 개입 후 위험도 수춘의 흥감 결과와 관련한 구처|척 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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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생태도 개입 전-후 비교 

개입 전 

.: CT(client) : 참여자를 의미함 

작성요령 

개입후 

• 생태도 개입 전-후 비교 : 가촉이 가진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었는지 생태도를 통하여 비교 
하여 평가한다. 

• 개입 전 ; 사례관리 서비스틀 제곰밭기 전， 카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자원의 흐름을 
표시하여 생태도를 그린다. 

• 개입 후 ; 사례관리 평가 과정에서 가족01 가지고 있는 지원들과 자원의 흐름을 표시하어 

생태도를 그린다. 

5l 사례관리 명가결과 

1 민 째사징 후 일납!-O~동 사례관리 디 심흥재사징 후 집중지원아동 시례관리 유지 
l 종결 口 유지 디 서벼스 계획 수정) 디 의뢰 

사유 ‘ 아돔의 이사 

작성요령 

• 평가결과 : (1)부터 (매까지의 평가 응씩메 기록된 내용해| 기초하여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표시한다. 

• 재사정 후 일~fol동 사려|관리 : 칩종지원01동 시려|관리에서는 발달지원계획 시 수립되었던 목표를 
달성한 경우 평가결과011 째시정으로 표시하고 이후 재사정을 통하여 일~fol동 시려I로 표12-1된다 . 

• 심흥재사정 후 집중지원이돔 시례표12-1 유지 ; 빌털지원계획을 수정해야 할 E벌 중요한 변호}나 
상횡01 발생된 경우， 심층AI정을 대| 승뼈 계획을 수정한 후 칩중지원아동 A빼관리를 계속효봐 . 

• 종결 : 집중지원아동으로 시례관리를 받던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냐 키타의 이유로 지역 
01돔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짧fI 되었을 때， 종결 표시한다. 

• 의뢰 :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에 사례관리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에 표시흔!C~. 
• 사유 : 평가 결과를 결정하게 된 시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기록한다. 

·l"R..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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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결보고서 

〈표 3-21> 종결보고서 

아 돔 명 | 임00 
시려|판리자명 | 이온순 

사려|번호 

작성일시 

33221 
2011 년 12월 2일 

1l 종곁유명 

1. 셔비스 목표달성 민 서비스거부 및 포기 n 이용종료 디 졸업 
口 기타 ( 

20 

작성법 

• 종결유형 : o~돔이 집중지원 사려|관리 서비스를 종결하게 된 사유를 표시한다. 
- 서비스 목표달성 . 서비스 계획시 수립되었던 목표를 달성해서 집중지원 시려I관리를 종결 
하고 일반이동으로 사려|관리하게 된 경우 표시한다. 

- 서비스 거부 및 포기 : 아동 또는 가족이 집중지원 사려|관리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때 표시한다. 

- 이용종료 : 집중지원 사려|판리를 받고 있던 아동이 이사 및 다른 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된 경무 표시한다. 졸업은 제외한다. 

- 졸업 : 니.0 1메 따라 상급학교에 진학하;7 1 때문에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않게 되늠 
경루찌| 표시한다. 

- 기타 ; 종결유형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려|관리가 종결 된 경우 표시효k파. 단， 종결 
시유찌| 대해 간략히 기록효봐. 

• 종결일 ; 종결한 날짜틀 적늠다. 

21 개입효과 

아동의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며， 야간보호 동E뻐|도 적응을 활하고， 표준체중이 

변화 
되어 또래 관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한 친구를 갖게 되었으며， 
이 친구와 놀이와 확슴활동을 자주 같이 하고 있다. 

개 
개별 상담을 통하여 of동방임의 영향을 이해하게 되고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습득하며 귀가 

입 
카쭉의 후 가정에셔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으등며의， 주말에도 of통과 함께 다양한 활통을 하고， 균형 

효 
변화 있늠 식가를 제곰하고 외식을 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히였다. 부늠 아직 알코올 

과 중독을 인정하지 많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횟수와 정도를 줄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기타 
가계부를 지속척으로 기룩하케 되었고， 이를 톨해 수입과 지출을 계획척으로 하커| 되었다. 

변화 

작성법 

• 깨입효과 : 평가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려|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변호}된 내용을 
of동， 가족， 기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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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합평가 

모의 무관심g로 인한 아돔의 방임이 운제가 되었던 사려|로서， 사려|관리에 효빼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집중지원아동으로 사려|관리 된 이후 
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동의 긍정적인 변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01사를 앞두고 
있어서 디디지역o~동센터에 의뢰를 하여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성볍 

• 종합평가 ; 집중지원01동므로 사례판리함므로써 나타난 전반적인 변효}를 확언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처|크 종합평가에 포협될 수 있는 내용 

• 이돌을 둘러싼 환겹 체계 싱황 
• 서비스 제공 기간 톰안 of톰과 가족의 태도(핀점차이 포함) 
• 아돔의 종결， 의뢰， 사후관리에 따른 소견 
•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어야 할 부분 
• o~동의 깅첩， 2펌 및 지립의지 

• 기타 

41 의뢰 

의뢰기관 및 담당자 의뢰내용 

의뢰 의뢰키관 : 디민 트림스타트 
담당자명 : 김。。 사례관리자 이사 갈 지역의 I림스타트센터에 사례관리틀 의뢰 

연락처 .*.-.... -.* .. 
작성법 

• 의뢰 : 지역아동엔러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하고 다른 기관에 아돔으| 시려|관리를 
의뢰하는 경우에 기록한다. 

• 의뢰기관 및 담당자 : 으|뢰할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기룩한다 . 
• 의뢰내용 ; 타 기관으로 의뢰할 때 의뢰 할 내용을 기록한다.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핵심 

쳐|크 의뢰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 아돔의 인적사항 

• 서비스를 의뢰히커| 된 아돔의 욕구 및 문제 

• 지역이동센터에서 제공했던 서비스 내용 요약 

• 의뢰하는서비스 내용 

• 시려관리자소견 

51 사후관리계획 

사후관리 

작성법 

담당자 

이온순 

사후표년| 내용 

전호}틀 통하여 변호}유지 확인 

• 담당자 ; 사후관리를 수행할 사려|판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쩨짧 지역햄헨터 A뼈변려 

사후관리 주기 

3개월 ~격으로 2회 

•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내용과 방법을 기록한다. 아돔과 가족이 종결 이후 변화를 유지 

하고 있는 지， 문제가 째발생활 카능성이 있는 지 등의 내용을 머떻게 확인할 것인지 계획 

하여 간략히 적는다. 

• 사후관리 추기 :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접촉할 지 표시한마.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2회，’ 혹은 ‘6개월 동만 매월 1 일， 6회’ 등으로 척는다. 

핵심 

쳐|견 사후관리 내용의 예 

• 정기적인 전략 이메일， 기정방문， 지역아동센터 내방을 통한 아동상담/부모상담 
• 지원 활용모니터링 

• 의뢰된 기관 또늠 협력 기관과 모니터링 진행 

• 문제 빌생 시 시례관리 체계， 자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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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후관리보고서 

〈표 3-22> 사후관리보고서 

아 동 명 임00 시려I번호 33221 

사례관리자명 이몬순 작성일시 2012년 3월 2일 

퇴소(종결)유형 
l 서비스 목표 달성 口 서벼스 거부 및 포기 口 퇴소 디 졸업 
口 기타( 

퇴소(종결)일자 2011 년 12월 2일 

방법 내 용 

00븐 여전히 체줄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 이외에 최근에는 국사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 친구도 2-3명으로 늘어났고 집으로 데려오기도 한다고 합. 부의 

모와 알코올 문제늠 여전히 꿀칫거리인데， 입원치료나 거주치료시설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효}통화 하여 사례관리 동ε뻐I 상담를 받것펀 알코올상딩센터 상당원에게 획인해보도록 권유함. 

사혜관리 동안의 변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지·격려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첩. 

향후 계획 부의 알코올 치료 여부 확인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5장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기타양식 

가.내부사례회의록 

아 동 명 

사례관리자명 

참석자 

슈퍼바이저 

<표 3-22> 내부사레회의록 

임00 사례번호 33221 

이온순 작성일시 2011 년 04월 02일 

성명: 0100 직우|‘ 사례관리자 

| 성명: 정00 직위‘미술치료사 

성명: 박üO 직위: o~돔복지교사 

성명; 부비)0 직우1: 센터장 

성명: 박üO 기관명 및 직위: 센터장 

〈임00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 설정〉 

주요문제 1 : 기초학습이 부족하여 학습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학습에 자신감이 없음. 

센터에서나 집에서나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에 숙제도 가끔 안한다. 

가정에서 부의 알코올과 모의 밤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더불어 기존의 센터에서의 학습 표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 이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각 단원과 관련된 견학이나 실습을 하도록 

한다. 

사례회의 개요 | 주요문제 2: 비만으로 신체활동을 싫어하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핸 있음 
집단따톨림 수준입 

결정사항 

차기 회의 

(예정) 

현재 120cm으| 키에 60kg으로 보기에도 거북할 정도의 비만이다. 센터에서도 

거의 구석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며 야외 놀이를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 친구 

들은 00을 자주 놀리고， 놀리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축구나 줄넘기， 달리기 

등을 검토하여 그나마 혼자 할 수 있는 줄넘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파악되어 매일 줄넘기를 하도록 함. 줄넘기를 하면 토큰을 주고 토큰을 모아서 

달란트 시짙뻐|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함. 미술치료 활동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보도록 합. 

- 주2회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 매일 줄넘기를 하고 20번부터 시작해서 매일 5회씩 증가하여 20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주1 회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도록 함. 

일시 : 2011 년 6월 2일 (오후 1 :30 ~ 3:00) 
장소:0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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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 참석자 ; 써|회의 당일 참석한 쿄사 및 쿄죄원등 그 외 칩여I까 누구민^I 기록혼빠. 
• 수퍼바이저 : 참여자 종 사혜회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기쩍 관접에서 수퍼비전을 제공해준 사람을 

기록한다. 

• 시려|회의깨요 ; 사례판리의 진행과정에 따라， 사정 내용을 겁토하거l-K아동 및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아동 및 가측의 강점 및 자원 파막 등) , 사정 내용에 기초하여 어떻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능 것이 좋을 지， 수립된 셔비스 계획이 적절한 지 ，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하케 제공되고 있는 지 변화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지 집중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 

해도 좋을 지 등쩌| 판한 내용을 참석자틀이 논의하도록 하고 아동별로 논의펀 내용을 요믿범}여 

기록한다. 

• 결정사항 ; 사례회의 컬과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차키 회의 일정 : 차기 사례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술한다 

핵섬 

처답 내부~l혀l팬 회의 일정 

내부시려|회의는 격주， 혹은 매달 특정 요일， 특정 시E때|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개 

최하는 것이 t:l 1람직하다 가능히면 집중지원 시려|판리 of동의 경우， 내부시려|회의를 통해 전체 

고냉을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끼 때문이다. 

·R파k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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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합사례회의록 

〈표 3-23> 통합사례회의록 

아 동 명 진00 3456 

사혜판리자명 | 이온순 

시혜번호 

작성일시 2011 년 02월 02일 

성명: 이온순 직위:사회복지사 

참석기관 I 성명: 정00 직위:미술치료사 

및- 참석자 성명. 박00 직위:놀이치료자 

슈퍼바이저 

성명: 유{)O 직위:임상심리사 

성명: 빅00 직위:센터장 

기관명 및 죄우1: 시설장 

지난 달 00이는 동생과 함께 학교 등꽂길에 갑자기 달려듣 치에 치여 동생은 

크게 다치고 00이늠 팔에 콜절상만 입늠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후 이후 00 
이는 무서운 꿈을 매일 꾸cþ시피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읍격히 밀이 줄고 

우울해하며， 혼자 멈하게 있늠 때가 많았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00이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00이를 인근의 

아동삼담쇄| 의뢰하였고 아통상담소에서늠 심리검^~와 놀이평가를 한 결과 

00이의 현제 싱황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센터에셔는 m이의 

써|회으| 개요 | 위급한 상웰I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대처핸 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지역내의 
00아동상담소에 00이는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놀이치료를 

주 2회 받게 되었다. 놀이치료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난 현재 00이늠 심리검사 

결과 이전보다는 안정되어있고 0001의 우울갑과 일시적 함묵증상은 다소 

완화되어서 집에서늠 가족과 일상생활 대화를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00의 부모가 치료에 협초적이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어， 00이를 위한 놀이치료를 위한 바우쳐 자원연계가 시급하며， 

잠정적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또한 필요하다. 

。。이가 지속적으로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결정사항 |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한다. 

차기 회의 | 일시: 2011 년 02월 14일 (1 :30 ~ 3:00) 
{예정) 장소 o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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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아동 급식 개요 

0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종합적인 이동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급식을 운영한다. 

。 지역아동젠터에서 이·동에게 양칠의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0 지역아동젠터의 급식은 빈곤과 디양한 가족형태， 사회적 지지 정도를 뛰어넘어 아동의 

성장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전달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목적 

아동급식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연령 및 대상 

가. 지원연령 

o 18세 미만의 아동{이동복지법 제3죄 

0 다만; 18세 이챔1 경우어l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0많을 포힘하며， 18세 미만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나. 지원대상 

0 디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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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기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기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햄 

@ 보호자가 정애인복지법 쩌U조저뼈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벼 130%이하 

가구의 이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둥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샤 사회복지샤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히는 이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쩡한아·동 

※ 마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o~동이라 할지라도 급어지원기준에 적합히여 위원회의 판단{)I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히71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돔인 경부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o 지역아동젠터， 사회복지관 둥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메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우|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제외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훈(이동복지법 시행큐칙 제24초 판련) 

〈급식위생〉 

(1) 급식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E띈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 
여야한다. 

(3) 전염성질환l 효}농성창상 등을 까진 지는 이동의 식사를 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늠 경우에늠 척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m.‘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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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체계 

~많급식 지원체계 

굽식전달체계 관리운영 체계 발견체계 

지역내전달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 직접급식 

행복e음시스템 

• (융면·됨급식지원 적협여부; 계속 
지원 여부 등 변동시항 적용·관리 

• (시·군·귀중복수급괜 및 대싱차 
선정 등서비스제공 

지역사회 등 

• 반상합 이￡ 복지관， 종교 
기관등 

·아동및보호자 

• 공무원 팀엄교.새 째복X싸 
이·통반장등 

• 민간기관 

• 지정음식점 

• 결연이웃주민 
대싱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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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기준에 적협한 아동 
• 추천아동 

• 긴급지원이동 - 도시락배달 

-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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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이동조사및 선정 

• 급식메뉴저검 및 보완 

• 지원봉샤 모니터링 활동 

• 급식단객 소요재원확보 

·추진상황점검및개선등 

※ 읍·면·동주미센터 신청서 제출 

• (읍·면·됨급식지원 적협여부， 
계속지원 여부재관정 등 
했 읍· 면·동주미센터 신청서 제출 

• (시·균귀대싱차 선정 및 결과 
통지등 

• (시·되살태김검 및 램수렴 등 

• (시도·지역교육청)협조 등 

• (복지뷔지침，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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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급식단71는 1식당 3천원 01상으로 하되 지원대상 01동 쉰 급식전달방법 등에 띠라 여싼 범위 

내에서 ‘이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급식유형별 단가 및 전체급식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0 빨봉λl인력 등이 지원되늑참여챔 집단급식쇄1 대한 급식단71를 탄력적으로 조정챔. 

0 민간업체(식당， 도시랙를 통한 급식의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쟁1 71능하다. 

0 지방재정01 가능한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싱어 가능하다. 

0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쇠사회복지관， 

지역아동젠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연료비， 도시락·부식 배송료 조리종시자 

건강진단 비용{연I 회， 보건소 이횡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단，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급식 조리를 할 경우 별도 인건비 지급 불가 

※ 급식 조리 및 배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 이외에 식기류， 주방:7 1자꽤 등 

비소모성 물품류 취득 비용으로는 급식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식자재비 상승에 따라 급식비 절감방안 강구 : 예) 조리업체를 선정하여 다수의 지역아동 

센터에 급식 공동 납품，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등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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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회계 

가. 예산편성 

급식비의 세입과 세출은 아래의 표와 같이 편성한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시에도 계정코드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저장하여 사용한다. 

[급식비 편성] 

세입 세출 

관 등t그L E-E-1 세목 관 등C그L E-「프 세목 

보조금 보조금 
경상 급식비 

사업비 사업비 급식사업비 급식사업비 
보조금 보조금 

나. 지출과정 및 증빙서류 

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는 회계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급식제공과 관련된 

각종 법정서류를 참조 서류를{부록 활용서식 10번~13번 참죄 구비해야 한다. 

다. 급식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 

[급식비 지출 가능 항목] 

구 분 도C표3 

。 급식비 지원단가으1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출가능 
지역아동센터 등)으|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부식 배송료， 조리종사자 건강진 

단비용(연 1 회， 보건소 이용)등으로 사용가능 (지자체별 o~동급식위원회의 승인 후 

카능) 

。 급식 조리 및 배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비용 이외에 식기류， 

지출불가 
주방기자재 등 비소모성 물품류 취득 비용으로는 급식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지역아돔센터 종사자가 급식 조리를 할 경우 별도 인건비 지급 불가 

(2이 3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급식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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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0 지역아동센터는 0빼법규를 준수뼈 위생 및 영양괜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급식소 관련 법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는 법규]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의무 

- 모든 급식소에서는 조리 저장 운반을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해야 하며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1식품위생법」 제3조). 

- 1식품위생법」저13조저13효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 
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한다.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표띤|를 철저히 효H파. 
@ 식품 등의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음식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며 육류·어패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집단급식소만 해당하는 법규] 
。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 의무 

- 1 회 50명 이ε때|게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꼭 해야 하며 of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식품위생법」 저188조저11 항') . 

-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51 조， 제52조)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1식품위생법」 제88조제2햄. 
- 조리한 식품의 매호1 1 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배-18

0

C 이해에 따라 144시간 
(6일) 이상 보관할 것(1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 

。 건강진단의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1식품위생법」 제40조 
저11 항) . 

- 정기건강진단은 연 1 회를 받으며 건강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1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 원산지 표시 의무 

-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한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초저13항 및 「농수t멸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초저15항') . 

- 대상품목 ; 쇠과1， 돼지고기， 닭과1，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저13조저15항') .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 천만원 01하으|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한다(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저19조) . 

’fI~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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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영양관리 

0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준용히여 이동급식사업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특히，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이동급식위원회(시·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식품 구매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시장조시를 통해 구매하고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 

용기 훼손여부 등을 획언하도록 하며， 식품 검수 및 보관괜1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 영양관리는 현행 학교밝l 영잉=71준을 준용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영잉=71준을 이동급식 

위원회(시·군·귀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 영양기준]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숨 철 

에너지 단백질 (R.E.) (님|타민 B1) (님|타민 B2) (mg) (mg) (mg) 
구분 학년 (mg) (mg) 

(kcal) (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링 필요량 섭취량 필요링 섭취랑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링 

-흐」드。 
534 8.4 97 134 0.20 0.24 0.24 0.30 13.4 20.0 184 234 2.4 3.0 

1-3학년 

남자 
~õ 

4-6학년 
634 11.7 127 184 0.27 0.30 0.30 0.37 18.4 23 .4 184 267 3.0 4.0 

중학생 800 16.7 167 234 0.34 0.40 0.44 0.50 25.0 33.4 267 334 3.0 4.0 

고등학생 900 20.0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õ 
500 8.4 90 134 0.17 0.20 0.20 0.24 13.4 20.0 184 234 2.4 3.0 

1-3학년 

여자 
-」」;- I。=

4-6학년 
567 11.7 117 167 0.24 0.27 0.27 0.30 18.4 23.4 184 267 3.0 4.0 

즈C그하 ---， λ ~그 667 15.0 154 217 0.27 0.34 0.34 0.40 23.4 30.0 250 300 3.0 4.0 

고등학생 667 15.0 167 234 0.27 0.34 0.34 0.40 25.0 33.4 250 300 4.0 5.4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굽식법 시행규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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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운영 

급식 운영의 개요 

0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이용해야 한다. 

0 식단에 띠라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고 맛있고 영양적으로 조리히여 적정량을 배식하 

도록한다. 

0 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여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급식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 과정] 

식단결정 

0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결정하는 것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가장 기본 

적이며 중요한 단계이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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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단작성 또는선택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흥배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 

아동젠터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선뢰할 만한 식단을 선택하여 이용 

하도록 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올 변경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 

하게 식단을 변경하여 이용촬 경우에는 다·음 시항을 고려하여 변경한 후 영양사의 

자문을받도록한다. 

* 영앙사가 작성한 식ε띈 아동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신뢰할 만한 식단 제공처] 

식ξ띨 직접 작성하:7 1 어려룰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 등에서 제곰하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하도록 효!cL 

0 지 역아돔센터 중앙지원단(h야p:IIW'MN. icareinfo. inf이 
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바p://www.ccfsm.or.kr) 

。 보육정보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 지역 학교의 급식식단 

나. 식단 변경 방법 

0 선택한 식단의 음식 중 지역아동젠터의 실정에 맞게 음식 종류를 일부 변경히고자 할 

정우에는 변정힘자 히는 음식과 주재료가 같은 식품군에 협1는 음식으로 해야 

한다. 

[식단 변정을 위한 음식 예] 

식품군 읍식예 

곡 류 쌀밥， 현미밥， 잡곡밥， 수수밥， 기잠밥， 조밥 등 

고기 • 생선 • 껴|란 • 콩류 
제육묶음， 돼지갈비l 불고기. 닭묶음탕. 고등어조림， 계란찜 l 
두부구이 듬 

채소류 시급치나물， 콩나물， 가지묶음， 호박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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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λ까 작성한 식단을 변정뼈 챔하고자 할 정우，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혜되，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1) 영양 

。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제공하도록 한다. 

。 고기·쟁선·계란·콩류 음식을 최소 한 가지 포함시킨다. 

。 채소류 음식을 최소 한 가지 포함시킨다. 

。 가능하면 후식이나 간식으로 우유 및 과일을 제공히는 것을 권장한다. 

。 화학 조미료의 사용을 최소회환다. 

2) 식품의 다양성 

U 같은 식품을 한 끼 식사에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조리법의 다양성 

。 구이， 찜， 조렴， 봄음， 무침 등의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한다. 

。 잭， 형태， 음식의 배열 등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식단이 되도록 한다. 

3 한국 전통음식(예: 된장찌개， 빈대먹， 호박죽， 약적， 식혜 둥}을 지주 이용한다. 

4) 계쩔식품의 활용 

。 신선하고 영양소도 풍부하며 경제적인 계절식폼을 활용한다. 

。 명절과 절기에는 특별식을 포함한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6장 지역아동센터 급식 

l1p"'_ 간식 

。 of동은 하루 세끼의 식시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깐식을 제공하기를 

권장효!C~. 

。 깐식으로늠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늠 과일， 곡류， 

유제품 등이 적당하고， 저 영양인 스댁류와 음료류， 라면류 등븐 쩍당하지 않다. 

。 이돔에게 깐식을 제곰할 때늠 영양표시를 확인하며 나트륨이나 당이 쩍은 깐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다음 끼니 식사쩌| 영흥i을 주지 않능 범위에서 제곰해야 한다. 

[간식으로 적당한 식품] 

식품명 열량(kcal) 

바나나 1개(110g) 80 

딸기 10알(200g) 70 

굴 1개(100g) 42 

과일 포도 1/2송01 (126g) 60 

사과 1/2개(150g) 57 

키위 1개(1009) 54 

수박 1쪽(250g) 60 

식빵 1장(35g) 113 

인절미 3개(5Og) 108 

곡류 고구마(中) 1개(140g) 179 

감'^K中) 1개 (100g) 65 

옥수수 1/2개 (60g) 73 

흰 우유 1팩(200ml) 120 

투유 1 팩(200ml) 118 

유제품 요구르트 1병 (65ml) 42 

치즈 1장(20g) 62 

요플레 1개(100g)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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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구매 및보관 

0 식단을 결정한 후에는 식단에 맞춰1 식품을 구매해야 하며 검수를 철저히 뼈 양질의 

식품이 납품되도록 한다. 구매한 후에는 식품의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하며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품 보관이 필수적이다 

가.구매 

1) 구매계획 세우기 

0 창고의 펴나 저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식품을 구매한다. 

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절별 식품을 구매한다. 

0 식품별 저장기간， 보관창고 냉장고나 냉동고의 공l 등에 띠라 구매 OJ을 조절한다. 

[식품 구매 빈도] 

구매빈도 식재료종류 

매일 우유 및 유제품， 투부， 상하기 쉬운 채소류(버섯류 등)와 과일류(딸기 등) 

1~3일 채소류 및 과일류， 육류， 생선류 

1 주일 계란， 저장 가능한 채소류(당근， 양파， 감자 등) 

1 개월 건조식품(해조류， 건버섯류 등)， 조미류， 고추장， 된장， 주식류 및 잡곡류 

2) 식품 구매 시 고려할 점 

0 품질이 나쁜 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한 

식품을선택한다. 

0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 식품을 구매할 때는 ‘냉장어 필요하지 않는 식품→과일 및 채소류→맹장이 필요한 

가공식 품 r괴 류 r어패류’ 순서로 구매하고 급식소에 도착해서는 반대의 순서로 

냉장고에 넣는다. 

’ lt‘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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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검수 

。 검수란 구매한 식품의 품질， 신선도 청절도 수량， 중량 등이 적합한지 판란하여 식 

품을 사용할지 교환 및 폐기할지를 철정하는 과정이다. 

。 구매한 식품은 냉장작품， 냉동식품， 과일 및 채소류， 가공식품의 순서로 검수하고 곡 

류와 과일 및 채소류는 원산지， 어육류와 7냄식품은 유통기한이 동l되어 있는지 

반드시 획언한다. 

。 검수가 끝나면 외부포장을 제거한 후 바로 초리를 시직하거나 보관 시설로 옮긴다， 

다.보판 

0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 회사마다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 표시사항을 확 

인히여 표시사형에 맞게 보관한다. 

。 유통기한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제품을 개봉한다. 

o 제품을 사용한 후 남은 정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여 보관한다. 

[식품별 최적 보관 온도] 

구분 식째료 최적보판몬도 

주식류 쌀l 보리쌀，밀가루 15~25'C 

육류 쇠고기，돼지과 
냉장상태: 5'C 

냉돔상태: -18'C 이하 

어류 고등어， 삼치， 꼼치 등 
냉장상태: 5'C 

냉동상태: -18'C 이하 

엽채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l 상추， 씻은상태:5'C 

콩나물등 자연상태: 15-25'C(서늘한 곳) 

근채류 무， 양파， 갑자등 
씻븐상태:5'C 

자연상태: 15-25'C(서늘한 곳) 

조띠료류 
칸장， 된장， 고추장 

15-25'C(서늘한 곳) 
참기름， 고춧가루， 식초 

(자료: 식품의믿밸안전청.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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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보관방법 

0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지며 서늘한 곳에 식품을 보관한다. 

0 대용량 식품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식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한다. 

。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하고 먼저 들어온 것 먼저 시용{선입선휠한다. 

0 외포장지 제거 후 보관한다. 

0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은 즉시 폐기한다. 

2) 냉장·냉동고 보관방법 

。 냉장고는 0"J50C, 냉동고는 -18 0C 이하로 온도를 유지한다. 

。 찬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보관 용량은 70% 이하로 유지한다. 

0 외포장지 제거 후 보관한다. 

0 먼저 들어온 것 먼저 사용{선입선휠한다. 

。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히고 덮개를 덮어 보관한다.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구분 보관한다{예: 날 음식은 하단， 익힌 음식은 상단 보괜 

어육류는 하단， 채소류 및 가공식품은 상단 보괜. 

。 해동한 음식은 재 냉동하지 않는다. 

조리 

0 아동에게 제공히는 급식은 영양적으로 우수 할 뿐 아니라 맛있고 안전해야 한다. 

0 조리원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 전반적인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조리원은 이동이 급식을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괴 조리 후에는 지속 

적인 안전한 급식을 위해 시설·설비 및 집기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 . 

• 1.1l.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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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리 전주의사항 

3 조리원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관한 

형폭을 검진하도록 헨t.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적 의무시형이므로 변띈시 준수허싹 헨t. 

。 조리원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언하고 건강상 이싱헤 있올 경우{셜샤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싱j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0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에는 식중독이 우려되므로 완치될 때까지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 조리실 내에서는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나. 식품의 전처리 

11 식품의 천처리 시 주의사항 

。 전처리는 조리 전에 식품을 다듬고 씻고 용도에 맞게 자르는 작엽이다. 전처리 중에 

식품 간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다듬기 직엽 시에 캘 도마는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효l여 용도별로 

알맞게 사용한다. 

21 해풍 

。 해동 시 냉장 해동， 흐르는 물에 의한 급속해동，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해똥을 권장 

하며 해동한 식품은 즉시 사용한다. 

。 상온 해동， 첨수 해동은 하지 않는마 상맨 식폼을 오래 뱅l하거나 식품을 넣어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미생물 수가 증가히여 식품의 품질이 저히될 수 있다. 

。 해동한 식품은 다시 재 냉동하지 않는다. 

。 국거리용 고기나 쟁선은 해동과정 없이 냉동상태로 사용 기능헬f. 

31 셰척 

。 뽑을 한 개의 성크대에서 제척효}는 청우 채소류→육류팩때휴→가금-휴닭; 오리 등) 

순으로세척한다. 

。 식품 세척 후에는 싱크대를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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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제거 시 흐르는 물을 사용하고 농약 재거 시 담금물을 사용한다. 

。 세척 후에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식품별 세척 방법] 

식품 세척 방법 

육류 
•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핏물(갈비， 사골， 잡뼈 듬}을 충분히 제거한마. 

어류 •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초캐류 
•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애벌 세척 후l 소금물에 담궈 모래를 배출효H파. 

• 잎 채소류는 오염된 외피 제거 후 한 장씩 세척한다 

채소류·과일류 
• 르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한다. 
• 육안 검사 후 깨끗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세획효H파. 
• 반드시 세척 후 절단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집E발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2009) 

다.조리 

1) 식품벌 죠리방법 

。 육류 

육수를 만들 때에는 찬물을 붓고 가열하도록 한다. 사골이나 곰국을 조리할 때는 

적어도 12-18시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좋으며， 육수를 만들 때 고기와 함께 양파， 

마늘， 무， 대파 풍을 통으로 함께 넣어 끓이면 육수의 맛이 훨씬 좋아진다 수육을 

만들 때에는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고 끓여야 맛 성분이 충분최 용출된다. 질긴 고기를 

절일 때에는 파인애플 카와 생강즙， 배와 같은 연육효과가 았는 재료를 적절히 。l용 

하면 조리시간이 단축되며 맛도 부드러워진다. 

3 어류 

어류는 조리시간이 짧으므로 양념은 쳐음부터 넣고 끓인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조리할 때에는 어류의 가시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먹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에는 뼈와 가시를 발라내고 포를 푼 후 소금 간을 해두었다가 굽거나， 전유어， 

생선튀검을 이용하면 좋다.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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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류 

콩을 삶을 때에는 1%의 소금물{물 1 리터 당 소금 1큰술 정되을 이용하면 콩이 

쭈그러지지 않는다. 잡곡밥에 콩을 넣을 때에는 콩이나 팔 등을 한 번 삶은 후 

이용하면 입력솥을 이용하지 않아도 맛이 좋은 잡곡밥을 지을 수 있다. 

0 채소류 

푸른잎 채소를 데칠 때에는 뚜껑을 열고 살짝 데쳐야 영양소 파괴가 척다. 떼칠 때 

소금을 넣으면 색이 고와진다. 콩나물헤냐 숙주나물을 데칠 때에는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므로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인p~ 초둥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조리 시 고려사항 

。 식품이나 음식을 잘게 썰어 먹기 쉽도록 한다. 

。 카능한 짜거나 맴지 않도록 배려한다. 

0 한 음식에 잘 어울리는 여러 재료를 고루 섞어 이용효κL 

。 of동들의 연령， 소호}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감의 음식을 경험하도록 조리한다. 

。 읍식의 모양이나 색상을 다양하고 보기 좋게 만든다. 

。 기호도가 낮은 음식의 조리 밤법을 다양화 시켜본다. 

。 화학초미료 대신 멸치， 버섯， 다시마 같은 자연 식품으로 맛을 낸다. 

21 죠리 AI 주의 및 고려사항 

。 칼과 도마는 용도별로 구분하역 사용한다 (예: 채소는 초록색， 어때류는 피란잭， 

육류는빨간색). 

。 뜨거운 석재료와 접촉히는 기구는 스태인레스 등 내열성 조리기구를 사용한다. 

。 양념은 조리 시작할 때 첨가하고 첨가한 후쩨는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 음식을 자주 저어서 음식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 나물류 조리 시 무침은 최대한 나중에 실시하고 위생장갑을 시용하도록 한다. 

디 육류와 채소 혼합 복음이나 조림 시에는 육류 먼저 조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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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식 및 보존식 

。 검식은 배식 전에 조려된 음식의 맛이나 냄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등 조리 

상태를 확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날 경우 

조리한 음식의 전량올 폐기하고 다시 조리한다. 

。 렬 익었거나 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우는 다시 가열하거나 조며한다. 

。 보존식은 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리된 음작을 배식 전에 종류별로 보관 

하는 것으로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사용된다. 보존식의 관리 방법은 

다음과같다. 

- 제공된 모든 음식을 1인 분행100g 이생씩 스태인레스 재질의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백에 담고 조리날깡댁+ 음칙명을 기입한다. 

- 18 "C 이하에서 144시겐6앨 이상 보흰l을 보관한다. 

- 보램 7받지에 째 일사 폐기 일샤 담덩치 성명 A판을 챔효과 지정된 담당자가 

보존식을관리한다. 

- 보존식은 1회 이용자 50명 이상언 집단급식소의 정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 2헝헤l 

해당송1는 항목으로 이를 위반활 시 식품위생법 제 101조 제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꾀하게 되나 쪽 준수해야 한다. 

[보존식 기록표 표시방법 예시] 

채취일시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17시 00분 

펴|기일시 2012년 10월 8일 뭘요일 17시 00분 

담당자 김건강조리원 

식 단 
저녁;키장밥，미역국，고등어구이，시금치나물，배추김치 

ιL식‘ 빵， 우유 

.까.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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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절·젤비 및 집기 관리 

0 지역이풍젠터의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정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쾌적한 환청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무실 초리상 식당 및 집단 지도실을 

각각갖추어야한다. 

。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젠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설비를 관리 

하도록한다. 

[아동복지시셜의 시설기준] 

아돔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 관련 
。 지역아동센터는 시우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토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 명당 전용면적 3.쩌|곱미터 이상()I어야 효κ~. 

다판，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시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효κL 

[시설·셜비 관리 방볍] 

시설·설비 판리 농뺑 

냉장고 • 냉장고늠 0-5'C , 냉동고늠 -18'C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냉동고 • 냉장·냉동고의 성에는 꼭 제커하며 주기적으로 냉장·냉동고를 청소흔H파. 

• 살균등(자외선 전구)의 작동이 정상인지 획렌한다. 
자외선 •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물기가 없도록 관리한다. 
소독고 • 식기의 안쪽 면이 살윤등을 훌룹}케 하여 안쪽 면에 자외선이 직접 닿도록 한다. 

식기를 엎어놓거나 겹쳐놓으면 자외선이 투과되지 옷해 살균효과가 떨어전다. 

정수기 
• 외부에 노출되어 오염되기 쉬운 정수기 꼭지룰 수시로 소톡한다. 
• 필터는 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쿄처|한다. 

배수로 
• 매일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육류·어패류 등 전처리 작업 후에는 바로 청소효H파. 
• 배수로 내부쩌| 전처리 부~률이 끼지 않도록 꼼꼼히 청소한다. 

전기 
•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1mO[상 떨어진 곳메 
설치하며 콘센트 덮개를 설치효k과. 

조명 • 작업에 적합한 충분한 밝기여야 흔H각. 

바닥 
• 미끄럽지 않고 균열이 엽거| 가지 않는 채질을 사용한다 
• 물이 고이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바닥 청소한다. 

벽과천장 
• 밝은 색을 사용하며 얼과 물에 강한 째질을 사용효봐. 
• 곰팡이가 피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창문 • 벌레나 해층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출망을 설치한다. 

(자료: 식품의믿품안전청. 집단급식소 멤생관리 매뉴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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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이동센터에서는 칼 도막 식기류， 장갑 둥을 다음과 

같이 관리히도록한다. 

[집기류 등의 관리 방법] 

집기류 및 기타 관리 방법 

• 용도별로 색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칼·도마 - --μ겁 완료 후에는 세척 후 소독한 후 칼·도마 보관힘에 보관한다. 

• 카정용 칼꽂이는 셰척·소독이 어려우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많늠다. 

식기류 
• 서|획한 식기류는 소독고에 보관혼!-C~. 소독고가 없을 경우， 덮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장갑은 조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갑 - --랩이 끝난 후에는 세척·소독하여 소독고 또는 건조대메서 보관하펴 조리용과 

청소용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판한다. 

• 앞치마는 조리용l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앞치마 - --μ겁이 끝난 후에는 셰척 ·소독하여 건조대에서 보관하며 조리용과 청소용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한다. 

• 사용한 행주는 반드시 써|척한 후에 100"C에서 5분 이상 열탕 소독한 후 

행주 건조한다. 

• 건조된 행주늠 위생적인 장소에셔 보판한다. 

스스레기톨 
• 쓰레기통 및 음식물 쓰레기통븐 뚜껑을 덮어 관리한다. 

• 매일 즉법이 끝난 후에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세척효κ~. 

• 세제류는 식품쩌|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ζ띨 마련하여 식품과 분리 

세제류 보판한다. 

• 미허가 세제나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은 보판하지 않는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집E발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2009)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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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척 및 소독 

0 세척은 집기류 표면을 세제를 사용하여 문질러 닦은 후 물로 깨끗이 행궈내는 작업 

이다. 올바른 세척이 이루어진 후 소독해야 소독의 효괴를 볼 수 있다. 

0 소독은 집기류 표면의 미생물을 안전한 수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집기류 등에 따라 사용하는 소독제의 종류와 농도 침지시간， 사용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을 완료한 집기류는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한다. 

[소독의 종류 및 방법] 

f ;!5I T ETE 대 상 소도 바버 -, c그 노j 

열탕소독 행주， 식기 100
0

C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삶는다. 

건열 소독 식기 
열소독고를 이용하여 75 0C 이상의 온도로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자외선 소독 칼， 도마i 식기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하여 30~60분 

동안소독한다. 

화학소독 칼， 도마， 식기 
화학소독제는 소독 대상에 따라 적합한 종류와 농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자료: 식품으|의품안전청.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2009) 

배식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에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치갑게 보관해야 하며 

아동의 영양필요량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배식시간을 활용히여 이동에게 식생활 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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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식 전 음식의 보관 

。 완성된 음식은 챙절한 용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뜨거운 음식은 뜨겁거K60 tJ 이생， 차가운 음식은 차겁커K5"C 

이해 보판 후 배식해야 한다. 보냉이 가능한 배식대가 없을 때에는 찬 음식은 조리 

후 배식 때까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뜨거운 음식은 가급적 배식 직전에 조리가 

완료되도록한다.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히도록 한다. 

나. 배식 시 주의사항 

。 배식 직전 반드시 손을 세척， 소독흔봐. 

3 배식 담당지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쟁장갑을 착용한다. 

。 배식도구률 이향}여 음식을 배식하고 맨 손으로 배석하지 않는다. 

。 배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지 않냄. 

。 배식 후 남은 음식은 바로 전량 폐기한다. 

다. 배식 방법 및 배식량 

0 배식 방법은 크게 아동헤게 직접 음식을 담。뮤는 방법(대면배식)과 식판이나 챙반 

둥에 미리 음식을 1 인분씩 담아 나누어 주는 방법(개별배식)， 아동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렬어 가게 하는 방법(자율배식) 등이 있다. 

3 지·율배식을 할 때는 잘 보이는 곳헤 미리 1인 분량을 담은 생플을 전시해 아동이 

스스로 l언 분령헤 맞는 양을 덜어갈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할 때에는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히는 것이 좋다. 또한 자율배식을 할 경우 아동이 음식을 쉽게 가져 

갈 수 있도록 배려히는 젓이 펼요하다. 

(예 1 : 국수를 배식할 때에는 1 인분씩 또아리를 만들어 답는다. 

예 2 : 국물이 있는 음식일 정우 1인 분량의 배식용 국자를 사용한다:)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1) 원명접시를 사용하는 정우 

。 주식류과 반찬류를 다음과 같은 부피비로 담으며， 

국은 국그릇에 따로 제공히도록 한다. 

- 주식류{잡곡법， 50% 

- 고기·생선·계란·흉류 음식 20% 

- 채소류음식 20% 

- 김치류 10% 

체6장 지역이·똥젠터 즙식 

고지~ 

>&111인잉 

"'" 

_!!~ 

""‘ 

엉1<‘ 

1:1:11'115:‘ 

21 식판 또늠 반상기 형태의 식기를 사용하는 정우 

。 주식류〈잡곡랩와 국， 던판을 그렴과 같이 담고 

국은 국그량W 따로 담아내는 것이 좋다. 

.소짝인g 
고지영상 

>I!!.용.，잉씬 
깅쳐 

.찍잉 국 

라. 식사지도 

아동이 바렴썩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히는 것 또한 지역아동젠터 급식의 중요한 

목척이다. 지역아동젠터에셔는 。끊이 다음과 같이 행동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직사지도를 하도록 한다. 

。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음식 먹는 소리， 특히 국물 마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 감λ}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다. 

。 음식의 골고루 벅는다. 

。 지침이나 재채가를 할 때는 쿄H를 폴리고 손으로 입을 7뼈서 음죄물이 튀지 웹! 혼멘. 

。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한다. 

。 식사 전과 후에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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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I'Iψ~ 지역아동센터 이동올 위한 배식량 

영앙쩍으로 균형 있는 급식올 제공하키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적정량을 배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I지역아동센터 01돔을 위한 배식량] 

-ι‘:::: 초(중등·학고생등 줌학 고생학년 여 남 및) 
대 

음식 남 (초녀등 및확생 고학 져년확년 여) (중·고등학생 남) 

밥(잡곡밥) 150g 1909 250g 
삶은면 220g 270g 3609 
떠--，걱~떠-， 180g 220g 280g 
묶음밥 2409 300g 400g 
덮밥소스(고기류묶음) 120g 150g 200g 
덮밥소스(카메 짜장) 200g 250g 3009 

국또는찌개 
140g 210g 280g 

(건더기늠 30%) (국룰 100g, 검더기 (국물 150g, 건더기 (국룰 200g, 
4Og) 60g) 건더기 8(9) 

주챈육류， 가금류) 7C생 100g 1309 
주한{어류) 509 70g 90g 
주챈건어물류) 20g 30g 40g 
부찬 809 80g 80g 
김구이 8g 89 8g 
김치튜 20g 30g 40g 
갯잎지 15g 20g 25g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배식량 예] 

식 단{예) 배식기준 l‘소” 배식기준 “충” 배식기준 “대” 

집치 
김구이 뼈소진 

김용흥 톨육 
밍 갑'1'1당 

(자료: 윤~I현. 추12.뼈흩 어린이 급식 안전괜| 지원 롤텐츠 개뿔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2이 1) 

·m、 l!;건욕찌후 쩌확 찌역햄빼중앙;(}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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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식생활교육 

아동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배식 및 식사시ζ뱉 아니라 키타 활동 시같멸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식생활 쿄육을 할 수 었다. 

@ 안전한식품고르기 

가. 당섭취 풀이기 

。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l 고}자， 케이크와 같은 단 음식은 적게 섭취한다. 

。 바냐나 우유， 초콜릿 우유보다 흰 무유를 마신마. 

。 콜랴，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신다. 

。 파일주스 대신 과일을 먹는다. 

。 :fr식으로 가곰식품보다 채소류나 과일류를 먹는다. 

냐. 나트륨 섭취 줄이기 

。 되도록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싼맛의 국이나 찌개， 물김치 등은 국물을 남기는 습판을 갖도록 혼tcL 

。 소금 양이 많은 외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을 적게 먹는다. 

@편식지도 

편식을 지나치게 걱정을 하꺼나 강제로 먹이려 효H파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마. 

이동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효봐. 

。 조리법을 다응탬때| 하여 아동 및 소년의 관심을 끌도록 효κ~. 

。 채소나 고기 등 씹기 어려워하는 음식븐 잘게 잘라주고 초금씩 먹게 한다. 

。 움식을 강저|로 먹이지 않고 식사 시 환경과 분위기를 즐겁게 한다. 

。 고 빽| 미각교육， 조리실습， 채소 기휠| 등을 통해 편식 지도를 할 수 있다. 

@활용카늠자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식품의믿뽑안전정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듬에서 개발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01돔의 식생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앙·생활 쿄육 동영상 CD 식품안헌정보서비스 식품냐라 

(http://www.foodnara.go.kr/foodnara/index.do)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식생활 쿄육 워크북 

0 흔택보건산업진흥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키디키즈 

(http://kidSJlutri.khidi. (J'.k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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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만 6세-11세)를 위한 식생활 지침] 

。 음식은 다g룹뻐| 콜고루 

- 편식하지 않고 걸고루 먹습니다. 

-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습니다. 

- 생선， 살국기， 콤 쩌|품， 계란 듬 단백질 식품을 매일 효뻔 이상 먹습니다. 

- 우유를 매일 두 컵 정도 마십니다. 

。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은 알맞게 

- 매일 한 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합니다. 

- 나이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말0써， 표준체형을 유지합니다. 

-TV시청과 컴퓨터게임을 요두 힘해서 하루에 두 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 식사와 <}식은 적당한 양을 큐칙적으로 먹습니다. 

。 식사는 제때에， 싱겁게 

- 0냄식사늠 꼭 먹습니다. 

- 음식은 전전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 환 음식 l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 깐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 

- ι씩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우유 등을 먹습니다. 
- 과자나 탄산음료·패스튼후드를 자주 먹지 않습니다. 

- 불량식품을 구벌할 줄 알고 먹지 않므려고 노력합니다. 

-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효띨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려| 

-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합니다. 

-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음식븐 비를 자세로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 음식은 먹을 E띔 을버}서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지침. 2009)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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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만 12세-18세)을 위한 식생활 지침] 

0 각 식품군을 매일 굴고루 먹자 

- 밥과 다양한 채소， 생선， 육류를 포함하늠 반효띨 골고루 매일 먹습니다. 

- 간식으로늠 신선한 과일을 주로 먹습니다. 

-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십니다. 

o 싼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자 
- 싼 음식， 싼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 투|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습니다. 

0 건강 체충을 바로 알고l 알맞케 먹자 

- 내 키메 따른 건강 체줌을 압니다. 

- 매일 한 시간 이상 적극쩍으로 신체활동을 합니다. 

-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TV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모투 합해서 하루에 투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0 물이 아닌 음료를 적게 마시자 

-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십니다. 

- 탄산음료， 가당 음료를 적게 마십니다. 

- 술을 절대 마시지 않슴니다. 

0 식사틀 커르거나 과식하지 말자 

-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 식사는 제 시ζ때| 천천히 먹습니다. 

- 배가 고프더라도 한꺼번에 많'0 1 먹지 않습니다. 

0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자 

- 불량어품을 먹지 않습니다. 

-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흔띨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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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및평가 

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0 음식물 쓰레기는 관할 구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서 관리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쓰레기통을 

즉시 비운다. 

0 폐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모아서 폐식용유 수거힘에 모았다가 폐식용유 관리 

업자가 수거해가도록 한다. 

나. 급식 평가 

0 아동이 먹고 남은 음식(잔맨을 확인하여 제공된 급식이 아동의 기호에 적합했는지를 

평가 한 후 이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음식을 담-01-:가는 지율배식을 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담-ot가고 남은 음식(잔식)도 

확인하도록한다-

0 잔반이나 잔식이 많이 남을 경우， 조리법 변화 등을 통히여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아동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조사하여 급식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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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가. 식중독 예방 개요 

1) 식중독의 정의 

0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쟁H를 말함 

※ 집단식중독 ; 역학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로 동일한 

식품，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2) 식중독의 증상 

。 일반적으로 고열， 복통， 설새 구둑 두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때로는 호흡곤란， 

탈수현상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 

3) 식중독 발생의 주요원인 

0 불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식품을 조리 

0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사용 

0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0 오염된 기구·용기의 시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개인질병， 식품취급 부주의 등 

※ 식중독은 5월， 6월， 10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 

• 섭취장소별 ;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 

> 원인물질별 ;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죠뱀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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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중독 예방원칙 

1) 식충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초리를 위한 10대 월칙(WHO 권고l 

o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청철의 원칙) 

- 행주， 도막 식칼 동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l 상처가 있는 사렴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려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0 식중독균을 증가시커지 않는다 (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l 식중독균이 

증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산속하게 조려하여 손님에게 제공호벼. 

- 많은 양을 가열 초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식중독균을 사멸헨t.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히여 조리한다. 

- 직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낼R 가열·조리된 식풍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 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정t가능하면 5t전휘 

또는 냉동(-1St이해상태에서 보관훗따.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제6장 지역아동센터 급식 

21 식품충 생물학쩍 우|해요소(식충독균l 

미생를 증상 빌병시기 예방법 

• 개인위생철저 
황색포드 구토， 북톨， 설사， 1-5시간 • 효}농성질환자의 음식초리·추|급금지 
상구균 오심 (평균3시간) • 음식물 취급시 위생장갑 사용 

• 위생복， 위생오자 착용 및 청결뮤지 

8-48시간 
• 계란， 생육은 5'C 이하로 저본어|서 보관 

살모넬라 
구토， 복통， 설사， 

(균증메 따라 
•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 

빌열 
다양) 

방지 

• 육류의 생식를 자저1. 74'C, 1분이상 가열조리 

병원성대 
설사， 복통， 발얼，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 
장균 12-72시간 • 생육과 초리된 음식물 구분 보판 

0157 
구토 

•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4'C, 1분이상 가열 

•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기 
장염 복통， 설사 

평균 12시간 
• 횟감용 칼， 도마 구분사용 

비브리오 발멸，구토 •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 ·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 

구토형 1-5시간 • 곡류， 채소류는 세척하여 사용 

바실러스 
•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방치 급지 

설사형 8-15시간 • 냉잠보관，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 급 
식 

• 생육을 만친 경무 손을 깨끗이 씻어 2차 오염방지 
캠필로 복통， 설사， 발멸， 

평균 2-3일 
• 생육과 조리펀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빅터 구토，근육톨 . 74'C , 1분 이상 가열조리 

• 카굽적 수돗물사용 

9-48시간 
• 살륜 안된 우유섭취금지 

리스 발열， 근육통， (위장핀성) 
• 냉장 보관온도 S'C，이하 관리 철저 
• 식육， 생선류는 총분히 카열초리 

태리아 오심 ， 설사 2-6주 
• 입산부는 연성치즈， 훈저| 또는 익히지 많은 해슨별 

(침습성) 
섭추| 자쩌| 

클로스트 설사，복통 
• 대형 용기에서 초리된 국 등은 식속 제곰 

리디움 (통상적으로 
8-12시간 • 국 등이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째가열하여 제공 

퍼프린 기뼈운증상후 
• 보관시 체가열한 후 냉장보관 

젠스 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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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복통， 설사， 발열l 
• 돈육취급시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소독 

여시니아 
기타마양 

평균 2-5일 • 칼·도마 듬은 채소류와 구분 사용 
• 가얼 조리온도 철저 및 가급적 수돗물 사용 

현기증， 투통， 
• 병·통초립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제품 사용 

보툴리늄 신경장애 l 8-36시간 
• 의심되는 제품븐 즉시 퍼|기 

호흡곤란 

•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생식 자저| 
• 노로바이러스는 85"C, 1분이상 가멸시 감염성이 없 
어지므로 충분히 믹혀서 섭후| 

• 물븐 끓여서 먹을 것 

오십，구토 
• 채소류는 전처리시 수돗물 사용 

노로 • 지하수사용시설은 주변오염원{호댐실 등) 관리 철저 
바이러스 

설사，복통 24-48시간 
•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기능하므로 개인위생 철저 

두통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엄소산 나트륨 
{염소놈도 200ppm)액에 담궈 2차 세척하여 사용 

- 칼， 도마， 행주는 85'C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소독 

• 가정용 락스는 200배 희석하면 상기 농도를 
맞출수있음 

(자료: Hi-safer food 식품위생관리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31 겨을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살균·소독 지힘 

。 기본빙향 

- 노로뼈러스 식중독의 확산 치판을 위홉}여 노로l:l}Ol러장} 의심되는 경우 현장 

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살균·소독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U 주요내용 

- ^과 전·후 대상행별로 구환째 적정 살균첼폐 유효농도 책].처리뱅법 풍 제시 

- 대상 : 71정 집단급식소 작품접객업소 등 멀집된 꽁f에 많은 λ댐이 생활히는 시설 

- 상황 ; 평상시 살균·소독， 식중독 위험 노출시， 식중독 발생시 

- 살균·소독 장소 : 주뱀기구·용기， 환정)， 회장실. 토시물 오염부위 등 

w 노로바.0]러스 살균·소독방랩예λO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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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살균소독 • 세척(상수도 사용) 

•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 차아염소산나트륨 5000ppm 살균소독 ‘ 세척(상수도 시용) 
.200ppm 살균소독 • 자연건조 

ιr 사고발생시 처리요령(예시) 

1. 잠쟁적인 감염원으로부터 격리 

2. 비감염자로부터 중상치플 격리하고 집단 훨동 최소화 

3. 증상이 있는 직원은 설시/구토 증세가 없을 때까지 작업에서 제외 

4. 증상치와 비증상자간의 교류 최소화 

5. 창문개방， 환풍기， 에어컨 등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에 오염시키므로 공기의 

흐름최소화 

다. 지역아동센터의 식중독 예방 

1) 시설의 입지 

0 축산폐수， 회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과 척리된 곳에 위치 

。 회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설치 

。 탈피， 세척 등 작엽이 이루어지는 전처리구역과 조리구역은 구분하여 설치 

。 지히수 등 취수원은 축산분뇨 등의 오염이 되지 않는 곳에 위치 

。 작업시작 전 또는 오염작엽 후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 식품 취급시셀 

。 식품과 직접 접촉히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스탠레스 됨을 사용{도시락 용기는 다른 

채질사용 7냄) 

※ 소독을 위해 열탕， 증기， 살균제 사용에도 내구성 구비 

U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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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획배쥬=구가 있는 정우 뚜껑 포햄를 셜치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 작업장의 주기적 환기로 고온다습한 환정으로부터의 식품변질 최소화 

- 방충망의 설치로 날피리， 모기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전이 방지 

- 방서시설의 설치로 쥐 분비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 

U 폐기물 용기를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채질로 구비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설치 

- 충분한 용량의 냉장·냉통·상온 창고를 구비하여 적정 온도 유지 

- 작업장과 냉장고에 옹도쳐l를 비치하여 수시로 적정 옹도를 체크 

- 육류와 야채， 가공식품의 분리보관을 통해 교차오염을 방지 

- 식품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선입·선춤하여 장기 보관 식품을 없앵 

。 냉방시설 설치 

- 작업장이 고온 다습활 정우 작엽장 면적에 상응용}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작업 중 

식품변질우려를최소화 

31 식재료의 구입 i판리 

。 채소·식육·어꽤류 등 식재료는 신선한 것 구업 

- 냉장 빛 냉동 상태로 배달되어야 할 식재료가 설뺀서 배달되지 않도록 유의 

0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따 무빼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 

。 식재료는 식품별 보관기준에 띠라 척정온도에 보관하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관리 

41 조리뭘보판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마음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식품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시설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배달받아야 합 

。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증제가 있는 종업원은 조리에 종~l하지 않아야 함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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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l오염 방지를 위해 칼·도마 둥은 생선·야채·육류 전용으로 구분효}여 사용토록 

하고항상청철유지 

。 가열조리가 불가능한 음식물은 조리 후 신속하게 제공 

0 냉장고에 보존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므로 냉장고안의 온도와 

입고밝}에주의 

。 흩‘뽑식품은 실옹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비로 조리에 사용하며 사용후 재냉동 하지 

말것 

。 식품은잘씻고가열조리 

- 음식의 내부 중심부 온도가 70인이상 유지되도록 2분이상 충분히 가열 

。 펀뜬시 위생장갑 사용{조리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히나， 변띈시 손소독 실시 후 

작엽) 

3 물품 배달시 운송차량의 청결상태 빛 온도유지 여부 확언·검수 

。 모든 λ꿇은 소독된 보관용기에 뚜껑을 덮어 두거나， 위쟁적으로 잘 포정빼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유의 

。 식품별 보관상 주의사항 및 보관기간을 철저히 이행 

•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마음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식품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시설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쩌 배달받아야 합 

51 냉팡 ·냉동보판 시 유의사항 

。 제조월일을 표시하여 벌}가 빠른 순서로 사용 

。 뜨거운 음식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식힌 후 뚜껑을 닫아 보관 

- 그대로 넣으면 냉장고내의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식품이 상함 

。 온도괜 

- 온도계를 비치하고 항장 냉장， 맹통고내의 온도 점검 

(냉장고 : 100C이학 냉동고 : -180C이하 유지) 

。 냄새가 나는 식품생션 등}은 냄새를 홉수효l는 식품우유， 달갈 등}과 분리하여 저장 

。 반드시 식품표시시헝t보관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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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위쟁관리 

。 작엽장 빛 시설·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 관리대장 작성 비치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함 
•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으로 해충 등의 번식을 차단하고， 위생상태를 유지하능 듬 추|급 
환경의 최쩍화 

0 배수로 비닥은 오물이 끼지 않도록 매일 ?映이 청소히맥 청소 후 건조된 싱태로 유지 

。 식품과 접촉하는 기귀그뤘， 용기 등은 언제냐 청컬히 세척·소독흘째 보관 

。 식육·어꽤류·계란 둥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 행주， 수건 둥은 끊는 물에 삶거나 소독 후 햇빛에 잘 말려 청컬하게 사용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흔}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기 식품판련 종사자 위생판리 

0 종사자들의 쩡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연l회， 건강검진결과서 비재 

* 질병보유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배제 
。 작업 시 위생모， 위생복， 위쟁 앞치마 착용 

3 손에 상처가 생길 경우 작업 금지 

• 작업자으| 상처로부터 세균 감염우려 배제 

。 손씻기의 쟁활화 

※ 호땀실에 벼누와 1회용 휴지를 비치하여 슨을 통한 세균 감염 방지 

〈종업원 행동금지 사항〉 
P 조리실에서 머리를 빗거나， 셰면·세탁히는 행위 
P 맨손으로 식품을 만지거나 맛을 보는 행위 
P 서I척 후 원째료를 다듬은 후 직접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P 조리실내 식사， 흡연， 껍을 씹는 행위 
P 땀을 옷으로 닦는행돔 
P 식품 쪽으로 기침이나， 칩 , 째채기를 하는 행우| 
P 식품을 씻는 생크대에서 손을 씻으면 안되고 전용 세면대 이용 

〈슨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화장실 이용 후， 쿄를 풀거나 쩨채기 듬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 애온댈물을 만지고 난후 
·흡연 후， 쓰레기 듬 오물을 만졌을 때 
• 오|출 후l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 원째료를 다듬거나 세척작업 후 
·기타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늠 것을 만진 후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딜은 경우 

·rκ‘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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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서식 

혔 o~래 제시하는 (서류)서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법정(서류) 서식입니다. 

5-「a 차 서 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지역아동센터설치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zCr3rE·4 

3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서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종사자채용 

11. 지역아동센터 행정 5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행정 6 비품관리대장 

7 기부금 영수증 

VI. 지역아동센터 회계 후원금관리 8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1. 아동복지시설 절치 신고서 

l 아동복지법 시뺑규칙 [별지 져18호서식 1 <개정 2011 .4.15>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E네 

{앞쪽) 

겁수밀 처리기간 2일 

신고인법인명 대표자성명 

추소 전호}번호(이동전호뻔호) 

사업의종류 

생년월일 

시설 전호}번호(이동전호뻔호) 
개요 년 월 일 

아동 정원/현원 

빼1 
명{ 명) 염 

수입홈맥 원 /지출홈맥 원 

거실 사무실 도서실 
얘 매 깨 

녘욕실(호}장실) 조리실(식당) 강당(오락실) 
매 { 미) 미 ( 깨) rTf 

세탁장 심리검사·치료실 

시설 백|상7담|수실 rn' rn' 

설비 건조장 직업훈련실 
rn' rn' rn' 

넙단지도실 양호실 대지(놀이터) 

누--
rn' rn' 미 ( 애] 

므L!...로c>자c> 기타 
rn' 

「아돔복지법」 제50조저12항 및 같은 법 시행큐칙 제23조저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돔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i구청장 귀하 

210nnX297nm[ 일 반용JCI 60g/ 여] 

·m ‘ 보건욕빼 위탁 지역햄엔램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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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l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멸지 제23효서식] 

이동복지시절 변경신JIAi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다
 -햄

 
-톨

二
 

에
 -

뤄
 

￡
 -”-= 

종
 

W 

뭘
=
 뺀
 

뼈
 二-
쐐
 
쯤
 =
뺑
 
삼
 

뻐
-효
 --
벤
 

-
-
짧
 

힌
-램=
 한
 
-
-
샘
 

쳐리기간 

(앞욕) 

2밑 -료 

성명 

(전호}번호 · 

시설장성명 

시설명 정원 

생년월일 

영 

명
 

소
 

지
 

짧
 함
 쇄
 

매
낸
」
샘
 

저
〕
 

뱀
 (전호뻔호 · 

변경 1 

사항 ’ 시설명 정원 
명 

뿔
 
잠
 

잠
 

장
 

척
t
 

셜
 

그
시
 
-
시1
 

-
후
 

뱀
 

생년월일 

(전호뻔호 · 
•-
시설소째지 

변경사유 

보호아동 초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큐칙」 제23조제5횡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1명칭， [ 1시셜의 장，[ 1소 
재지，[ 1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셔영 또는 인) 

시장i군수·구청장 귀하 

21 Onm x297nm [일반용지 60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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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셔류 

1. 명칭을 변경하혀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몰 맡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올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번 

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맡합나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혈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틀 변경하려는 경무: 사뮤셔(법인인 경우에는 소쩨지의 변경을 겉의한 이 

사희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셜보호아동에 때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 

계획서 각 1부 

4. 정원몰 변경히려는 경우: 사유써(법인인 경우쩌|는 정원의 변경몰 겉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쩌|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됨 겹우 

는 쩌|외합니다) 및 재상활용케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중 1부 

처리절차 

(뒤 쪽) 

수수료없음 

댈} . 신쾌접수 ... 검토 니| 곁재 ... 랴권 
신고인 시 • 군 • 구(아동목지 담당 부써) 

21 Onm x29711111 [일표냉지 6Og/매] 

·rκ‘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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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휴지 / 폐지 / 재개 신쿄네 

l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l 

:J 

]재개) 신고서 

2엄 처리기간 

]폐지， [ ]휴지， [ 

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I접수번효 접수엄 

아동복지시설([ 

성명 

{전화번호 ; 

|법인명 

주소 신고인 

시설장성명 시셜명 (시혐의 종류) 

재개·펴|지 일자 

기타 
명 

위탁 
{취업) 

명 
명 

(뀌.7 H 
명 (전원) 

시혈현황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사유 

「아동복지법j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뚱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재슨셔활용 계획 

일 월 년 

(서명 또는 날인)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료
 ·
-
다
 

.
뉴
 
없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무에는 휴Jq.재개·펴|지를 결의한 이사 
회의 회의록 사본을 口꿇t니대 1부 

2. 시설보호아동메 대한 조치계획셔(시설째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J 1 부 

3. 시설의 재슨뻐I 관한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힘니1:0 1부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겹우에 효볕뻐태 1 부 

첨부셔류 

륭보 | 신꽤쳐|출 매 신꽤접수 머 검 토 바 곁쩨 ~ ， 

처리절天F 

210mnX297nm[일반용지 60g!깨(쩨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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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l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셔식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f!띨) (자국어) 

성명 
(한재 (영문)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 국적과 여권번 

대상자 -
호 또는 외국인 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호}번호 자팩; 휴대전화: 

본인은 。。지역이동센터 추I엄재추I업예정재로서 r이동복지법」 져115조져17항l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져12항 및 같은 법 시햄규칙 저1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으|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f 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윷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혼발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률적습니다. 

210nmx297n뻐보존용지(2총) 70gf찌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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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01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큐칙 [별지 제 11호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흑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생 명 
한글 자국어 

내pq 엉문 

외국인인 경우: 국쩍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처리기감 처리힐짜 협수밑짜 l 챔수번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추| 
업·노무 체곰(예정)지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경찰서장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이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 
늠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추|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유의사항 

때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널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척과 함께 여권번호 똥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척습니 
다. 

처리절차 

| 신청서생 ~~ }- ~ [ 대상자확인 

{적합l 부쩍휩) 나 통보 접수 

관할경찰서장 관할경찰서장 신청인 

210nmx297nm(보존용JO:I(2종) 70g/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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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금 영수중 

l 소득세법 시행큐칙 [별지 쩌145호의2서식] 

기부금영수중 
1( 0뻐|의 작성빙법을 원고 직성하여 추시기 바립나다. 

1. 기부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시업Xf등록번회 

爛「쐐
 

주민등록번호 
{사업Xf등록번회 

기부큼공쩌|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째지 

3. 기부금 모집처{언톤71판등) 

단쩌명| 

소쩨 "'1 1 

4 기부내용 

유 형 | 코 드 | 
| | 
| | 

j 

주민등록번호 
{시업Xf등록번회 

빨
 며 

구분 내 용 금 액 

1소득세법」 제34조 r조셰특례제효뺑」 져176조·쩌1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몰 위와 

같이 기부효}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마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인) 인) 

위와 같이 기부급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급수령인 

년 월 일 

(서명또는외 

학절몽]멀 1..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원쳐|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셰법」 또는 「법인쩨법」 등 관련 법명을 쩍어 기부금영수증을 받앵 
S뼈야합니다.(예 r소득세법 ̂I행령」 제뻐돼1 힐헤5호 r법인셰법 시앵규혀j 제18챔11행 

2 .• 기부릅 모찜처(언론;;>1판 등)는 방출사， 신릎사， 톨신회사 등 기부음를 대신 접수하여 기부음 딘체에 전달하는 기광를 말하어. 기부금단체에 

찍접 기부한 경우때는 혀지 않습니다. 

3. ‘’ 기부내용의 유청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쩍습니다. 
기부금구분 뮤혈 코드 

「소획|법j 쩌134팡112항 r법인세법」 제24.:했12항에 따른 기부글 법정 10 
「조셰특려|제효볍」 쩌17또죠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특셰빌 제영황111헬총교단체 기부급 제외l ， r법인세법」 제2젤제1 힘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탁41~ 쩌134장111힐에 따른 기부금 충 홍쿄딘체기부금 홍.ii!.단체 41 
r조셰특려|제효뺑」 쩌I없조의찌11 따른 기부급 우리사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쩌|급액대싱에 해당되지 。}냐하는 기부급 공저|제외 50 

4 .• 기부내용의 구분련쩌|는”금전기부.의 경우에는!금헌”‘”현붙기부.의 갱우에는!현물”로 쩍고、 내용환온 현물기부의 경우애만 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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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금 영수중 발급명세서 

l 소특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개정 2008.4.29> 

기부금영수중 발곱명세서 

| 구|속연도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지별 발글명세 

@ 
기부내역 밭급명셰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회 

일련 기부 • @ @ @ 
@ @ 

번호 일자 발급 발급 
주소(사업장) 내용 코드 금맥 

번호 일자 

lIE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코드란은 법정기부금(1이·정치자금(2이·진흥기금출연(21) .r조세특려|제한법」 그 밖의 기부 

큼(3이·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큼(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큼(5이므로 구분하여 기입 

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률 기부자메게 교부하고， 나머지 1 부를 편철·보판하는 경우에는 기부 

금영수증 발굽명세을 작성하지 0매하여도 됩니다. 

2101llll X29711111(일반용지 54gj 매(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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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져129호의7셔식 (2)] <개정 2012.2.2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편한 
@단쳐| 명 I @ 대표자 

I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願
쁨
 때 

금
 
재
 

매
끼
 비
e
 

@유형 

(해당란에 、()

口 정부등 곰곰 口 교육 口 종교 口 사회복지 

口 지선 口 의료 口 문화 口 학술 口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큼영수종 발급현황 

(단위 원) 

앓rf 
@합 계 @ 법정기부금 @ 특혜기부금 @지정기부금 

건수 글액 건수 극액 건수 극액 건수 극액 

납I!;l'(] 

개인 

「소득세법」 쩌1160조의양ft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쩌13힘에 따른 기부굽 영수증 밭굽명셰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이 셔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굽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밀부러 8개 
월 이내메 관할세무서장왜|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형란. 기부글 영수증 발굽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올 선택합니마. 
3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흥 룡 발급건수 및 홍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ßl1l X297mm{백상^18(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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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l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희계 규칙 [별지 제19호셔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훤금 수입명셰서 

발생 후원금 후원자 
비염리법인 기타 

모금자 기부금 
후원자 내역 금액 벼고 순번 

일자 홍류 구분 기판 단체 
구분 내용 

여부 여부 

2. 후원금품 수입명셰서 

순번 
발생 후원품 후원자 비영리 

기타 
모금자 기부금 

후원자 내역 플염 
수량/ 상당 

비고 
일자 종류 구분 'gj~ 기관 단체 단위 그맥 

구분 
내용 

여부 여부 

서
 -} 빼

 -縣

그
【
〕
 

-램
 「행
 

·J 

-

사용내역 비고 

4. 후원품사용명셰서 

순번 I Af용일자 사용내역 비고 

5. 후원글 전용겨|화 

금융기관 륭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l1ll1X297mm [백상，xl BOg/매] 

I Tin..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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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록) 

작성요명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급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훤단처| 보조금품 외국 민E벤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틈 시설꺼주지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민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므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초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운금품 및 후훤금품 

6. 후원회 지원글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글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구분 

후월자구분 내용 
모금자기관 기부금ß체 

여부 여부 

1.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공익법인 등(종쿄법인， 학쿄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3 비영리법인 
기타*) 

입력(Y/N) 입력(Y/N) • 비영리법인구분른뻐| 기쩨 
* 기타센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때| 기재 

4. 민간단쳐| 비영리ß체， 외국민죠넬조단체， 민간ß쳐|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충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 

입력안함 입력안함 
관， 지방자치단체) 

6. 공공기관 공기업， 훈정부기관l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입력안함 입력안함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 모담자 기관 r:기부큼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저14조에 따라 기부큼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급단체: r소득세법 시행령J • r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형J' 

「법인셰법 시행규칙j에 따른 지정기부글단체 듬 

。 후원밭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셰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올 구체쩍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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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서식 

했 아래 제시하는 서식은 관련지침이나 지자체 지도점검시 요청되는 활용 서류 및 서식입니다. 

-ê:프1 차 서 식 

근로계약서 

종사자채용 

2 그._-口「사。화。-닙「 

3 돌봅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4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아동관리 

11. 지역아동센터 행정 5 응급처치 동의서 

6 아동출석부 

7 차량운행일지 

문서관리 8 유류수불대장 

9 운영일지 

10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IV.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급식사업의 11 급식지원아동조사표 

영양관리 행정 12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13 식단표 

14 자원봉사신청서 

v.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 

자원봉사활동일지 15 
방안 

16 자원봉사확인서 

17 후원자등록카드 
VI. 지역아동센터 회계 후원금관리 

18 후원자관리대장 

II~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젠터중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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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 

l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한 표준 서식입니다. 

근로계약서 

갑 

사용자(키관)명 : 

주 소: 

대 표 자: 

써Il 일(당 월 년 

흩를 

근로자성 명 : 

주 소: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상기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로계약내용 ; 
(1 ) 직 책 : 

(2) 급 여 : 

(3) 근로시간 :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일 월 년 

(인) 

(인) 

갑 사용자(기관) 

근로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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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상황부 

. 2013 아돔분야사업요배 지역아돔센터 [서식 1 호] 

연번 종얼 사용기간 사용시간 시유 연락처 
담당 

결찌 

시셜장 

• 종별 : 연가， 명가， 공가， 출장， 조퇴 듬 

Im펠k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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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2이3아동분야시엽묘때 지역아동센터[셔식 3호] 봅 서식은 시·군구청 보관용입니다 (앞쪽) 

돌봄 1 비^ 口口제변 ，고경 。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이용 성 명 (효널〕 

아동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일반 학교/학년/반 휴때전화 

사항 건강첼M 口양호 口보통 口허약 口 기타{ 

주 소 저‘- 화)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판 계 연 령 직업 특이사항 

가족 

사항 

주거형태 口 단독주택 口 다세대주택 口 아파 디 기EK 

거주상태 口 자카 E 전세 口 월세 口 기타 

가점 口수급권자 口차상위계층 口 한부모가정 

환경 口 맞벌이 기정 口 소년소녀카정 口 기 타( 
특이사항 * 기초수급자， 한부모카정 l 차상위， 소년소녀기장세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늠 세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틀 확인할 수 있늠 서류 첨부 
(세대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톨봄서비스 관련사항 
口 돌봅 필요시간( 시 - 시) 디 급식 필요여부 ( 
口 토요일 이용희망여부( 디 방과후교실 이용여부( 

기타옥구 및 참고사항 

상기 01동이 방과후 톨봄이 필요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띠라 돌봄서비A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통의x자~(보호I자H (인) 

시·균·구청장 귀하 

I L!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뒤쪽) 

신청안내 

신청자격 | 방과후 돌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제출하는 곳 | 관할 시 ·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경유)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드림스타트， o~동담당부세 

신청서작성 접수 

돌봅서비스결정 통지 
상담·조사 

서비스여부 결정 

톨봅셔비스 이용 롤봅셔비스 제공통지 

돌봅서비스제공기관(지역아동센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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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 2013o~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서식 4호]. 온 서식은 지역아동센터 보관용입니다. 

톨봄서비스결정통지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이용 성 명 (효널) 

01동 생년월일 | 성 별 ) 남 / 여 

일반 학교J학년/반 휴대전훼 사진 

사항 건강상태 口양호 口보통 口허약 口 기EI{ 

1II- 」-i」.
전 화)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관 계 연 령 직업 특이사항 

가족 

사항 

주거형태 口 단독주택 口 다서|때주택 口 아파 디기타( 

가정 거주상태 口 ^~카 디 전세 口 월셰 口 기타 

환경 시군구 口수급권자 口 차상위가정 口 한부모가정 

인즘사항 口 기 타( 

口 돌봄 이용요일( 전밀l 口 돌봄 필요시간{ 시~ ^I) 
통지사항 口 토요일 대상여부{ 口 급식 대상여부( 

(시군구 작성〕 

(서비스 개시일은 돌봄서비스 신청일로 한마) 

삼기 아돔은 방과후 톨봄서비스가 필요하여 지역이돔엔터를 통한 톨봄서비A 제공이 필요하여 

통지하니 귀 기관에셔 필요한 셔벼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지역아돔센터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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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 동의서 

l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쩌127조 관련)에 따른 표준서식입니다 

이름(성별) (남， 여) 주민번호 

보호자성명 주소 

사고 발생시 응굽처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고시 응급처치에 대한 신속한 돔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 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효띨 귀 지역아동센터에 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지성명 ; (서명 똥늠 인) 

〈응급처치 절차〉 

1. 사고 발생시 가잠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순번 보호자이름 관계 연락처(휴대폰/직잠/집) 

1차 

2차 

3차 

2. 보호자와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를 경우 보호자가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G)성명 : 연락처 ; 아동과의 판껴1 : 

@성명 : 연락처 ; 아통과의 관계 : 

3. 필요한 경우 119 구초대에 연락할 것이며(지역이돔엔려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l 

보호자가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활 것입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쩌|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추어 신속하게 치료받를 수 있도록 합 
니다. 

의료보험의 종류 ; 번호: 기관: 

。。지역of동센터 

IR징k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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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출석부 

. 2013 아동분야사업요때 지역아동센터[서식 2호] 

출석부 

연번 성명 1(월) 2(훼 30(수) 31 일(목) 

흥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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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운행일지 

. 2013 아동분야사업요때 지역아동센터[서식 5호] 

차량번호: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및 곁째 
주행거리 비고 연번 일자 

(출발시각) {도착시각) 목적지 담당 시설장 

km 

• 차량운행밀지능 차명11 비치하여 관리 

IRπ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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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류수불대장 

.2013 아돔분야사업요배 지역아돔센터 [서식 6호] 

결재 
=OH 추행 

비고 

담당 ] 시설장 
연번 일자 주유량 c -, 

총거리 

훌 주행총꺼리는 주유 당시의 추행총꺼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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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일지 

운영 일지 결 담당 센터장 

재 

년 월 일 요일 운영 시간 

운영현황 

:11:1시 및 

협의사항 

쿄사현황 종사자 명 자원봉사자 기타 명 

of동현황 재 척 명 출석 명 

점 심 염 저 녁 명 

급식현황 점심메뉴: 

저댁메뉴; 

시깐 프로그램 대상아동 비고 

표로그램 

현황 

업무내용 

방운자 
방문내용 

사유 

비고 특이사항(신규듬록자 등-) , 후원금 듬 기입 

。。。지역아동센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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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곱식사업 신청서 

.2013 아돔분야 사업안내 of돔급식지원[서식 7호]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처리기간 

신청인(대표자) 選 | 전화번호(휴때펀 

신청기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1일 급식인원 (계 명) 

아청 ( 명) 접심 ( 명) 저녁 { 명) 

려^I셜 | 굽식^I원 | 1인당 급식비 내용 {계 
현황 식품재료비 ( ) 인건비 ( 용기비 ( 

배달비 ( 기타( 

종사iq | 영양사 ( 명) 조리사( 명) 조리원 ( 명) 71타( 명) 

위와 같이 아돔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뚱능인 

시장 · 군수 •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아동굽식 계획서 (굽식인원， 굽식메뉴， 급식배달계획， 위생 및 영양관리 계획 등) 

2. 관련 면허종 사본 1통 
수수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정보처리조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메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담당 공부원의 확인에 돔의하^I of니하커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왜| 따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톨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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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식지원아동조사표 

.2013 아동분야 사업묘배 아동글식지원[셔식 2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1 [ 1에는 해당되는 꿋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생명 추|확여부 
]남[ ]며 ]휘학[ ]미휘학 

때상아동 학괴명 
l초 [ l중 [ ]고등학쿄 학년 반 

주소 주민등륙번호( 서Il 

성명 ] 관겨| 생년월일 

보호자 직업(구쳐|쩍으로) ) 월수입(명균) 동거여부 

-?「ζ~←·‘ 헌화번호(휴대폰) 

추|학상E! l 미추|학 ]초등학교 ] 충학교 ] 고등학교 
I 기타( 

아동의 
동거가족 l 부 [ ]모 [ ] 조부모 ] 형제 ( 명) l 기타( 명) 

가구현황 지원대상 l 소년소녀가정 ] 흔받모가정 ] 장애부모가정(130%이해 

조사 (소득및 
l 긴급복지지원 ] 보호자가출， 복역 ] 보호자 질등병의， 확 추대진·방임 
l 쩌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담입교사 

선정기준) l 기타( 

대상유형 l기효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쟁 ]기타( 

l 급식지원 대상자 ] 급식지원 부쩍합 
급식지원 • 급식지원 부쩍합사유 
여부 l 선정기훈부쩍합( ] 급식방업 기피 

급식지원 
조사결과 유형 

(결식여부) I [ 

읍식지원 
방법 

초사자의검 

조사자소촉 

l 가족 및 본인 거부 ]기타( 

l 연중조·석식 : [ ]조식 ]석식 
l 학기 중 토，공휴일 중어 
l 방확충충식 

l 단체읍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도관시 등락) 
일E띔식접 [ 1 배달 

I 부식 배달 

직급(위) 

]기타{ 

조사일자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인) 

.(1) 해당항웰l[ 、/표，AI， 기타늠 사유 기재 @ 조사결과와 급석지원 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 
부에보고 

~ 글식농뱀키피 :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기피 듬 읍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돔이 기피하는경무 

• 가족 및 본인거부 : 굽식방법 기피，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자체해결)이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거부하는경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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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곱식 신청(추천)서 

.2013 아동분야사업요때 아동급식지원[서식 1 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1에는 해당되는 곳에 ι 표시를 합니다 •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마도 됨 

(앞쪽) 

신청(추천)자 
생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생명 판껴| 동거여부 

• 신청(추천)자가 쩍업(구쳐|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경우 
--「-J-‘‘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생명 생별 .IiI 1학여부 
] 남 [ ]여 ]휘학[ l디|후|학 

대상아동 1 학교영 
]초 I ]중 [ l고듬학쿄 학년 반 

주소 쭈민등록번호 ( 씨IJ 

생명 성별 추|학여부 
] 납 [ ]여 ]취학[ )cl취학 

대상아돔 2 학교명 
]초 I ]충 [ l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IJ 

[ ] 소년소녀 가정아동 
[ 1 한부모가족지원밥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 가쪽 으로서 국민기호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기구도 포함) 
[ ] 장예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신청(추천) f[ ]깅옆지 빼외 땀 ] 징얘인므로 최저생계비 130tí이하 가구의 아돔 
사유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이동 

신청 
긴급한 보효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쟁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1이하인 가구의 01융 
(추천) 지 담임역교아사동，센 사터회복，지 사사회， 이·통E땅， 시궁구 듭당공무원이 추훤하는 of동(of동굽식위원회 결정필요) 

의켠 [ J 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충복선택가능 

필요유형 
l 연줌조，석에 : [ ]조어 l석식 
l 확기 흥 토·공휴일 홍식 

(결식여부) l 방확충 충식 

희망급식 18쩌굽식소 (지역마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방법 
l 일반음식첨 ] 도시락배달 
l 부식 배달 ]기타 

우| 아돔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신청(추천)자 ; 

년 월 일 
셔명뚱는인 

시장 · 문수 •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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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장·문수·구청장이 큼식지원 대상자 션정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층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 쪽) 

수수료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판련하여 전~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j 져136조쩌11 횡에 따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언에 동의하지 0뻐하거나 전스.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횡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몰 륭하여 확언할 수 없는 경쭈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효자)01 직접 쩨출하여야 합니다.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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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단표 

2013년 월 지역아동센터 식단 

월 화 !!‘「 옥 ;口그 토 

일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일 일 일 일 。Ea|

저녁 

일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21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일 일 

저녁 

쌀 ( )산l 쇠고71 ( )산， 따|고71 ( )산， 닭고기 ( )산 빠김치( )산 

00지역아동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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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원봉사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01름 주민등록번호 j 남/여 

종교 걸혼여부 기혼 미혼 

시진 휴대폰번호 칩전호|번호 

특기및자력증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업 / 직장염 

학력 (재학중일 경우 학교명， 학년， 전공) 

기관명 봉사기간 
봉사휠동경력 

봉사내용 

희망봉사일시 

[지원봉시자수칙] 

1. 자원봉사자e.1 호청은 선생님으로 부른대학생 지원봉시};I도 해딩1 

2. 지역아동센터 01돔에게 무분별하고 일빙쩍인 약속을 하，xl 않고 돈01나 선물을 제곰하，xl 않는다 
(필요시 종사자와 혐의효H매. 

3.01동과 71정의 상뺑| 대해 비판하꺼나 지시짜| 않는다. 

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효봐. 
5. 지역01돔센터 01돔에 대해 어떠한형태의 ~þ체적， 정신적 폭력행동은금지효Jcl. 
6. 실무X까 요구하는 사헬I1 협조효다 

7.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비밀은 곡 지킨다. 
8. 활동 후 반드시 활동일지틀 작성하고 점검과 평가틀 흔봐. 
9. 자원봉사자는 일판된 행동을 추|하며 01동 직원 상호간 예의를 지킨다 

10. 지원봉시};I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실무，];1와 논의하여 처리효Jc~. 
11. ^I원봉사 시죠띈 정획즙| 지키며 활동을 충단하고자 할 때는 실무쩨 일려 시후 초치를 취효봐 

본인 은 최대흔뼈 능력을 발후|히여 귀 E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동의하며， 
위의 수칙을 춘수히고， 자원봉시，xl로서 책임과 의우를 다할 것을 E뿐합니다 

년 뭘 일 서명: 

。。지역아동센터 귀하 

I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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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성 명 

봉사일시 
년 월 일 요일) 

~ 시간 

준 비 표 C를1 

관ξ0뼈단자 
(기 톰 인원) 

봄시활동내용 

평가 

전달사항 

。。지역01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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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원봉시활동 획언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 

주 ::‘‘-

연락처 

::‘‘ -속‘ 

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사시간 총 시간 } 님』 

봉사내용 

평 가 

위 시람으| 자원봉사활동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 (인) 

。。지역아동센터 

I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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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후원자등록카드 

후원자 동록카드 

성 명 성 벌 남 / 여 

생년월일 

주 ~‘ 

연락처 핸I폰 

후원시작일 년 월 일 

후원내역 口현금 口물품 

후원유형 口개인 口단체 E 기업 口 기EI{ 

후원기깐 口 일회성 口 단기 디장기 

후원내역 기록 

비고 

00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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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후원자관리대장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휴대폰 후원 후원 

비고 
번호 시작일 기간 

00지역아돔센터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록
 

부
 

; 참고 서식 

했 아래 서식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목 차 서 식 

1.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업무분장표 
지역아동센터 운영 z〈;r， ri、a

2 운영위원 명단 

종사자채용 3 종사자명부 

아동관리 4 보호자확인서 

11. 지역아동센터행정 5 문서발송대장 

문서관리 6 문서접수대장 

7 내부기안 및 발송공문 

8 연간사업계획서 

9 월간운영계획표 

10 주간운영계획표 

111.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계획 11 프로그램계획서 

12 프로그램일지 

13 프로그램평가서 

14 아동자치회 회의록 

15 아동표띤|카드 

16 발달지원계획서 

VII.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사례관리S씩 17 관찰일지 

18 개별상담일지 

19 연고자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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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분장표 

20 년 00지역아동센터 업무분장표 

쁨 | 찍위 | 이륨 | 주요업무 ) 랜행정 

-m“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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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명단 

연번 이름 직분 소 속 및 직 함 연락처 주민번호 비고 

2 

3 

4 

5 

6 

7 

8 

9 

10 

000지역아동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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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명부 

담당 주민등륙 최종 입사 
퇴사 

교육 
사진 성명 지격증 사유및 비고 

업무 번호 학력 년월일 
년월일 

이수 

。。지역이동센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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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X팩언서 

보호자 확인서 

디 아동이릅 : 

0 기 간: 

U 학 교: 

Q 학년 반: 

월 일 - 월 

초등학교/ 

학년 반 

일( 일간) 
중학교 

* 아래의 해당되늠 곳의 口E빼1 1/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은(는) 

口 가족행새친척집방문， 병원진료， 카족체험활동， 경조사 듬) 
n 방과후학교 
- 프로그램명 : 
- 참여기간 ( )월-( 

( )시-( 

口 학교행사 { 
口 기타행사 ( 

)월 까지 주( )회 ( , )요일 
)시 까지 

J , 
)에 함께(참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확인재 ; (인) 

• 보호자(확인자)와 아돔의 관계 : 디 가족(보호X메， 口 학교교사 

。。지역이동센터 귀하 

JE O。지역아동센터는 。。。에 신고된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복지시얼로셔 이용 아동이 결석 

또는 지각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케 되었습니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안전사고 등올 미연에 방지하기 위힘이오니 아동안전관리를 위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 

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u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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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발송대장 

ECiI-1I 결째 
받늠곳 

발송 

번호 일자 
문서번호 제목 처리자 

일자 

I 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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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접수 대장 

일련 접수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목 인수자 비고 

번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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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기안 및 발송공문 

수신| 

참조| 

쩨목| 

1. 00000 

별첨 : 

담당자 

시행00 113 - 000 (2013. O. 이 

00 지역아동센터 

- 아 래 -

냄찰」 

주 소 |우 : 000--000 0。도 OOAI 0。동 ∞번지 
전 화 매 - 000 - 0000 [ 전 슐 [ OO-<JOO얘000내|머|일 ]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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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간사업계획 

00년 。o지역아동센터 연간 사업계획서 

1. 센터명 

2. 센터 현황 

3. 사엽의 필요성 

4. 사엽의 목적 

5. 2012년 사업목표 

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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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계획 

1) 사엽내용 

구분 사업내용 

2) 월별사업계획(1왈12월 계획작성) 

월 일반활돔 

2 

3 

4 

5 

6 

7 

8 

g 

10 

11 

12 

세부사업내용 

행사 및 특벌훨동 

• 이 월간계획표늠 예시이므로 지역of동센터 실정에 맞케 변경 사용 가능힘니다.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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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시간표 

- 상황R 따라 초등 및 중고등부 및 방학과 학기중으로 구분사용 

시간 월 화 1 “- 드-1E =r그1 토 

4) 5대 안전 의무교육 계획 

。00。년 연간 5대 의무교육 계획안 

기관명 : 00지역아동센터 

성폭력 및 
실종·유괴의 

약물의 
째는때벼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 

오용·남용 
E앤교육 

교통묘댄 교육 
예방교육 예방교육 

실시 
6깨월어I 1 회 이상 3깨월에 1회 이상 3캐월에 1 호| 이상 6캐월에 1 호| 이상 2깨월에 1회 이상 

주기 
{연간 8시간 이상) {연깐 10^1깐이생 (연깐 10^반 O뼈 {연깐 6시깐이셀 (연간 10시낀이상) 

(총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월 

12월 

• 위 5대 안전의무교육 계획은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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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예산 

서| 출 
관 항 E-「EL -t!흘기초 국고보조 후원금 자부담 계 

급여 
일용잡읍 

인건비 
제수당 

사회보험부담 

비용 

기타후생경부 
,‘.L 겨| 

업무 기관운영비 

사무비 추진비 회의비 

~ 겨|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운영비 제세곰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연료비 

~‘‘- 겨| 

시설비 
재산 시설비 자산추|득비 

조성비 시설장비 유지비 
,‘.L 겨| 

운엉비 연료비 

,‘.L 겨| 

글식비 

사업비 
문화체험비 

사업비 특별활동비 

학습교육비 

문고사업비 

~‘ 겨| 

과년도지출 
부채 상환금 원금상환금 

~‘‘ 껴|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L 겨|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겨| 

세출예산총껴I 

• 위 예t띈 예시이므로 지역of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늠홉꾀다.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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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명가 

목 표 하위목표 흑정시기 평가방법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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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간운영계획표 

걸 담당 센터장 

월간운영계획표 
채 

기 간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월ξ샤콕표 

월죠년은영계획 

월 일 프로그램 내 용 비고 

00지역이동센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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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간운영계획표 

걸 
담당 센터장 

주간운영계획표 
째 

주 간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째주 

주간목표 

시간 월 화 -/「“ 옥 =口그 토 

。。지역o f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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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계획서 
다당 센터장 

겨| 끄로그램명 

획 준비물 | 일시 | 
5-1E S-1LX -14 

적 

~ 옥표 

옥 
표 기대효과 

셔| 
-a「
II 

로 
그 
램 

명 
카 
방 
법 

여| 

산 

I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록
 

, 
B 
T 

12. 프로그램 일지 

口날짜; 년 월 일 口담당자; 

프로그램명 소요시간 

참 석 자 

목 표 

준 비 물 

프로그램 활동내용 

평 카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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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 평가서 

프로그램 평가서 
드EJ-@ 센테장 

겨| 
프로그램염 | 진행자 

효-「| 
준비물 | 일A’ | 장소 | 

옥 목적 

적 
qil 옥표 

목 
표 기대효과 

서-닙「| 
II 

로 
그 
램 

가평 프로그램째획서 상의 평가 방법애 따라 평가 

산여| 

정 
산 

를밴~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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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동~t치회의 회의록 

000지역아동센터 ( )월 아동자치 회의록 

일 시 장 ::::‘‘-

진 햄 자 

이용아동수 참석아동수 명 

보 고 

안 건 

주요논의 및 결정사항 

주요논의) 

결정 사항) 

회의록 확인 서명 아동대표 ( ) (인) 

센 터 장{ ) (인) 

차71회의일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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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동관리카드 

아동 관리카드 

성별 주민등록번호 

01동 
생년월일 학괴명 및 학년 

핸드폰 이메일 

추소 

성별 
주민등록번 

주소 
호 

보호자 
직업 생활정도 

주거상 
태 

월수입 관계 연락처 

성명 판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비고 

가족 
관계 

신체 및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기타신체특징 

외적사항 

보호01동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혈(71정)명 주소 

사항 

0}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의 관찰과의견 

지도계획 

비고사항 

c。지역o~동센터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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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달지원계획서 

발달지원계획서 

아 동 명 

사혜관리자명 

사례번호 

작성일시 년 월 일 

대상 옥구및문제 서1::1 1스목표 서비스내용 모니터링 방법 평가방법 

01돔 

가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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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찰일지 

관찰얼지 

일 시 : 담당자; 

구분 취학전 미취확 二~ζ5c= 중등 .Jl-8- 대학 기타 소계 총계 

아동현황 남 

여 

주요업무내용 

아동별 내용 

확습여부 학습내용 

이00 관활내용 

비고 

학슐여부 학습내용 

김。。 관찰내용 

비고 

학슴여부 학습내용 

박。。 광활내용 

비고 

기타 

cx)지역o~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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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별상담일지 

개별상담일지 
도Ef~ 원장 

결재 

아돔성명 생년월일 

등록일 상담자 

상담일시 상담장소 

상담제목 

상담시유 

상담내용 

조치내용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c。지역01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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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고자상담멸지 

연고자 상담일지 
담당 센터장 

결 

재 

아동성명 생년월일 

상듬벨시 상담자 

성명 관계 

연고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상담주쩌| 

상담내용 

조치내용 

c。지역01동센터 

I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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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역이동센터 연간 사업계획서 (예시 1) 

[00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1. 센터명 : 

2. 센터현황 

설립일 신고증교부일 시설장 생활복지사 신고정원 현원 

ι-“「二닙그= ι1그| 

저소득 

차상위 

3. 전년도사업 평가 

2012년은 [지역아동젠터 운영 안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지원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근 대학과 연계히여 이동 1:1 개별 학습지도를 

진행한 결과， 아동의 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대학 동아리와 연계하여 

특기프로그램(태권도 기타， 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동에게 다양한 문회적 체험을 가능 

하게 하였다. 한펀 2012년에는 이동급식 안정화 및 이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생협과 

연계한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2012년의 눈에 띄는성과중의 하나는 00기업과의 연계이다. 지역사회 기업인 00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학습지도 지역아동젠터 청소자원봉사 진행， 현물지원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아동젠터 운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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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필요성 

。。지역은 전제 가구 구성원 50따구 중 국민기화뿔뷰급 가구가 507}구， 지·상위 가구가 

607}구로 구성되어 았으며， 지역사회 내 보호률 필요로 히는 이동의 수가 약 60명에 달한봐. 

그러나 실제 제공되는 이·동보호서비스는 이·동 30명 수준으로， 다수의 이동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에 。。지역아동젠터는 지역사회 아동쩨 대한 보호와 

디생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야동들이 건깅하고 안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목적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 이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힘으링샌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쩡서적 발달을 도모히고 학엽성취 능력을 

향상시커며，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목표 

1)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일반보호 및 급식).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PC방， 만회방 등의 

출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아동범죄를 예방한다. 

@ 집단 급식을 통해 아동 결식을 해결하고， 규칙적인 식사관리로 성장기 이동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한다. 

@ 검증된 식단표를 활용한 공동체 급식을 통해 이동의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면식 예방 등의 건강한 식습관을 도모한다. 

@ 방학 및 로요일 등 학교급작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에 지속적인 점심급식을 실시 

함으로써 아동 결식을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사각지대 아폼을 보호한다. 

2) 회엽성취 향상의 기회와 학습에 필요한 기술과 탐구 농력을 도모한대학습， 숙제지토， 

생활·위생지도 특기교원. 

@ 기초회슐국악 영억 수학， 과학， 사회 됨 교육을 통해 이동의 회습능력을 향상시킨다.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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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함양을 위한 다..oJ한 특기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에게 따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건전한 놀이와 오락프로그햄을 쩨공한다(문화체험， 견학， 캠프， 돼크리에이센. 

@ 。많들에게 개별 프로그랩 및 타 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다OJ한 문화제험·견학챔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햄을 경험하게 함으로쩌 다〈양한 체험과 공동체적 훈련을 실시 

한다. 

@ 아동들의 ‘놀 권리’률 보장핸， 놀이를 통해 또쐐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벌랄시킨다. 

4) 부모 및 가족 전체에 대한 믿음과 존중， 사량을 도모한다(상당， 사례관리， 부모 및 

가족상담，. 

@ 최근 핵가족 및 가족파괴 등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인 문제 해절을 위한 아동 및 

부모의 상당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이동틀의 정서적·심리적 불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람 또는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5)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긴밀한 유대감을 도모한다(보호자와 지역사회자원 

연계， 결연후원사업). 

@ 상담을 통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된 아동 및 부모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결연후원사엽 등을 실시한다. 

@ 아동이 다니는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강}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뼈 자원봉짜F를 확보힌다. 

6) 이동의 개성을 인정하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세운대개별상담， 이동개별요구뺑l). 

@ 아동 및 교사의 요구를 고려한 아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 개별따일을 만틀어 벼치하괴 개별상담일지， 사례관리기록 동을 철처히 관리 

한다. 

@ 아동들의 요큐R 따라 펼요하다면 소액의 유급 봉사자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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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지아개념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 

@ 다i양한 프로그랩음악 감상， 주의집중훈련 ̂ l"촌중감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l"}:개념 형성을 돕는다. 

@ 햄에 대한 펀까」과 구체적인 칭찬으로 0많 스스로가 성취김을 느7/1고 X낸의 7까털 

높게 명가할 수 있도록 한다. 

8) 올바른 생활습관 태도와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아동의 생활지도와 예절교육을 강화훗봐. 

@ 아동 스스로가 집단에서의 규칙과 보앙처벌을 정해 책임감을 갖도록 톱판1(0뽑들이 

주체가 된 자체회의를 통해 철쟁 

9) 장애아동과 더불어 사는 긍쟁적인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차별과 채l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해·다문화 등 타인과의 j.}이를 언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7. 2013년 중점고쩌| 

1) 자율과 성장 

@ 지율과 성장어l 필요한 프로그햄 계획 및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 지속적인 후원자 모집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후원금을 이용하여 아동 정서지원에 적극 개입한다. 

@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특기적성 프로그햄 강화 

@ 특기적성프로그램(탈춤， 민요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지역네트웹모임 활성화 

@ 얀근 지역이동센터(00， 00， 00)와 연계하여 이동A뻐딴리 및 정보·프로그램 공유 등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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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간담회 

@ 분기벌 또는 펼요시 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호보완협조 

상담， 치료연계 파악 등의 기회를 마련한다. 

@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간 정보를 교환하꾀 아동이 건강한 기·정 안에서 안정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1는 다양한 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 자모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이동젠터 청소 및 행사 지원 등 지역이동젠터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 및 학부모가 지역댐젠터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한다. 

5) 운영위원회 

@ 분기별 또는 필요시 회의를 열어 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 및 후원회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 지역 안에서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연계에 만전을 기한다. 

@ 운영위원(10명 예생 수를 늘려 지역아동젠터 운영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족과 아동사례관리 

@ 싱람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기·족 및 아동의 정서지원을 적극 지원한다. 

@7냉의 상횡을 수시로 빽t전확+7냉방분 ol웃， 학교나 동뺨소등}뼈 싱람한다. 

@ 전문기괜성폭력사무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첸터， 

동사무소 학교， 경찰서둥)과 연계한 상펌치료 및 사후관리로 사고룰 예방한다. 

@ 이·동 수시 관찰 상당필요 관찰일지， 상담일지둥 세밀하게 작성-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해결방안찾기 

8. 운영 캐요 

1) 운영기간 : 2013변 1월 - 2013년 12월 

2) 운영시간 

@ 학기중 : 명일 오전 11시 30완오후 7시 3옐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 m분오후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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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 명일 오전 10사‘오후 7시까치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3) 영역별 프로그램 계획 

@ 보호 : 급식， 위생점검(흰발톱 머리검사 이닦기 됨， 학교생활지도 신체검샌 자치 

회의등 

@ 교육 : 노벨명가패 한자 생교육， 인권교육， 영어， 독서 ... 

@ 문화 : 월1~2회 정기체험학습， 문화체험(영화， 공연) 여름방학캠프， 자연체험， 

눈쩔매장 ... 

@ 복지(아동청서지웹 : 아동상담， 부모싱람 ..• 

@ 지역사회연계 : 학교담임교사연계， 자모합 운영위원회， 부스러기， 타지역댐젠터， 

공부빙연합회， 복지관 자원젠터 

@ 특기적성 : 종이접기， 탈춤， 민요 협합， 요객 연1회 민들러l합장 .• 

9. 셔|부사업내용 

영역 목적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내용개요 

급식 
- 09.1-09.12 - 급식도우미 배치(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센터 내 -정규식단 이행 

01동방치예과 유해 보호 
- 09.1-09.12 -이동 출석 철저한관리 

환경으로 부터의 보 - 센터 내·외 -결석아동전화 방운 
보호 

호 및 균형적 성장 - 09.1-09.12 - 이동 손， 발톱 검사， 매일 이닦기 
도모 위생점검 

-센터 내 -옷， 양말등의 착용점검 

공부농백gl - 매월 넷째주 - 매월 생일마동 생일파티 

(생일싼치) 금요일 -목표혈정 후평가및 보상 

기초확습 
- 09.1 - 09.12 - 노벨평가，수학 문제해결: 매일 

학업성취 향상의 기 
-센러 내 -캐인에 따라보충수업 

교육 
회및학습에 필묘 

한자 
- 0.1-09.12 

- 정기적인 한자 학습(오정구노인복지관) 
한 기술과 팀구 능 -센러 내 
력을도모 

영어 - 09.1 - 09.12 - 아동복지교사 영어연계 
(학교교과과정) -센터 내 -주 3회교육실시 

I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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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옥적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내용개요 

독서 
- 09.1-09.12 -매일 독서지도 

-센러 내 - 독셔록 및 독셔그림 지도 

문화체험 
- 09.1-09.12 

- 월 1-2회 실시 
-센터 외 

아동에게 문호쩨험 
- 09.7월말 

문화 을통해다g받겹 방학캠프 
-센터 외 

-우리배움터 연합캠프 

험제곰 

자연쳐|험 
- 09.1-09.12 

- 계절메 맞는 자연생태체험，눈썰매장 
-센터 외 

복지 아동의 개별적욕구 아돔상담 
- 09.1-09.12 -정기상담 및 상시상담 

(아동 에 따라사회구성원 - 센터 내，외 - 상담일지， 핀찰일지 수시 작성 후 관리 

정서 으로써 주체적으로 - 09.1-09.12 -정기상담 및 상시상담 
지원) 성장하도록도움 부￡상담 

- 센러 내·외 - 전호}상담 또는 방문상담 실시 

학쿄와의 연계 
- 09.1-09.12 - 매 학기 효 각반 듭엠선생님 상담 

- 센터 내·외 - 이돔틀의 학교 션생님과의 연대 

자모회 
- 09.1-09.12 

- 매 분기(3/6/9/1외마다 자훨| 실시 
-센터 내 

지역자 
지역사회오띤| 상호 

- 09.1-09.12 
작용몰통해 긴밀한 운영위원회 -분기별 실시 

원연계 
유대감도모 

-센터 내 

지역사회와의연 - 09.1-09.12 - 지역관심을 높여 자원활용 
겨| - 센터 내·외 - 동사무소연계 필요아동소개요청 

타기관과의 - 09.1-09.12 
- 공부빙연합회， 복지판， 타지역아동센터 

연계 - 센터 내·외 

- 09.1-09.12 
- 수료자 또는 자원봉사자 연계 

종이접기 
-센터 내 

{오정구노인복지관 

- 정기쩍므로 종이접기 실시(작품집) 

특기 
마양한 특기표로그 - 09.1-09.12 - 멘티멘토 프로그램(송인우 강새 

탈츰 
적성 

램을통한 of동의 -센터 내 - 주1회(월) 실시 
특기 적성 개발도모 

민요 
- 09.1-09.12 - 멘티멘토 프로그램(조미정 강새 
-센터 내 - 주1회(수) 실시 

기타 연중 - 타기관 지원프로그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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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간 운영 계획 

프로그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급식 
접심 점심 

저녁 저녁 저녁 저벽 
접심 점심 

저녁 저녁 저녁 
점심 

저벅 저녁 저녁 저녁 저녁 

부모간담회 4협{ 4주째 4주째 2주째 

운영위원회 3주째 3주째 3주째 3주째 

후원자관리 
감사 감사 

편지 편지 

아돔상담및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부모상담 

계절 
민들레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여름 문화 문화 계절 문화 문화 

체험학습 체험 
합창 체험 체험 체험 체험 캠프 체험 체험 처I험 체험 체험 

(눈썰매) 

담임면담 
필요 필요 필요 월훗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전체 필요 필요 필요 

아동 아동 o~동 전체 아동 o~동 아동 아동 of동 아동 01동 아동 

생일잔치 넷쩨주 넷쩨주 넷째추 넷쩨주 넷째주 넷쩨주 넷째주 넷째추 넷째주 넷째추 넷째주 넷째추 

11. 사업예산 

1) 수입 : 별지 

2) 지출: 별지 

12. 자원봉사수요인력 및 공급계획 

내용 자격요건 기간 수요인월 소요예산 공급계획 

수혜경비 

급식도우미 신체 건강한자 연중 
30~원x12월=3，600만 

사회적일자리 
추까근무수당 

{방학 3개월x5만) 

I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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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격요건 기간 수요인원 소요예산 공굽계획 

2 영어강사 영어전공자 연종 아동복지교사 

3 힘합 전문강사 1 ， 2월 민들레합창지원 소A~^~활후견기관 

4 
시려|관리 

사회복지사 연중 1-3 부스러기，센터교사 
(01돔， 부모) 

5 성，인권교육 전문기관연계 상，하반기 2 전문기관연계 

6 
특기적성 

전문강사 연중 2 경기예술E뺀토지원 
(민요， 탈홈) 

7 민들레합창진행 20세이상남녀 09년2월 10명 자원봉사센터 

8 종이접기，한자 어르신강사 연중 2 오정구노인복지관 

9 요카 전문강사 연중(예상) 오정구보건소 

13. 목표 달성도 평가 

영역 목표 내용 평가방법 

PC방， 만화방 출입금지 o~돔출석체크표 및 시간표 작성 

집단급식 및 균형식단 영양사 구성의 식단표 및 위생점검 

아동으I~땐을 
다gt한 식단쩌|공과 편식예방 5대영양소 식단 및 만족도 조사 

보호하고， 생활예절과육강화 
예절강사를 통한 생활습관 지도 및 

보호 
건강한신체발달 평가 

도모 아동자치를 통한 
아동자치회의록，과정기록지 

책임갑기르기 

방학 중 급식， 토요급식을 학교급식아동 확인 및 수요조사 

톱해 결식방지 - 주민센터 급식지원아동조사표 

학업성취향상의 기초학습 및 수준별 학습 수업일지， 일일학습량 기입표 
ji]_~‘그 기회와탐구능력 

도모 
특기교육 과정평가 및 발표회 

건전한놀이와 문화， 견학， 캠프， 
아동욕구조사표 및 묘똑도조사 

문화 오락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제공 일정한 ‘놀이시간’ 져|공 놀이시간표 제공 및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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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역 목표 내용 평가방법 

가족에 대한 
가족 및 아동상담을통한 

아동관찰일지，아동상담일지 

믿음과폰중l 
정서적， 심리적 지지 

부모상담멀지， 가정방운일7 1. 
사랑도모 학교상당일지 

아동중심 프로그램실시 아동자치회의록 및 소감문 작성 

아동의 

개별특성을 아동개별화일 및 수업일지 아동개별화일 ， 각종 수업일지 ， 사례관리 
복지 파악하고 주체적 작성 및 기타관련자료 

(아동점서 인격체로세움 
지원) 유급종사자확보 튜터 신청서， 청구서 등 

정서적 요엠갑 및 자01흔중갑l 주의집중력훈련 
자존갑검사~I ， HTP, KSD, 

긍정적 문장온냉검사 

자01캐념으로 

올비를가치관 칭효띨통한긍정쩍 칭찬스티커 제공 및 달란트 시장 
형성 자01캐념 형성 칭찬그래표 작성 및 월 1회 시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과 장애우와 함께하는 활돔 경험 및 

함께함 소감운작성 

지역사회 
지역사회와의 

자원연계，결연후원사업 
지역유관기관 회의록 및 사업제안서 

상호작용을통해 결연기관연계표 
연계 

유대감형성 

학교와긴밀한협조 학교알리미， 가정통신문 등 

자원봉사자확보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및 신청서 

• 해당 사업계획서는 예시자료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기능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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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예시 2) 

[ 000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04년 5월 26일 

일부 개정 2010년 8월 26일 

일부 개정 2013년 3월 25 일 

제 1 장 총 칙 

제1 좌목적) 지역사회 이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히는 시설인 

。 00지역아동젠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좌명칭) 우리 시설의 명칭은 ‘。。。지역이동센터’로 한다. 

저13좌쇄) 우리 시설은 。。。시 。。。구 。。。동。 00-00。번지에 둔다. 

저14좌아동의 권리보쟁 @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q빼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센터는 이동어l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이동의 권리를 해히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한다. 

@ 이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저12장운영위원회 

저15좌위원회의 기능)CD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디음 각 호의 λ1헝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7베 관한 λ}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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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운영 프로그햄의 개발·명기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 빛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둥쩨 관한 시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는 당해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황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샌l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1항 

3. 그 밖메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저16좌위원회의 구성)CD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히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사람 중에서 관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 

3. 지역주민 

4. 후원자대표 

5. 시설종사자 

6. 후원자대표 

7.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8. 해당 시·군i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탐당히는 공무원 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핸.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저17좌위원장 등의 임무-)CD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봐.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죄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IF아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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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좌회으I) CD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정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반기별로 1훼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l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정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펀뷰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저19좌회의공개)CD 회의는 이용아동， 학부오 지역주민， 종사자 둥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히여 이용 이·동， 학부요 지역주민， 

종시자가 열람활 수 있도록 공7맨봐. 디란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λ1 운영위원회 

위원정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공개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철을 거쳐 위원징이 정한다. 

저13장 이용 아동의 인권 보장 

제11조(01용 아동의 비밀보장)00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이동의 λ얘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햄거나 제3째께 제공하지 

않는다. 

@ 시설 이용 이·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한다. 

제12초(정보제공)00 시셜 이용 이동과 보호자어1게 서비스 선택에 펼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척， 서비스 내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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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연락처 둥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홈혜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쟁보를 제공한다. 

@ 보호자가 이·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히는 

정우 10일이내 서면으로 충분혀 제공훗벼; 

제13조(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쩌|공등)CD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햄}고 이를 공개한다. 

@ 이용 이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 아용 이동 또는 보호째l게 충분한 쩡보를 제공용}고 아용 이·동 스스로 서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컬정권을 존중한다. 

제1 4.죄고충처리)CD 아용 이동 포는 보호자의 이용 이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힘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니{단 합링한 샤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냐B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헨f. 다많 고춤과 관련하여 시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혜는 운X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이용 아동의 고충성담을 위해 시셜장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5조(차별금지)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6조(자|활동)CD 이용 아동이 참여히는 아동자치회의 활용R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o뽑자째빼λf 시설 앵X까 지쳐0벨 體수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철정할 

수 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햄‘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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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좌01동인권)CD 이용 아동， 종사'^1를 대상으로 지역이동젠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혼따. 

@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많(필요씨 보호자 포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실시한다. 

@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져14장 사업계획 및 평가 

제18죄사업계획 등)CD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이‘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l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명객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이동프로그햄은 이동의 욕구， 흥미나 적생 등을 피획하여 필요한 서벼스 계획을 수립· 

실행·명가히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랭 형가서를 작생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 

환정 변화를 김안히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명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이용。많에 대한 서바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효과，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재벌에 반영한다. 

져15장 직원 및 업무분장 

제19조(시설의 장 등)CD 시설장은 젠터를 대표히며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 센터에는 0ε명의 직원을 둔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르며， 기타 

법령에 의해 결척샤유가 있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별도의 업무분장표를 작성뼈 시설장의 결.~H를 받은 후 직완은 각지픽 업무를 수행혐. 

@ 종사짜의 고충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연1회 이상 듣고 근로환정 개션을 위해 노력한다. 

@ 종사자의 전문성 향성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협회교육 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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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지원하며， 종시-^r를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슈팩비전을 내부 슈펴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공식적인 모임을 통혜 제공한다. 

@ 신규 종，，1.1-자를 교육활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설의 인사 

관리 지침과 절자 직무내용， 시설 최소기준 등을 포힘훗봐. 신규종，1.}.자의 교육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저16장복무규정 

제20좌복무X써I) CD 직원은 이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펠을 사용용}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J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회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한다 . 

• 직원은 이돔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갱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 사무실 집단지도설. 회장실 둥 시절환경을 향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흠애야 한다. 

@ 직완은 항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생과 달성을 위해 최션을 

다해야한다. 

@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히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쥔직무와 관련한 의무 및 제핸 @ 직완은 재직 중은 물릎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흘애서는 안된다. 

@ 직원은 공의 또는 중대한 괴질로 인하여 사업장어l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해야한다. 

@ 직원은 시설장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 

@o많복지시설의 종'^l-^l:로서 아동학대 및 성범최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어}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이러한 사실을 직원 모휴뼈 

교육시최야한다.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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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근무시간)CD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로 하며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l시간으로 한다. 만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업무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정하거나 연장 

할수있다. 

제23조(휴개 @ 직원의 휴가는 병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이는 시설 내부 

규쟁으로 쟁하여 운영한다. 

@ 휴가를 ).r용할 정우 먼저 시설쐐서 결재를 득하고 챔한다. 

@ 시설·사무·이동관리 위해 직원 간의 휴무일은 사전에 초정하여 협의한다. 

저17장 업무수행 

저124조(업무수행)CD 모든 업무는 시설장의 컬채를 받아 집행한다. 

@ 업무집행 관한 지첨을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25조(댐곤f2.D CD 반드시 주1회 이상의 직원회의를 흩뼈 직원들이 아동들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시설에 반드시 종사자가 상주하여 아동들만 있게 하지 않는다. 

@ 시설 이용 아동의 모든 외부활동은 시설장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방문， 유관기관 방문 둥의 외부 

방문은 변핀시 시젤장의 관리 하에 이루셔진다 

@ 이동의 출석상황과 가정한정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시설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수었도록한다. 

제26조(아동지되 @ 아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0많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관찰을 통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이해한다. 

@ 종사자들의 언어표현과 행동을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수청한다. 

@ 아동 각자의 농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부여한다. 



웰활l 지역。많젠터 운영매뉴얼 

@ 아동틀에게 고운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종사자가 모범을 보인다. 

@ 이동의 개별상담， 기족싱담， 각 프로그랩 기획과 관련한 싱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7조(아동훈육)CD 아똥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n변뼈 실천하괴 O많을 훈육효똥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명성이 있어야 한다. 

@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쩨해결을 위한 기장 효과척인 

훈육방법을 습득흩}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저128조(위생 및 생활지도)CD 식사 전이나 방과 후등 필요한 경우셰는 연뀐시 손을 씻어야 

향을 훈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 평상시에는 비씬뽑(소독약， 연고 밴득 붕대 등}을 구벼하여 관리하고 o}동의 건캠R 

이싱이 었을 시에는 병원에 동행하여 잔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응급처치동의서에 기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린다. 

@ 명상시 。}동이 감기 둥에 걸려지 않도록 위생교원손씻기， 향l질하기 됨을 시키고 

유행병이 도는 시기에는 각별한 위생지도를 한다. 

@ 날씨와 계절에 알맞게 청절한 복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핸. 

제29조(급식 및 시설관리)CD 아동 급식에 관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훗봐. 

1.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한다. 

2.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괜지역이동센터중양지원단 됨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 

3. 검증받은 유기농재료 등을 기본으로 한 질 높은 식자재를 사용한다. 

4. 식중독 등의 사과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괜한다. 

@ 아풍들이 안전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셜웹 지참을 작행뼈 실천한다. 

1. 매일 청소와 갱리정돈을 히여 청철을 유지하고， 내외부 챙철상태를 확언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기록한다.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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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즉시 개·보수한다. 

3. 냉난방개를 철저히 관라하여 안전사고 빛 화재발생을 예방한다. 

4. 방범 안전시스햄 등에 가업하여 야간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화째 등을 방지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1를 위해 아래와 겉이 관리한다. 

1.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채방지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비상시 대피정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채발방지대책 등을 지킨다. 

2.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퍼 정기안전점검 철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효}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히며， 이동 대상 각종 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활 때는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4.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t고， 비상연릭체계 확립 및 응급 

조치반을 편성·운영 및 기록한다. 

5. 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아동의 성폭력 빛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채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둥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에게 매년 

1회 보고한다. 디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둥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었다. 

저130조(지원봉A짜 등)CD 자완봉사활동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활동 전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활동 후 일지를 작생한다. 

@ 시설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쩨 대해 알리고 자원봉사 활동 중 아동에 대해 

알케 된 중요한 쟁보는 반드시 시설에 알려고， 비밀을 지키게 한다. 

@ 시설장의 책임 하에 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원봉사자는 자완봉사 활동시 맡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에서 안내한 자원 

봉사 활동범위를 넘어 활동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설장과 

협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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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Al자 관리(모집， 교육， 활동 둥}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자원봉λ}짜의 

인적사항 및 봉사훨동을 체계적 관리하꾀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햄지지·격려， 수퍼 

비전， 인증서벌곱， 야유회 등)을 운영한다. 

@ 지역사회 시민땐1.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과 공식적인 연계{협왜체계를 구축 

하고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된 정기적 모임 또는 명가를 실시한다. 

제31조(흥법 @ 자원개발을 위해 작성된 홍보물의 내용이 정획하고 사살을 기록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oJ=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히는 안내자확리플랫 가이드북， 핸드북 등)를 구비한다. 

저132죄대외업우 처래 @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핸l 등 대외 업무 및 협조에 있어 정확허 

업무를 파J악동}고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교육，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저133초(문서표f2.1) CD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히는 사안은 구두절재 후 담닿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서면철재 한다. 

@ 문셔의 접수 및 벌송은 시껄장의 책임 이래 이루어지며 변판시 접수대장과 발송대정에 

기입해야한다. 

@ 시셜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한동안 

보관한다. 

@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종사자 등을 기혈F여 문서로 보관흩}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접근햄띨 설정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별덮l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팩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많에 대한 관리카드 건강。1력， 발달지원계활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철 등을 관리하꾀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 시스랩으로 확인된 정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저134초(물품관리)CD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소모품 둥을 말훗봐. 

@ 모든 물품관리는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라， 

I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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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장 I타} 및 회계 

제35초(자신)(i) 센터의 지·신은 재산대장에 등록효}여 관리한마 

@ 지·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저136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초금 

2. 후원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저137조(회겨D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1 일부터 12월31 일까지로 한다. 

쩌138조(회계의 투명성)(i) 시설의 회계 및 예산·쩔산에 관한 사행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지역아동첸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회복지시절 채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철산을 관리하고 회계장컴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중빙 

서류갖춘다. 

@ 예산서와 철산서를 연 1회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띠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죄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 시셜은 후원자의 샌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 

히도록한마 

@ 후완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한다. 연 l회 이상 해당 후완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완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우 법인이 벌행하는 정기간행물 포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할수있다.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시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철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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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후원금은 시셜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시용흥1는 비율은 비지정후완금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괴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 1회 홈혜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지스햄사회복지시설갱보시스탱 시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댐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시용 됨에 이동 및 종사자를 둥룩하고， 보조금 신청· 

보고를 옹라언으로 하며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댐의 인샤 급액 세무관리에 관뼈 통휩뼈 관리효f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 좌시행일) 이 규정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운영규정은예시이므로개별 지역이동센터 실정메 맞게 번경하여 운영규정을제·재정 카능합 

를얀징k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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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예시 3) 

[2이 3년 저10차 운영위원회] 

l 일 시 : 2013년 0월 O( 요일) 오전 10:00 
l 장 소 : 000지역아동센터 회의실 
l 운영위원 : 000(000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사회복지전문개 

000(000본부장 / 후원자 대표) 
OOO(OO(그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대표) 

000(000지역아동센터 시설징j 
l 배 석 : 000(000지역아동센터 팀쟁 

l 인사 및 운영위원회 위촉 
000(000지역아동센터 000 조모j학부모 대표) 

l 전회의록낭독 

• 2012년 보고 
~ 2012년 사업보고 

~ 2012년 결산 

• 2013년 계획 
~ 2013년 사업계획 

~ 2013년 예산 

l 안건심의 
• 운영위원회 규정 수정 <첨부자료1 참좌 

l 기타토의 

• 차기회의 일정 등 
l 챔부자료 

1.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중 운영위원회 
2.000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3. 2013년 000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 
4.000지역아동센터 중장기 사업계획서 

※ 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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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4) 

[ 2013년 제0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3년 0 월 00 일( 요일) 오전10시 
장소 : 000지역아동센터 
참석 : OOO(사회복지전문개， 000 위원(후원자 대표)， 000 위원(학부모 대표) , 

000 위원(000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배석 : 000(000지역아동센터 팀장) 

회의 철과: 
1, 000 위원장의 인사로 회의를 시작하다. 
1. 회의에 앞서 000 위원의 자격상실(000 아동 중단/운영규정 제6조의 2)로 
인해 궐위된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에 000 위원(000.000 조모)을 위촉 

하니 박수로 축하하다. 
1. 위원장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니 전회록을 문서로 받기로 하다. 
1. 2012년 사업 및 결산 보고는 2012년 4차 운영위원회의 기보고 된 내용이므로 

참고 자료로 받기로 하다. 
1,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감액(T360만원) 

은 이용아동 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대로 받기로 하다. 
1, 안건섬의에 있어 성남동지역 운영위원의 참여를 위해 규정 제2조 6의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을 000동 지역인사로 수정하고 7의 해당지역아동센터 교사대표를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수정하여 의결하다. 

1, 운영위원회 추천에 있어 지역주민으로는000사무기기 대표 000을， 교사로 
는 000 사회복지사를 추천하니 지역주민의 운영위원 참여를 전제 (7명 구성기 
준)로 교사 운영위원참여를 의결하다. 

1. 기타토의에 있어 000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이용아동 감소에 대한 상황을 
000시설장이 보고하니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다. 

1, 차기회의 일정은 0월 00 일(수) 오전10시 000지역아동센터에서 모이기로 하 

고 운영위원회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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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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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동자치회의 계획서(예시 5) 

1. 프로그램명 : 아동자치회의 

2. 목적 
1) 이동들의 공동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2) 이동들의 참여의식 고취 및 발표력 향상 

3) 아동 상호간의 공감대 및 친밀감 형성 

3. 대상 및 일시 

- 00지역아동센터 이동 20명 

- 안건 있을 땐 수시로 안건 없을 땐(격월 1회) 금요일 19: 30"'20: 30 

4. 내용 

번호 일정 세부내용 

1 월 지역아동센터 규칙 묘될기 

2 3월 돔01리 개설 0101텀 회으1 ，놀토 프로그램 정하71 

3 5월 봉사기관 정하키， 놀토 프로그램 정히키 

4 7월 여름 캠프 계획， 놀토 프로그램 정히키 

5 9월 발표회 관련 아이템 회으1， 놀토 프로그램 정하71 

6 12월 지역아동센터 활동평가 

5. 기대효과 

0 아동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인 회의 참여로 

사회성이 향상되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함으로 발표력을 증진시킴. 

O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면서 얻게 된 효과 

- 회의를 통해 합의된 안건을 지키고 주도성이 증가됨 

※ 우| 아동자치회의계획서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돔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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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동자치회의 회의록(예시 6) 

일 자 I 2013. 00. OO(화) 00시 m분 - 00시 m분 

장 소 1000지역O탬센터 집단지도실 
참석자 | 회장 ; 김0이부회장 :0100/세 ; 박00/ 그오1 : 초1-고2 20명 
안 건 | 지역아동센터 규칙 '2}들기 

회의내용 

O 하나. 안전영역과 판련된 규칙 
1. 급식 및 청결 

- 센터에 오면 바로 손 씻기 
- 밥 먹고 양치하기 
- 못 먹는 음식 서로 교환하지 않기 
- 편식하지 않기(싫어하는 음식 조금 먹고，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는 것 안됨.) 

2. 언어사용 
- 욕하지 않기 
- 무시하는 말하지 않기 
- 소리지르지 않기 
- 다른 사람의 콤플렉스를 놀리면서 말 하지 않기 

3. 흡연과 음주 
- 무조건 안됨!! 

4. 성， 의상 
- 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털어놓기 
- 여자 학생들은 오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치마를 입었을 때에는 조섬히 행동하기 

5. 폭력 
- 장난으로도 때리지 않기 
- 물건을 부수지 않고 소중히 사용하기 

O 둘. 학습과 관련된 규칙 
1. 써니하이티쳐 선생님과의 약속 

- 지각하지 않기 
- 숙제 잘해오기 
- 준비물 챙겨오기 
-인사잘하기 

2. 한문， 영어단어 외우기 
- 그날 그날 시간을 잘 지켜서 외우기 
- 선생님께 꼬옥 시험보고 집중하기(휴대폰게임을 하면 안됨) 

※ 우| 아동자치회의계획서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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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를캅 지 역아동센터 사고관리 

사고대응을위한준비 

0 종사지는 응급처치법과 십배예빙; 전염성 질병 예빙벼l 관해 훈련받。바 한다. 

0 종λ}자의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모든 펼요한 물품이 갖휴1진 구급상자가 있어야 

한다. 

。 이동의 응급 전화번호 목록이 있는 장소 응곱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 

목록， 응급절차 과정의 복시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둔디{응급절차 과정을 사무실 

벽면에 붙여둔대. 

。 야외학습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 및 비상연락망 카드를 준비한다. 

0 응급시 조치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서를 보관해 둔다. 

화재등비상대응훈련 

。 화재발생 시 인명 안전을 확보히는 것은 소화， 감지설비 등 시스템 측면에서서의 대응 

뿐만 아니라 사렴에 의한 효율적인 인적 대응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건콸il서 발생 가능한 화재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0 화재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은 인명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인솔자의 피난유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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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행~l 대한 일반적인 준비 

0 사고 상햄서의 역할을 분담해 두어야 한다. 

0 응곱상황ο1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준비해 둔다. 

0 응곱상행II서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교λ까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이두고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응곱처치 매뉴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0 응곱상횡-01나 안전사고 발생 시 생활 수 있는 상비의약품과 기구를 준비해 둔다. 

0 치료 시 알아 두어야 할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기록， 보관해두고 

응급상황의 대처과정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고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둔다. 

0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물 제거 및 교정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가. 응급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0 침착하게 행동한다. 

0 다친 아동을 안심시키고 다른 이동들도 현쟁II서 벗어나도록 하여 안섬시킨다. 

0 다친 아동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움직인다. 

0 응곱처치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전에 계획한 응곱조치 절차 

계획에 띠문+ 신속하게 행동한다. 

0 간단하게 처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섣불리 접근하기 보다는; 119구급대나 1339 응급 

의료 정보센터에 연랙배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도움을 받는다. 

0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0 응급처치법을 모른다면 응급상황을 디룰 수 있는 사림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문다. 

0 응급처치 할 사람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상횡을 평가하도록 한다. 

:l.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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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이동의 보호자에게 연력하고 용급처치 절째l 대한 부돼 동의를 받판t. 

。 보호자가 도착할 때 까지 과l는 이동과 함께 있도록 한다. 

o 24시간 내에 샤고발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 전화 통화 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꼬l 내용， 사고 발생장쇠。에가 집에서 떡을 벅다가 목에 걸렸어요) 

- 상자의 상티~O}Ú1가 숨을 잘 쉬지 뤘}고 있어왜 

- 부상자의 수， 성별. 연령(8세 남자 아이예요) 

-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변후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준다:(제 이름은 000이고 

전화번호는 000-000입니다. 위치는 00구 00통 00번지 00지역아동젠터입니대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논 119로부터 부상째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었으므로 

전화를끓지 않는다. 

다. 섬폐소생술 

3 섬폐소생술은 섬장마비나 그 밖의 사유로 샘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섬장， 뇌， 

그 밖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히는 것이다. 환자의 의식 λ뼈를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 심장박동이 없거나， 호흡이 없을 때 시행한다. 평소에 전문교육기관에 참가하여 

올바른 방법과 자세를 익척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정지 확인j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떼 빽요”라고 소리친다. 반응에 없더라도 움직엄이 있거나 호흡을 

히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o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01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용을 

요청한다. 주변에 이무도 없는 정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 (가슴엽박 30회 시행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톰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솜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렬 정도로 강경다， 빠르거l 압박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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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 2회 시행 먼저 환자의 머리릅 젖히고， 턱을 틀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코를 막고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는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껴l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라. 화상을 업은경우 

。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힌다. 

。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너무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기므로 물을 

약하게튼다. 

。 되도록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 더러운 물건이냐 먼지가 화장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상처부위가 식으면 얼음으로 찜질한다. 

。 회J엠1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서 상처를 보호하도록 한다. 

3 심한 화상·을 당했을 때는 옷을 억지로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 간장이나 된장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 

。 상처에 소독솜어나 기름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 회·상 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야 한다. 

마. 코피가나는 경우 

0 머리를 앞으로 숙여 코피가 목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 양쪽 콧등을 손가락으로 눌러 5분 동안 세게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한다. 

。 이마나 양쪽 눈 시이에 찬 물건이나 얼읍주머니를 대준마. 

。 위의 방법으로도 벚지 않을 정우， 솜이나 비젤련 거즈로 코를 틀어막는다. 

。 코띠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다 . 

•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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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귀에 이물질이 들어칸 경우 

。 귀에 벌래가 들어간 정우 밝은 빛의 손전등을 귀에 비춰 벌레가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거1 한다. 

。 죽은 벌레나 작은 물체가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베이비오일을 한 두 빙울을 귀에 

떨어뜨린 후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오일에 묻어 밖으로 나온다. 

。 귀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간 경우는 째끗한 면봉으로 닦아낸다. 

。 귀에 떡략한 물건이 들어간 경우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다보면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사. 목에 떡 또는 첼리 둥 이물칠이 걸려 숨이 막혈 경우 

U 구조하는 사람이 아동의 뒤에 선다. 

。 구조자가 한쪽 주먹을 쥔 다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쪽이 아동의 배몹 바로 윗 

부분에댄다. 

。 다른손으로 주먹 쥔 손을 김싸 쥐고 아동의 복부를등쪽으로 빠르게 멀어 올려 부드렵게 

눌러준다. 

。 반복해서 시술하여 배출된 이물절을 확인한 후 함께 병원으로 간다. 

아. 뼈가부러진 경우 

디 다리골절 

- 이동을 부드렵게 누이고 무릎과 발목을 받쳐준다. 다·친 다리에 패드를 대어 고정핸과. 

3 쇄골골절 

- 아동을 부드렵게 짧피 다친 쪽의 팔을 기·슴부위에 걸쳐놓는다 다치지 않은 손으로는 

다친 쪽의 팔을 받치게 한다. 

- 아동의 팔을 팔 결대로 받쳐준다. 

- 팔을 넓은 폭 붕대로 고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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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머리룰 다친 경우 

。 톰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용직이지 않도록 한다. 

0 머꽤는 베개나 담요를 말아 괴어 주고 구토물이나 혀로 인혜 기화 막히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누인다. 

。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준다. 

0 혹며 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하고 푹 쉬게 한마. 

。 토하거나졸뺀 짐반 지려고 하거나 귀나 코에서 띠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데려7야 한다. 

차.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정우 

0 티끌등 

- 눈을 비버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아동의 아래쪽 눈꺼풀을 이래로 당기면서 젖혀서 눈꺼풀 안 

쪽의 티꿀이 있는지 획언한다. 

-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 티끌어 함께 씻겨 나오도록 한다. 

- 세면기에 째끗한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대고 눈을 낌박꺼려 씻어 낸다. 

- 눈을 씻어도 티꿀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어른들에게 눈꺼풀을 젖혀서 물에 적신 

면봉이나 거즈로 닦아 내거나 빨아들이제 한다. 

。 화학물질 

-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주어야 한다. 

- 회학물질에 따라 치화 다르므로 바로 응급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차.감전사고 

。 감전된 아동을 직접 만져서는 안된다. 

。 우선 플러괴 퓨즈 상자에서 천기를 단절시킨다. 

。 전기치단이 어려우면 막대를 이용히여 전기로부터 이동을 떼어 놓는다.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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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는지 확언하고 몇 호 후에도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동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돗허고 면안하게 둡혀 놓는다. 

타. 애완동물에게 물린 겸우 

0 흐르는 물로 물련 상처부위를 깨끗셔 씻고 소될필 바른다. 

。 상처가 7}벼워도 주인 없는 개나 고향l인 경우 반드시 그날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 광견병 예범주，1.1를 맞잊똘~l 획핸l어야 히역 싱치가 7뼈우4도 병환을 방문하는 것이 좋과. 

파. 가스중독이 되었을 경우 

。 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업과 코를 가린다. 

。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3 가스밸브를잠근다. 

。 o}동의 옷을 느슨하게 하여 편안하게 누인 후 상태를 관찰한다. 

하. 벌에 쏘였을 경우 

。 벌침이 남아 있는 경우쩨는 핀셋 등을 이용하여 빼내지 말고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밀어서 빼내도록한다. 

。 통증과 부기를 7Jt밤히기 위해서 찬물 쩡질을 한다. 

。 통중과 부기가 하루 이상 계속되면 병원애 간다. 

거. 일사병， 열사병에 걸렸을 경우 

。 목이 구부러지거나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기능한 빨리 서늘한 곳으로 옮낀다. 

。 옷을 느슨하게 하여 몸의 열을 발산시키고 머리를 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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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심할 때는 발가벗겨 물이나 알코올로 몸을 닦아 몸에 축적된 열을 없애서 빨리 

체온을내리게한다. 

。 차가운 소금물이나 중조수를 n씨게 한다. 

너. 물에 빠졌을 경우 

。 옷을 업은 채 빠졌을 때에는 침칙하게 신발과 옷을 벗긴다. 

。 큰소리로 주위의 보호자나 다른 사렴에게 알려야 한다. 

Q 다른 사론션l 없는 정우에는 로프나 막대기를 이용흥}여 구조한다. 

。 구초 후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0 수영 중 몸이 떨리고 피부에 소름이 돋으며 피부가 창백해질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휴식을 취한다. 

더. 상처가 났을 경우 

。 조금 베었을 때나 뻗f 다친 정우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는다. 

0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정우껴}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단 피가 많이 

날 때에는 소독된 거즈 풍으로 지혈을 하면서 병원에 간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 

므로 물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금한다. 

러. 가시가 박혔을 때 

。 족집게를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불에 달군 후 식혀서 사용흩}도록 히고 족집게 풍으로도 

잘 안 빠지는 것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 뽑은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소독된 거즈로 덮는다.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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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예빙수칙 

0 수영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하도록 한다. 

。 물의 갚이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다이빙하지 않는다. 

。 물놀이나 수영 중에 음식을 먹으면 위험하다. 질식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0 수영장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수영장 벽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0 친구와 물속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 수영장 바닥은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우므로 심하게 달리거나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0 강 바다에서 수영할 때에는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보이는 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갚은 곳에서 수영하면 안 된대발이 닿고 허리 정도까지가 적당하대. 

。 수영 중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키， 눈썰매 사고 예방수칙 

0 초급자가 사고가 많이 나므로 전문가로부터 강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O 몸에 잘 맞는 장비를 사용한다. 

。 부츠나 바인딩， 스키에 때나 소금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한다. 

0 바인딩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발목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초급자는 미리 바인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0 리프트는 조심하며 접근해야 한다. 긴 스카프 등은 로프에 얽힐 수 있음을 알b바 한다. 

0 절대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슬로프에서 타지 않는다. 

O 스키 · 人누 댐 E 전용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적절하게 조정되는 바인딩과 부츠제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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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인의 능력에 맞는 스키， 〈누업 E를 시용하고 혼자 타지 않는 것이 좋다. 

。 보온이 잘되면서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는다. 헐렁한 옷은 스키 리프르 스키폴， 끈 

등에 걸려 사파 날 우려가 있다. 

스포츠사고예방수칙 

0 이동의 건강을 점검해본 후에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한다. 

0 아동이 스포츠 활량1 참여할 때에는 해당 스포츠 종목을 위한 안전장구를 폼에 

맞도록 착용하고 참가하도록 한다. 

0 아동이 새로운 종목을 익힐 때에는 적절한 훈련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히며 이동어 스포츠 게임에 침여할 때어}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어른의 관리감독 하에 λ후흐끄무기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판f 또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인 싱돼가 좋은 경우껴1만 활팡R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0 기술 수준여나 몸무게 신체의 성숙도에 따라 비슷한 아동들로 뿔을 만들어 활동하게 한다. 

。 이동이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는 충분한 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덤거나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지주 쉴 수 잇도록 해야 한다. 

0 운동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놀이시설안전사고 

。 이동이 무서워히는 놀이기구는 태우지 말아야 한다. 

。 이동어 놀이기구를 타다가 무서워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즉 

운행 중에는 놀이기구에서 내리려 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손과 발을 

안전하게 기구 안에 두어야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 덩치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은 놀이기구에 절대로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lt\.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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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먼저 내리려고 서두르거나 다·음 기구를 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중에도 나가려고 

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에게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0 이동이 얼마나 안전요원의 지시를 잘 지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놀이기구를 선택하여 태우도록 한다. 

0 아동이 놀 때에는 향상 지켜보아야 한다. 놀이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독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 

。 이동이 길을 잃어버릴 때를 대비하여 만날 징소를 아동과 미리 약학R 두는 것도 필요하다. 

통증을호소하는경우 

가. 급성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0 발열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은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이며 가장 주위를 요히는 

것은 수막염과 뇌염이다. 이 경우에는 구둑 의식징애， 경련 등의 증상을 수반하기 

쉽다. 발열이 없는 급성의 심한 두통인 경우에는 두개내출혈을 생각할 수 있으며 

구로 의식징배， 경련 등이 많이 나타난다. 

나.만성두통 

0 만성두통에서 맨 처음 감별해야 할 것은 뇌종양으로 이 경우의 두통은 강도나 지속 

시간도 계속 증가해 가며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 쉽다. 

0 때때로 발작적으로 아파오는 비진행성 두통의 경우에는 편두통{혈관성 두통)을 생각 

할 수 있다. 만성두통의 경우에는 안콰적 혹은 이비인후과적 질환이나 기립성 조절 

정애를 수반히는 두통이나 근수축성 두통{긴장성 두통)을 생각할 수 있다. 

O 그 외의 두통은 심인성에 의해서도 일어나며 이 경우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도 두통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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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이를 기능성 복통이라고 하며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배앓이가 시작된 경우이다. 즉 스트레스가 소회관 

운동상태에 영향올 주어 복통어 발생된 것이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의 기능적 장애가 

있거나 사소한 지·극에 의해서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위장관 과민증 등이 있을 

정우 쉽게 복통을 느껄 수 있다. 

。 아동의 일부는 특갱질환이 내채되어 있어 복통이 생킬 수 있다 가끔씩 느껴지던 복통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선 특정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소펙헤서 검진을 

받。}야 한다.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체중 감성} 있거나， 대변에 혈액이 

섞이거나， 배핍으로부터 먼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잦은 구동 만성 셜샤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성장 저핸 발병 연령이 5셰 이하 및 14셰 이상 등에 해당되면 검사를 

받아보는것이 좋다 . 

• m. ‘ 보건욕자후 위탁 지역아동엔터중강치원단 



로
 
「부

 
’ 

W 를따 지역아동센터 문서관리 

문서관리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과정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따라서 문서관리는 주로 시설의 운영 및 재정사용， 행정업무의 문서 서식 등을 포함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서 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공문서에 

대한 사무관리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 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문서처리의 원칙 

가. 즉일처리의 원칙 

문서는 내용어나 성질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그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책임처리의 원칙 

문서는 정해진 각차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한다. 

다. 표준화의 원칙 

문서는 기앤품의)， 시행， 접수， 회램공램， 편철， 보관히는데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관리해야한다. 

라. 간소화의 원칙 

가능한 사무 처리의 절차나 방법 등을 간결하고 요약적이며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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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작성 및처리 

가. 문서의 구성 

0 문서는 일반적으로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0 두분은 발신기관명， 분류기호 또는 분서번후 시행 년 월 일 및 수신기관으로 한다. 

0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0 결문은 발신자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구분 내 용 

O 수신기관 표시는 경유·수신 및 참조로 구분 
- 겸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할 때에 그 경유 

-c「=τEr1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의 직명을 씀 

-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의 장의 직명을 씀. 수신기관이 2이상일 때에는 ‘수 

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료뻐| 수신기관명 또는 기호를 표시함 

보'-므..:....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그 문서로 

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구분 
수신처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신명으| 다음줄 왼쪽에 수신처라 쓰고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처 기호를 씀 

나. 분류기호의 문서번호 

0 문서의 분류기호는 기관변호와 문서분류변호로 한다. 

0 기관번호는 업무부서별로 기관의 장어 정한다. 

0 문서분류번호는 업무기능별로 기관의 징L이 정한다. 

0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11.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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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목구분 

。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 

시한다. 

。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0 둘째 항목의 구분은 자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개， 내， 대， 리J ...... 로 나누어 핑1한다. 

。 디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3)，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개，(내，(다~，(래 ...... 로 나누어 없1한다. 

。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D,@@@ ...... 로 나누어 봐l한다. 

。 여닮째 항목의 구분은 @,@,@, 행 ...... 로 나누어 표시한다. 

。 둘째， 넷째 여섯， 여닮째 항목의 경우에 ‘라 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 또는 (거)， (너)， (더)， (레 ……로 나누어 표시한다. 

라. 각 항목의 표시위치 및 띄우기 

3 첫째 항목부호는 제목의 첫 글.~l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핸. 

。 첫째 항목 다음 항목부획는 비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1재2태씩 오른쪽에서 사직혼봐. 

。 향목부호와 그 향목의 내용 사어에는 1타를 띄운다. 

수신자xOOO장관(000과장) 
제 목X문서작성요령 

1. * 첫째 항목 。00000000。
X가* 틀째 항목 。00000000。

XX1). *셋째 흥샤콕 000000000。
XXX개. * 넷째 훌펙 。00000000。
XXXX(1). * 다섯째째 항목 000000000。

.: X표시는 한글 1자(2탁)， *표시는 숫자1자(1 타)를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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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끝 표시와 챔부의 표시 

。 본문이 끝나면 한차 띄우고 ‘끝’지를 쓰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될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 ‘팔자를 쓴다. 

。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가 우펀 한계선에 닿을 때에는 다음 줄 죄편 한계선에서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도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표내용의 기재가 끝냐는 난 밑에 

‘플지를쓴다. 

바.발신명의 

3 기관 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특히 정하여진 검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 기판내의 부서 상호것앤l 수발되는 문서는 업무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사. 인장의 날인 

。 언시펠령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언을 날인하고 

기관 내에서 부서 상호 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었다. 

。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둥사흩}여 여러 기관에 동시에 발신하는 정우에 정미한 

문서에는 직인 찍지 아니웹， ‘직인생략의 핑1를 시행문의 상부 중뺑l 날언뼈 

시행한다. 이 정우에 인장생략의 철정은 문서 통제자가 하고 기안지 상부 중뺨R 

날언한다. 

아.깐인 

0 문서가 2장 이상 계속되는 경우쩨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다만 정미한 내용 

일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Im ‘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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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얀문및시행문 

가. 기안문 및 시행문 작성 

0 기얀문은 공문기안 내부결재 기안 예산집행 품의 등 3가지 양식으로 구분되며 정 

해진 양식에 따군+ 작성한다. 

0 시행문은 외부 기관에 발송히는 공문 양식을 의미하며 공문 기얀문과 동일한 양식 

이다. 기얀문에는 결재처리란에 결재권자의 자필서명이 있고 시행문에는 자필서명 

대신 워드로 작성된 이름이 명기되어 있고 기관명 뒤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공문 기얀문과 시행문을 구분할 수 있다. 

나. 공문의 발송 및 접수 

0 공문은 기얀문에 대한 결재가 완료된 후 작성된 시행문을 문서발송대징뻐1 기록한 

후 관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문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인편·팩스·이메일 등으로 발신할 수 있다. 

0 외부로부터 받은 문서는 문서접수란이 있는 문서의 경우 문서접수뺀1 날인 또는 

서명하고 문서접수란이 없는 문서의 경우 문서접수인을 찍어 기재한 후 문서접수 

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접수한다. 

결재 

가. 결재 방법 

0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여야 하며，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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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결 / 대결 / 후결 / 후열 

。 기관의 장은 사무내용애 따라 그 소속임원 또는 직웰이하직원’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임 결재하게 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섹 장이 따로 정히는 l:l}어l 의한다. 

0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r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이야 한다. 

0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시청에 의뼈 철재를 받을 수 없을 때어}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결채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 위의 규쩡에 의하여 문서를 시행한 후 정규의 결채권자가 후컬험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쩡한 사향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 전결의 경우애는 내용셰 이례적인 사항일 때에는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조속히 싱곱지에게 보고히여야 하고 대결의 정우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0 전철의 경우에는 전철권 난에는 전철의 표시를， 대결의 경우폐는 대철히는 자의 난에 

대결의 핑1를 하교 결재권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후결과 후열의 정우쩨는 결채 

권자란에 그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받는다. 

。 전철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그 전결자 또는 

대결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ìp~ 전컬 / 대결 / 후철 / 후열 

@ 전결 : 권효떨 위임하여 결재 

@ 대결 :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대신 결쩨 
@ 후결 : 대결한 문서를 나중에 다시 결재 
@ 후열 : 중죠별채권지카 부득이 결재할 수 없는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째를 득하고 난 후 디，AI 

결재 

IFπ‘ 보건욕끼배 위탁 지역햄엔터중강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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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관리 및보관 

1) 처리가 끝난 문서는 문서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묶고 편철된 

문서에 대한 색인목록을 작성한다. 

2) 발송문서， 접수문서， 내부결재는 1년 또는 4분기별로 철하여 둔다. 운영관련 문서， 회계 

관련 문서 등 모든 문서는 종류에 띠라 개별적으로 철을 해서 관리한다. 문서는 파일 

캐비닛에 보관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 변호와 문서철의 분류변호를 기재하고 

보관한다. 

3) 문서 보존기간은 각 시설별로 ‘문서관리보존연핸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회의록， 각종 일지는 3년 내부기안 및 문서수발 서류는 5년， 세입·세출서류， 

후원관련서류는 10년 인사관련 서류， 예결산 서류， 빽1관리 서류 등은 영구보존핸. 

문서보존기간 내
 에
 

” 용 

영구 

센터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 

카. 장기 운영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문서 

나. 주요 회의 및 입원에 관한 주요문서 

다. 규정·예규 등의 제정， 개페에 관한 원문서 

라. 채용， 보직 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마. 등기 및 주요 재산관계 기본문서 

바. 센터 역사에 관한 문서 

사.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ξ떨 정한 문서 

카. 환경관리에 관한 주요문서 
나. 주무관서의 주요 인·허가 문서 

다. 소송 및 공탁 관련 주요문서 

라. 발전설비운영 관련 주요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기갇샤를 

정하여 보존할 필요 가 있는 문서 

가. 평가주요문서 

나. 기술연구개발 및 협력에 관한 문서 

다. 각종 세무신고관련 중요문서 
라. 회계부서용 회계결의서 및 증빙관계 문서 

마. 각종 설비의 경상보수공사어| 관한 주요문서 

바. 물자 구매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사. 그 밖의 문서로서 10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준염구 

10년 



In플맡l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문서보존기간 도C〉a 

카. 단기 경영계획 관계문서 

나. 감사 일반업무 관계문서 

5년 다.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 반문서 

라. 예산， 결산 등의 일반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5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문서 

3년 나. 운영계획편성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카.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부서 상호간 협조， 단순한 업무연락， 자료요구， 통보， 조회 등의 

1 년 일반문서 

다. 일반서무 관계문서 

라. 기타 1 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아동 정보 관련 문서의 보관 

개별 아동의 정보나 기록은 아동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직접적인 담당자만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으며 열람어 제한된다. 일반 문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캐비닛과 같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관리·보관하고 열죄로 잠기놓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른 문서 

지역아동젠터는 이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맞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해야 한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저123촉 제124~ I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저1125촉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침 참죄. 서류 양식은 지역이동젠터중앙지원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수었다. 

※ 밑줄 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초， 저124초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 

~Itt..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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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동복지시설 벼치서류 

- 아돔복지시혈 혈~I 신고증 

-시설연혁 

- 소속법인 정관 및 관계의 서류(법인에 한햄 

- 센터운영규정 및 센터 관련 서류 

운영관련 
- 시셜의 건축물관리대장 

- 재t뭘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 

-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및 월깐·주깐 계획서， 중장기계획서) 

-운영일지 

- 자원봉시자 명부 및 일지 

-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운서철(빌송 및 접수공운철， 내부기E탤， 회계기~밸 등) 

-각종보험서류 

- 돌봄서비스곁정통지서 

- 입퇴소 이돔 염단 및 관계서류 

- 출석부(수기 작성 및 공걸 확인 서류 첨부) 

아동관련 -상담멀지 

서류 - 아동관리기록부 

- 사려|관리서류 

- 이동관찰일지 

• 아동 개인기록은 보관주의 및 열람제한 

-시설장과종사자명부 

인시관련 
-근로계약서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카드 
서류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자력증시본， 경력증명서(해당재， 성범최경력조회세 

- 신체검사서(입사"'-1) 건강진단서 

- 후원금 관련서류{후원금품 대장 등)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회계관련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셔뤼수입·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후원물품 대챔 

서류 
-현급출납부 

- 수입 및 지출결의서 

- 보수일람표(급여대장) 

-비품관리대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우화{출력하여 보관) 

굽식관련 
-급식멀지 

서류 
- 영앙사가 작성한 식답표 

- 위생점검표 



E활I 지역。뽑센터 운영매뉴얼 

•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규 

법 령 내 용 

저1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옥하고 안전하게 자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 “아동n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율 말한다 

2 ‘아돔복지”란 아동01 행복한 삶을 누랄 수 있는 키본적인 여건을 조성하 

고 조회롭게 성장 · 밭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지원을 말효!Cf. 

3 ‘보호자n란 친권자 후견인， 이동을 보호 .~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우 

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둥의 관계로 사실상 이동을 보호 · 감독하 

는 자률 말흔!Cf.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카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 

호자가 of돔을 확대하는 경루 등 그 보호자가 아돔을 Sk육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하거나 cy.육활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효κt 

5 .• 지원대~이동”이란 아돔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잠하는 데에 필요한 기 

초적인 조건이 갖후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필 

저13조 정의 
요한아동을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률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 

아동 
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응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복지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올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효H二k 

법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틀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 

효H二k 

8 “피해야동”이란 이동학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효!Cf. 

9. “아돔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돔오호전문기괜이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라 효H각)과 제48초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카정위탁 

지원센터”라 한태를 말한다 

10. “아동옥치시설.01란 제s)초에 따라 설치된 시설율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증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 지도 · 치료 · 

cy.육， 그 밖에 아동의 목지에 관한 업무률 담~하는 사람을 말효H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어| 해당하는 행위률 하여서능 아니된다 

l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돔에게 음행롤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제 17초 금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케 성적 수치심올 주는 성효|롱 · 성폭력 등의 확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알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모호 • 감독을 받는 아돔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률 포함한 기본 
적 보호 .~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흘히 하능 방임행위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젠터중영지원단 



부 록 

법 령 내 용 

7. 장애틀 가진 아동올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or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융 이용하여 구결하능 행위 

g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롤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앙육을 알선하고 

금품몰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혀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행위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케 된 경루에는 아돔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Jl할 수 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아동학대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증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25조 신고외부와 

@ 제 1항 및 저1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절차 

알 수 있는 사실율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져12항 각 호의 신고의우자카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CD 관계 중앙행정기관으l 장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6조 신고의무자에 는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오수쿄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 

대한교육 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올 포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의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어| 따라 아동옥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 

제30조 
설정 

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룩 하여야 한다. 

CD 아동복지시설의 장 r영유아보육법」어|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r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 · 충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렁올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쩌|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흥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제31조 
대한교육 

2. 실종 ·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아동복지시설의 장 r영유아보육법j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 

흥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롤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E뻐| 

게 매년 1 회 보고하여야 한다. 

훌갚I 



웰훨룹 지역。많웬터 운영매뉴얼 

법 령 내 용 

φ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 

제50조 
설치 

고하고 아돔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둥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휴업·폐업 
제%조저1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제51조 
둥의 싣고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g로 정하는 바어|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정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D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다. 

제52조 
아동목지시설의 8. 지역마통센터i 지역사회 아동의 모호 · 교육， 건전한 붙이와 오학 

종류 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률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의 
CD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증사자의 직증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 

으로정한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앙성 

아동목지시설 및 자질훌LS‘을 위한 교육 • 훈련올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초 종사자의 @ 시 ‘ 토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t전 

교육훈련 문대확올 포항한대 또는 아돔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 

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활 수 있도k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시 

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늠 경우에늠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 

의 정지， 우|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왜 교체률 영하거나 시설 

의 펴|쇄를 명활 수 있cf. 

1. 시설이 싫치기준에 미달하케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 운영하늠 시설로서 그 사 
시설의 개선， 효|복지법민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루 

제56조 ^f업의 정지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월 필요가 없 

시설의 폐쇄 등 다고 인정할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엄정지기간 중에 사엉올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늠 이 법에 따를 영렴을 위밥한 경우 

@ 제 1흥뻐l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똥는 해당 시 

설의 장의 쿄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훈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몰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전담 
아동옥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률 최대한 

제57조 
기관 및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질의 의무 
적절한 상담과 지도룰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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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 

지원샌터의 장‘ 대리앙육자 및 아동목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쿄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제61초 
보조글의 1. 보조글의 쿄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환영령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률 밭은 경루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깨인의 영 

리를 도모하는 행위톨 한 경루 

4. 보초급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듀 이 법에 따름 명령를 위반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 

제63조 연세 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려l제한법J ，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언제할 수 있다 

제64조 압류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긍된 큼풍과 이률 밭올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 
비밀 유지의 아동복지사업 또늠 아동옥지전담기관융 포호녕때 아동복지엄무에 종사하 

의무 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j) 요건복지부장판， 시 • 토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목지시 

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잠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 

제66조 조사 률 위반힐 우려가 있는 장소에 훌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합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올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제67조 청문 위탁의 취소 또능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라는 경우에는 칭문올 하 

여야한다-

제69조 
유사명칭의 이 법에 따른 아동옥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연 아동복지전 

사용금지 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문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r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저1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εf하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 

제71조 벌칙 
하의 짙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큼에 처한다‘ 

4. 저19호에 해당하능 행위률 한 자능 1년 이하의 징역 또능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어|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없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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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s초저13흥띨 위반융}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똥는 보도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 

하는 등 업무 수행을 g빼한 자 

3 제eD초저12흥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튜톨 작성하여 제54조제1흥K게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 

인력의 자격률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우|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윷 운영하커나 사업률 한 자 

6. 제65조틀 우l안히여 비밀을 누실한 지 

7‘ 제66조제 1호때 따른 조사롤 거부 · 료빼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 

하여 답번을 거부 · 기피 또는 거짓 답번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번을 

거부 · 기피 또는 키짓 답번올 하게 하거나 그 답번올 ~I-ßII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늠 깨인의 업부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률 하면 그 행위 

제74초 앙벌규정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캐인이 그 위반행위률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김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늠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부과한다 

1. 제31조률 위반하여 교육융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 펴l업 또는 운영 재개 신 

고톨 하지 아니한 자 

제75초 과태료 
3. 제$조를 위반하여 이동목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영칭 

을사용한자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짤 부과한다. 

@ 제1 항 또늠 저1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특멸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 

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c~. 

아동 〈볍표1> 
복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목지시싫의 안전기준(제27초 관련) 
법 제27조 및 아동용품의 

시행 안전기준 1. 주요 시싫룹은 피낭시성 및 화째방지시셜올 갖추어야 한다. 
령 2. 다치거냐 병든 사람에 대한 웅금조치훌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효설비 · 기 

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둥 안내문율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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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김급수송대책옳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롤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올 케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 빌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올 운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2> 

아돔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구문 안전기준 

가， 제용의 성분 • 호람 • 구조 등에 대한 정모를 제공하여야 효따 

나. 제품 사용 적정 연형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론 주의사항 

아동율 을 엉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위한 ζk 제풍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용 제공하여야 한다 

제품 라. 그 밖에 위해(危홈) 방지를 위하여 핍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눌이시셜물의 어떠한 부문에도 아동의 싫올 베거나 찌률 수 있 

는 날카로운 우운l 오서리 • .!Il!.측한 무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불의 돌출 부분인 블트와 너드는 위로 튀어나호;0;[ 않 

토록 하여야 하며， 월트와 너트가 위률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놀이가 3.2멀리미터톨 넘지 않도쪽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불이시싫올 아래와 주번의 공간 

(안전지대)은 충격울 홈수할 수 있도륙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 

2 려 넘어지거나 무딪첨 수 있는 앙해울이 없도톡 하여야 한다. 

아동이 라. 움직이는 부분률이 서로 맞룰리는 놀이시설룰의 경우 아동의 

이용하 싱체 일부문이 끼지 않도록 그 맞올림의 형태 및 힘용 점검하 

는 여야 한다. 

놀이시 마. 놀이시싫물에 구엉이나 률이 있는 경우 주요| 김께 디자인하여 

설룰 아동의 옴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륙 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니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경된 중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알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률온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춰급설명 

서에 따라 싫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고 예앙률 위하여 관리인롤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 

한 점검 월정을 세우고 이흩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훌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기혹으로 보판하여야 한다. 

CD 아동복지시설의 장 r영유아보육법」어|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r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r초 • 중등교육법J어| 따른 확교의 

장은 법 제31초제 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율 싫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r영유아오 

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r유아교육법」어| 따른 유치원 또는 r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초제 1항 킥 호의 사항에 

관한 쿄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흥뼈1 따른 쿄육을 

싫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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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교육기준떠128조제 1항 관련) 

성폭력 및 싫에증망·유괴외 약물의 
제난대비 쿄률안전 

구분 아동학대 ·방지 오용·남용 
안전교육 교육 

예방교육 교육 예방교육 

6개월에 l획 3개월에 !회 3개월얘 l회 6개월얘 1회 2개월얘 1회 
실시 주기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용시간) (연간 8시간 (연간 10시간 (연간 10시간 (연간 6시간 (연간 10시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 내 몸의 소중힘 l‘ 검율잃을수 1‘ 빼해로운 1‘ 획째의 
1‘ 지선의￡미호등 잃 보의기도 및 2 내 용의 징힐한 있이는빼하싱기앙 약앞?률|위헝성 원예인g뱅과 

영칭 

3 좋과은싫느웅낌 2 미아및 유괴 2 생활주언의 2 띄운울건 2 안횡전단법한 도로 
놀냉시 해로운 이해하기 

‘* 
」껑 대처g법 21탤· 효}획제 3 옷해율이 3 안전한 

등 4 빼성폭력 3 유괴범얘 울구얼그*림P으l 로 붙었율때 톨릭버스 

쩍 빙업과 대한개냉 대치법 이용영 

교 대치엄 4. 유인 ·유괴 3 모르연 언저 4. ~째 시 4 녕보써행와안전 
휘 행황”대한 어물어환보뻐기 대처법 

혁 이해및유피 5 자연재난의 5 어륜과 
전 예앙업 4 가정용 

개안녕전과한행동 슨집고 걷기 

화I'._lX학|제거품나 
억지않기 

알기 

S 어힘먹린부지이로 않 익기 않도이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1.성폭혁올 1.있이 길는해율6 잃 싱P율황| 수 ! 믿울 · 화학 1. 화재의 1 인씬한 
대한교육 포함한 제풍의 원인과 용학로알기 

아동학H 개‘g 필요성과 예g뱀 2 상안&전때한| 띠、를 
2 성폭력의 2 유괴범에 위이해험성하기 2 화재시 
위험싱횡 대한개념 대치법 보행법 

교 
3 성폭력 3 유및인위전험략상양 2 중톡 · 오용 3 화재신고 3. ~f쿠| 달린 
예g뱀과 

·재남념용의 일기 요령 탕것의 
육 대처l엉 일기 4. 효씹대치법 안이진용법한 내 
용 4 나외 E~페 4 유괴사고 3 중대톡치사법과과| 5 소!f71 

3'_ 권리잉식 양생시 사용엉 4‘ 교룡수단의 
등 대처법 및 예g뱀 6 지연재난의 안이전용한법 
학 예g뱀 4. 약물 · 회학 개냉과 
교 5 유괴·유인 5 교통법규 

제품오용· 안전한행동 
상신고횡목요격령 시 남용의 원인 월기 이해하기 

일71 

5 오용 남용의 
대치엉과 
예빙범 

6 올바른 
믿옐 ·화학재 
풍사용법 

1. 학대 및 1. 유인전략 및 1. 항징신성 1. 화^'의 1. 지전거의 
성폭력의 재냉 위험싱횡 물질얘 대한 원인과 안전한 

2 위따률험상 대g치써법| 알기 위험성·피 예방법 이용과 
중 2 유괴사고 해 앓기 2. 화재 시 집검 

고 
및 예방법 빌생 시 Z 중톡성 대치엉 2 이용차와 

3 획대 ·성폭 대처법 및 용질에 대한 
3. 소Af용방기업구 자동차의 

동 예앙엄 위엉성·피 물리적 특성 
학 력범죄 신고 

3 유상괴황 • 유인 해 일기 3 인간 교 요렁 4. 자연쩌찌난난， 
인적 능력의 

옥격시 발생 시 위 한계외 
신고요엉 행동잉업 엄 빼측 

F n:‘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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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와 타민의 4 가관출련얘 교빙육 3 양정신성 5. 재난인내 4 교사회홍적법규 책와입 
권리 의약풍의 시스댐 
존중하기 피해외 fi용볍 5 . .ii!룡시고와 

법적 방지대책 
치업규정 

4. ç짧오-몰용l ··g효냥pg용|뼈l풍 

S. 오용 · 남용의 
대처법과 
예g뱅 

&용바른 

·제RL풍울 · 화학 
사용업 

l 전문가또는 1 진운가 1.전문가 1.전문가 1 전문가또는 
딩당자강의 또는 또는 또는 담당X 강의 

2 장소·상횡엉 담당자 당딩자 강 담당의자 2 시칭각쿄육 
역활극실시 강의 강의 3 실습교육 

교육 3 시정각교육 2 장소 · 상황 2 시청각교육 2. 시칭각교육 또는 
앙법 4 사얘 운석 잉 역앙극 3 사혜 운석 3. 심승교육 현장학습 

실시 또는 
4 일룡상한생 번활목올 

3. 시청각교육 현장학습 

4 사혜 운석 4. 사혀| 운석 지도 및 
부모교육 

법 제54조제2효때|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종 • 수 및 배치기훈은 

별표 11과 갈고， 아동복지시설 증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갈다‘ 

〈벌표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증 • 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 l항 각 호에 따륜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싫 증사자의 

직종 · 수 및 배치기훈 

옳현컨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앙사 
생활 

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아동 1염 2명 

제52조 종사자의 3)명 1명 (아동50영 이상인 (아동 50명 초과 

배치기준퉁 이상 경우만해당합) 시 l명 추가) 
지역 

아동 아동 

센터 
3)명 

미만 1명 1영 

10명 

이상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율 용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잃조제|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올 풍합하여 설치하 

는 경우에는 제 1호에 따륜 시싫별 종사자를 각킥 배치하여야 한εk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증시자 2염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짐이 다른 시설의 장율 겸임할 수 있다. 

￡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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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2조저1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뀔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Xil잊조저1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당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립으로 한정한다J 1영 이상을 추가로 배치 • 

운영하여야한다 

냐. 법 제52조제3항제4효의 사엄; 상당지도원(벌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 

의 자격이 있늠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 • 운영하 

여야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저15호의 사업· 생활옥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 한접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1 ' 운엄하 

여야한다. 

라. 법 제52초제3항제6효의 사업. 제 1효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 

의 장온 제외한다)훌 추가로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12> 

아동목지시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찍종별 자력기훈 

1 r사회복재사업법」어| 따론 사회복지샤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증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2. 확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사람 

3.7급 이삼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암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옥 4. r의료법」에 따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지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랑 

시설의 5. r정신보건범j에 따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 

장 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증사한 경력이 있늠 사람 

6. r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l급 자격 추|특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후|득 후 사회 

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앙시 자격 추|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 
1. r사회복지사업법J어| 따를 사회복지샤 2긍 이상 자격이 있는 

북지사 
사람 

또는 
2 유치원， 초등확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상담 
3. r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l급 자격이 있는 사람 

지도원 

F iTl:‘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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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 I흥H게 따른 행정처분의 기훈은 벌표 13과 같다. 

〈별표13> 

행정처분의 기훈(재53조 관련 ) 

1. 일반기훈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흩 행정처분의 기훈(이하 ‘처분기훈”이라 한다)은 

최큰 2년간 감온 위 반행휘로 행정처분율 맡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 

우 위반 횟수블 위반사항에 대하여 맹정처운율 한 날과 다시 갈을 위 

반행위톨 적발한 날을 각각 키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둠 이상의 위반행위흉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운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이동에 대한 확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 

하여 시싫의 정상적인 운영이 좀카능하다고 인징횡 때에는 제2호의 깨 

월기준에도 불구하고 l차 우|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영힐 수 있c:f. 

랴. 위반행위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 펴|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 

뎌라도 그 위반의 정도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혜에 한정하여 시설의 장 쿄체톨 갈음하여 

개선명령올， 시설 폐쇄톨 갈옴하여 시설의 장 교체 영렁올 할 수 있다. 

행정처문의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능다. 

제53조 
기준 2 개엽기준 

위반행워 긍거 행정처분 기훈 
법조문 l차 2~f 3차 

위반 위반 우|반 

가. 시설이 설치기훈에 미달하케 된 경우 법 개선 시설 시설 
제56조 잉령 의장 폐쇄 

제 1항제 교x~ 

1 호 

나. 사회옥지범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 엄 시설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시회옥지법인이나 제56초 폐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7 f가 취소된 경우 저11항제 

2호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 엉 시설 

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제56죠 펴|쇄 

경우 저1 1 항제 

3호 

라. 보효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 법 6개월 시싫 

인된 경우 제%조 이내 폐쇄 

저11항제 사업 

4호 정지 

￡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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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보조 

내 용 

마 커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 엉 
의 지원몰 받온 경우 제56조 

6개월 | 시싫 
이내 폐쇄 

저1 1 항제 사업 

5호 정치 

바 아동옥지시싫의 사엉정지기간 종에 사업 | 법 시싫 

올 한 경우 제56죠 폐쇄 

져11항제 

6호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영령옳 | 법 개선 

위반한 경우 저1!Xì조 영령 이내 폐쇄 

저11항제 사업 

7호 정지 

C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어| 해SF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 

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초 비율은 r보초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어| 따른다 

@ ""Î.가 또늠 지앙자치당체늠 제1~뻐| 띠라 아동복지시설 눈영에 필요한 

비용을 오조히는 경우 r사회복지사업법J 제43조의양”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싫적율 고라하여 보조활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입 • 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 

한을 위임 · 우|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또는 저14호에 따른 주민둥록번호 또는 외국인둥록번호가 포함된 자 

민감정보 및 | 료톨 처리할 수 있다. 

제'57초 | 고유식별정보으1 1 12. 법 제50초저12흥때|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제58조 

처리 I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셜의 휴업 •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과태로의 

부과기준 

14 법 저15ô초에 따른 아동옥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 

쇄 등에 관한사무 

15. 벙 저IEB첼|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부 

16 법 제õ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갈다‘ 

〈별표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초 관련) 

1. 일반키훈 

기- 우|반행위의 횟수에 따론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람은 워반행 

위률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올 한 날과 다시 강은 위반행워흘 적맏한 날을 각각 기 

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F·τ‘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법 령 

부 록 

내 용 

Lf.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212운21 1 범위에서 그 금액율 종 
일 수 있c.f. 

1) 위반행위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능 

경우 

2)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마고 인정되늠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획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법벼|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를 고려하여 줄일 필요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동올 고려하 

여 제2호의 깨영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으1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힐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빙기준 (닫위; 만원)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긍거 업조문 |차 
2j;f 

위반 
이상 

"'1 반 

가- 법 제25초저12항옳 위반하 

여 아동학대톨 신고하지 법 제75조제2항 % 1 100 
않은경우 

나 업 제31조를 위반하여 교 
육올 실시하지 않온 경우 | 법 제75조제 1항채1호 | 100 1 200 

다 법 제51초률 위반하여 이 

동복지시설의 휴업 · 떼엄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 | 법 제75조저11 항저123ε 1 200 1 300 

치 않븐경부 

라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 

동옥지전담기관 또는 아동 
목지시설이라는 영칭율 사 | 법 제75조저11항제3효 | 150 1 300 

용한경우 

저13조(아동옥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큰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 

육사， 생활목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 

아동복지시설 | 규정에 따른 아통옥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 
부척 | 종사자으1 I 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도1 ， 다음 각 호의 구운에 따른 기한까 

저13초 | 자격기훈에 | 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강추어야 한다 

관한 경과조치 1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우: 2016년 8월 31잃 

3‘ 보육샤 2018년 8월 31 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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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목지시설 

부척 
종사자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돼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 

저14조 
직증·수및 지 얼표 1 1으|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증사 

배치기준에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한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CXXl념 7월 27일 

부칙 종사자의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옥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5조 자격에 관한 은 별표 12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쩨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경과조치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D 법 제26조제 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항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렁 

신고의우자에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제 14초 대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의 자 

교육내용등 
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 

련된 교육룹 1시간 이상 포항시켜야 한다 

(밍 저11항에 따휴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늑 인터넷 강의 등올 환용할 수 

있다 

<D 법 제s)조저12흥때|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 

설을 설치하려늠 경우에능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세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대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항한다)률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복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법 리를 증명하는 서휴를 첨부하되‘ 시장 · 문수 · 구청장이 r전자정부 
시행 법J^il36조^i1 1 흥때|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롱하여 소유 또는 
규칙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톨 갈음한다) 

아동옥지시설의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23조 

설치신고 등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5. 아동복지시설의 평연도(층별 • 구초별 연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흥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연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한다) 

6. 아동복지시설에 증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몬(자격증이 필요 

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율 첨부하 

지 아니한다) 

@ 제 1 흥뻐| 따라 신고서롤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r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흥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시흥F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 

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FtTi1:‘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법 령 

제24조| 시설기준 퉁 

부 록 

내 용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홍때| 따른 설치 신고룰 수리(휠理)하였올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 저13흥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 

리하였율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는 이훌 증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께 모고하여야 한다 • 

• 제1흥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롤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번경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옥지시설의 명칭율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몬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봄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 
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1. 시설보호아동에 대 

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돔에 대한 조 

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늠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법 제50조제3흥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얼표 1과 갈고， 운 

영기춘은 별표 2와 강다. 

〈별표1> 

아동복지시성의 시성기준(제24조 관련) 

1. 공동 시싫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올 흥분히 고려하 

고， 시설 50미터 추우|에 r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혼 칭소년유해업 

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졸 선정하여야 한다， 

바 지역이동센터 

사무실 ·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강추되， 해당 시설을 보루 

항한 연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l영당 전용면적 3.3제 

공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올 강추어야 한다. 

〈별표2> 

아동복지시성의 우영기쭈(제24조 관련) 

l 건강관리 

가.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율 하여야 한다 

나.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염 1회 이상 건강진단올 하여야 한다 

Æ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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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진단 킬과 건강이 줄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능 다 치률훌륭 위하여 

필 요한 초치훌 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가 급식은 필요한 영양율 섭추|할 수 있도확 식단율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나. 식E띤 영앙사가 작성하되. 영앙사가 없능 시싫은 보건소의 지도용 받아 식 

단율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염성 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C.f. 

라‘ 상수도 외의 음용수톨 사용하는 경루에는 쩍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 

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리큐정 
초칙， 인^f.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 시 

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아동옥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 치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시설의 연획에 관한 기륙부 

냐. 재상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01동복지시설 운영일지 

라‘ 아동옥지시싫의 장 및 직월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올 포합한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tlf. 종계정원장 및 수입 · 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종영 서류 

。k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뭄서철 

자 소속 엉인의 정관 및 관계 의컬서류 

자 입소 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5. 아동옥지시영에서의 기거자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동의 거실이 있는 건룰마다 생활지도원， 북육사， 그 

역뼈| 필요한 직원 중 1잉을 보호아동과 할깨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 으뻐l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옷한다 

6 아동의 보호조치 
가. 아동앙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매에는 입소 

한 날우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장하여야 한다 

나. 이동'y'육시설의 장운 확대받은 이동에 대한 보호조치톨 의뢰받았를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 • 정신적으로 정상생활율 할 수 있용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j) 법 제51조에 따라 아동옥지시설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범지 제2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률 첨 

부하여 휴업 • 폐업 •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케 제 

휴업 · 펴l업 
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등의 신고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 펴|업 •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 • 

폐업 · 재개률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롤을 말한다) 

2 시설보호이돔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루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I~‘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웬터중앙짜웬단 



부 록 

법 령 내 용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루만 해당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황에 따라 신고률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톨 하여야 한다 

1. 제1항저1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 
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긍 및 후원 금풍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옥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율 이용하고 있 

는 아돔의 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별지24서식〉 잠초 

@ 이 큐획 시행 당시 증전의 큐점에 따라 설치률 신고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을 벌표 1으| 개접규점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부칙 
시설기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 

저12조 
관한 경과조치 

고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대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 규칙 시헬 당시 층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심고한 시엮아동센낙 

는 벌표 1으| 개정규정메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초금의 교부률 받은 자와 간 

제40조 벌칙 
접보조금의 교부률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연서 오조긍이나 간접오 

조금율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음에 처한다 

보조 [전문개정 201 1.7251 

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L때|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 1. 제23초 또는 제24초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어| 하고 보조사엽의 내용을 번겸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 중단 또는 폐 
관한 지한자 

법률 제42조 벌칙 
2 제25조제3항올 위반하여 판련된 자료톨 보판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흥뼈| 따른 정지명령울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조제 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톨 한 자 

[전문개정 201 1.7.2되 

업 제2조저1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전문개접 2011.8.4J 

건축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카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 

법 저13조 용도벌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올 포함한다] 

시행 으14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률 갖춘 카정어린이칩 · 공동생활가정 · 지역 

령 
아돔센터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r주돼법 시행 

렁」 저13조제1홍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항한다] 

3 제 1증 근린생활시설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율 말한다} 

￡뿔I 



웰훨룹 지역。많웬터 운영매뉴얼 

법 령 내 용 

저12조 정의 
a “특정소방대상올”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늠 소방대삼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I전문개정 201 1.8.예 

특벙소밤대상울 
CD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용령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 

에 설치하는 
방대상물의 규모 · 용도 및 수용 인원 동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늠 

저19조 
소방시설 등의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 

라 설치 또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등 

I전문개정 201 1.8씨 

@ 특정소밤대상물의 관계인은 r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 

구획(防火區삐) 및 같은 법 제~조부터 제53조까지외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무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q)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호μ|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 방화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투커나 장 

제 10초 
구획 및 애물을 설치하는행위 

방화시설의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톨 주거나 r소방기 

소방 
유지 · 관리 본법」 제 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율 주는 뺑위 

시설 
4 그 밖에 피난시설에 방효}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설치 
@ 소방본부장이나 소앙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저1 1항 각 호 

유지 
의 행위톨 한 경루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 

및 
리를 위하여 필요한 초치률 영할 수 있다. 

안전 
[전문개정 201 1.8씨 

관리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 1훌뻐| 따른 대올렁령 또는 화재 

에 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훈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 

관한 상물(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째축 • 이전 및 대수선 중인 륙정소방대 

업룰 4능낙률을 포함한태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동령헝 또 

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 

로 강화된 키준을 적용한다. 

1. 소호PI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채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괜한 법률」 제2조저19호에 

제 11조 
소방시설 기준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적용의 특려| 3. 노유지{老fJJ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늠 소방시설등 종 대 
롱형렁으로 정하는 것 

@ 소방본부￡에|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S멸에 설치하여야 하든 소방시 

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시한 물 분무 소효}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롱령 

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훌 연제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때상물이 증촉되거나 용 

도변경되는 경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 

도변경 당시의 소앙시설둥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 

줌옳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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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법 령 

〈방대상물의 
제 12조| 

방염 등 

제 13조 
방염성능의 

겁사 

부 록 

내 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동령 

명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울에는 제9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몽령 

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율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률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요}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J 제 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 

방대상물 

I전뭄개정 2011.8.씨 

CD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초제1항저13호의 실내장식 

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풍g로서 대몽렁렁으로 정하 

능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6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춘 이상의 것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흥뻐| 따른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 13조제 1흥써|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연 소방태상물의 관계인에꺼| 망염대상물품몰 처|커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늠김샤룰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영할 수 있q. 

@ 제 1 흥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용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 1.8.예 

@ 제12조제1흥때| 따른 특정소방대S멸에서 사용하는 방염대S댈품은 소 

방방재정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훌 밭은 것이어야 한다. 

@ 제 14초제 1 효때|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률 한 자늠 제1효때l 따른 방 

열성능겁사롤 휠 때에 거짓 시료(試*꺼률 제출하여서는 아니 될다 

@ 제 1흔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 1.8.4) 

법 제2조제 1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얼표 2의 소방 

대상울을 말한다. 

1 ._ 1 __ . . . ... _ 19 노유자시설 
설치 | 제5조 |특정소밤대상물 | 
유지 1 .- 1 . - _. -- 1 나. of동 관련 시설 r아동복지법」어| 따른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 

및 I I 법」에 따른 어린이집， r유아교육법j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안전 1 1 제외한다). 그 빼| 이와 비슷한 것 〔일부개정 잉12.9.1씨 

관리 

어| 

관한 

법률 제 19초 

시행 

~셰i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잠식물 

등몰 

설치하여야 

하는 

법 제12조제1종때|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1.23, 

2012.1.3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용신시셀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싫 

￡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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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충 종합병원과 r정신보건법」 저1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저|외한다J， 노유자시설 

미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정소밤대상물 I ~ .:~~_~rc 

4. 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벌법」 제2초제 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엽의 영업장 

짧
 첼 준 

대
 
망
 기
 

바
 및
 

최
 
a 

제
 

5 저1 1호부터 저1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수(r건 

축법 시행령」 제1Hl조저1 1 항저19호에 따라 산정한 충수를 말한다- 이 

하 갇cf)가 11총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4.히 

CD 법 제 12조제1항에서 “대몽렁령으로 짐하는 물풍”이란 제조 또는 가 

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롤 한 물품(합판 · 목재류의 경우에늠 설치 현 

장에서 밤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문에 설치하는 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대 

2 카핏， 두께가 2밀리띠터 미만인 벅지류(졸이벅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성유관， 무대용 합관 또는 섬유관 
4. 암막 · 무대막(r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늠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J 제2조저17효으14에 따른 골프 연습 

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률 포함한다) 

@ 법 제 12조저13흥뻐| 따른 망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 

되， 제1 횡뻐| 따른 걷J-'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 

준은 다음 각 후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 

칠 때까지 시죠}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붙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언소하는 
상태가 그철 때까지 시II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호H벚化)한 면적은 50쩨|곱샌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늠 20센티 
미터 이내일 것 

4. 풀꽃에 의하여 완전히 복을 때까 지 붙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랑(發煙를)을 측정하 
늠 경우 최대연기밀도능 400 이하일 것 

@ 소밤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 

소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칭구류 ·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망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 1쇠 

Ftß‘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사회 

복지 

사업 

법 

법 령 

저1 1초 

의2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저16조 | 사회복지업무의 

으12 1 전자화 

부 록 

내 용 

@ 사회복지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우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 
스훌 신청하고 제공받율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새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올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 

옥지톨 필요로 하는 사랍의 인권올 보장하여야 한다. 

[본초신설 2012. 1.엉l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엄”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훌훌) 또븐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우료 숙박， 지역사회복 

지， 으|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iM:)，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목지사업과 이와 관련 

된 자원볼사훌당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율말한다 

나 r아동복지업」 

2 “지역사회옥지”란 주민의 목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올 위하여 지역사 
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n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a로 설치된 시설을 말흔H二f.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2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 
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황，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의 이용 등을 제공라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카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이 

@ 국가와 지밤자치단체는 사회목지업무률 전자적g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옥지부장관은 사회목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 

율적 처리와 기록 ·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율 구 

축·운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저12흥때|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데 필 

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틀 수집 • 관 

리 · 보유할 수 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율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26> 
1. 저1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틀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 

늠자료 

2 제33조으1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으14에 따라 결정하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 

에 관한자료 

4. 제33조으15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영가어| 관한 자료 

5. 제33조21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릎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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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 

과 저12흥때l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φ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cf. 

I전문개정 201 1.8.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재정 201 1.8.4, 2012.1.26> 

1. 미성년Ãf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내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률 포함한대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이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랑 7. 제5호 및 저1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동복지법」 제71조 r보조글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 또는 r형법」 제28장 • 제40젊저13:잉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사람 

저17조 사회복지위원회 
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률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꿀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룰 포항한다) 징행이 연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 

한사람 

8. 저15호부터 저17호η}지의 큐정에도 불구하고 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저12초의 성폭력범죄(r성폭력범죄의 처벌 둥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저11 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r아돔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풀」 제2초저1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 

른 사랍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톨 선고맡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늠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 집행이 유여1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도의 조려|로 정한도f.[전문개정 201 1.8.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카 될 수 없다 

제 11조 사회복지사의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으12 걸격사유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1 아니하였거나 그 칩행 

을 밭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Ftr[‘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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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의 관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풍의 충독자 

[전문개정 201 1.8.이 

부 록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톨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증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 내용이 포항된 보수교육{補像혔웹읍 받아야 효H과 〈개정 2012.1.26> 

제 13조| 채용 및 쿄육 I@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늠 그 법인 또는 시 
등 | 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올 이유 

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채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2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활 수 있다 

@ 저1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 방법 및 내용과 저1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효H피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이 1.8.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드써| 외의 자가 시설올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어l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1 1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징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영령올 밭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 1.8.4, 2012.1.26> 

}호|복지시설의 I@ 시설을 셜치 · 운염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응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제34조 I -,-, -,- -, I ç;;-, I 

설치 | 관한 기춘에 I다라 시설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효H다<신설 201 1.8.4> 

@ 제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 

호|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 1.8.4. 2012.1.26> 

@ 저14황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 1.8.4‘ 2012.1 잃〉 
[제목개정 201 1.8.여 

CD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r사회옥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저1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23> 

제34조| 보험7업의 I@ 국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행| 따를 책임보험 또 
으13 의무 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훨 보조할 수 있 

다 〈개정 2012.1.26> 

@ 저1 1 흥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셜의 범위 

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 

I전운개정 201 1.8.4] 

￡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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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장응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올 실시히여야 효H과 

@ 시설의 장은 제 1 효때l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 

과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흥벼|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는 시설의 운영자에꺼|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 . 보수톨 요구할 

제34조 시설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으14 안전점검 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큐 

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 · 보수에 드늠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저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율 받 

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절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 1.8이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動)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 시설이 장 
2 제22추어|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으1 6급 이상 공우원으로 재죄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랑 

[전문개정 201 1.8.41 

φ 사회옥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부할 

종사자를채용할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효|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35조 
증사자 

1. 제7조저1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2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늠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 

로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혜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및 rof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초져1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몬초신설 2012.1.261 

제36조(운영위원효” φ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cf. 다만， 보건 

목지부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룰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36조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계획의 수링 • 평가어|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둥에 관한 사항 

5. 시싫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충진에 관한 사항 

Fm‘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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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역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대| 해당하는 사람 종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측효H파 〈신설 aJl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셜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 군 ·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늠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Eξ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전한 사람 
8. 그 부빼|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용부한 사람 

@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흥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aJ12.1‘26>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ι때l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 그 린!tOl1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목치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12.1.26> 

I전문개정 aJl 1.8씨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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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징 aJl 1.8.여 

<D 제34초저1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 

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올 일정 키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룰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옥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어| 따라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죠띈 저12흥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g로 정하는 비에 따라 시셜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률 하여야 효H과 〈개정 aJl2.1.26>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활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 

인하는조치 

2 시설 꺼주자가 이용료 •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케 하고 그 이행율 확인하는 조치 

3 보초금 · 후원금 둥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초성한 재 
산 충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률 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시설 운영자가 제2훌벼l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어|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다옴 각 호의 조치률 하여야 한다<신싫 aJ12.1.26> 

￡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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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커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치 

@ 제1 항과 저12흥H게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 · 종단 · 재개 및 시설 펴|지 

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북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1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Q)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능 그 사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롤 명 

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멍할 수 있다<개정 2012.1.26>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올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얼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커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효|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늠 그 밖의 부당행위 둥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저12훌뻐l 따른 싣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 운염하였을 때 

6. 저136초저11호때| 따른 운영위원회률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시설의 개선， 아니하였을 때 

제40조 사엉의 정지，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 흥때|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올 하 

폐쇄 등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흥때l 따른 검사 • 질문을 거부 . ~해하 

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저13호부 

터 저1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늠 '01동 • 청소녕의 성보호에 괄한 법 

률」 제2조저13호으| 아동 · 청소년대삼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제 1 흥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률 받은 경우에는 제 

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저11 홍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 

반 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I전문개정 201 1.8여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염올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늠 일부를 보초환 수 있다. 

@ 제 1 흔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보3s그 t그 등 c>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흥뻐| 따라 보초금률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읍 명할 수 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음융 사용하였율 때 

Iτ~‘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웬터중앙짜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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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업 또는 이 법때| 따른 명험을 위반하였올 때 

[전문개정 2011.8.예 

CD 보건옥지부장관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회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2조|지방자치E바11에 I <v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 5조으16Ol1 따른 평가결과률 반영하여 제1항에 

으13 1 대한 지원긍 | 따른 지원올 할 수 있다 깅”정 2008.2.29, 2010. 1.18> 

@ 제1힐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오건복지부렁g로 접한다<개점 2(x뻐.2.29， 2010.1.18> 

[롤초신설 2007.12. 14] 

@ 보건옥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야한다 

I <v 시설 운영자는 제 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올 유 
시설의 서비스 | 

제43초 I '~.-=. _.'_:_' - I 지하여야 한다. 
최저기준 | 

I@ 제 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에{시행일 : .20 13. 1.27] 

CD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 ·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제43조 1 ... _ .• I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의 평가 | 

으12 I . - . - . I <v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제44초| 비용의 징수 

제45조 | 후원금의 관리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커주자률 다른 시셜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저13항의 조치률 하여 

야한다. 

[전문개정 2012. 1.2히 

이 법에 따른 옥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올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영뼈|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봄인 또는 그 부양의무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징수환 수 있다j전운개정 201 1.8.여 

제45조(후원금의 관리) CD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 

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영확성이 확보 

l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둥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재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 또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증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I전운개정 2011.8.41 

￡효I 



웰훨룹 지역。많웬터 운영매뉴얼 

법 령 내 용 

보겁옥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늄 시장 · 군수 • 구정장은 제26초 또늘 

제49조 청문 제40조에 따른 허가으|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효H각 

[전문개정 201 1.8이 

<D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케 할 수 있다. 

@ 제 1동때|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훌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1조 지도 · 감독 등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도 · 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운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 

는 시설의 영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둥 처분과 관련된 정보블 대통 

렁렴으로 정하는 바쩌|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셜 2012.1.26> 

@ 지도 · 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 

한 지도 • 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루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점 201 1.8.41 

제53조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으12저12호뻐| 

의3 
벌칙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검색 •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제2~때| 따른 신고률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저12호뻐|서 준용하는 경우률 포 

제54조 벌칙 
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억 보호초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저11훌빼| 따른 명령몰 이행하지 아L.I한 자 

6 제47초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 1호때| 따른 오고톨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자‘ 자료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롤 제훌한 

자， 검사 ·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초 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xl만원 이하의 벌금에 채한다， 

[전문개정 201 1.8찌 

φ 제13조제2할 단서 및 제3항， 제 18조제6항， 제24조， 제31 조， 제34조의 

제58조 과태료 3, 제34조의4， 제37조， 저13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 

게능 3xl만원 이하의 과태료률 부과한다 〈개정 2012.1 .26> 

사회 @ 법 제 13조제 1항 온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 

복지 
사호복지사의 

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저16조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 제2 

법 조제 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시행 〈깨정 1009.10.30, 2ro3.10.28> 

Iτrr‘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웬터중앙짜웬단 



부 록 

법 령 내 용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캐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률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법 제34조으13저1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 

제 18조| 보험가입의 | 호|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7없 2012.8.3> 
의3 1 의무 I 1. 법 저12조제 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 업 제34조으|φ11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깅H정 aXJ찌.7∞， 2012.8.3> 

1. 법 제2초제 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 18조| 시설의 

으14 1 안전점검 둥 
E셰 
<:> 

제20초| 보조금 동 

제21조| 비용의 징수 

사
 등
 

웹
 팩 

사
 E 조

 

c3 
체
 

히
격
 꺼
시
 어
디
 
{. 

사
 목
 사
 영
 

시행 

규칙 

2 사회복지관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 

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요}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CXll.2.29, 잉10.3.15> 

법 제42초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늠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 상당 및 자링지원율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φ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올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톨 명 

시하여 서연으로 통지하여야 한드k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r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질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rl, 2CXll.IO.28, 2012.8.3> 
φ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팔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개정 2OC6.2.29. 2010.3.15> 

Q)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초저1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연 디 |리 교육 목적 · 내용 • 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 법 제13조저1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증 

사하는 사회옥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올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쿄육 

롤 연제한다 깅H정 2OCe.l 1.:rl, 2010.3.19>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 

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저12초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오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제2항 단서에 따라 오수교육이 연제되는 자는 빌지 제5호서식의 사 

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올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저1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12황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옥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옥지정 

핵 및 사회복지싫전기숨 둥이 포합되어야 한다<개정 2012.8.3> 

￡화1 



웰훨룹 지역。많웬터 운영매뉴얼 

법 령 

복지욕구의 

제 19조|조사 및 서비스 

의3 1 제공의 

킬정동보 

시설의 

제20조|설치 · 운영신고 
E 
ξ5" 

운영위원회 

제24조| 설치 및 운영 
0= 
。

내 용 

@ 법 제 13조저14항에 따라 보겁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흔뻐| 따른 쿄 

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 협회늠 사회복지법잉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늠 자에게 보수쿄 

육 대상자명단 제출를 요청할 수 있다 

I전문개정 2(03. 11 .히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저1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동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 

사 등에 시일율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용지할 수 있다 〈개정 2012.8.3> 

(j) 법 제%조저12힐때l 따라 국카 또는 지방자치8체외으| 자카 시설을 설 

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 사회복지시설설치 • 운 

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톨 포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톨 포함효H패를 첨부하여 관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흔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m5.7.3, 3XB.11.5, 2010.9.1> 
1. 법인의 정관(범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r전자쟁부볍J 제35초제 1흥때|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롤 확인할 수 있 

능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률 갈음한다. 다만， 국 · 공유 

토지나 건물에 샤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대 1부 

3. 삭제 〈겠:X3.7.3> 

4. 사업계획서 및 여|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연도(시설의 총별 및 구조볍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킹α)2. 12.31> 

@ 저1 1항에 따라 신고서률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r전자정부법 

」 제36초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율 통하여 법인 둥기사 

항증명서(법인인 경루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키부 

등본율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ro3.7.3, 2<03.1 1.5, 2010.9.1>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률 밭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2(03.11.5> 

@ 시장 · 문수 • 구청창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j) 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초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e 법 제36조제 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률 모두 E빽하는 경우톨 밭한다<개점 2012.8.3이 

Fm‘ 보건획찌혜 왜확 지역·댐에뼈행짜웬단 



법 령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제a조|휴지 · 재개 • 폐 
지 신고동 

부 록 

내 용 

1 .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 ·군· 구어1 있올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카-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영 미묘}일 것 

나. 키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 

용자 수， 시설 규모 둥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률 두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효“다 〈개정 2004.9.6> 

@ 위원의 잉기는 3년g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8.3> 

@ 이 규칙에서 절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때4.9.‘6， 2r03원 2이0.3.19>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CXXl.l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중사온(법인에 한한다) 

3 사회부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 겹산서 
Z 후원금품대장 
a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증사자의 영부 

@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채개하거 

나 시설틀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잉효서식에 의한 신고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첩부하여 휴지 · 재개 •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시설의 휴지 · 재개 · 펴|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 · 재개 • 펴l 

지롤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륙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률 제외한다)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 

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능 제외한다) 

2의3. 오조금 · 후원금의 사용 결과 오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초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문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 

외한태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루에 한한다) 1부 

5. 시설 운영 중단 ̂ ~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올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 

우만 해당한대 

￡효I 














































































































































































